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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자의 예시내용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참고용으로만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인화성물질, 독성가스 등 유해･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고 있는 석유화학공장이나 불화

수소, 불산 등의 특수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반도체 제조공정 또는 염산, 황산, 질산 

등의 부식성물질을 다루는 도금공장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 번의 사고만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안전관리제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선진국 수준의 공정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96.1.1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우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러한 공정

안전관리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대상 사업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기존에 발행하였던 예시집을 개정하여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규모사업장에서 시행초기 단계에서의 사업장 편의를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순서, 작성요령 및 첨부도서의 내용 등을 예시함므로써 사업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정안전보고서(예시)는 임의로 대상을 정하여 

가장 전형적인 내용만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특성을 감안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 책자의 예시내용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공정안전보고서 개정 예시집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널리 활용되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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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사    업    개    요
사업장명: ○○화학 주식회사

사업의 구분

■ 설치･이전

□ 변경

□ 기존설비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심사대상 설비명 가스처리설비표준산업분류(업종분류):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예상근무 근로자수: 20명 전기계약용량 5,000 ㎾

보고서 작성자
(작성 참여자 
모두 기재)

○○○

○○○
작성자 자격

제교20170731002○○○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

컨설팅업체

(컨설팅업체에서 

작성한 경우)

업체명 :  ○○컨설팅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서울 노원구 동일로 ○○○  전화 : 02-123-1234

작성지원 내용: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        

사    업
주요내용

품    명 사용량 또는 생산량 주요용도

주원료 또는 
재료

천연가스 70T/H 산업용, 연료용

주생산품

정제 
천연가스

70T/H

주요사업 
내용 또는 
변경내용

천연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

사업장의
위치 및 부지

위    치 전남 여수시 OO동 ○○번지
전화번호: 061-123-1234
전송번호: 061-321-4321

부    지 83,900 ㎡(25,424평)

주요건물 제어동 1층 연면적:  75 ㎡( 22.7평)

추진일정

총사업기간  20○○년 1월 25일 ~ 20○○년 12월 25일

착공예정일  20○○년 6월 1일

시운전기간  20○○년 11월 15일 ~ 20○○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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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방법

(가) 사업의 구분 : 설치, 이전, 변경 또는 기존설비

(나) 심사대상설비명 : 사업장내에서 사용하는 명칭 기입

      - 황산취급공정, OO제조공정, F1 Projet(OO 사용시설) 등

(다) 업종분류

      - 통계청 고시(제2017-13호)에 의한 분류 기입

      - 규정수량 대상사업장 : 미적용 (N/A)

 

업 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제조업 20311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제조업 20312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라) 예상근무 근로자수

      - 해당 공정의 근로자수 기입

      - 설비 증설 등의 변경 시 : 변경 후 해당공정의 예상 근로자수 기입

(마) 작성자 자격 : 안전보건공단 교육수료증 번호 및 교육 과정명을 기입

(바) 컨설팅 업체 : 컨설팅 업체의 현황과 주요 참여내용을 기입

(사) 전기정격용량

      - 대상사업 또는 설비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전기정격용량 합을 기재하고, 

변경 시에는 변경에 의한 설비의 전기정격용량 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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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원료/주생산품

      - 해당 공정 및 설비에서 취급, 제조하는 주요 물질 기입

      - 물질의 취급량 기입(일일 단위)

(자) 주요 사업내용

      - 사업내용을 개략으로 기술

      - 변경의 경우 변경내용과 생산량 증감 기입

(차) 추진일정

      - 총 사업기간 : 전체사업 기간을 기입

      - 착공예정일 : 기계설치공사 시작 예정일 기입

      - 시운전기간 : 공사완료 후 예상 시운전기간을 기입

(카) 기타 고려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결과





공정안전자료

2





2.1

유해･위험물질 자료

* 관련 기준 및 참고자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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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방법

(가) “자료없음”과 “해당없음”의 명확한 구분

      - 자료없음 :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기재, 가능한 한 문헌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

      - 해당없음 :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기재

(나) 화학물질 : 제출대상 설비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생성물, 중간제품, 완제품 등)

(다) 분자식 : 구조식 또는 분자식 기입

      ※ 혼합물인 경우는 성분 또는 탄소 개수 기입

(라) 폭발한계 : 대기중 폭발 상･하한계 기입

(마) 노출기준(TWA, ppm 또는 ㎎/㎏)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른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기재

하되, TWA가 없는 경우에는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을 기재한다.

        ※ ㎎/㎥ = M(분자량)/24.5 ppm

(바) 독성치 : 물질의 액체･고체･기체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독성값(경구･경피･
흡입)을 기재

      - 고체, 액체(㎎/㎏) : LD50(경구, 쥐) 또는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 기체(ppm) : LC50(흡입, 4시간 쥐) 

        ※ 급성독성물질의 정의

          ･ LD50(경구, 쥐) : 300㎎/㎏(체중) 이하

          ･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 1,000㎎/㎏(체중) 이하

          ･ LC50(쥐 4시간 흡입) : 2,500ppm(체중)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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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부식성 유무 : 부식성이 있는 경우 O(Yes)로 표시

      - MSDS의 유해위험성 분류(2항)에서 금속부식성물질 또는 피부부식성/자극성

물질에서 구분 1 ~ 구분 2에 해당되는 경우에 O(Yes)로 표시

        (예) 수산화나트륨(NaOH) : 금속부식성물질 (구분1), 피부부식성/자극성 

(구분 1)이므로 “O”로 표시

 

(아) 이상반응유무 : 해당 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과 그 조건(금수성 

등)을 표시하고 필요시 별도로 작성

      - MSDS 10항(안정성 및 반응성)에서 해당 물질이 어떤 조건에서 반응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한다. 일반적인 사항을 작성할 필요는 없음.

(자) 증기압 : 20℃에서의 증기압 기입(㎜Hg)

      - 20℃에서의 증기압이 없는 경우에는 알려진 온도와 증기압을 기입한다. 

단위는 kPa, ㎜Hg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차) 일일사용량 : 설비 또는 공정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입

(카) 저장량 : 저장설비의 설계용량 기입

(타) 물질안전보건자료 첨부: 유해･위험물질목록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일치 확인 

(3) 참고사항 (각 항목별 활용 요소)

(가) 폭발한계

      - 인화성 가스(수소, 프로판, 프로필렌 등) 또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톨루엔, 

자일렌 등) 가스누출감지기 경보설정값 기준 등

(나) 노출기준

      -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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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한다. 

      -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다) 독성치(H2S 등) 

      - 장치 및 설비, 배관 비파괴검사 및 후열처리 실시 검토 등

      - 급성독성물질 방유제 설치

      - 독성 가스감지기 경보설정값 등

(라) 인화점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검토 

      -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기 설치 검토

      - 화염방지기 및 통기밸브 설치 검토 

      - 인화성 가스 및 액체 방유제 설치 검토 등

(마) 발화점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온도등급의 기준 등

(바) 부식성 유무 

      - 해당물질에 의한 재질 적절성 검토

      - 부식성 물질 방유제(방류벽) 설치 검토

      - 세척세안설비 설치 검토 등

(사) 반응성 유무 

      -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저장, 반응 등의 공정에서 해당물질에 의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 또는 안전조치의 적절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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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예시

물질명 CAS No. KE No. UN No. EU NO.

톨루엔 108-88-3 KE-33936 1294 203-625-9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톨루엔(UN번호:1294)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염료, 안료, 합성크레졸, 감미료, 표백제, 폴리우레탄 원료, 석유정제, 화약 등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다. 제조자 정보(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공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책임지는 회사의 정보를 기재, 

수입품의 경우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안전보건공단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긴급전화번호/팩스번호 052-703-0500/052-703-0312

2. 유해성･위험성

  가.유해성･위험성 분류 인화성 액체 : 구분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생식독성 :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마취작용)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2

흡인 유해성 : 구분1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36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H361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H373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상피)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예방조치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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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시오.

P241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60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대응 P301+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8+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21 (의학적) 처치를 하시오.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

P332+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62+P364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70+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하시오.

            저장 P403+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P403+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폐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톨루엔

   이명(관용명)

   CAS 번호 108-88-3

   함유량(%) 100%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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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하시오.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화상의 경우 즉시 찬물로 가능한 오래 해당부위를 식히고, 피부에 들러붙은 옷은 

제거하지 마시오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으시오

  다. 흡입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토하게 하지 마시오.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라. 먹었을 때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토하게 하지 마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증기는 점화원에 옮겨져 발화될 수 있음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flash back)할 수 있음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

흡입 및 피부 흡수 시 독성이 있을 수 있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대부분 물보다 가벼우니 주의하시오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을 따라 확산하고 저지대나 밀폐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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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매우 미세한 입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증기발생을 줄이기 위해 증기억제포말을 사용할 수 있음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청결한 방폭 도구를 사용하여 흡수된 물질을 수거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시오.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시오.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마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가. 안전취급요령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저지대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중, 공기중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를 하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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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50ppm   STEL - 150ppm  (허용기준)

        ACGIH 규정 TWA 20  ppm

        생물학적 노출기준 0.02 mg/L Medium: blood Time: prior to last shift of workweek Parameter: 

Toluene; 0.03 mg/L Medium: urine Time: end of shift Parameter: Toluene; 

0.3 mg/g creatinine Medium: urine Time: end of shift Parameter: oCresol 

with hydrolysis (background)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0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250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2500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000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0000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 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성상 액체

        색상 무색  (투명)

  나. 냄새 벤젠냄새

  다. 냄새역치 2.14 ppm

  라. pH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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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녹는점/어는점 -94.9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110.6 ℃

  사. 인화점 4 ℃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7.8 / 1.0 %

  카. 증기압 28.4 ㎜Hg (25℃)

  타. 용해도 0.526 g/100㎖ (25 ℃)

  파. 증기밀도 3.1  (공기=1)

  하. 비중 0.8623  (g/cu cm at 20℃)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2.73

  너. 자연발화온도 480 ℃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0.56 cP (25℃)

  머. 분자량 92.14

10. 안전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flash back)할 수 있음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

흡입 및 피부 흡수 시 독성이 있을 수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다.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5580 ㎎/㎏ Rat (EU Method B.1)

            경피 LD50 > 5000 ㎎/㎏ Rabbit

            흡입 증기 LC50> 20 ㎎/ℓ   Rat (OECD TG 403)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를 이용한 피부자극성시험결과, 홍반, 부종 자극이 7마리 모두에서 관찰되었으며, 

중등정도의 자극성이 나타남 EU Method B4.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를 이용한 눈 자극성시험결과 약한 자극이 관찰되고 그 외 영향은 관찰되지 않음



2.1  유해･위험물질 자료

● 23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기니피그를 이용한 maximization test 시험결과, 피부과민반응을 나타나지않음 

EU Method B.6, GLP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3

            OSHA 자료없음

            ACGIH A4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시험관 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돌연변이시험결과OECD TG 476,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결과EU Method B.13/14, 대사활성계 유무에 

상관없이 음성, 생체 내 염색체이상시험결과 음성

        생식독성 랫드를 이용한 생식독성시험 결과 2000ppm(7537 mg/m3)에서 정자수 및 부고환 

감소로 NOAEC(P) 600ppm(2261mg/m3)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사람에서 중추신경계에 작용, 피로감, 졸음, 현기증, 호흡기계에 자극, 흥분, 구토, 

중추신경계 억제, 정신착란, 보행 이상 등을 일으킴. 눈, 코, 목에 자극을 일으킴. 

실험동물에서 마취작용을 일으킴. 표적장기: 중추신경계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랫드를 이용한 90일 반복경구독성시험 EU method B.26결과 절대 또는 상대 간무게 

증가로 NOAEL 625 mg/kg bw/day 

랫드 이용한 103주 흡입발암성시험 OECD TG453, GLP 결과 비강 상피의 

국소독성으로 NOAEC 600 ppm2250mg/m3 

랫드 이용한 90일 흡입반복독성시험 EU method B.29, GLP 결과 임상증상, 

체중변화, 장기무게뇌, 심장, 폐, 수컷의 상대 정소무게 및 혈액학적 변화백혈구 감소, 

Plasma chollinesterase acitivity 감소로 NOAEC 625 ppm2355 mg/m3

        흡인유해성 흡인유해성: 탄화수소이며, 40 ℃에서 동점도 20.5 mm2 / s 이하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5.5 ㎎/ℓ 96 hr Oncorhynchus kistutch

        갑각류 EC50 3.78 ㎎/ℓ 48 hr Ceriodaphnia dubia

        조류 EC50 134 ㎎/ℓ 3 hr Chlorella vulgaris (EC10 및 NOEC : 10mg/L)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log Kow  2.73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BCF  90

        생분해성 80 % 20 day (이분해성)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어류Oncorhynchus kisutch : NOEC40 d=1.39  mg/L

갑각류Ceriodaphnia dubia : NOEC7 d=0.74  mg/L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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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각하시오.

2.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3.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4.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시오.

5.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1294

  나. 적정선적명 톨루엔(TOLUENE)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

  라. 용기등급 Ⅱ

  마.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E

        유출시 비상조치 S-D

15. 법적규졔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신규 또는 변경으로 대상작업장 지정 후 

30일 이내)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배치 후 첫 번째 진단 : 6개월이내)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제조취급량 5,000Kg , 저장량 200,000Kg)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200L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규제 대기오염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kg 1000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Flam. Liq. 2

Rep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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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 Tox. 1

STOT SE 3

STOT RE 2 *

Skin Irrit. 2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225

H361d ***

H304

H336

H373 **

H315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자료의 출처

          HSDB(성상)

          HSDB(색상)

          HSDB(나. 냄새)

          HSDB(다. 냄새역치)

          HSDB(마. 녹는점/어는점)

          HSDB(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HSDB(사. 인화점)

          GESTIS(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HSDB(카. 증기압)

          HSDB(타. 용해도)

          HSDB(파. 증기밀도)

          HSDB(하. 비중)

          HSDB(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HSDB(너. 자연발화온도)

          HSDB(러. 점도)

          HSDB(머. 분자량)

          ECHA(경구)

          ECHA(경피)

          ECHA(흡입)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호흡기과민성)

          ECHA(피부과민성)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ECHA(생식독성)

          HSDB(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ECHA(어류)

          ECHA(갑각류)

          ECHA(조류)

          HSDB(잔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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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MSDS를 참고하여 편집, 일부 수정한 자료입니다.

          NCIS(분해성)

          ECHA(농축성)

          ECHA(생분해성)

          ECHA(마. 기타 유해 영향)

    나. 최초작성일 2020-05-26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0회 

        최종 개정일자 0

   라. 기타



2.2

유해･위험설비 목록 및 명세

* 관련 기준 및 참고자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KOSHA Guide

   D-11-2012 (긴급차단밸브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D-14-2018 (통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D-18-2016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D-31-2012 (열팽창용 안전밸브의 기술지침)

   P-70-2012 (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P-155-2017 (공정안전보고서 등의 통합서식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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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방법

(가) 동력기계번호 : P&ID와 일치하게 기입

(나) 동력기계명 : 펌프류, 압축기류, Fan류, 교반기류, 전동 Shutter, Crane/ 

Hoist, 컨베이어, 원심기, 포장용 로봇, 주조기, 기타 Machinery류

      - Rotary valve, MOV, Damper 등에 부착된 모터는 제외한다.

(다) 명세

      - 펌프류 : 용량(㎥/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왕복동형식 또는 

다이아프램식은 분당회전수 대신 분당스트로크수(SPM) 작성

      - 압축기류 : 용량(㎥/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왕복동형식 

또는 다이아프램식은 분당회전수 대신 분당스트로크수(SPM) 작성

      - Fan 및 Blower 류 : 용량(㎥/hr)×토출압력(MPa 또는 mmH2O)×분당회전수

(RPM)

      - 교반기(Agitator) : 임펠러반경(㎜)×분당회전수(RPM)

      - 양중기 : 정격용량(ton)×양정(㎜)×SPAN(㎜)×주행거리(㎜)

      - 컨베이어 : 이송량 (kg/hr, m3/hr, 개수/min 등)×이송거리(m)

      - 기타 동력기계 : 해당 동력기계의 일반적인 성능 또는 능력을 표시하는 

사항으로 작성

(라) 주요재질 : 가능한 한 KS, ASTM 등 재질 분류 기호로 기입. JIS, DIN 규격 

등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규격 사용 가능

      - 유체이송기계는 유체가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 기입

(마) 방호·보호장치의 종류 

      - 회전기계 : 덮개, 울, 동력차단장치 등 방호장치 기입. 대용량의 압축기 

등에 진동감시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표시

      - 정변위 펌프 및 압축기류 :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 설치 여부 기입 

       ･ Air operated diaphragm 펌프는 공급되는 Air 압력이 최대 토출압력이

므로 Air 공급측(Air tank 등)에 과압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펌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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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압력이 Air 공급압력보다 높을 경우에는 별도의 과압방지장치가 

필요하지 않음

       ･ 중합공정과 같이 고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방지장치로 Shear 

pin과 같은 기계적 방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 양중기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스위치, Stopper

      - 컨베이어 : 비상정지스위치, 방호덮개 등을 기입

      - 교반기 : 방호덮개 등을 기입

      - 모터보호장치(THT＼R, EOCR, EMPR 등) 등을 기입

(바) 비고 

      - 펌프 및 압축기의 경우 형식 분류

      - 기타 동력기계도 형식을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시 (참고사항)

      - 인버터 또는 직입기동과 같은 모터 기동방식 등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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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펌프 계통도

(나) 압축기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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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방법

(가) 장치번호 : P&ID와 일치하게 기입

(나) 장치명 : Column/Tower류, 반응기류, Drum/Vessel류, 열교환기류, Heater/ 

Furnace류, 탱크류, 원심분리기, 집진기 등의 Stationary Equipment(고정

장치)

      - 열교환기는 동체측과 튜브측(또는 Hot side와 Cold side)을 구분하여 기입

      - Jacket/Coil이 부착되는 장치 또는 Inner pipe/Outer pipe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유체가 통과하는 장치는 유체가 접촉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 

(Shell/Coil, Shell/Jacket 구분)

(다) 용량 : 장치 및 설비의 직경 및 높이 등을 기재

      - Tower류 : 직경(㎜)×전체길이(㎜)×단수

      - 반응기류 : 직경(㎜)×전체길이(㎜)

      - Drum류 : 직경(㎜)×전체길이(㎜)

      - Filter류 : 직경(㎜)×전체길이(㎜), Filter 처리능력 (추가할 수 있음)

      - 열교환기류 : 전열량(㎉/hr)×전열면적(㎡)

      - 가열로류 : 전열량(㎉/hr)×사이즈(직경×높이, 또는 가로×세로×높이)(㎜)

      - 탱크류 : 설계저장량(㎥)×사이즈(직경×높이, 또는 가로×세로×높이)(㎜)

(라) 설계압력 및 설계온도 : 제작도면의 명세를 기입

(바) 운전압력 및 운전온도 : 공정흐름도 등과 일치하게 기입

      ※ 압력, 온도란에는 장치 및 설비의 설계 및 운전 상태를 작성한다. 다만, 

압력의 단위는 MPa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 및 절차서 

등의 단위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MPa 대신 해당 단위를 사용

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사용재질 : 가능한 한 KS/ASTM 등의 재질분류기호 기입. JIS, DIN 등의 

국제적인 규격을 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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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스킷 재질 :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 기입.(상품명 병기 가능)

(바) 용접효율 : 용접이음종류 및 방사선투과시험 실시여부에 따라 기입

      ※ 설계코드에 따라 용접이음종류 및 방사선투과시험 실시여부에 따라 적용

하는 용접효율 기입

(사) 계산두께 : 부식여유를 제외한 계산두께 기입

      ※ 사용두께 ≥ 계산두께 + 부식여유

      ※ 설계자료에는 대부분 계산두께에 부식여유가 포함된 상태이므로 데이터 

기입 시에는 설계자료를 확인하여 작성

(아) 열처리 여부 : 용접 전/후 응력제거를 위한 열처리 여부 기입

      ※ 해당 장치의 설계자료를 확인하여 작성

(자) 비파괴검사율 : 방사선투과시험 기준으로 검사율(예: 20%, 100%, SPOT) 

기입

      ※ 설계코드에 따라 다른 비파괴검사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코드의 

비파괴검사율 기입

(차) 비고 :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적용받는 법령명을 기입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저압 또는 상압용기 중 위험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는 제외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설계 압력 및 설계 온도

 1) 설계 압력 (일반적인 기준)

      - 최대운전압력이 7 MPaG 이하 : 최대운전압력 × 1.1 또는 최대운전압력 

+ 0.18MPa 중 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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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운전압력이 7 MPaG 초과 : 최대운전압력 × 1.05 또는 최대운전압력 + 

0.7 MPa 중 큰 값

      - 가능하면 최소 설계압력은 0.35 MPaG 이상

      - 진공 운전 : 완전진공(Full Vacuum, F.V), Half Vacuum (H.V)

 2) 설계 온도 (일반적인 기준)

      - 설계온도 = 정상운전온도 + 30℃

(나) 재질별 사용허용 온도

      - 화학공장에서 사용하는 재질은 각각 온도에 따른 재료의 물리적 성질 

및 조직의 변화가 발생된다. 이러한 변화는 설비 사용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온도 및 취급하는 유체에 적합한 적정 재질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고온 및 저온에서의 적정재질을 선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고온에서는 재료의 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항복점은 감소되거나 

명료하지 않게 되고 극한인장강도 역시 감소하게 된다. 고온에서는 강재를 

포함하는 금속이 일정한 하중 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걸쳐 고온에 두었을 

때 발생하는 크리이프 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 저온에서 탄소강의 온도가 상온이하로 저하되면 인장강도, 경도, 탄성계수 

및 항복점 등은 점차 증가되나 연신율, 단면 수축율 및 충격치 등은 감소

되어 취성이 많아진다. 특히 충격치는 온도의 강하와 더불어 어떠한 한계

온도, 즉 천이점(transition point)에 도달하면 급격히 감소되어 –70℃ 부근

에서 충격치가 0에 가깝게 되고, 이로 인하여 취성이 생긴다. 이러한 성질을 

저온취성(low temperature shortness)이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예시

38 ●

1) 재질별 사용허용온도 범위

     ① 판재

재 질 사용온도범위

A-283 -29℃ ~ 343℃

A-285 -29℃ ~ 482℃

A-515 -29℃ ~ 538℃

A-516 -45℃ ~ 538℃

A-387 Gr 2 -29℃ ~ 538℃

A-387기타 -29℃ ~ 649℃

A-240(300계열) -198℃ ~ 538℃

     ② 배관

재 질 사용온도 범위

A-106 Gr B -29℃ ~ 538℃

API 5L Gr A,B -29℃ ~ 538℃

A-53 Gr B -29℃ ~ 482℃

A-333 Gr 1 -45℃ ~ 343℃

A-334 Gr 1 -45℃ ~ 343℃

A-333 Gr 3,4 -100℃ ~ 343℃

A-334 Gr 3 -100℃ ~ 343℃

A-335 Gr P1,P2 -29℃ ~ 538℃

A-335 Gr P5,P7,P9,P11,P12,P22 -29℃ ~ 649℃

A-312(300계열) -198℃ ~ 816℃

B-407&514(Incoloy 800/800H) 816℃까지

B-165(Monel 400) -198℃ ~ 816℃

B-619(Hastelloy B-2) -29℃ ~ 427℃

B-619(Hastelloy C276) -29℃ ~ 538℃

B-464(Carpenter) -29℃ ~ 427℃

B-474(Carpenter-20) -29℃ ~ 427℃



2.2  유해･위험설비 목록 및 명세

● 39

 2) 재질 선정 시 주의 장치 및 배관

     ① 고온 운전장치

      - Naphtha Cracking Heater Tube(운전온도 830℃)

      - TLE(운전온도 830℃)

     ② 저온 운전장치

      - Demethanizer(운전온도 -143℃) 관련설비

      - H2&CH4 Separator(운전온도 -145℃)

      - 냉동기관련설비

      - Ethylene Fractionator(운전온도 -33℃)

(다) 비파괴검사

 1) 실시 대상

      - 독성물질 취급 압력용기

      - 두께 38㎜를 초과하는 탄소강 압력용기

      - 두께 25㎜를 초과하는 저합금강 및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 압력

용기

      - 용접효율이 1인 압력용기

      - 페라이트계 스테인레스강

      - 유해화학물질 취급용기(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요구됨)

 2) 비파괴검사 및 용접효율

      - 비파괴검사 및 용접효율은 제작 당시 적용 기준에 따라 기입

 3) 근거 및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 KS B 6750-3 ｢일반산업용 압력용기｣ 4.2.2 사용제한 j) 치사적 물질용 

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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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열처리

 1) 실시 대상

     ① KS B 6750-3 ｢일반산업용 압력용기｣ 6.5.9 용접 후 열처리 요건

     ② 사용환경에서 요구하는 경우

     ③ 탄소강 및 저합금강의 압력용기 중

      -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설계온도가 -45℃이하이고 설계인장응력 값이 허용인장응력 값의 0.4배 

이상인 저온 용기

     ④ 기타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2) 근거 및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 KS B 6750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 6.5.9 용접 후 열처리 요건

      - KOSHA Guide

         D-9-2016 (플랜지 및 개스킷 등의 접합부에 관한 기술지침)

         D-15-2012 (화학설비의 재질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D-24-2012 (화학설비의 안전설계 일반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D-37-2012 (화학설비 등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D-41-2017 (배관재질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4호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

      - API RP 571, Damage Mechanisms Affecting Fixed Equipment in the 

Refining Industry

      - API RP 941, Steels for Hydrogen Service at Elevated Temperatures and 

Pressures in Petroleum Refineries and Petrochemical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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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방법

(가) 분류코드 : P&ID상의 재질 기호로 기입

      - 사용하는 배관의 종류가 많지 않고, 설계조건(압력, 온도)이 유사한 경우

에는 분류코드를 사용하는 대신에 해당배관에 직접 배관의 재질을 표시

하고, 플랜지 규격 등을 P&ID의 Note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음

      - 배관의 표시 예 : 50A-CW(유체명)-A53B(재질)-1001(배관관리번호: 생략

가능)-H(50). 배관의 플랜지는 Note에 KS/JIS 10 k로 표시

        ※ 배관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경우(설비와 설비 사이의 배관 등과 

같이 관리하는 등)에는 배관관리번호를 생략할 수 있음

(나) 유체의 명칭 또는 구분 : P&ID상의 유체명칭 기호와 유체 상태 기입

      - 약어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에도 약어를 추가하고, 

P&ID의 범례표와 일치 필요

(다) 설계압력 : 최저 설계온도와 최고 설계온도에서의 설계압력 기입

(라) 배관재질 : 가능한 한 KS/ASTM 등의 재질분류기호 기입. JIS/DIN 등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질 기입 가능

(마) 가스킷 재질 및 형태 :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 기입(상품명 병기 가능)

      - 장치 및 설비 사양의 내용 참조

(바) 비파괴검사율 : 실시 예정인 검사방법 및 검사율 기입

      - 장치 및 설비 사양의 내용 참조

      - 방사선투과시험(RT) 기준으로 작성하되, 소구경 배관에 PT 또는 MT 등을 

적용한 경우에는 비파괴검사방법과 함께 기입

        ※ 현재 배관은 비파괴검사가 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교체 시에는 적용

할 경우 비고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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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후열처리여부 : 용접 전/후 응력제거를 위한 열처리 여부 기입

      ※ 현재 배관은 후열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교체 시에는 적용할 

경우 비고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사용 재질의 온도 적합성 검토

(나) 수소, 황화수소, 가성소다 등의 취급 배관의 재질 적합성 검토

(다) 개스킷 재질의 적합성 검토 (온도, 압력, 재질, Rating)

(라) 비파괴검사율의 적합성 검토

(마) 후열처리의 적합성 검토

(바) 취급유체의  배관 재질 적합성 검토

(사) 해당 유체의 설계조건(온도, 압력)에서의 취급 배관 재질 적합성(부식성 등) 

검토

(아) 서로 다른 규격이 만날 경우의 Line spec. break의 적절성 검토

(4) 근거 및 참고자료

    - KS B 6750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 6.5.9 용접 후 열처리 요건

    - KOSHA Guide

       D-9-2016 (플랜지 및 개스킷 등의 접합부에 관한 기술지침)

       D-10-2012 (화학설비 배관 등의 비파괴검사 및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 

       D-15-2012 (화학설비의 재질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D-29-2012 (공정배관계장도(P&ID)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D-41-2017 (배관재질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D-42-2012 (수소 벤트스택 및 벤트배관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D-51-2013 (지하-지상 배관 연결부의 절연 플랜지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D-52-2013 (배관계통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D-63-2018 (안전밸브 배출배관의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P-158-2017 (장거리 이송배관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P-33-2012 (건조염소 배관시스템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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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12-2012 (배관 지지물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술지침) 

       M-115-2013 (배관두께 계산 및 평가 기술지침) 

       M-118-2016 (배관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4호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 

    - API RP 571, Damage Mechanisms Affecting Fixed Equipment in the 

Refining Industry

    - API RP 941, Steels for Hydrogen Service at Elevated Temperatures and 

Pressures in Petroleum Refineries and Petrochemical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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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방법

(가) 계기번호 : P&ID와 일치하게 기입

      - 작성 대상 : 안전밸브(릴리프밸브 포함), 파열판, 통기밸브(Breather valve)

      - 펌프에 내장된 안전밸브(릴리프밸브)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함.

(나) 내용물 : 배출될 때의 화학물질의 종류 기입

(다) 상태 : 액체, 기체, 또는 액체+기체로 기입

(라) 배출용량 : 작동원인별 소요분출량 중 가장 큰 값 기입

      - 배관이 차단될 경우의 대기온도 상승 등에 의한 과압방지를 위해 설치된 

열팽창 방지용 안전밸브의 소요분출량은 계산하지 않을 수 있음. 소구경의 

안전밸브(예, 3/4인치)를 설치하면 해결됨

(마) 정격용량 : 안전밸브 실제 배출용량 기입

      - 안전밸브 제조업체에서 설정압력과 오리피스 면적을 통해 계산한 값

(바) 노즐크기 : Inlet size X Outlet size (예, 2x3)

      - 오리피스 규격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예 : Inlet size + 오리피스 구경 + Outlet size (예, 2G3)

(사) 보호기기압력 : “장치 및 설비 명세”에 기재된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과 

일치하게 기입

      - 보호기기가 동력기계(펌프, 압축기)인 경우에는 해당 동력기계의 사양 기입

      - 보호기기가 배관인 경우에는 해당 배관의 사양 기입

(아) 설정압력; 보호하려는 설비의 설계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설정

      - 압력란의 보호기기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은 과압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기기(또는 배관)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을 작성하고, 안전밸브 

등 설정압력은 보호기기에 설치된 안전밸브 등의 설정압력을 각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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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때, 압력의 단위는 MPa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 및 절차서 등의 단위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MPa 대신 

해당단위(bar, kg/㎠, mmHg, mmH2O 등)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자) Trim 재질: 내식성 및 내마모성 재질 선정

(차) 보호기기번호 : 보호되는 장치 및 설비 또는 배관 기입

(아) 정밀도 오차범위

    ① 안전밸브 및 파열판

설정압력 안전밸브 파열판

0.5 MPaG 미만 설정압력±0.015 MPa
1) 설정압력 0.3MPaG미만 시 : 

   설정압력±0.015MPa

2) 설정압력 0.3MPaG이상 시 :

   설정압력±5%

0.5 MPaG 이상 2.0 MPaG 미만 설정압력±3%

2.0 MPaG 이상 10.0 MPaG 미만 설정압력±2%

10.0 MPaG 이상 설정압력±1.5%

    ② 안전밸브 및 파열판 이외의 장치 (Breather 밸브 등)

      - 정밀도 오차범위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제조업체에서 정한 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용으로 작성

(자) 배출연결부위 : Flare Stack, 흡수탑, 흡착탑, RTO(RCO), 소각로, 대기

방출 등

(차) 배출원인 : 작동원인(외부화재, 열팽창, 냉각수 중단, 전원공급 중단, 출구 

차단, Control valve fail, Regulator fail 등) 중 배출량이 최대(Governing 

case)가 되는 원인을 기재

(카) 형식 : 안전밸브 형식(일반형, 벨로우즈형, 파일럿 조작형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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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안전밸브의 설정압력 및 축적압력

원    인 대상 안전밸브
하나의 안전밸브 설치시 여러 개의 안전밸브 설치시

설정압력 축적압력 설정압력 축적압력

화재가 
아닌 경우

첫 번째 밸브

나머지 밸브

100% 이하

-

110% 이하

-

100% 이하

105% 이하

116% 이하

116% 이하

화재인 
경우

첫번째 밸브

나머지 밸브

100% 이하

-

121% 이하

-

100% 이하

110% 이하

121% 이하

121% 이하

     주1) 모든 수치는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에 대한 %임

     주2) 안전밸브를 2개 이상을 설치하여 해당 소요용량을 만족시킬 경우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안전밸브의 

설정압력을 설계압력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음.

(나) 소요분출량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을 결정할 때에는 가능한 모든 압력상승 요인에 

의해 분출될 수 있는 각각의 소요 분출량임

(다) 화재 시의 영향 범위

    1) 화재 시에는 최소한 지표면으로부터 수직높이 7.5m까지 화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용기 등의 내부액체 접촉면적(A)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타원형 또는 구형 용기인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최대 수평 직경

까지의 높이 또는 7.5m 이내의 높이 중 큰 수치를 적용하여 용기 등의 내부

액체 접촉면적(A)을 계산함

    2) 화재 시에는 발화원을 중심으로 최소한 수평거리 15m 이내의 면적이 화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요 분출량을 계산함

(라) 배출용량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은 각각의 소요 분출량 중에서 가장 큰 수치를 당해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으로 함

(마) 안전밸브 배출물질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배출

물질의 처리)에 따라 처리

      -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흡수･세정(洗淨)･



2.2  유해･위험설비 목록 및 명세

● 49

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

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1. 배출물질을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때에 유해성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압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4.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될 때에 저장탱크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바) 근거 및 참고자료

      - KOSHA Guide 

         D-18-2017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D-12-2012 (파열판의 크기 산정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D-49-2012 (가스폭발 예방을 위한 폭연 방출구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D-31-2012 (열팽창용 안전밸브의 기술지침)

         D-26-2012 (공정용 안전밸브의 기술지침)

      - API Standard 520, Sizing, Selection, and Installation of Pressure-relieving. 

Devices, Part II—Installation

      - API Standard 521, Pressure-relieving and Depressur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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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준 및 참고자료

  KOSHA Guide

   D-29-2012 (공정배관계장도(P&ID)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D-39-2012 (공정흐름도(PFD)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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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공정설명서

(1) 작성 예시

(가) 공정 개요

      PAT2 생산을 위한 공정은 ○○ 사업장의 ○○ No.5 Plant에 설치된 저온

연속반응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될 예정이며 연간 생산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생산량 :  250,000 Ton / 년

      ■ 조업일수 : 350 일 / 년

      PAT2의 공정에서는 PAT1을 기초 원료로 사용하고 Tubular Reactor를 사용

하고 연속 Oxidation 반응을 수행하여 목표량의 PAT2를 생산하게 된다.

(나) PAT2 제조

      PAT2는 다음과 같이 PAT1를 기초 원료로 사용하고 Oxidation 반응을 수행

하여 최종 PAT2를 생산하게 된다.

      반응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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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응조건 : 0~15℃, Oxidation 반응, 연속 운전 mode

      ■ Solvent : THF, H2O, Acetonitrile, Ethanol

      상기 제품의 제조공정은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속

반응, 추출 및 농축 그리고 결정화 및 여과 단계로 나누어진다.

      우선 연속반응의 경우 세 개의 Feed가 만나서 10~15℃로 냉각되어 있는 

연속 반응기로 모아지게 된다. Quenching 작업 수행을 위하여 연속반응물을 

받는 반응기의 경우, 반응기에 H2O와 NaHSO3를 투입한 후 10℃ 냉각하여 

준비한다. 이때 반응기는 Closed system을 유지하며 냉각에 따른 부피 수축을 

고려하여 N2를 공급, 상압 조건을 유지한다. 연속 반응물이 이송되는 동안 

지속적인 NH4OH 투입을 통해 pH를 7.0~8.5로 조절하게 된다.

      연속반응 수행 시, 첫 번째 Feed 의 경우 THF와 Water에 녹아 있는 PAT1이 

원료이고 두번째 Feed는 50% H2O2이다. 마지막 Feed는 MSA와 Water가 

섞여 있고 이 모든 원료를 혼합하는 과정을 통해 Oxidation 반응이 이루어

지게 된다. PTPi1 460 g/min, MSA 252 g/min, H2O2 88.4 g/min으로 Feed 

rate를 조절하여 연속 반응을 진행한다.

      그 다음으로 추출 및 농축 단계의 경우, 1 batch 분량의 연속반응물이 모두 

모아지고 난 후 15~25℃를 유지하며 15분간 교반한 다음 정치하여 층분리를 

수행, 하부 수층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분리되어 별도의 반응기로 

이송된 수층에 THF를 투입하여 교반을 수행하여 정치한 후 다시 층분리를 

통해 하부 수층을 제거한다. 2회에 걸친 층분리 작업을 수행한 후 반응기에 

남아 있는 상부 유기제품층을 한 개의 반응기로 모은다.

      모아진 유기 제품층 용액 중 THF 용매 제거를 위하여 농축을 진행하게 된다. 

1차 농축 시에는 267~447mmbar, 25~43℃ 조건에서 농축을 진행하며 상부로 

제거되는 Distillate가 모아지는 Receiver tank의 경우 Jacket 온도를 5℃이하로 

유지한다. 2차 농축 시에는 반응물에 EtOH을 투입한 후 203~308mmbar, 

25~45℃ 조건에서 농축이 진행되게 되며 마찬가지로 상부로 제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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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llate가 모아지는 Receiver tank의 경우 Jacket 온도를 5℃ 이하로 유지

한다. 마지막 농축의 경우 농축 전 Water를 투입한 후 100~267mmbar, 

52~57℃ 조건에서 농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 Sample 분석을 통해 추가 

농축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에도 상부로 제거되는 Distillate가 모아지는 

Receiver tank의 경우 Jacket 온도를 5℃ 이하로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결정화 및 여과 단계이다. 농축이 완료된 반응기의 온도를 

20~25℃로 천천히 냉각하여 결정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때 반응기는 

Closed system을 유지하며 상압을 유지한다. 최종 결정화 완료여부는 용액 

Sample의 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석출된 제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품 

슬러리를 Filter Dryer로 이송하여 여과하고 Water와 Acetonitrile로 세척

한 후 3시간 동안 N2 Purge 한다. 건조기 Jacket의 가열온도 45℃, Full 

vacuum 하에서 12시간 동안 건조한 후 IPC 분석을 의뢰하고(용매잔량), 

합격인 경우 건조작업을 중단하고 최종 제품을 포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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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 방법

    공정개요에는 해당 설비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및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공정에 대한 운전조건, 반응조건, 반응열, 이상반응 및 그 대책, 이상 발생시의 

인터록 및 조업중지조건 등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이 중 

이상 발생시의 인터록 작동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상발생시 인터록 작동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에 

작성하여야 한다.

(가) 화학반응식 및 반응열 (예시)

    ■ Emulsion Polymerization(유화 중합)

     ❑ 화학반응식

      - Styrene-Acrylic Emulsion Polymer

      - Vinyl Acetate-Acrylic Emulsion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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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응열

      ❍ 중합반응 시 발생되는 반응열은 각 물질의 조성과 중합 반응열로 산정

        - A 물질 : 476.8 kg/hr x 337 kcal/kg = 160,682 kcal/hr

        - B 물질 : 2080.3 kg/hr x 405 kcal/kg = 842,522 kcal/hr

        - Total :                            = 1,003,204 kcal/hr 

      ❍ 내부물질을 승온하기 위한 열량

        - 16,866 kg x 0.8 kcal/kg.℃ = 13,493 kcal/℃

      ❍ 승온 시간

        - 증기압 곡선 : 6.5 → 8.5kg/cm2.G (50℃ → 60℃)

        - (60-50)℃ x 13,493 kcal/℃ / (1,003,204 kcal/hr x 1hr/60min) = 8.1min

[증기압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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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전 및 설계 조건(온도, 압력 등) (예시)

    ❑ 중합 조건

      - 반응기 용량 : 10 m3

      - 중합 종류  : 유화중합(Emulsion co-Polymerization)

      - 물질 : Monomer (AN), Initiator (APS), 분산매 (Water)

      - 운전온도 : 50 ℃

      - 운전압력 : 6.5~7.0 kg/cm2.G

      - 설계압력 : 12 kg/cm2.G

(다) 이상반응 및 그 대책 (예시)

    ❑ 이상반응 시 대책

      개시제의 과다 공급 등 비이상적 반응으로 중합이 급격히 진행되어 온도 

및 압력제어가 안될 경우  

      ❍ 압력이 8.5kg/cm2.G(60℃)에 이르면 XV-100을 OPEN하여 A물질을 Vent 

시킴.

      ❍ 압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0.0kg/cm2.G(66℃)에 이르면 XV-200이 

자동으로 Open되어 반응기와 중합억제제 Tank(T-200)와 균압시키고, 

이어 XV-300이 자동으로 Open되어 중합반응기로 투입됨. 

      ❍ 압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2.0kg/cm2.G(73℃)에 이르면 PSV를 통해 

분출하여 압력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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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공정흐름도(P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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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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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방법

    공정흐름도(PFD, Process Flow Diagram)는 공정계통과 장치설계기준을 나타내 

주는 도면으로 장치와 장치간의 공정연관성, 주요운전조건, 연동장치, 물질

수지, 열수지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공정배관계장도, 유틸리티계통도, 유틸

리티배관계장도 등 후속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운전절차서 등을 작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도면이다. 

    공정흐름도(Process Fow Diagram, PFD) 에는 주요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주요 계장설비 및 제어설비, 물질 및 열 수지, 운전온도 및 운전

압력 등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업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특성상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계장도를 분리하여 작성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계장도를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

할 수 있다.

(가) 표시사항

      공정설계 개념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제조공정 개요와 공정흐름, 

공정제어의 원리, 제조설비의 종류, 기본사양 등을 표현

      ◦ 공정 처리순서 및 흐름의 방향(Flow Scheme & Direction)

      ◦ 주요 장치 및 기계류의 배열(Symbol & Outline Drawing)

      ◦ 기본 제어논리(Basic Control Logic)

      ◦ 장치 및 배관내의 온도, 압력 등 공정변수의 정상상태 값

      ◦ 압력용기, 저장탱크 등 주요 용기류의 간단한 사양

      ◦ 열교환기, 가열로 등의 간단한 사양 

      ◦ 펌프, 압축기 등 주요 동력기계의 간단한 사양 

      ◦ 물질수지 및 열수지

      ◦ 비중, 밀도, 점도 등 기타 물리적 특성

(나) 물질수지 및 열수지를 위하여 표시할 내용

      ◦ 흐름번호(Stream Number)

      ◦ 흐름명칭(Service Or Description)

      ◦ 상(PHASE) : 기체, 액체, 고체 등

      ◦ 성분명칭 및 구성비 : 흐름별 성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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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량(Stream Totals)

      ◦ 유체 특성 : 비중, 점도, 밀도 등

      ◦ 운전온도

      ◦ 운전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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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공정 배관･계장도(P&ID)

(1)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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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방법

    공정의 정상운전, 비상운전, 시운전 및 운전정지시에 필요한 모든 공정장치, 

동력기계, 배관, 공정제어 및 계기등을 표시하고 이들 상호간에 연관 관계를 

나타내 주며 상세설계, 건설, 변경, 유지보수 및 운전을 하는 데 기본이 되는 

도면으로서 아래 사항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가) 장치 및 동력기계

      설치 예비기기를 포함한 모든 공정설비를 표시

      ◦ 모든 장치와 장치의 고유번호, 명칭, 용량, 전열량 및 재질 등의 기본 사양

      ◦ 모든 동력기계와 동력기계의 고유번호, 명칭, 용량 및 동력원(전동기, 

터빈 또는 엔진 등) 등의 기본사양

      ◦ 탑류, 반응기 및 드럼 등의 경우에는 맨홀, 트레이(Tray)의 단수, 분배기

(Distributor) 등 내부의 부속품

      ◦ 모든 벤트 및 드레인

      ◦ 장치 및 동력기계의 연결부

      ◦ 장치 및 동력기계의 보온 또는 트레이싱(Heat Tracing)

(나) 배관

      모든 배관 및 닥트와 유체의 흐름방향 등을 표시

      ◦ 배관 및 닥트의 직경, 배관번호, 재질, 플렌지규격

      ◦ 모든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벤트 및 드레인

      ◦ 모든 수동밸브 및 밸브의 종류

      ◦ 특별한 부속품류, 시료채취배관 및 시운전용 영구 배관

      ◦ 증기나 전기에 의한 트레이싱(Heat Tracing)

      ◦ 보온의 종류

      ◦ 배관의 재질이 바뀌는 위치

(다) 계측기기

      모든 계기 및 자동조절밸브 등을 표시

      ◦ 센서, 조절기, 지시계, 기록계, 경보계 등을 포함한 제어 계통

      ◦ 분산제어시스템 또는 아날로그 등 제어장치의 구분

      ◦ 현장설치계기, 현장판넬계기, 중앙판넬계기 등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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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번호, 종류, 형식, 기능

      ◦ 자동조절밸브와 긴급차단밸브의 크기 및 정전과 같은 이상시 밸브의 

개폐 위치

      ◦ 공기 또는 전기 등 신호라인

      ◦ 안전밸브의 크기, 설정압력 및 토출측의 연결부위

      ◦ 계장용 배관 및 계기의 보온종류

      ◦ 비상정지를 위한 연동시스템

(3) 참고사항

(가) 안전밸브 등

 1) 안전밸브 설치 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 압력용기(안지름이 150㎜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관형 열교환기는 

관의 파열로 인한 압력상승이 동체의 최고 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정변위 압축기(다단압축기인 경우에는 압축기의 각단)

      ◦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파열이 우려되는 것에 한한다)

      ◦ 기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이상화학반응, 밸브의 막힘 등 이상상태로 

인한 압력상승으로 당해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한한다)

 2) 파열판 설치 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

      ◦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운전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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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열판과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3조)

      대량의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4) 차단밸브의 설치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

      안전밸브 등의 전･후단에는 차단밸브를 설치 금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음

      ◦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당해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

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할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에 한한다)와 

안전밸브 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 하나의 플레어스택(flare stack)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

(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5) 배출물질의 처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을 연소･흡수･세정(洗淨)･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출되는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음

      ◦ 배출물질을 연소･흡수･세정(洗淨)･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경우에 유해성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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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압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흡수･세정(洗淨)･포집

(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가스 또는 인화성물질 저장탱크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된 경우로서 저장탱크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6) 근거 및 참고자료

      ◦ 안전보건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 안전보건규칙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 안전보건규칙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 안전보건규칙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 KOSHA GUIDE D-18-2016(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나) 통기관 등

 1) 개요

      ◦ 통기관: 탱크가 진공 또는 가압 상태가 되지 않도록 대기로 개방된 배관

      ◦ 통기설비: 탱크의 정상운전을 위해 설치한 통기관, 통기(Breather) 밸브 등

 2) 설치 대상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대기압 탱크 및 인화점이 60℃를 초과하는 

물질을 인화점 이상에서 저장･취급하는 대기압 탱크에 설치함

 3) 통기밸브 또는 통기관

      위험물질(인화점 38℃ 미만인 물질 또는 인화점 이상으로 운전되는 물질)을 

저장･취급하고 있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통기밸브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저장･취급하는 물질이 응축, 부식, 결정, 중합 또는 결빙되는 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통기밸브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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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긴급통기설비 (Emergency vent)

      정상운전시의 통기설비로서는 외부화재로 인해 탱크에서 발생되는 긴급

배기량을 방출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통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5) 근거 및 참고자료

     ◦ 안전보건규칙 제268조(통기설비)

     ◦ KOSHA GUIDE D-14-2018(통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다) 화염방지기

 1) 개요

      외부의 화염이 탱크 내부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함

 2) 설치 대상

      인화점이 38℃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설비로서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인화점이 38℃ 이상 

60℃ 이하의 인화성 액체인 경우에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수 있음

 3) 폭굉용 화염방지기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배관을 통해 처리설비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된 폭연용 화염방지기가 아닌 폭굉용 화염방지기를 

설치하거나 폭연용 화염방지기 전단에 취약부위(파열판 등)를 만들어 폭굉 

전파시 대기로 방출할 수 있어야 함

 4) 설치 사례

      ◦ 폭연용 화염방지기 : 납사저장탱크 등 인화성물질의 증기를 대기로 방출

하는 상압저장탱크

      ◦ 폭굉용 화염방지기 : 인화성물질의 증기를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RTO 

등에 연결된 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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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근거 및 참고자료

      ◦ 안전보건규칙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 KOSHA GUIDE P-70-2019(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 KS B 6845 화염방지장치의 성능시험 방법

(라) 긴급차단밸브

 1) 개요

      배관상에 설치되어 주위의 화재 또는 배관에서 위험물질 누출시 원격조작

스위치에 의해 유체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밸브 또는 긴급차단기능을 

갖는 밸브

 2) 설치 대상

      ◦ 탱크인입 및 출구배관. 다만, 인입배관에는 역지밸브 등과 같이 역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

        - 인화성가스를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설계용량 5㎥이상의 탱크

        - 독성물질중 1기압 35℃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

하는 설계용량 5㎥이상의 탱크

        - 인화성물질중 인화점이 30℃미만인 물질을 저장하는 것으로 사방이 벽

으로 둘러쌓여 있는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설계용량 10㎥이상의 탱크

      ◦ 탑류하부의 출구배관

        - 인화성가스의 액체 정체량이 10㎥이상인 탑류

        - 비점(1 기압하) 이상에서 운전되는 독성물질의 정체량이 10㎥ 이상인 

탑류

        - 비점(1 기압하) 이상에서 운전되는 인화성물질의 정체량이 30㎥ 이상인 

탑류

      ◦ 연속으로 운전되는 발열반응기. 다만 회분식 반응기 중에서 반응에 관계

되는 하나의 원료라도 한 배치(batch) 동안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경우는 

해당됨

 3) 설치 사례

      ◦ 탱크류: BD탱크, C4탱크, 납사탱크, C2- C3-탱크, SM탱크, BTX탱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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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류: Gasoil Stripper, HFO Stripper, Gasoline Stripper, Deethanizer, 

Propylene Fractionator, Regeneration Gas Scrubber 등

      ◦ 발열반응기 및 가열로: 에탄가열로, 납사가열로, MAPD Converter, Acetylene 

Converter 등

 4) 근거 및 참고자료

      ◦ 안전보건규칙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 KOSHA Guide D-11-2012(긴급차단밸브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마) 열팽창용 안전밸브

 1) 개요

      2개 이상의 밸브 또는 맹판(Blind flange) 등으로 차단된 배관내의 액체가 

외부 열원에 의한 열팽창으로 인해 배관이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밸브

 2) 설치 대상

      열팽창용 안전밸브는 인화성 물질, 인화성 가스, 독성물질 및 물 등을 액체 

상태로 취급하는 배관계가 2개의 밸브로 차단되어 다음과 같은 열원에 의해 

가열되는 경우에 설치함

      다만, 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열교환기의 냉각용 배관계에 한하여 열팽창용 

안전밸브를 설치함

      ◦ 가열로 또는 열교환기와 같은 공정열 

      ◦ 수증기, 열매유 또는 전기에 의한 배관 가열

      ◦ 태양의 복사열

      ◦ 대기온도 상승

 3) 설치 대상 제외

      다음과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열팽창용 안전밸브의 설치를 

생략 가능

      ◦ 차단된 배관계에 열팽창을 흡수할 수 있는 용기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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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체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도록 밸브 자체에 기계적 조치 등을 

한 경우

      ◦ 전기 등을 이용하여 배관계를 가열할 때 배관내의 액체가 운전온도 이상

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온도 조절장치 또는 전원 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

      ◦ 태양의 복사열 또는 대기온도 상승에 의한 열원이 배관계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

 4) 근거 및 참고자료

      ◦ 안전보건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 KOSHA Guide D-31-2012(열팽창용 안전밸브의 기술지침)

(바) Control Valve의 Failure Position

 1) 개요

      ◦ Control Valve는 공정에서 필요한 공정조건(압력, 온도, 유량, 액위)을 

얻기 위해 배관 내의 유체의 유량을 제어하는 밸브임

      ◦ Control Valve에는 운전원이 손으로 조절하는 Manual Valve가 있고, 

Valve에 Actuator를 장착하여 조정실에서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는 

Control Valve가 있음

 2) 일반사항

      전원, 계장용 공기 등 Control Valve 작동원이 차단될 경우 보다 안전한 

Valve 상태로 가도록 설계함

      ◦ Fail Close : 작동원이 차단될 경우 Valve가 닫히는 구조

      ◦ Fail Open : 작동원이 차단될 경우 Valve가 열리는 구조

      ◦ Fail Lock 또는 Fail Hold : 작동원이 차단될 경우 Valve의 최종상태를 

유지하는 구조

 3) 설치 사례

      ◦ 일반적인 Failure Close Position

        - 분해로 원료 및 연료 공급 조절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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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rol Valve 및 긴급차단밸브(원료차단밸브, 연료차단밸브, 각종 증류탑 

스팀 조절 밸브 등)

        - Acetylene Converter의 원료 및 수소 조절밸브

        - MA/PD Converter의 수소 조절밸브 

        - 열원(에너지원)을 통제하기 위해 공급되는 원료의 차단, 열원의 차단

밸브 등

        - 공정설비의 압력조절밸브의 경우 Fail open 시에 내부에 있는 많은 물질이 

배출되어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경우의 압력조절밸브

        - 원심펌프 토출측의 액위콘트롤밸브 등

      ◦ 일반적인 Failure Open Position

        - Reflux 관련 Control Valve

        - Acetylene Converter 등의 긴급방출밸브

        - MA/PD Converter의 긴급방출밸브 

        - 일정 시간 안에 내부의 압력을 급격히 낮추어야 하는 압력조절밸브

        - 원심펌프의 최소유량조절밸브

        - 압축기의 Anti-surge용 압력조절밸브

        - Heater 등의 연료공급라인의 Double shutoff 밸브 사이의 방출밸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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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준 및 참고자료

  고용고용부고시 제2015-59호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KOSHA Guide 

   D-45-2012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

   P-135-2018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P-136-2018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P-136-2018 (산소 검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D-44-2016 (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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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건물 설비 전체 배치 도면

(1)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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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설비배치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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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건물 및 철구조물의 평면도 및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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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방법

(가) 전체배치도

      각종 건물, 설비의 전체 배치도에는 건물 및 설비위치,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건물과 단위설비 간의 거리 및 단위설비와 단위설비 간의 거리 등의 

사항들이 표시되어야 하고 축척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각종 건물 및 설비의 위치

      ◦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 건물과 단위 공정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 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설비와 플레어스택 간의 거리

      ◦ 중앙제어실과 단위공정설비간의 거리

 2) 안전거리(안전보건규칙 제271조 별표 8)

구     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

1.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

비의 사이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 재료로 시공된 지붕

아래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

3. 위험물질 저장탱크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3. 저장탱크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다만, 

저장탱크에 방호벽, 원격조정 소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

4.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

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4. 사무실 등의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는 예외

(나) 설비배치

      각 기기 간의 거리, 기기의 설치 높이 등을 축척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각 기계장치류간의 거리

      ◦ 각 기계장치류의 Elevation

      ◦ 각 기계장치류의 보수･유지 공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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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의 평면도 및 입면도

      기기 설치용 철구조물, 배관 설치용 철구조물, 제어실(Control Room) 및 

전기실 등의 평면도 및 입면도 등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 기계장치 설치 등 철구조물

      ◦ Pipe-rack
      ◦ 조정실 및 전기실

      ◦ 작업장의 출입구

      ◦ 비상구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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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방법

    설비내의 철구조물에 대한 내화(Fire Proofing) 처리 여부를 고용노동부 고시 

별지 제18호서식의 내화구조 명세에 기재

    - 내화대상도면은 리스트로 표시할 수 있고, 리스트에는 해당부위별로 내화

시공방법 표시

    - 내화 처리방법 및 부위는 내화방법의 종류별로 1종씩 작성 (예, 철근콘크

리트, 내화페인트 등) 

(3) 참고사항

(가) 내화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1)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다음 부분.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분무 시설 또는 폼헤드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 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

      ◦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시 6m)

까지

      ◦ 위험물 저장･취급용기 지지대(높이 30㎝ 이하는 제외)는 지지대의 끝까지

      ◦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m 초과시 

6m)까지

        ※ 다만, API RP 2218에 따르면, 내화의 주목적은 액면화재에 의한 구조물 

등의 붕괴로 인해 화재의 확대 방지에 있고, Jet fire에 의한 붕괴방지가 

아님

(나) 내화성능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F) 2257-1,6,7(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방법)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에 의한 내화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

      ◦ 정유 또는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가급적 UL 1709(철골에 대한 내화물질의 

급속한 화재에 의한 시험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 적용 검토

      ◦ 콘크리트의 경우 두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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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화도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 품질시험기관에 제출한 내화구조 및 시공

방법에 의해 실시

(다) 근거 및 참고자료

      ◦ 안전보건규칙 제270조(내화기준)

      ◦ KOSHA GUIDE D-45-2012(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

      ◦ API RP 2218 (2013) (Fireproofing Practices in Petroleum and 

Petrochemical Processing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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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도면 평면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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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도면 입면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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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소화설비 설치계획

(1) 작성예시

소화설비 설치계획

설치
지역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자동소화
장치

옥내
소화전

스프링
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포소화
설비

CO2 
소화설비

할로겐화
합물소화
설비

청정소화
약제소화
설비

옥외
소화전

가스처리

공정
159 0 0 19 3 30

21

(7,560L)
217 0 62 27

주) ① 설치지역별로 소화기 등 소화설비의 설치개수를 기재합니다.

    ② 스프링클러 등 수계소화설비는 Deluge(딜루지) 밸브 등의 설치개수를 기재합니다.

    ③ CO2 소화설비 등 가스계소화설비는 기동용기 등의 설치개수를 기재합니다.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7에 따라 분말소화설비 등 다른 형태의 소화설비를 추가하여 기재합니다.

    ⑤ 이 서식 대신 “소방시설등(기준･일람)산출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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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계통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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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소화설비 배치도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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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지역 소화설비 배치도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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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방법

    소화설비 설치계획은 고용노동부고시 별지 제17호의3서식 또는 소방 관련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서식의 소화설비 설치계획에 작성하고 소화설비 용량

산출 근거 및 설계기준, 소화설비 계통도 및 계통 설명서, 소화설비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가) 계통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대한 계통도 및 계통설명서

    2)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대한 기동정지 운전, 정상운전 및 비정상 운전시의 

작동방법을 포함한 계통운전 조건

    3)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배치도

    4) 소화설비 배치도 및 공사용 도면

    5) 화재탐지, 경보설비, 이동식 및 고정식 소화설비를 포함한 사업장 내의 전 

소화설비 설치 현황표(소화화학차도 포함)

    6) 각 소화설비별 방호대상 현황표

(나) 설계 기준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설계적용 규격 및 표준

    2) 각 소화설비별 주요기기에 대한 사양서(화재탐지, 경보설비, 이동식 및 

고정식 소화설비)

    3) 각 소화설비별 약제량 및 용수량 산출근거 및 계산서

    4) 각 소화설비별 Network해석을 통한 말단 Line에서의 유량 및 압력산출 

근거 및 계산서

    5) 소화설비 설치 적정여부 검토서

      ◦ 소화수량, 소화펌프 용량 및 압력적정 여부

      ◦ 포소화설비 등 각종 소화설비 위치 적정 여부

      ◦ 탱크주의 방유제 설치 적정 여부

      ◦ 예비동력 설치 여부

      ◦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설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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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소화설비 계통설명서 

(나) 소화설비 설치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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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계통설명서

차     례

1. 계통설명서 및 계통도(DWG No. : B11436-216-S1932)

2. 정상, 비정상 운전설명

3. 소방시설 산출표

4. 소방설비 배치도(DWG No. : 20000-JAI-008)

1. 계통 설명서 및 계통도

(1) 개요

(가) 소화수 설비계통

    1) 계통의 구성은 배관 및 계측 장치도(도면번호 :     )를 참조한다.

    2) 공업용수 저장조에 있는 공업용수를 전동기 구동 소화펌프(100×1대)로 

가압하여 옥내･외 소화전, 물분무 소화설비 및 포 소화설비계통으로 

소화수를 공급한다.

    3) 전동기구동 소화펌프가 작동되지 않을 때는 취수로의 해수를 비상용 

엔진구동 소화펌프(100×1대)가 소화수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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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분무 소화설비계통

    1) 계통의 구성은 배관 및 계측 장치도(도면번호 :    )를 참조한다.

    2) 소화수설비 계통으로부터 가압된 소화수를 공급받아 자동개방밸브 및 

물분부헤드를 거쳐 주변압기, 보조변압기, 기동용변압기, 여자용변압기 

및 전선 포설실에 분무한다.

(다) 포 소화설비 계통

    1) 계통의 구성은 배관 및 계측 장치도(도면번호 :     )를 참조한다.

    2) 소화수설비 계통으로부터 가압된 소화수를 공급받아 포원액과 일정비율로 

혼합한 후, 포방출구 및 보조 포소화전을 거쳐 경유 저장탱크 및 경유 

이송펌프 지역에 포를 방출한다.

(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계통

    1) 계통의 구성은 배관 및 계측 장치도(도면번호 :      )를 참조한다.

    2)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내의 이산화탄소를 선택밸브 및 분사헤드를 거쳐 

저탄조, 미분기 및 급탄기, 집진기, 윤활유 저장탱크, 윤활유 탱크 및 

정제기, 보일러 급수펌프용 터빈 윤활탱크 및 정제기, 발전기 수소 밀봉유 

기기에 분사한다.

(마) 하론 1301소화설비계통

    1) 계통의 구성은 배관 및 계측 장치도(도면번호 :     )를 참조한다.

    2) 하론 1301 저장용기내의 하론 1301을 선택밸브 및 분사헤드를 거쳐 주 

제어동 및 터빈 발전기동내의 중앙 제어실, 컴퓨터실, 전자 기기실, 전기실 

A,B, 전기기기실, 무정전 전원장치실, 비상 발전기실, 복수탈염 제어실 

및 밧데리실과 전기 집진기 및 제어동의 전기실, 제어실 및 모터 제어반

실에 분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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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분말 소화설비계통

    1) 계통의 구성은 배관 및 계측 장치도(도면번호 :     )를 참조한다.

    2) 분말 저장용기내의 분말을 질소가스로 가압하여 선택밸브 및 분사헤드를 

거쳐 보일러 버너 공기박스(Wind Box) 및 경유 버너펌프지역에 분사한다.

2. 정상, 비정상 운전 설명

(가) 기동 정지 운전

    1) 소화수 계통은 기동전에 공업용수 저장조의 수위가 저수위 이상인지 

확인한다.

    2) 현장제어반에서 충압펌프의 선택스위치를 “수동”에 놓고 충압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한다.

    3) 소화펌프 토츨측 배관의 수압이 0.9 MPa G가 되면 충압펌프 및 전동

기구동 소화펌프의 선택스위치를“자동”에 놓아 펌프가 정상으로 운전

되게 한다. 충압펌프 및 전동기 구동 소화펌프는 선택스위치를 “수동”에 

놓고 현장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할 수 있으며, 비상용 엔진구동 소화

펌프는 현장제어반에서 수동으로만 기동한다.

    4) 운전중인 충압펌프는 자동 또는 현장제어반에서 수동으로 하고, 전동기

구동 소화펌프 및 엔진구동 소화펌프는 현장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정지

한다.

    5) 물분무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하론 1301 소화설비 및 분말

소화설비 계통은 선택스위치를“자동”에 놓으면 화재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가동하고, 또한 현장제어반이나 수동조작함 또는 현장

에서 수동으로도 기동한다. 포 소화설비 계통은 현장제어반 또는 현장

에서 수동으로 기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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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상운전

    1) 소화수 설비계통

      가) 현장제어반에서 자동으로 선택된 충압 펌프는 펌프 토츨측 배관의 

수압이 0.8 MPaG 이하가 되며 자동으로 기동하고, 0.9 MPaG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정지한다.

      나) 현장제어반에서 자동으로 선택된 전동기구동 소화펌프(100×1대)는 

화재발생으로 인한 각 수요처의 소화수 사용에 따라 펌프 토츨측 

배관의 수압이 계속하여 70.75 MPaG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기동하고, 

기동중에 있던 펌프는 현장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정지한다.

      다) 전동기구동 소화펌프 작동 불능시는, 비상용 엔진구동 소화펌프

(100×1대)를 현장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한다.

      라) 소화수를 사용한 후에 전동기구동 소화펌프 및 엔진구동 소화펌프를 

수동으로 정지하면, 배관내의 압력은 충압펌프에 의해서 자동으로 

0.9 MPaG으로 다시 복구되고 충압펌프는 자동으로 정지한다.

    2) 물분무 소하설비계통

      가) 변압기 주위 및 전선 포설실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또는 폐쇄형 스

프링클러 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자동개방밸브가 열린다.

      나) 가압된 소화수는 개방된 자동개방밸브를 거쳐 물분무헤드를 통해 

분부된다.

      다) 계통 작동은 자동개방밸브 2차측 배관에 설치된 압력스위치에 의해 

확인한다.

    3) 포 소화설비 계통

      가) 경유 저장 탱크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작동에 의하여 경보가 발생

된다.

      나) 발생된 경보에 따라 수동으로 계통을 작동시키면 전동기구동 밸브 

및 해당되는 자동개방밸브가 개방된다.



2.4  건물 설비의 배치도

● 123

      다) 가압된 소화수는 개방된 전동기구동 밸브를 거쳐 포 혼합장치에서 

일정비율로 포원액과 혼합하여 개방된 자동개방밸브를 통해 경유

저장탱크에 설치된 포 방출구를 통해 방출한다.

      라) 방유제 및 경유 이송펌프 지역내의 누출 화재시는 보조 포소화전을 

수동으로 작동시켜 포를 방출된다.

      마) 계통 작동은 자동개방밸브 2차측 배관에 설치된 압력스위치에 의해 

확인한다.

    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계통

      가) 각 방호대상물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기동용기에 장착된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시켜 기동용기를 개방한다.

      나) 기동용 가스는 동관을 거쳐 해당되는 선택밸브 및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를 개방한다.

      다) 저장용기내의 이산화탄소는 개방된 선택밸브 및 배관을 거쳐 분사

헤드를 통해 분사한다.

      라) 계통 작동은 기동용기의 2차측 동관에 설치된 압력 스위치에 의해 

확인한다.

    5) 하론 1301 소화설비계통

      가) 각 방호대상물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기동용기에 정착된 

솔레노이드를 기동시켜 기동용기를 개방한다.

      나) 기동용 가스는 동관을 거쳐 해당되는 선택밸브 및 하론 저장용기를 

개방한다.

      다) 저장용기내의 하론 1301은 개방된 선택밸브 및 배관을 거쳐 분사헤드를 

통해 분사한다.

      라) 계통 작동은 기동용기의 2차측 동관에 설치된 압력스위치에 의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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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말 소화설비 계통

      가) 보일러 버너 공기박스 및 경유 버너펌프 지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기동용기에 장착된 솔레노이드를 기동시켜 질소가스 

기동용기 및 선택밸브 기동용기를 개방한다.

      나) 질소가스용기 기동용 가스는 동관을 거쳐 가압용 질소가스용기를 

개방하고, 선택밸브 기동용 가스는 해당되는 선택밸브를 개방한다.

      다) 가압용 질소 가스는 압력조정기를 거쳐 분말 저장용기내의 분말을 

교반시키고, 동시에 정압제어밸브를 거친 후 주밸브를 개방한다.

      라) 교반된 분말을 개방된 주 밸브, 선택밸브 및 배관을 거쳐 분사헤드를 

통해 분사한다.

      마) 계통 작동은 기동용기의 2차측 동관에 설치된 압력스위치에 의해 

 확인한다.

(다) 비정상 운전

    1) 운전중인 전동기구동 소화펌프 및 엔진구동 소화펌프는 사고시 현장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비상 정지할 수 있다.

    2) 물분무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하론 1301 소화설비 및 분말

소화설비는 비상시에 현장제어반이나 수동 조작함 또는 현장에서 수

동 기동할 수 있다.

    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하론 1301소화설비 및 분말 소화설비계통의 오동작 

발견시에는 지연 시간내에 취소 스위치를 수동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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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설치 기준서

차     례

1. 설계 적용 규격 및 표준

2. 소화설비별 주요기기 사양서

3. 소화설비 계산서

  ○ 소화설비별 약제량 및 용수량 산출근거 및 계산서(소화수량 및 분사

헤드수두 계산서 포함)

  ○ Network해석을 통한 말단부에서의 유량, 압력 산출근거 및 계산서

  ○ 소화설비 설치 적용여부 검토서

  ○ 소화수량(최소 2시간), 소화펌프용량최대(소화용수의 150%, 주 펌프 

및 예비펌프 2대 이상 구성(1대 이상을 엔진펌프/엔진펌프 8-12시간 

연료 확보) 및 압력 적정여부(정격유량 150% 토출시 정격전압 65% 

유지(0.5~1.2 MPa)

  ○ 포소화설비등 각종소화설비 설치위치 적정여부

  ○ 탱크주위 방유제 설치 적정 여부

  ○ 예비동력 적정여부

  ○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설치 적정여부



공정안전보고서 예시

132 ●

1. 설계적용규격 및 표준

   소방설비 계통의 설계, 제작 및 시험은 발주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간행된 아래규격 및 표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된 규격 및 표준에 

명시된 설계기준에 의거한다.

(가) 소방기본법

(나) 한국 산업 규격(KS)

(다) National Fire Code(NFC)

(라)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마)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AWWA)

(바)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사)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JIS)

(아)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ISA)

2. 소화설비별 주요기기 사양서

   소방설비 계통의 주요기기 사양은 다음과 같다.

   ◦ 가압 송수 장치

      ∙ 주 소화 펌프(모터구동, 총2대)

        - 설치대수 : 2대

        - 용량 : 17,050 L/min(1,023 ㎥/h)

        - 양정 : 88 m

      ∙ 예비 소화펌프(엔진구동, 총2대)

        - 설치대수 : 2대

        - 용량 : 17,050 L/min(1,023 ㎥/h)

        - 양정 : 88 m

      ∙ 충압펌프(모터구동)

        - 설치대수 :  1대

        - 용량 : 1,900 L/min(11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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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 : 88 m

   ◦ 옥외소화전 설비

      공장 전체를 방호할 수 있도록 옥외소화전 및 워터모니터(폼픽업 겸용)를 

적정한 수량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물분무 소화설비

      화재의 노출방지가 요구되는 OOO 제조시설일부(히터), OO Structure 

및 펌프에는 고정식 물분무 소화설비를 적용한다.

   ◦ 포 소화설비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저장소에 고정포 소화설비 및 보조포 소화

설비를 한다.

   ◦ 비상경보설비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는 모든 지역에는 비상시 긴급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한다.

   ◦ 소화기 비치

      소방기본법에 요구되는 적정한 소화기 수량을 비치한다.

3. 소화설비 계산서

 3.1 수원

    소화수의 수원은 동일단지내의 인접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시설로서 

용량 30,700㎥의 저수조 및 17,000㎥의 원수 탱크에서 공급되며, 필요한 

소화수량을 소화수 전용으로 확보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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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위험공정별 소화용수량

  3.2.1 위험공정별 진압시간 및 소화용수량

    공정위험에 따른 진압시간 및 소화용수는 <표 1>에 따른다.

<표 1> 위험공정별 진압시간 및 소화용수량

지  역 요구시간 시간당 소화용수량(㎥)

고위험공정 4시간 1620 ~ 3240

중위험공정 3시간 1080 ~ 1620

저위험공정 2시간 540 ~ 1080

  3.2.2 고위험공정

    고위험공정은 다음 각호와 같은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공정을 말한다.

 (1) 인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인화성액체를 500 TON 이상 저장

 (2) 인화성가스의 50 TON 이상 저장

 (3) 5.0MPa 이상의 압력을 갖는 인화성가스의 취급

 (4) 100 TON 이상의 위험한 가연성 고체물질의 저장

   예) 원유증류(Crude Oil Distillation), 납사열분해(Naphtha Cracking), 방향족생산

(Aromatics),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염화비닐(VCM), 에틸렌수지

(Polyethlene), 합성수지(PVC) 및 프로필렌수지 (Polypropylene)공정

  3.2.3 저위험공정

    저위험공정은 다음 각호와 같은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공정을 말한다.

 (1) 인화성액체의 5 TON 이하 저장

 (2) 인화성가스의 100㎏ 이하 저장

 (3) 0.1MPa이하의 압력을 갖는 100㎏ 이하의 인화성가스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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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TON 이하의 위험한 가연성 고체물질의 저장

(5) 기타 상온에서의 비가연성물질 취급공정

  3.2.4 중위험공정

    고위험공정과 저위험공정 사이에 해당되는 공정을 말한다.

 예) 저압암모니아(LP Ammonia),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발전소

(Electric Power Station), 보일러(Boiler), 가열로(Fired Heater), 고분자

건조(Polymer Drying), 염료 및 염료중간체(Dye Stuff), 아디픽산

(Adipic A챵),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 테프론수지(PTFE), 제약, 

살충제(Insecticides) 및 제초제(Herbicides) 공정

  3.2.5. 소화용수 산출

(1) 공장지역을 몇개의 화재위험 단위지역으로 나눈다.

(2) 각 단위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진압에 필요한 총 소화용

수량을 산출한다. 

(3) 각 단위지역에서 산출된 소화용수량 중 최대의 총 소화용수량을 공장

지역에서 필요한 소화용수량으로 정한다.

(4) 소방펌프 선정시 위의 (3)호에서 산출된 총 소화용수량을 참고한다.

(5) 다음 <부록>에 예시된“소화용수 요구량 평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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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소화펌프 선정기준

(1) 소화펌프의 총 용량은 산출된 최대 총 소화용수량의 150%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2) 100% 용량의 펌프를 사용할 경우 소화펌프는 적어도 2대 이상 필요하며 

1대는 화재시 주 펌프로서, 1대는 예비펌프로서 사용한다.

(3) 소화펌프의 구동기는 전기모터, 디젤엔진, 터빈 등을 사용한다.

(4) 소화펌프는 운전형태 및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를 조합하여 선택한다.

   예1) 100% 용량으로 2대를 사용하는 경우

        : 모터구동펌프 1대, 엔진구동펌프 1대 또는 엔진구동펌프 2대

   예2) 50% 용량으로 3대를 사용하는 경우

        : 모터구동펌프 1대, 엔진구동펌프 2대 또는 엔진구동펌프 3대

(5) 소화펌프는 원심펌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격유량의 150%를 토출

할 때 정격압력의 6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소화펌프는 0.5~1.2 MPa의 정격압력을 갖는 펌프를 사용한다.

(7) 요구되는 말단압력에서 필요한 소화용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충압펌프는 필히 설치하여야 하며, 통상 30~60 ㎥/hr의 정격유량과 

0.5~0.9 MPa의 정격압력의 펌프이어야 한다.

(9) 충압펌프의 용량은 전체 소방펌프의 용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0) 충압펌프를 제외하고 모든 소화펌프는 압력이 떨어질 경우에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동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1) 소화펌프는 소화전용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2) 소화펌프 전동기 용량은 다음식에 의해 구한다.

    
P =

0.163×Q×H
×K

E

    

여기서 P : 전동기 용량(㎾)
Q : 유량(㎥/min)
H : 양정(m)
K : 전달계수(K=1.1)
E : 펌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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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소화펌프 토출량 계산

    소화펌프 토출량 계산기준은 3.2항(수원의 소화용수량 계산)에서 선정된 

바와 같이 위험물 제조시설 지역의 화재시 물분무 소화설비 옥외소화전

(모니터 포함)의 토출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옥외소화전설비 소요 토출량 : Qa

  - 소화전 방수량 : q = 350 L/min

  - 소화전 수 : N = 2개(최대수량 적용)

  - Qa = q×N

= 350×2

= 700 L/min(42 ㎥/h)

2) 워터모니터설비 소요 토출량 : Qb

   적용기준은 2대 사용기준으로 한다.

  - 모니터 방수량 : q=1,893 L/min(500GPM)

  - 모니터 수 : N = 2

    Qb = q×N

= 1,893×2

= 3,786 L/min(227 ㎥/h)

3) 물분무 소화설비 소요 토출량 : Qc

  - 총유량 : Qc=3,968 L/min(238 ㎥/h)

    (세부계산내역은 첨부된 물분무 소화설비 설계자료 참조)

4) 포소화설비 소요 토출량 : Qd

  ∙ 고정포 방출구 소요 출량 : Qd1(5422-FC기준)

    - 액포면적 : A = 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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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 방사량 : q = 4.1 L/min.㎡

      Qd1 = A×q

= 962×4.1

= 3,944 L/min(237 ㎥/h)

  (세부계산 내역은 첨부된 포소화설비 설계자료 참조)

  ∙ 보조포 방출구 소요 토출량 : Qd2

    - 포소화전 수량 : N = 3개

    - 방사량 : q = 400 L/min

      Qd2 = N×q

= 3×400

= 1,200 L/min(72 ㎥/h)

      ∴ Qd = Qd1+Qd2

= 3,944+1,200

= 5,144 L/min(308 ㎥/h)

5) 필요한 소화 펌프 토출량 Q는:

  Q = Qa+Qb+Qc+Qd

= 700+3,786+3,968+5,144

= 13,598 L/min

= 816 ㎥/h

  상기 계산에서 필요한 소화펌프 토출량은 816 ㎥/h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존 주소화펌프 용량 : 1,023 ㎥/h×4기, 총 4,092 ㎥/h)

 3.5 지역별 소화설비적용 관련 심사사항

(가) 탱크지역

    ◦ 소화전을 방유제 주위 75m 이하마다 1개씩 설치

    ◦ 다음사항을 만족할 경우 탱크벽면에 고정식 물분무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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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압력탱크

      - 인화점이 37.8℃미만의 인화성액체를 10,000 bbl이상 저장한 비보온 

CRT (Cone roof tank)

    ◦ 인화점이 130℃이하인 제품을 저장하는 탱크가 다음 조건일 때 폼 시설을 

설치한다.

      - 탱크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

      - 탱크의 높이가 6m 이상인 것

(나) 탱크출하지역

    ◦ 소화전-모니터를 설치(출하장에 2대 이상의 출하대가 있을 경우 최소한 

2개의 모니터 소화전 설치)

    ◦ 모든 경질액화탄화수소의 트럭출하장은 폼시설을 설치

    ◦ LPG출하장에는 각출하장마다 2개의 모니터-소화전을 설치

    ◦ LPG출하장에는 고정식 물분무장치 설치

(다) 건물 및 창고지역

    ◦ 건물 및 창고지역 주위 90m마다 소화전 설치

    ◦ 옥내소화전 설치

    ◦ 연면적이 1500㎡이상

    ◦ 위험물(지하층, 4층이상의 층, 무창층)으로써 바닥면적이 300㎡이상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위험층이며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 고정식 폼 시설(Foam-water Spray System)

      -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 취급하는 건물, Shop 또는 창고

      - 위험물을 취급하는 바닥면적이 1,000㎡초과하는 건물 또는 창고

      - 지정수량 150배의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창고

(라) 보일러실

    ◦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인화성 액체를 취급

    ◦ 인화성액체를 취급하는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보일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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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설치계획

(1) 작성예시

화재탐지경보설비 설치계획

설치
지역

단독경보
형감지기

비상
경보설비

시각
경보기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방송
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통합감시
시설

누전
경보기

가스

처리공정
0 0 15 3 1 0 0 0

주)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7에 따라 다른 형태의 경보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추가하여 기재합니다.

    ② 이 서식 대신 “소방시설등(기준･일람)산출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작성방법

    화재탐지･경보설비 설치계획은 고용노동부고시 별지 제17호의4서식 또는 

소방 관련법(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서식의 화재탐지･경보설비 설치계획에 

작성하고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명세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

한다.

    - 화재탐지, 경보설비에 대한 명세서

    -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배치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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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배치도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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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방법

    심사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화학물질의 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및 독성

물질의 중독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출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적합한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계획을 고용노동부고시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에 작성하고 감지대상 

화학물질별 수량 및 감지기의 종류･형식, 감지기 종류･형식별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3) 참고사항

(가) 감지대상

    ◦ 인화성 가스

    ◦ 인화점이 35℃ 이하인 액체의 증기 (다만, 인화점 100℃미만인 물질을 인화점 

이상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급성 독성물질 (대기중에서 기체, 증기, 흄, 미스트 등의 상태인 것)

(나) 설치위치

    ◦ 건축물 밖 : 풍향, 풍속, 가스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 건축물 내

      - 비중이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 환기구 부근 또는 상부

      -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 : 하부

(다) 작동시간 : 감지에서 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 1.6배시 30초 이내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은 1분 이내)

(라) 경보 설정치

    ◦ 인화성가스와 인화성물질 : 폭발하한계(LEL) 25% 이하 (가능한 한 낮게 

약 LEL의 10% 정도에서 1차로 설정하고, 2차는 약 LEL의 40%정도에서 

설정하는 것이 좋다)

    ◦ 급성 독성물질 : 아래의 우선순위 허용농도 이하로 설정한다.

      - 미국산업위생학회(AIHA)의 ERP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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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환경보호청(EPA)의 AEGL-2 (1시간)

      - 미국에너지부(DOE)의 PAC-2 

      - 미국직업안전보건청(NIOSH)의 IDLH수치의 10% 

      - IDLH 수치가 없는 경우

       ◦ 0.1 x LC50 또는 0.2 x LC50 (급성흡입독성값)

         ⁕ 30분 노출에 대한 값의 경우 0.1, 4시간 노출에 대한 값의 경우 0.2 

적용

       ◦ 1 x LCLO (급성흡입독성값)

       ◦ 0.01 x LD50 (급성경구독성값)

       ◦ 1 x LCLO (급성경구독성값)

(마) 경보기 설치 위치 :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제어실 등)

(바) 정밀도

    ◦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물질 : ±25%이하

    ◦ 급성 독성물질 : ±30%이하

(사) 유지관리 : 제조사 지침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

(아) 감지기 및 경보기 배치도 제출

(자) 설치 사례

 1) 독성물질

대상 독성치 허용농도
ERPG-2

AEGL-2
(1hr)

PAC-2 경보 
설정치

1순위 2순위 3순위

황화수소

H2S
LC50 : 444ppm 10ppm 30ppm 27ppm 27ppm

30ppm 

이하

알릴알콜

C3H6O
LC50 : 165ppm 0.5ppm - 1.7ppm -

1.7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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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화성가스 및 인화성물질의 증기

대  상 폭발범위(%) 경보 설정치 (증기)비중

수소 4.0~75.0 LEL 25% 이하 < 1

에틸렌 8.1~17.4 LEL 25% 이하 ≒ 1

프로필렌 2.0~11.1 LEL 25% 이하 > 1

메탄 5.0~15.0 LEL 25% 이하 < 1

에탄 3.0~12.5 LEL 25% 이하 ≒ 1

납사 1.0~6.0 LEL 25% 이하 > 1

(차) 근거 및 참고자료

    ◦ 고용부 고시 제2015-59호(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KOSHA Guide
        P-135-2018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P-136-2018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P-136-2018 (산소 검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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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감지기 배치도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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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세척･세안 시설 및 안전 보호장구 설치계획

(1) 작성예시

세척･세안 시설 및 안전 보호장구 설치계획

1. 안전보호장구

관리
번호

지역
(공정)

품목
비치
장소

세부품목 성능 및 규격
비치
수량

점검
주기

비고

1 A공장 보호구함
OO 

Room

공기호흡기 직결식 전면형 1

주1회

　

귀마개 1100 1BOX 　

귀덮개 Optime  95 3 　

보호안경 - 3 　

안전벨트 상체식 3 　

2 A공장 보호구함
옥외
탱크
지역

안전모 ABE형 2 　

화학복 4형식,성능수준6 2 　

보안경 SF-401 2 　

화학장갑 내산/알카리용 2 　

3 A공장 보호구 조정실

공기호흡기 직결식 전면형 2 　

Air bombe 1시간용 2

화학복 1a형식 2 　

 주) ① 개인휴대용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점검주기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주1회로 요구된다.

2. 세척세안시설

번호 관리번호
지역 
(공정)

설치장소 보온방법 점검주기 비고

1 ES-001 A공장 P-101 펌프 옆 Electric tracing 주1회 세척/세안

2 ES-002 A공장 P-201 펌프 옆 Electric tracing 주1회 세안기

3 ES-003 A공장 TK-101 동쪽 실내 설치 주1회 세척/세안

4 ES-004 B공장 P-301 펌프 주변 Electric tracing 주1회 세척/세안

5 ES-005 B공장 E-101 하부 Electric tracing 주1회 세척/세안

주) 위험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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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방재물품

관리
번호

지역
(공정)

품목
비치
장소

세부품목 성능 및 규격
비치
수량

점검
주기

비고

1 A공장
비상
방재함

탱크로리 
하역장

내화학장화 DS-내화학-01 2

주
1회

방화복 산청 1

pH Paper 1 - 11 1

통제 테이프 100mm x 250m 1

산 중화제 650ml 2

알칼리 중화제 650ml 2

공기호흡기 SCA790, 60분용 2

전면형 면체 6800 2

 정화통 6099 2

내화학복 LEVEL C, MC3000 2

내화학장갑 CHEMTEK 38-514 2

들 것 DWES 1

2 B공장
비상
방재함

탱크로리 
하역장

내화학장화 DS-내화학-01 2

주
1회

방화복 산청 1

pH Paper 1 - 11 1

통제 테이프 100mm x 250m 1

산 중화제 650ml 2

알칼리 중화제 650ml 2

공기호흡기 SCA790, 60분용 2

전면형 면체 6800 2

 정화통 6099 2

내화학복 LEVEL C, MC3000 2

내화학장갑 CHEMTEK 38-514 2

들 것 DWES 1

주) ① 위험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포함하여 작성

할 수 있다.

② 점검주기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주1회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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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방법

    심사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화학물질에 근로자가 다량 노출되었을 경우에 

대한 세척･세안시설 및 안전보호 장구 등의 설치･배치계획에 관하여 안전보호

장구의 수량 및 확보계획, 세척･세안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가) 세척･세안시설 설치 계획 : 목록 작성 및 설치위치 도면 첨부

(나) 안전보호장구 비치 계획 : 목록 작성 및 배치위치 도면 첨부

(다) 비상방재물품 비치 계획 : 목록 작성 및 배치위치 도면 첨부

      - 비상방재물품을 안전보호장구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3) 세척･세안시설 참고사항

(가) 세척･세안시설 설치 대상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2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

2)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부식성 물질

    ◦ 부식성 산류

      - 농도가 20%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등

      - 농도가 60%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등

    ◦ 부식성 염기류

      - 농도가 40%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

3) 설치 지역

    ◦ Caustic Tower 지역

    ◦ 암모니아와 Hydrazine 주입 System 지역

    ◦ 보일러 공급수 Chemical 주입 System 지역

    ◦ Spent Caustic Pretreatment Unit Are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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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척･세안시설의 성능

 1) 조작밸브는 원터치로 1초 내에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의도적

으로 잠그지 않는 한 계속하여 열려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2) 조작밸브는 스테인레스 계열의 재료이어야 한다.

 3) 강산이나 강염기를 취급하는 곳에는 바로 옆에, 그 외의 경우에는 10초 

이내(이동거리 상으로 약 15 m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비상시 접근하는 데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4) 층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 접근하는데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5)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한 설비(Electric Tracing 등)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용수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6) 잘 보이는 곳에 긴급샤워기의 설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7) 점검주기는 주 1회 정도가 권장되며, 화학물질을 하역하는 장소에서는 

하역 전에 작동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다) 근거 및 참고자료

    ◦ KOSHA Guide 
        D-44-2016 (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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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세안 시설 및 보호구함 배치도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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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 관련자료

국소배기장치-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요령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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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1) 작성양식

국소배기장치 개요

공정 또는 
작업장명

실내외 
구분

발생원
유해
물질 
종류

후드
형식

후드의 
제어풍속
(m/s)

덕트내 
반송속도
(m/s)

배풍량
(㎥/min)

전동기
배기 및 
처리순서

용량
(㎾)

방폭
형식

주) ① 발산원은 유해물질 발생설비를 기재합니다.

   ② 유해물질 종류는 유해가스명 또는 분진명 등을 기재합니다.

   ③ 후드의 제어풍속은 발생원에서 후드입구로 흡입되는 풍속을 말합니다.

   ④ 배기 및 처리순서는 유해물질 발생에서부터 처리, 배출까지의 모든 설비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예: 집진기, 세정기 등을 기재하고 필요시 후드, 덕트, 배기구, 배풍기 및 공기정화장치의 

상세도면과 명세 등 별도 작성 제출) 

(2) 작성방법

(가) 서식 작성 방법

     ① 국소배기장치 설치 해당공정을 기재

     ② 번호부여 : 개별 후드별로 일련번호 기재

     ③ 실내외구분 : 작업장의 실내외 구분

     ④ 배풍량 : 후드별 배풍량 기재 또는 송풍기별 배풍량 기재

     ⑤ 제어풍속 :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최소풍속 외부식 후드

에서는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⑥ 후드형식

       - 포위식

        ･ 밀폐식 : 발생원을 완전히 둘러싸고 손구멍이나 연속공정의 작업물 

이송에 필요한 구멍 등만 있는 형식

        ･ 부스식 : 작업구인 1면을 제외하고 발생원의 둘레를 둘러싼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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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식

        ･ 외부식 : 발생원의 외부에서 유해물질을 흡인하는 형식

        ･ 측방흡인형 : 발생원의 외부에서 유해물질을 흡인하는 형식이나 유해

물질의 발생방향에 의해 후드자체는 피동적으로 흡인

하는 형식

     ⑦ 반송속도 : 덕트내에서 혼합공기가 반송되는 속도기재

     ⑧ 모터(배풍기)

       - 배풍기 날개의 Non-sparking 재질 여부

       - 모터의 방폭구조 여부 

     ⑨ 배기 및 처리공정 : 유해물질의 흡입구부터 배출구까지 모든 설비를 순서

대로 기입

(나) 국소배기장치 도면

  ① 국소배기장치 계통도

       -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등 기본사항 표시

       - 길이, 접속부분의 각도 등 표시

       - 각 후드와 연결된 국소배기장치의 전체 계통도에 대한 입체도 또는 

평면도 첨부

       - 건축물 옥외를 구분하여 후드, 덕트, 배풍기, 공기정화장치 설치위치를 

구분하여 기재

       - 후드설치 장소명(단위작업장명) 및 덕트크기, 길이 등을 계통도에 기재

       - 각 후드 및 덕트별로 번호를 기재하여 구분

  ②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의 상세도면 및 명세

       - 후드 상세모양, 크기, 설치형태 등을 작성

       - 후드에서 최종배출구까지의 연결 배치도, 직경, 길이, 곡관모양, 곡관수, 

댐퍼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덕트 계통도 작성

       - 처리방식에 따른 공기정화장치 내외부 상세도, 치수, 배관 및 계장도 

등을 작성

       - 배풍기 형식에 따른 치수, 형태, 정격사양 등을 작성

       - 최종배기구(Stack)에 대한 상세도, 설치위치, 치수, 비마개 형태 등을 

작성



공정안전보고서 예시

162 ●

  ③ 국소배기장치의 설계 및 계산근거

       - 후드형태별 배풍량, 제어속도 산출근거

       - 반송속도 산출근거

       - 공기정화장치 및 배풍기 선정근거

  ④ 기타 사항

       - 제어 및 인터록 장치

       - 후드, 덕트, 배풍기, 공기정화장치(제진설비, 세정설비 및 흡착설비 등), 

배기구 등의 배관 및 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그 밖의 유해물질･분진작업 관련 설비별 특성에 따른 사항

       - 비상정지 시 발생원 처리대책

(3) 국소배기장치 설계 기준

(가) 후드 설치기준

     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② 유해인자의 발생형태 및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당해 분진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③ 후드형식은 가능한 한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④ 외부식 또는 레시버식 후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나) 덕트 설치기준

     ① 가능한 한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② 접속부의 내면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③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④ 닥트내 오염물질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⑤ 연결부위 등은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배풍기 설치기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정화 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흡인된 물질에 의하여 폭발의 우려가 없고 배풍기의 

날개가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 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

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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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기구 설치기준

      유해물질, 분진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는 직접 

외기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 등이 작업장

으로 재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공기정화장치 설치기준

      유해물질, 분진을 배출하는 장치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당해 물질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흡수･연소･집진 그 밖의 적절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제어풍속 기준

      국소배기장치에 대하여 물질의 상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별표 8, 규칙 제202조)에 정하고 있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후드의 

제어풍속을 계산하여야 한다.

  ① 관리대상유해물질(안전보건규칙 제429조, 별표 13)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m/sec)

가스상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0.4

0.5

0.5

1.0

입자상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0.7

1.0

1.0

1.2

<비고>
 1. 물질의 상태에서 “가스상”이라 함은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후드로 흡인될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2. 물질의 상태에서 “입자상”이라 함은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후드로 흡인될 때의 상태가 

흄,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
 3.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 제어풍속을 

말한다.
 4. 이 표에서의 제어풍속은 후드형식에 대하여 각각 다음에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가. 포위식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 외부식후드에서는 당해 후드에 의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을 흡인하고자 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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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분진작업장소(안전보건규칙 제609조, 별표 17)

       -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연삭기･드럼샌더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

분진 작업 장소

제어풍속(m/sec)

포위식 후드의 
경우

외부식 후드의 경우

측방 
흡인형

하방 
흡인형

상방 
흡인형

암석등 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체질하는 장소
0.7 - - -

주물모래를 재생하는 장소 0.7 - - -

주형을 부수고 모래를 터는 장소 0.7 1.3 1.3 -

그 밖의 분진작업장소 0.7 1.0 1.0 1.2

<비 고>

 1.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을 말한다.

 2. 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후드형식에 대하여 각각 다음에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가.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 외부식 후드에서는 당해 후드에 의하여 분진을 빨아들이고자 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③ 국소배기장치 중 연삭기･드럼샌더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

되어 분진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의 설치방법에 

따른 제어풍속

후드의 설치 방법 제어풍속(m/sec)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 전체를 포위하는 방법 0.5

회전체의 회전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방향을 후드의 

개구면으로 덮는 방법
5.0

회전체만을 포위하는 방법 5.0

<비 고>

 1.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을 말한다.

 2. 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회전체를 정지한 상태에서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최소풍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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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반송속도 기준

    ❍ 유해물질의 덕트내 반송속도는 다음과 같이 유해물질의 발생형태 및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유해물질 발생형태 유해물질 종류
반송속도
(m/sec)

증기.가스.연기 모든 증기, 가스 및 연기 5.0 ~ 10.0

흄 아연흄, 산화알미늄 흄, 용접흄 등 10.0 ~ 12.5

미세하고 가벼운 분진 미세한 면분진, 미세한 목분진, 종이분진 등 12.5 ~ 15.0

건조한 분진이나 분말 고무분진, 면분진, 가죽분진, 동물털 분진 등 15.0 ~ 20.0

일반 산업분진
그라인더 분진, 일반적인 금속분말분진, 모직물분진, 

실리카분진, 주물분진, 석면분진 등
17.5 ~ 20.0

무거운 분진
젖은 톱밥분진, 입자가 혼입된 금속분진, 

샌드 블라스트분진, 주철보링분진, 납분진 등
20.0 ~ 22.5

무겁고 습한 분진
습한 시멘트분진, 작은 칩이 혼입된 납분진, 

석면 덩어리 등
22.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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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소배기장치 계통도 및 도면 (예)

    ※ 환기장치 시공업체에서 시공시 제공하는 자료로 작성 가능하며, 해당 도면은 

시공업체 도면으로 제출 가능

(가) 국소배기장치 계통도

 1) 입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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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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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소배기장치 구성별 상세도면

 1) 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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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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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기정화장치



2.4  건물 설비의 배치도

● 175



공정안전보고서 예시

176 ●



2.4  건물 설비의 배치도

● 177

 4) 배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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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소배기장치 배풍량 및 압력손실 설계 (예)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형태별 배풍량, 제어풍속, 반송속도 등에 관한 설계 

및 계산근거를 제시한다.

    ※ 다음의 계산사례는 임의의 공정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계한 계산사례로 

특정한 작업공정을 대상으로 한 설계사례와는 무관함

(가) 배풍량 계산

 1) 후드 1

      ❍ 공정명(단위작업명) : 도금작업

      ❍ 후드번호 : H-1

      ❍ 후드형식 : 외부식 다단슬롯형 후드(개구면이 양측에 있음)

      ❍ 제어풍속 : 1.0m/s

      ❍ 후드규격 : 100W ×500L ×200H

      ❍ 후드 수량 : 1set

      ❍ 후드 재질 : PVC 3.2t

      ❍ 배풍량 계산식 : Q = 60･V･(10X2+A)  [근거자료 : 별첨 1-1]

      ❍ 배풍량 산출결과 : 502.8 ㎥/min

      Q1 = 60.V.(10X2+A)  

           

V : 제어풍속(1.0 m/s)

X : 포착거리(0.7 m)

A : 후드의 단면적= 0.2×0.2 = 0.04 ㎡

      Q1 = 60×1×(10×0.7 2+0.04)  

= 296.4 ㎥/min

       ∴ Q1 = 296.4 × 2(양측) = 502.8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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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후드 2 ~ 후드 3

      ❍ 공정명(단위작업명) : 벤딩작업

      ❍ 후드번호 : H-2~H-3

      ❍ 후드형식 : 외부식 측방형 후드

      ❍ 제어풍속 : 1.0m/s

      ❍ 후드규격 : 550W ×2,400L ×1,150H

      ❍ 후드 수량 : 2set

      ❍ 후드 재질 : Steel Plate 2.3t

      ❍ 배풍량 계산식 : Q = 60･V･(10X2+A) 

        ☞ 근거자료 : Industrial Ventilation 21th Edition p3-11 Figure 3-10 - 
Downdraft Hood [별첨 1-2]

      ❍ 배풍량 산출결과 : 20.88 ㎥/min

      Q2,3 = 60.V.(10X2+A)  

           

V : 제어풍속(1.0 m/s)

X : 포착거리(0.12 m)

A : 후드의 단면적= 0.1×0.3 = 0.03 ㎡

      Q2,3 = 60×1×(10×0.12 2+0.03)  

         = 10.44 ㎥/min

       ∴ Q3 = 10.44 × 2set = 20.88 ㎥/min

3) 후드 4

      ❍ 공정명(단위작업명) : 루터기

      ❍ 후드번호 : H-4

      ❍ 후드형식 : 외부식 측방형 후드

      ❍ 제어풍속 : 1.0m/s

      ❍ 후드규격 : 600W ×600L ×900H

      ❍ 후드 수량 : 2set

      ❍ 후드 재질 : Steel Plate 2.3t

      ❍ 배풍량 계산식 : Q = 60･V･(10X2+A) 

        ☞ 근거자료 : Industrial Ventilation 21th Edition p10-160 Table 10.95.1 
Miscellaneous Wood Working Machinery not Given in VS print(별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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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풍량 산출결과 : 15 ㎥/min

        Q4 = 350 ~ 800 cfm    for Router machine

                  = 500cfm ≒ 15㎥/min

 4) 후드 5

      ❍ 공정명(단위작업명) : 분쇄

      ❍ 후드번호 : H-5

      ❍ 후드형식 : 포위식 후드(분쇄기 덕트 직결형)

      ❍ 제어풍속 : 0.7m/s

      ❍ 용량 : 603HP

      ❍ 후드 수량 : 1set

      ❍ 후드 재질 : Steel Plate 2.3t

      ❍ 배풍량 계산식 : Q = 60･A･V[☞ 근거자료 : 별첨 1-4]

      ❍ 배풍량 산출결과 : 4.2 ㎥/min

      Q5 = 60･A･V

           

V : 제어풍속(0.7m/s)

A : 후드의 개구면적= 0.2×0.5 = 0.1 ㎡

      Q5 = 60×0.1×0.7

         = 4.2 ㎥/min

       ∴ Q = 4.2 ㎥/min

 5) 후드 전체 배풍량

      ❍ Q1+Q2+Q3+Q+Q5 = 502.8+10.44+10.44+15+4.2 
        = 542.88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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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압력손실 설계 및 배풍기 용량 결정

 1) 후드-덕트 압력손실 계산

  가) 후드 압력손실

        Hood 유입손실 Ps=(F+1)Pv

        F : 유입손실계수

        Pv :  속도압

        Ps = (0.5+1)*13.78=20.67mmAq

  나)  DUCT의 압력손실  (△PD)

      ㉠ 직관의 압력손실  (△PL)

규격

 (Φ, m/m)

길이

(L, m)

Re

(레이놀즈수)

f

(마찰계수)

△P

(압손mmAq)

150

200

250

350

500

600

700

26

10

30

8

7.5

7

15

1.9  × 105

2.6  × 105

3.2  × 105

4.5  × 105

6.4  × 105

7.7  × 105

9.6  × 105

0.0038

0.0035

0.0033

0.003

0.0028

0.0028

0.0026

62.7

16.7

37.7

6.5

4

3.1

5.5

 합계 136.2

 

        - 규 격 Φ700의 계산

         ･ Re =  DVp  D : 직  경(m)

                     μ     μ : 점성계수 1.82 × 10-5 kg/m.sec

                            V : 유 속      20   m/sec

                            p : 밀 도   1.166  kg/ ㎡

         ･ Re = 
 ×  

 ×  ×    =  9 × 10-5  

         ･ PL = 
   ×   × 

 × 

  = 5.5   mmAq

        ∴ 따라서 직관 + 곡관 + 합류관 + 기타 : 230 mm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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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덕트 구분 후드-Fan Fan-Stack

2 송풍량 (m3/min) 10 150

3 최소 반송속도 (m/s) 13 13

4 덕트 직경 (mm) 170 480

5 덕트 면적 (m2) 0.023 0.115

6 실제 덕트 속도 (m/s) 7.34 13.82

7 덕트 동압 (mmAq) 3.298 11.672

8 슬롯 면적 (m2)

9 후 슬롯 속도 (m/s)

10 슬 슬롯 동압 (mmAq)

11 슬롯 손실계수

12 드 가속 계수 0 또는 1

13 롯 충만실손실(동압) 11+12

14 충만실 정압 10x13

15 흡 턱트 유입손실계수 0.25 0.25

16 가속 계수 0 또는 1 1.0 1.0

17 덕트 유입손실(동압) 15+6 1.25 1.25

18 인 덕트 유입손실 7x17 4.123 4.123

19 기타 손실 (mmAq) 25 25

20 후드 정압 14+18+19 29.123 29.123

21 직선 덕트의 길이 (m) 7.7 9.7

22 마찰계수 0.120 0.032

23 마찰손실(동압) 21x22 0.349 0.269

24 90°엘보우의 갯수 0.000 0.000

25 엘보우 손실(동압) 24x손실계수 0.000 0.000

26 유입 덕트의 갯수 0.000 0.000

27 유입손실(동압) 26x손실계수 0.000 0.000

28 특수접속부 손실계수

29 덕트 손실(동압) 23+25+27+28 0.349 0.038

30 덕트손실 7x20(mmAq) 1.152 0.390

31 덕트 정압손실 20+30 30.275 38.105

32 누적정압 (mmAq) 30.275 68.38

33 지배정압 (mmAq)

34 교정된 송풍량 (m3/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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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덕트 구분 집진기 집진기-FAN Fan-Stack

2 송풍량 (m3/min) 150 150 150

3 최소 반송속도 (m/s) 13 10

4 덕트 직경 (mm) 480 570

5 덕트 면적 (m2) 0.181 0.255

6 실제 덕트 속도 (m/s) 13.816 9.797

7 덕트 동압 (mmAq) 11.677 5.872

8 슬롯 면적 (m2)

9 후 슬롯 속도 (m/s)

10 슬 슬롯 동압 (mmAq)

11 슬롯 손실계수

12 드 가속 계수 0 또는 1

13 롯 충만실손실(동압) 11+12

14 충만실 정압 10x13

15 흡 턱트 유입손실계수

16 가속 계수 0 또는 1

17 덕트 유입손실(동압) 15+6

18 인 덕트 유입손실 7x17

19 기타 손실 (mmAq) 100

20 후드 정압 14+18+19

21 직선 덕트의 길이 (m) 0.5 3.0

22 마찰계수 0.036 0.030

23 마찰손실(동압) 21x22 0.018 0.090

24 90°엘보우의 갯수 0.000 0.000

25 엘보우 손실(동압) 24x손실계수 0.000 0.000

26 유입 덕트의 갯수 0.000 0.000

27 유입손실(동압) 26x손실계수 0.000 0.000

28 특수접속부 손실계수

29 덕트 손실(동압) 23+25+27+28 0.018 0.090

30 덕트손실 7x20(mmAq) 100 0.209 0.526

31 덕트 정압손실 20+30 100 0.209 0.526

32 누적정압 (mmAq) 168.38 168.589 0.526

33 지배정압 (mmAq)

34 교정된 송풍량 (m3/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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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C TOWER의 압력손실 계산

      △Ps = 0.37 * D * (

 )1.56 

      △Ps = 0.37 * 10.24 *( 

 )1.56

           = 3.69in Aq = 93.72mmAq      

            ≒ 100mmAq            

            * D : 활성탄 두께 (260mm = 10.24inch)

            * V : 공탑 속도 (0.5m/s = 98.43ft/min)  

 3)  FAN Sp(배풍기 정압) = SPout - SPin - VPin

           =  0.526 - (- 168.589 ) - 11.677 = 157.438

           = 157.438

           ≒ 160mmAq로 선정                        

 4) 배풍기 선정

           * 배풍기 동력산정

             동력   ×  × 

 × 
× 

                      ×  × 

 × 
× 

                      = 10HP

          ∴ TURBO FAN : 150CMM x 160mmAq x 10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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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압력손실 설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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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기정화장치 종류별 설계사례 (예)

(가) 원심력 집진시설 설계 사례

     a) 명칭 : 원심력 집진시설

     b) 형식 : Cyclone

     c) 규격

       - 외형규격 : (ø1,650×8,375H)×2기

       - 몸체부 : (ø1,650×1,650H)×2기

       - Hooperqn : ((ø1,650-ø750)×6,735H)×2기

     d) 본체의 설계계산 및 사양결정

       - 처리가스량 : 746 ㎥/min(374㎥/min×2기)

       - 온도 : 25℃

       - 처리가스유속(V) : 15m/s

       - 입구면적(a) = sec× 

㎥min
 = 0.4㎡

       - 입구규격= 입구폭(b)×입구높입(h)=a/3×3a = 864×300

       - 외통경(D) = 5b = 1,500.......ø1,650

       - 출구경(d) = D/2 = ø750

       - 원통부길이(L) = D = 1,650

       - 출구관 삽입길이 : ℓ>h = 1,500

       - 원추부 길이(H) = 2D = 3,300 → 6,725

       - Drain Hole = ø250

(나) 여과 집진시설 설계 사례

     a) 명칭 : 여과집진기(Bag-Filter)

     b) 형식 : Bag Filter

     c) 탈진방식 : air jet 탈진방식

     d) 집진효율 : 90%

     e) 외형규격 : 2,438×4,267L×7,657H

     f) 설치위치 : 연마작업장 후면(도면 참조)

     g) Bag 재질 : Polyester 부직포

     h) 방지시설 설계

       - 처리용량 : 60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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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여과 면적 산정(A) = 


  

         ※ Q : 흡입풍량(=600㎥/min),  M : 여과포 통과속도(2.5m/min)

                 = min

㎥min
 = 240㎡

       - 단위 Bag의 크기 : ø165×3,000H

       - 단윈 Bag의 여과면적(a) = πDL = 3.14 × 0.165 × 3.0 = 1.5543㎡

       - Bag의 필요수량(N) = ㎡
㎡

 = 154.4 ea

       ∴ 여유 및 배열을 고려하여 10×16 = 160 ea를 선정

(다) 활성탄 흡착탑(A/C tower) 설계 사례

     a) 명칭 : 흡착에 의한 실설

     b) 형식 : 활성탄(A/C) 흡착

     c) 수량 :  550㎥/min × 1기

     d) 외형규격 : 2,440W × 3,505L × 2,575H

     e) 설치위치 : 도장작업장 건물 뒤편

     f) 설계풍량 : 550㎡/min

     g) 방지시설 설계

       - 유효단면적(A) : 탑내 공탑유속을 30m/min(0.5m/sec)으로 선정

         A = 


  = min

㎥min
 = 18.33 ㎡

       - 활성탄 접촉시간(t) = 1sec 이상

       - 유효면적(Vq) : 접촉시간 1초를 유지하기 위한 활성탄 최소 충진체적

          Vq =  


  = sec× secmin

㎥min
 = 9.17 ㎡

       - 설계체적(VD) : 2,440W × 3,050L × 420H × 3단 = 9.4 ㎡

       - 실제 활성탄 접촉시간(tD) : 1sec 이상

         tD =  


  = ㎥min

㎡
 = 0.017min = 1.02sec

       - 설계단면적(AD) : 2,440mm × 3,050mm × 3단 = 22.3㎡

       - 충진물층 높이(H) = 420H × 3단

     h) 활성탄 교체주기 산정

       - 흡착제 충진밀도 = 5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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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활성탄 용량(Q') = 2.44 × 3.05 × 0.42 × 3 = 9.4 ㎥

       - 활성탄 중량(kg) = 9.4㎥ × 500kg/㎥ = 4,700kg

       - 활성탄 교체주기(T)

         T =   ×  ×  × 
 ×  ×  × 

  = 
 ×  ×  × 

 ×  ×  × 
 = 248.6 hr

여기서..

  T : 활성탄 교체주기(hr)

  S : 활성탄에 대한 흡착율(0.25)

  W : 사용된 활성탄의 무게(4,700kg)

  F : 흡착효율(70%)

  G: 활성탄상(Bed)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농도(287.7ppm)

  M : 오염물질의 분자량(메탄기준 16)

  Q : 풍량(550㎥/min)

          ∴ T = 148.6hr = 35.5일

            ☞ 1일 7시간 가동시 35일마다 활성탄을 교체하여야 함





2.5

폭발위험장소 구분 및

전기 단선도

* 관련 기준 및 참고자료

  KS C IEC 60079-10-1 (폭발성 분위기 - 제10-1부: 장소 구분-폭발성 가스 분위기)

  KS C IEC 60079-10-2 (폭발성 분위기 – 제10-2부: 장소 구분-가연성 분진분위기)

  KS C IEC 60079-14 (방폭 기기 – 제14부: 폭발 위험 장소에서의 전기 설비)

  KOSHA Guide

   E-11-2012 (폭발위험장소에서의 필드부스에 관한 기술지침 )

   E-99-2013 (분진폭발 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 )

   E-137-2015 (배터리실의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

   E-145-2015 (실험실 등 소량의 인화성액체 취급장소에서의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

   E-146-2015 (폭발위험장소 설정을 위한 인화성물질 누출원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E-150-2017 (가스 폭발위험장소의 설정에 관한 일반지침)

   E-151-2017 (가스폭발위험장소 설정에서의 인화성물질 누출원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E-152-2017 (가스폭발위험장소 설정에 있어서의 환기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E-153-2017 (가스폭발위험장소 범위설정에 관한 기술지침)

   E-172-2018 (폭발위험장소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설계, 설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E-177-2019 (폭발위험장소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수리, 정비 및 재생에 관한 기술지침)

  KFS 435-2018 (방폭구조의 전기설비기준) (한국화재보험협회) (참고사항)

  외국 규격 : NFPA 497, NFPA 499, API 50, API 505, EI 15, IGEM/SR/2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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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1)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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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방법

    가스 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

표준(KS)｣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기기 선정기준을 다음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에는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와 각 위험

원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표를 포함

    ◦ 방폭기기 선정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별지 제20호서식의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에 작성하되, 각 공장 또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해당

되는 모든 전기･계장기계･기구를 품목별로 기재

    ◦ 방폭기기 형식 표시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기재

(가) 개요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다음 장소를 가스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해당 지역에는 그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선정하고 사용하여야 함

      ◦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 가연성 분진을 제조･사용하는 장소

(근거 : 안전보건규칙 제230조, KS C IEC 60079-10-1 : 2015)

(나)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1) 폭발위험장소의 구분

위험분위기
국가별 

지속적인 위험분위기 
통상 상태하에서의 
간혈적 위험분위기 

이상 상태하에서의 
위험분위기 

IEC/CENELEC/유럽 Zone 0 Zone 1 Zone 2

북미 Division 1 Division 2

한국/일본 0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 

      ◦ 0종 장소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가연성 물질의 공기 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

분위기가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생성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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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종 장소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가연성 물질의 공기 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

분위기가 정상작동 중에 생성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 2종 장소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가연성 물질의 공기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

분위기가 정상작동 중에는 생성될 가능성이 없으나, 만약 위험분위기가 

생성될 경우에는 그 빈도가 극히 희박하고 아주 짧은시간 지속되는 장소를 

말한다.

(다)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선정기준

 1) 법적 기준 

      ◦ 안전보건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 KS C IEC　60079-10-14

< 위험장소별 방폭구조 선정기준 >

분 류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선정기준

0종장소

본질안전방폭구조(ia)

그 밖에 관련 공인 인증기간이 0종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방폭구조로 인증한 

방폭구조

1종장소

내압방폭구조(d)

압력방폭구조(p, px, py) (pz 사용불가)

충전방폭구조(q)

유입방폭구조(o)

안전증방폭구조(e)

본질안전방폭구조(ia, ib)

몰드방폭구조(m)

그 밖에 관련 공인 인증기관이 1종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방폭구조로 인증한 

방폭구조

2종장소

0종 장소 및 1종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방폭구조

비점화방폭구조(n)

압력방폭구조(p, px, py, pz)

그 밖에 2종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비방폭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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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장소의 기기보호수준(Equipment Protection Level >

위험장소의 분류 기기 보호수준 (EPL)

0종장소 Ga

1종장소 Ga 또는 Gb

2종장소 Ga, Gb 또는 Gc

< 방폭구조와 기기보호수준과의 관계 >

기기보호수준
(EPL)

방폭구조 기호 근거 규격번호

Ga

본질안전 ia KS C IEC 60079-11

몰드 ma KS C IEC 60079-18

각기 EPL  "Gb”에 맞는 2가지 독립된 
보호구조

- IEC 60079-26

광방사를 사용하는 기기와 송신시스템의 
보호

- IEC 60079-28

Gb

내압용기 d KS C IEC 60079-1

안전증 e KS C IEC 60079-7

본질안전 ib KS C IEC 60079-11

몰드 m, mb KS C IEC 60079-18

유입 o KS C IEC 60079-6

압력 p ,px ,py KS C IEC 60079-2

충전 q KS C IEC 60079-5

필드 본질안전개념 (FISCO) - IEC 60079-27
광방사를 사용하는 기기와 송신시스템의 
보호

- IEC 60079-28

Gc

본질안전 ic KS C IEC 60079-11

몰드 mc KS C IEC 60079-18

비점화 n 또는 nA KS C IEC 60079-15

제한급기 nR KS C IEC 60079-15

에너지 제한 nL KS C IEC 60079-15

스파크 기기 nC KS C IEC 60079-15

가압용기 pz KS C IEC 60079-2

필드 버스 비점화 개념 (FNICO) - IEC 60079-27

광방사를 사용하는 기기와 송신시스템의 
보호

- IEC 600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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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폭발등급

  가) 최대안전틈새

내압방폭구조의 전기기기 최대안전틈새(㎜)

IIA 0.9이상

IIB 0.5초과 0.9미만

IIC 0.5이하
 

  나) 최소점화전류비

본질안전 방폭구조의 전기기기 최소점화전류비(메탄 = 1)

IIA 0.8 초과

IIB 0.45 초과 0.8 이하

IIC 0.45 미만

  다) 발화도

전기기기 최고표면 온도(℃) 온도등급 증기 또는 가스의 발화온도(℃)

450 이하 T1 450을 넘을 것

300 이하 T2 300 초과 450 이하

200 이하 T3 200 초과 300 이하

135 이하 T4 135 초과 200 이하

100 이하 T5 100 초과 135 이하

85 이하 T6 85 초과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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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스별 폭발등급 및 발화도 구분

구분 T1 T2 T3 T4 T5 T6

IIA

아세톤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에탄
초산

초산에틸
톨루엔
프로판
벤젠
메탄올
메탄

에탄올
초산인페닐
1-부탄올
무수초산
부탄

클로로벤젠
에틸렌
초산비닐
프로필렌

가솔린
헥산

2-부탄올
이소프렌
헵탄

염화부틸
이소프렌

아세트알데이드
디에틸에테르

옥탄
아질산메틸

IIB
석탄가스
부타디엔

에틸렌옥시드 황화수소

IIC
수성가스
수소

아세틸렌 이황화탄소 질산에틸

주) 일반적으로 내압방폭구조의 경우 IIB T4 등급을 선정하는데, 이 경우에는 위의 화학물질 중 

IIC에 해당되는 물질과 T6에 해당되는 아질산메틸을 제외한 모든 물질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만약 IIC T6 등급(가스감지기 등에서 일부 사용)을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물질에 대해 사용

할 수 있다.

(3) 심사 주안점

(가) 방폭전기･기계 기구 선정기준이 폭발위험장소의 종별에 따라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예) 비점화구조(n)는 경우 1종장소(ZONE 1)에 설치 불가

(나) 방폭전기･기계 기구 선정시 1종, 2종 장소에서는 취급물질의 폭발등급

(IIA, IIB, IIC)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여 전기･기계 기구 선정기준을 작성 

      - IIA와 IIB를 묶어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예, IIA & IIB)

        ※ 방폭전기･기계 기구 중 본질안전(ia, ib), 내압(d)의 경우에는 반드시 

취급가스의 폭발등급(A,B,C)에 적합하게 방폭전기･기계 기구가 설치

되어야 한다.

        ※ (라)항의 가스별 폭발등급 및 발화도 구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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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성사례 

가) 인화성물질 목록 및 특성

나) 폭발위험장소 구분 목록(e-HAC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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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누출률 계산

라) 누출특성 및 환기속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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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희석등급

바) 장소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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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폭발위험범위

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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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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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방폭 전기/계장기계･기구 선정기준

(1) 작성예시

[1공장 : 가스폭발 위험장소]

설치장소 전기/계장 기계･기구명

폭발위험장소별 선정기준(방폭형식)
(IIA & IIB)

0종장소 1종장소 2종장소

1층 MOTOR -
Exd II B T4 

또는 Exe II T3

Exd II B T4 

또는 Exe II T3

1층 PUSH BUTTON - Exd II B T4 Exd II B T4

1층 LOCAL CONTROL PANEL - Exd II B T4 Exd II B T4

1층, 2층 LIGHTING FIXTURE -
Exd II B T4 

또는 Exe II T3

Exd II B T4 

또는 Exe II T3

1층, 2층 RECEPTACLE - Exd II B T4 Exd II B T4

1층, 2층 CONDUIT FITTING - Exd II B T4 Exe II T3

1층, 2층 INSTRUMENT Exia II B T3 Ga Exd II B T3 Gb Exd II B T3 Gc

1층 CONTROL PANEL -
Exp II T3

(px, py)

Exp II T3

(px, py, pz)

:

:

:

:

:

:

:

:

:

:

[2공장 : 분진폭발 위험장소]

설치장소 전기/계장 기계･기구명
폭발위험장소별 선정기준(방폭형식)

21종 장소 22종 장소

1층 MOTOR Ex tD A21 T120℃ Ex tD A22 T120℃

1층 PUSH BUTTON Ex tD A21 T120℃ Ex tD A22 T120℃

:

:

:

:

:

:

:

:

주) ① 전기/계장기계･기구명에는 전동기, 계측장치 및 스위치 등 폭발위험장소내에 설치될 모든 전기/

계장기계･기구를 품목별 또는 공정별, 품목별로 기입합니다.

② 방폭형식 표시기호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성능 점검 규격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예：내압방폭형 누름스위치 - Exd Ⅱ B T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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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전기 단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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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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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상전원 설치 계획

 1) 비상전원 용량

비상전원의 종류 용량 단위
연결설비의 
부하 합계

용량 
적정여부

비고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kW kW

비상발전기 kW kW

공기 또는 질소 등의 압력
압력, 
용량

 2) 비상전원 부하 리스트

비상전원 
종류

설비번호 설비명
전력 
(kW)

전압
(V)

상
(PHASE)

용도 비고

비상발전기 P-001 ㅇㅇ Pump 70 440 3 냉각수펌프

비상발전기 B-001 ㅇㅇ Blower 200 440 3 배기처리

비상발전기 조명설비 50 220 2 비상조명

엔진펌프 P-100 ㅇㅇ Pump 100 440 3 소방펌프

(나) 차단기 용량계산 근거

      - 차단기의 용량계산 근거를 제시(전기안전공사 허가 시의 서류 등)

(2) 작성방법

(가) 작성범위

    ◦ 수전설비의 책임분기점부터 저압변압기의 2차측(부하설비 1차측)까지

(나) 주요 포함 내용

    ◦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 굵기 및 가닥수 등

    ◦ 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2차 전압), 1･2차 결선 및 접지방식, 보호방식, 

전동기 등 연동장치와 관련된 기기의 제어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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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보호장치(차단기, 단로기)의 종류와 차단 및 정격용량, 보호방식 등

    ◦ 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 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첨부 자료)

    ◦ 부하용량 및 전원측에 설치된 차단기의 차단전류

      ※ 필요시 단락용량 계산서 및 비상전원설비 용량 산출계산서 첨부

(다) 심사 주안점

    ◦ 범위의 누락 여부

    ◦ 변압기의 종류, 정격, 결선방법, 접지방식의 적정성

      - 변압기 접지방식이 저항접지방식(NGR)인 경우, NGR 전단에 설치된 단로기 

(DS)가 OFF 되는 경우에 대비한 경보(Alarm)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필요

      - 특고압-고압 변압기의 결선방식이 △-△인 경우 피뢰기(LA) 설치 검토

      - 고압용 전동기(600V이상)의 전단에는 서지 발생이 우려되므로 서지옵서바

(SA)의 설치가 검토 되어야 함

    ◦ 각종 보호장치 및 단락용량의 적합여부 검토

    ◦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의 적정성 및 공정분야의 협조를 얻어 비상전원이 

필요한 부하의 누락 여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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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비상전원)

(가) 개요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이 필요함

(나) 설치대상

 1) 비상발전기 공급 부하

      ◦ 긴급차단밸브 부하(계장관련 전동밸브, 제어밸브 등)

      ◦ 소화설비에 필요한 부하(소화펌프 및 제어반 등)

      ◦ 무정전전원 공급장치 및 축전지설비 

      ◦ 비상조명설비(옥내전등 및 위험물저장소 등 옥외전등 설비)

      ◦ 공조설비(양압설비, 공기소기(Air Purge)설비 등)

      ◦ 배출가스 처리설비(소각, 흡수, 회수, 중화 등)

      ◦ 이상 압력･온도 상승방지를 위한 설비(냉각수 펌프, 교반기 등)

      ◦ 계장용 전원

      ◦ 전기방식 및 항공장애등 설비 등

 2) 자동충전기 공급 부하 : DC 100V, 30분 이상

      ◦ 고압차단 배전반의 제어용 전원

      ◦ 기중 차단기 제어용 전원

 3) 무정전전원 공급 부하

      ◦ 운전상태감시, 자동제어장치 및 계장용 전원

      ◦ 방송설비, 통신설비 및 방호설비(CCTV 등) 전원

      ◦ 소방시설의 제어 및 경보기 전원

      ◦ 누출가스감지 경보시스템 전원

      ◦ 조종실, 통제실, 전기실, 발전기 등의 조명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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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치 사례

    ◦ Knock-out Drum 펌프(Flare)

    ◦ 제어 계기용 전원

    ◦ 압축기 윤활유 Pump

    ◦ BFW의 L/O펌프 Moto

    ◦ 기타

       UPS(Battery 충전기) : DC100V, DC24V, Emergency L.O pump, Pump 

Suction MOV들, DCS 및 Turbine Controller, Paging 등.

(라) 근거 및 참고자료

    ◦ 안전보건규칙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 안전보건규칙 제308조(비상전원)

    ◦ KOSHA GUIDE E-84-2016(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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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용량 계산자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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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접지계획

(1) 작성방법

    심사대상기기･철구조물 등에 대한 접지계획 및 배치에 관한 서류･도면 등은 

다음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접지계획에는 접지의 목적, 적용법규･규격, 적용범위, 접지방법, 접지종류

(계통접지, 기기접지, 피뢰설비접지, 정밀장비접지 및 정전기 등을 포함) 

및 접지설비의 유지관리 등을 포함

    ◦ 접지 배치도에는 접지극의 위치, 접지선의 종류와 굵기 등을 표기

(2) 근거 및 참고자료

    ◦ KS C IEC62305-1 피뢰 시스템 – 제1장: 일반 원칙 

    ◦ KS C IEC62305-2 피뢰 시스템 – 제2장: 리스크 관리  

    ◦ KS C IEC62305-3  피뢰 시스템 – 제3부: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

    ◦ KS C IEC62305-4 피뢰 시스템 – 제4부: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 시스템 

    ◦ KS C IEC62561-1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1부: 접속재에 관한 요구

사항  

    ◦ KS C IEC62561-2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2부: 도체 및 접지극에 

관한 요구사항  

    ◦ KS C IEC62561-3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3부: 절연방전갭(ISG)에 

관한 요구사항

    ◦ KS C IEC62561-4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4부: 도체 고정기에 관한 

요구사항  

    ◦ KS C IEC62561-5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5부: 접지극 점검함 및 

접지극 방수부품에 관한 요구사항

    ◦ KS C IEC62561-6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6부: 뇌격 계수기(LSC)에 

관한 요구사항 

    ◦ KS C IEC62561-7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7부: 접지 저감제에 관한 

요구사항  

    ◦ KOSHA Guide 
        E-32-2013 (접지시스템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E-37-2012 (접지도체의 연결점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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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38-2012 (접지선과 접속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E-83-2011 (피뢰시스템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E-92-2011 (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E-107-2017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E-102-2011 (저압용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E-126-2012 (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기타 외국 접지 및 피뢰설비 관련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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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시방서 (예)

1. 일반

  본 시방서는 인명 및 설비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되어야 하는 접지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기준을 규정한다.

1.2 적용법규 및 규격

  아래의 법규 및 규격은 그 최신판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2)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3) 전기설비 기술 기준 규칙

   4) NEC(National Electrical Code)

1.3 적용범위

   1) 이상 전류 및 이상 전압 등으로 전기설비의 손상방지 및 보호계전기의 

확실한 동작 확보를 위한 계통 접지

   2) 인명 보호 목적의 전기기기의 외함 접지

   3) 낙뢰 등으로 인한 기기 및 구조물의 피뢰 접지

   4) 정전기 발생 및 생산장비의 약전 회로용 접지

   5) 기타 등전위용 접지 등

2. 접지 방식

2.1 접지계통

   1) 접지는 공정지역, 건물, 구조물, 전기 설비실, 변전실 등을 포함한 모든 

주변에 대하여 계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접지계통은 케이블 루우프, 접지부스, 접지극 및 대상기기 등에 대하여 

접지용 도체(이하, 도체라 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2) 피뢰용 접지 및 D.C.S. 접지는 다른 접지계통과 분리하여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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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통의 전반적 등전위 분포를 위하여 계통내에서 적절한 위치에서 각도체는 

상호 연결한다.

단, 접지계통에서 원거리 이격된 기기 등에 대한 접지는 단독 계통을 형성

할 수 있다.

   4) 모든 경우의 접지저항은 10Ω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별도 명시된 경우, 그 값을 준함)

2.2. 접지용 도체

   1) 도체의 사양은 꼬임, 연동 PVC절연 전선(녹색) 혹은 꼬임 경동선(HDCC 

혹은 이와 동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체의 최소 굵기는 직접 매설용은 38㎟이상, 노출 배선용은 14㎟이상

이어야 하며 계통 LOOP용 도체 및 중성점 접지용 주 접지선은 100㎟이상

으로 한다. 단, 개별기기 등을 위한 도체의 굵기는 각각 기기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그 최소 굵기는 3.5㎟이상이어야 한다.

   2) 매설용 도체의 매설 깊이는 60㎜(마감 LEVEL로 부터)이상으로 하고 포장된 

장소인 경우 300㎜이상으로 한다.

   3) 매설용 도체가 차량용 도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후강 전선관 또는 이와 

동등한 강도를 갖는 방법으로 보호한다.

   4) 노출용 도체는 후강 전선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방법으로 

보호한다.

   5) 피뢰용 도체의 보호는 지하 300㎜부터 지상 2m이상까지의 고강도 PVC전선관

으로 보호한다.

2.3 도체의 접속

   1) 노출 배선용 도체의 접속은 압착 단자형 또는 볼트 조임형 금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한다.

   2) 매설용 도체의 접속은 볼트 조임형(SPLIT BOLT CONNECTOR)또는 용융형 

금구를 사용한다.

   3) 기기 접속용 말단 접속은 압착 단자형 금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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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접지극

   1) 접기극은 동봉, 동피복 강복 또는 동판 등으로 사용한다.

   2) 접지극과 도체의 접속은 용융형 금구로 접속한다.

   3) 접지 저항 점검구에는 접지극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 동대 단자를 설치한다.

   4) 접지극과 접지극의 이격거리는 최소 3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한 지점

에서 일정 접지 저항을 얻기 위한 목적인 경유의 극간 이격거리는 1.5m로 

한다.

   5) 접지극의 최소 두께는 다음과 같다.

동봉 또는 동 피복 강봉 : 직경 16㎜, 길이 1800㎜

동판 : 두께 2.4㎜, 종･횡길이 300㎜

3. 계통 중성점 접지

   1) 중성점 접지저항은 직접 접지 계통에서는 5Ω이하이어야 하며, 기타 계통 

접지방식에서는 그 접지 장치를 분리한 상태에서 5Ω이하 이어야 한다.

   2) 중성점 접지용 도체는 지락보호 계전기가 작동하여 차단기가 트립될 때

까지의 허용시간내의 최대지락 전류가 흐를 경우 이에 상응하는 온도상승에 

견디어야 한다.

4. 전기기기의 접지

   1) 고압이상의 기기 외함 접지용 접지저항은 10Ω이하이어야 한다.

   2) 전기기기와 연결되는 철제 구조물 즉,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철제

지지물 등은 전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3) 케이블 등의 시일드 말단에는 반드시 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상 전압방지용 접지

   차단기 개폐시의 서지, 외부사고 및 낙뢰 등으로 인한 이상전압 발생이 우려

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위치에 피뢰기 또는 Surge Absorber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기기의 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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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뢰설비 접지

   1) 관련기준 : KS C IEC 62305

7. 정전기 접지 및 생산장비용 접지

   1) 관련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1호(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2) 정전기 제거 목적으로 접지하는 기기의 대상은 정전기 충전이 예상되는 

생산장비, 저장용 장치, 수송용 배관 및 부속장치, 열교환기, 호퍼, 타워 

등으로 한다.

   3) 각 대상기기 상호간 또는 대상기기와 배관 등의 연결부위에 각종 가스킷 

등으로 전기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딩을 통하여 동전위를 이루

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본딩 등을 도체의 최소규격은 5.5㎡이상으로 한다.

   5) 정전기 제전접지 저항은 1MΩ이하로 한다.

8. 장치류의 접지

   1) TANK류의 접지 개소는 다음과 같다.

     저장능력 기준 1000KL이하 : 2개소 이상

                   5000KL이하 : 3개소 이상

                  20000KL이하 : 5개소 이상

                  20000KL초과 : 8개소 이상

   2) 기타 장치류 즉, Vessel, 열교환기, Tower 등은 최소 1개소 이상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심사 주요사항

(1) 개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의 접지 방법, 배치도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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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함내용

    접지시방서, 접지저항 계산서, 접지 배치도(Grounding Layout)

(3) 심사 주안점

    ◦ 접지 시방서의 적정성

      - 접지 대상 등이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에 적합한지 여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절(전로의 절연 및 접지)에 적합한지 

여부

      - 피뢰침 설치대상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탱크의 경우 자연적 구성부재의 

요건과 필요 접지저항을 만족할 경우에는 피뢰침 생략 가능)

    ◦ 접지저항 계산 결과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조의 내용을 

만족하고 접지시방서의 접지저항 기준치 이하이어야 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표 18-1>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저 항 치

제1종 접지공사 10Ω

제2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의 전로의 1선 지락전류의 암페어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측 

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여 저압측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에, 1초를 넘고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300,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 나눈 값과 같은 Ω수

제3종 접지공사 100Ω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0Ω

    ◦ 접지 배치도

      - 접지시방서상의 접지수량, 접지선 굵기 등이 일치하여야 한다.

(열교환기, 탱크 등은 용량에 따라 접지수량 및 접지선 굵기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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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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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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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예시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1. 목  적

    본 지침서는 설비의 설계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설계 초기 단계

에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각 설비별 설치관련 코드 및 기준, 설치

시방서, 운전보수 지침서 등을 확보함으로써 유사시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다.

2. 적용범위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는 당 공장에서 설치되는 모든 설비에 

설계절차, 설비사양, 시공 및 검사에 적용한다.

3. 안전 설계 설치 Code & Standard

    모든 주요 장치 및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에는 다음 표의 Code 및 

Standard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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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방법

    모든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등에 관한 설계･제작･
설치 관련 코드 및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설계･설치 Code 및 Standard>

번호 구  분 CODE & STANDARD

1 Pressure Vessel ASME SEC. VIII

2 Boilers Manufactural Standard

3 Building / Structure AISC/ ACI/ ANSI/ UBC Uniform Building

4 Electrical
KS/ IEC/ NEC/ ANSI/ IEEE/ NEMA/ API/ NFPA/ JEC/ 

JEM/ Local code & Regulations

5 Instrument IEC/ API/ ISA

6 Sanitary Korea Laws

7 Aircraft Warning CAA/ DCA

8 Safety IP/ NFPA/ UL/ OSHA

9 Water pollution Korea Laws

10 Air pollution Korea Laws

11 Noise Korea Laws

12 Fire Protection NFPA

13 Piping ASME/ ANSI B31.3

14 Concrete Korea Laws

15 Materials ASTM/ ASME Sec.VII/ DIN/ JIS/ KS

16 Mechanical Equipment API/ANSI/ ISO/ KS/ Manufacturer Standard

17 Welding ASME/ AWS

18 Heat Exchangers ASME/ TEMA/API

19 Tanks API650/ API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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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배출물의 처리 설계기준 및 사양 등)

* 관련 기준 및 참고자료

  KOSHA Guide

   D-2-2012 (활성탄 흡착설비의 안전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D-59-2017 (플레어시스템의 설계 설치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D-60-2017 (플레어시스템의 녹아웃드럼 설계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D-61-2017 (플레어시스템의 역화방지설비 설계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P-66-2012 (연소 소각법에 의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처리설비의 기술지침)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방지시설 설계지침 (200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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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배출물의 처리 설계기준 및 명세

(1) 작성예시

배출물의 처리 설계기준 및 사양 (예)

1. 일반

    본 가스처리설비에서 발생되는 위험물질은 주로 인화성 가스로서, 설비의 

이상압력 상승시 안전밸브를 통하여 방출된다.

이 인화성 가스는 플래어 헤더를 거쳐 기존의 플래어스택에서 연소처리된다. 

기존 플래어스택의 용량 검토는 아래와 같다.

내 용 용량(ton/min) 배출원인

기존 플래어스택의 용량 120 -

기존 공장에서 배출되는 인화성 가스의 량(MAX) 100 화재시

가스처리 설비에서 배출되는 인화성 가스의 량(MAX) 11.13 화재시

    위의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화재시 방출되는 가스량은 100 ton/min이므로 

가스처리설비에서 방출되는 인화성 가스를 기존 플래어스택에서 충분히 연소 

처리할 수 있음

2. 플래어스택 주요사항

(1) 개요

(가) 플래어 시스템은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모아 플래어 스택에서 

소각시켜 대기중으로 방출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설비를 말하며 플래어

헤더, 녹아웃드럼, 밀봉드럼 및 플래어스택 등과 같은 설비를 포함

(나) 플래어스택은 플래어 시스템 중 스택형식의 소각탑으로서 스택지지대, 

주 버너팁, 파일럿 버너 및 점화장치 등으로 구성된 설비 일체를 말함

(다) 플래어 헤더는 안전밸브 등에서 방출된 가스 및 액체를 그룹별로 모아서 

플래어 스택으로 보내는 주 배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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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녹아웃드럼(Knock-out drum)은 안전밸브 등의 방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액체가 플래어 스택으로 가스와 함께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액체를 분리 

포집하는 설비를 말함

(마) 밀봉드럼(Seal drum)은 플래어 스택의 화염이 플래어 시스템으로 전파

되는 것을 방지하고, 플래어 헤더에 플래어 스택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압을 형성시키는 설비를 말함

(2) 일반사항

(가) 연소가스의 방출에 따른 국내법규상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나) 플래어의 위치 및 이격거리는 복사열, 연소생성물의 착지농도를 기준으로 

충분히 떨어져야 함

(다) 플래어 스택에 액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출가스와 비말동반된 액체의 

제거능력이 충분하여야 함

(라) 플래어 시스템으로 산소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밸브 

등 보수시에 주의하여야 함

(마) 내부 폭발예방을 위한 화염역류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바) 파일럿 점화장치 및 조절장치가 안전한 곳에 위치하여야 함

(사) 플래어 헤더를 연료가스 또는 불활성가스로 치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함

(아) 산소가 함유된 물질은 별도의 플래어 시스템에서 처리하여야 함

(자)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유속산정에 주의하여야 함

(차) 고온 및 저온, 부식성 등 유체의 물성을 고려하여 재질을 선정하여야 함

(3) 배관 재질 선정기준

(가) 배출물의 압력, 온도, 조성, 양 등을 고려하여 방출물 처리시스템의 상호 

연결 포집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함

(나) 배관, 플래어 스택, 플래어 팁의 재질은 소각되는 유체의 조성(특히, 부식성 

및 반응성 물질의 경우), 플래어 시스템의 조업 온도 및 압력에 따라 선정

하여야 함

(다) 배관의 재질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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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온 플래어 헤더

   에탄 또는 그보다 가벼운 증기 등과 같이 영하 45℃ 이하에서 강압 등에 

의해서 기체와 액체로 분리되는 물질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함

 2) 중간 플래어 헤더

   영하 45℃ 이상 0℃ 이하의 건조 상태의 배출물에는 킬드탄소강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함

 3) 고온 플래어 헤더

   0℃ 이상의 배출물이 대부분 이 경우에 속하며 탄소강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함

(라) 부식성이 강한 황화수소 등 산성가스가 주 배출물인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 

(STS316) 이상의 재질로 된 별도의 헤더에 모은 후 별도로 처리하여야 함

(4) Flare Header의 설계

(가) 안전밸브 등의 토출측에서 부터 녹아웃드럼사이의 배관에 액체가 정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안전밸브 등의 토출측으로 부터 녹아웃드럼쪽으로 플래어헤더를 경사

지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의 경사도는 1/200 이상이어야 함

(다) 공정지역에서 플래어 스택까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플래어 헤더에 액체가 

정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이에 중간 녹아웃드럼을 설치할 수 있음

(라) 포집배관 시스템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러 

생산설비에 공용의 플래어 스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생산설비의 플래어 

헤더에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 

상태를 주조정실에서 알 수 있도록 열림･닫힘 상태 경보장치를 설치

하여야 함

(마) 수분이 함유된 액체의 경우에는 동파에 대비하고, 고유동점 및 고점도의 

기름이나 폴리머의 경우에는 액체의 응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보온, 

가열설비와 배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바) 플래어 헤더의 봉입

 1) 목적

   - 역화의 예방



공정안전보고서 예시

246 ●

   - 공기의 혼입방지

 2) 공기의 혼합 가능 조건

   - 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스택 하단부가 대기압 이하일 때

   - 더운 가스의 방출후 헤더 내의 증기가 냉각 응축할 때

   - 자연통풍식의 스택인 경우 플랜지 및 접속 부위

 3) 플래어 헤더의 봉입은 질소 등 불활성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료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로서 폭발 범위에 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말단에 공기유입 및 역화 방지를 위해 질소 주입

   - Dry Flare 가스 배출 후 냉각 및 응축 후 압력강하시 질소 추가 주입

(5) Knoc-kout Drum

(가) 녹아웃드럼은 배출물을 모아 액체와 기체상태로 분리시킴으로써 액적이 

포함된 가스가 플래어 되는데 따른 위험을 예방한다. 녹아웃드럼에서 

회수된 액체는 공정으로 되돌려 보내지거나 증발시켜 기화시킨 후 플래어로 

보냄

(나) 녹아웃드럼은 버터팁 부분에서 폭발이 발생하거나, 불꽃의 꺼짐 또는 

불꽃 튀김 현상이 유발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다) 녹아웃드럼에는 고점도의 액체가 그 상태로 배수 또는 이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팀코일, 자켓 또는 기타 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라) 수분이 함유된 유체의 경우 추운 날씨에 동결될 수 있으므로 이의 방지를 

위한 수단을 고려하여야 함

(마) 주의사항

   - 액위에 의해 펌프의 자동 시동(High Level) 및 정지(Low Level)

   - 펌프의 비상 전원 연결

(6) Seal Drum

(가) 밀봉드럼은 플래어시스템 내에 외부로부터 공기가 유입되어 역화가 일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함

(나) 내부 폭발을 고려하여 설계압력이 최소한 3.5㎏/㎠G 이상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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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밀봉 액의 비말동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럼내에 충분한 공간을 유지

하여야 함

(라) 액체의 동결, 액체의 인화성과 반응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마) 주의사항

   - K/O Drum 후단 플레어스택에 최대한 가까이 설치하여 일정한 수두를 

유지함으로서 정압을 유지하여 Flare Header에 공기유입 및 역화 방지

   - 액위는 Utililty Water에 의해 유지

   - Flare Header의 압력강하시 액위가 상승하여 공기 유입 방지

   - Overflow 방지 조치 : Seal Leg를 거쳐 드레인

   - 배관 Diping : 150 ~ 300㎜

   - 저온 Flare 시 동결방지 : 온도 경보 및 스위치 장치에 의해 스팀차단, 

Utility Water 차단 및 배출

(7) Flare Stack

(가) 크기

 1) 단기간 최대유량의 방출일 경우, 최대유속은 음속의 50%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정상속도의 경우, 음속의 20% 이내이어야 함

(나) 높이 : 스택 바로 밑의 지표면에서 복사열이 4,000㎉/㎡･hr 이하가 되도록 

조정

(다) Molecular Seal

   - Flare 가스의 양이 매우 작을 경우 플레어스택 내로 공기유입 및 역화 

방지를 위해 버너 바로 아래 설치

   - Seal 내에 Flare 가스가 정체하여 공기 유입 방지

   - 배출가스의 평균분자량이 공기와 비슷한 경우 효과 없음

   - 산성가스 Flare에는 가스 Seal만 설치

(라) 기타

   - H2S를 포한한 산성가스는 별도의 버너에서 연소

   - 그을음 발생을 방지하고 버너를 냉각하기 위해 MS 주입



공정안전보고서 예시

248 ●

(8) Flare 용량 산출

    ◦ 각 안전밸브 용량

    ◦ 각 단위공장의 압력상승 요인별 용량 합계

    ◦ 공장 전체의 압력상승 요인별 용량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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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처리 설계기준 및 사양 (예)

1. 일반

    본 설계는 OO 케미칼의 DUST 및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설계입니다.

2. VENTURI-SCRUBBER 130CMM

  A. DESIGN OF EQUIPMENT

1) 시설분류 : 세정식 집진시설

2) 형    식 : VENTURI SCRUBBER

3) 용    도 : OO공정에서 발생하는 산, 유기물질 ,분진을 기액 접촉

으로 세정･제거하는데 사용한다.

       4) 재    질 : VENTURI SCRUBBER – STS304 & FRP

                    충진고 – BAFFLE TYPE
FAN - FRP

SPRAY PUMP - FRP 

5) 처리원리 : 인입되는 가스의 기액접촉을 THROAT부위에서 일으켜 

고밀도에서 고압세정을오 처리한다.

  B. ENGINEERING CALCULATION

1) 가스량 : 130 m3/min 

2) 온  도 : ABOUT 60。C  ± 5。C

3) 처리효율(설계목표치) : 80%

4) 가스밀도(G) : 0.783kg/㎥ 

5) 세정액밀도(L) : 1,000kg/m3(at 20℃)

6) 액가스비 : 6 L/m3

7) THROAT VELOCITY : 35m/sec

8) DUCT VELOCITY : 15m/sec

9) DUCT 단면적(A) : 130m3/min / (15m/sec × 60) = 0.14 ㎡

10) THROAT 단면적(A) : 130m3/min / (35m/sec × 60) = 0.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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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HROAT 크기 : 0.3 × 0.25 = 0.75㎡ 

12) 살수량(W) : 액가스비를 6ℓ/㎥로 하면 : 130m3/min × 6ℓ/㎥ 

= 780ℓ/min

      13) 충전탑 총높이(H) =  인입부 + BAFFLE층 +  SPRAY층 +

                              DEMISTER + ELIMINATOR

                    =  2260 + 400 + 840 + 300 + 200 = 4000 H 

      14) SCRUBBER SIZE : ø1800  x  4000 H x 6T

   a) 충전탑직경산출

                   L'    ρG   0.5
1)  Factor     의 계산

                   V'    ρL   
                 

                             WHERE,   L' = 세정액 유량 (kg/hr)

                                       V' = 배출 가스량 (kg/hr)

                                      ρG = 배출가스 밀도 (kg/㎥)

                                      ρL = 세정액 밀도 (kg/㎥)

           130㎥   6 L    10-3㎥    60 min  1000 kg
  L' =   = 46,800 kg/hr

            min    ㎥    L     hr      ㎥

           130㎥   0.783kg   60 min

  V' =   = 6,107.4Kg/hr

            min    ㎥      hr  

                                                       

                 L'   ρG 0.5      46,800         0.783 0.5
   ∴  Factor      =   x     = 0.214

                   V'   ρL   6,107.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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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F)(μ)0.2
2)  값의 산출

             g ρG ρL

                  WHERE, G'= 탑 단면적당 배출가스량(kg/sec.㎡)

                           F'= 충전재계수 (m-1) (a/ε3)

                          μ = 세정액의 점도 (centipoises)

                           g = 중력가속도 (9.8m/sec2)

                             

FIgure 4에서 위에서 구한 factorr값을 X축에 

놓고 Y축에 있는 값을 읽으면

            

3) 탑 단면적당 배출가스량(G') 계산  충전재상수 F = 82(From TABLE 3)

         세정액의 점도는 20℃에서의 물의 점도 μ = 1.002를 대입하여 G'를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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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충전재별 상수 F

충   전   재
        호      칭      치      수(inch)

1 1½ 2

  Rasching Ring Ceramic

  Metal 1/32 - in Wall

        1/16 - in Wall

509

377

450

312

.

269

213

.

187

  Pall Ring

             Plastic

             Metal

171

157

105

92

82

66

  lntalox Saddles 273 171 131

  Berl Saddles 361 213 148

4) 충전탑 단면적(S)의 결정

         - at 60% of Flooding

                    V'               6,107.4
        S =  =  =  0.81 (m2)
               (G') (f) (3600)      3.487 x 0.6 x 3600

5) 충전탑 직경 (내경)(Dc)의 결정

                 s (4)               0.81 x 4
         Dc = [ ------ ] 0.5   = [ ------------ ]0.5  = 1.02 (m)
                  π                   π

           ☞ 공학적여유율을 주어서 φ1800 mm로 산정한다.

   b)  공탑속도

   c)  충전층의 높이 산정

     a) 충전층의 높이(Z) = 총괄전달단위수(NOG) x 총관전달 단위높이(HOG)

                        = 1.61  x  0.4  ≒ 0.644(m)

      ∴  BAFFLE를 400 mm  x 1단으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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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방법

(가) 플레어스택을 포함한 압력방출설비에 대하여는 플레어스택의 용량 산출

근거, 플레어스택의 높이 계산근거 및 압력방출설비의 공정상세도면

(P&ID)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관련된 설비(흡수탑, 흡착탑, RTO, RCO, 소각로 

등)에 대하여는 설비내에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물질의 수지, 처리방법 

및 최종 배출농도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 필요시 타법령에 따른 관련 인허가 서류 첨부 

      ∴ 충전탑 총높이(H) =  인입부 + 충진층 +  SPRAY층 + DEMISTER + 

                             ELIMINATOR

                     =  2400 + 400 + 840 + 300 + 200

                     =  4140 H

   d) SCRUBBER SIZE : ø1800  x  4140 H x 6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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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re Load Summary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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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re Stack 도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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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ubber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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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ed Carbon Tower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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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1. 위험성평가 개요

 1.1 용어의 정의

    ◦ HAZOP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설계의도(Design Intent) : 설계자가 바라고 있는 운전조건

      - 검토구간(Node) : HAZOP 검토를 하고자 하는 설비구간

      - 변수(Parameter) : 유량, 압력, 온도, 물리량이나 공정의 흐름 조건을 나타

내는 변수

      - 가이드워드(Guide words) : 변수의 질이나 양을 표현하는 간단한 용어

      - 이탈(Deviation) : 가이드워드와 변수가 조합되어, 유체 흐름의 정지 또는 

과잉상태와  같이 설계 의도로부터 벗어난 상태

      - 원인(Causes) : 이탈이 일어나는 이유

      - 결과(Consequence) : 이탈이 일어나므로써 야기되는 상태

 1.2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1)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2)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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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는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1.3 위험성 평가절차

가. 평가팀 구성

(1) 평가팀을 이끌어 갈 팀의 리더와 내용을 기록할 서기를 결정한다.

(2) 평가대상 공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설계팀의 공정

기술자 및 향후 운전을 담당할 운전팀의 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설계

운전방법에 관한 확실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3) 공정기술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운전팀 및 설계팀 대표 이외에도 전문 

기술분야별로 전문가도 참가한다.

 가) 기존의 플랜트를 평가하거나, 소규모로 공장을 변경할 경우

    - 공장 운전팀의 공정, 계장, 기계, 전기기술자 및 운전담당자 등

 나) 신설 공장의 경우

    - 사업책임자, 공정, 계장, 기계, 전기기술자 및 운전 담당자 등



3.1  위험성평가 개요

● 269

나. 위험성 평가에 활용한 자료준비

(1) 팀리더는 평가의 목적과 범위를 정한 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2) 평가에 사용되는 설계도서는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3) 기존 공장의 평가에 사용되는 설계도서들은 현장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위험성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심볼을 포함한 배관 및 계장 도면(P & ID)

  - 설계개념, 공정 설명서 및 정상･비정상 운전 절차

  - 주요기계장치의 기본설계 자료

  - 설계 개념을 포함한 제어시스템 및 계통 설명서

  - 모든 경보 및 자동 운전장치 설정치 목록

  - 배치도 및 기기 배치도

  - 배관 표준 및 사양서

  - 안전밸브 등의 설정치 및 용량 산출자료

  - 모든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물성

  - 공정도(PFD) 및 물질･열수지

  - 유틸리티 사양서

  - 과거의 공정사고 및 앗차사고 사례 등

다. 위험성 평가수행

(1) 도면에 표기된 모든 배관라인에 대한 목적과 특성을 설명하고 간단한 토의를 

실시한다.

(2) 공정의 흐름에 따라 검토할 배관라인과 검토구간(Node)을 정하여 설계목적과 

특성을 상세히 설명한 후, 유량, 온도, 압력, 물리량 등 공정의 흐름조건을 

나타내는 변수(Parameter)와 가이드워드(Guideword)를 조합하여 공정이 정상

운전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한 원인과 결과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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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속공정 HAZOP에서 사용되는 가이드워드의 종류 및 정의

< 연속 공정의 가이드워드의 정의 >

가이드워드 정   의 예 또는 코멘트

없음

(No, Not or 

None)

설계 의도에 완전히 반하여 

변수의 양이 없는 상태

No Flow라고 표현할 경우

검토구간 내에서 유량이 없거나 흐르지 않는 

상태

증가(High)
변수가 양적으로 증가되는 

상태

High Flow라고 표현할 경우

검토구간 내에서 유량이 설정 의도보다 많이 

흐르는 상태

감소(Low)
변수가 양적으로 감소되는 

상태

High의 반대이며 적은 경우에 있어서는 No로 

표현될 수도 있음

역류(Reverse)
설계의도와 정반대로 나타

나는 상태

유량이나 반응 등에 흔히 적용되며 Reverse 

Flow라고 표현할 경우 검토구간 내에서 유체가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상태

부가(As well As)
설계의도 외에 다른 변수가 

부가 되는 상태

오염(Contamination) 등과 같이 설계의도 외에 

부가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뜻함.

부분(Parts Of)
설계의도 대로 완전히 이루

어지지 않는 상태

조성 비율이 잘못된 것과 같이 설계의도대로 

되지 않은 상태

기타

(Other than)

설계의도 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운전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

원료공급 잘못, VALVE 설치 잘못 등

      - 회분식 공정의 특정변수

        회분식 공정에 사용되는 변수는 연속식에서 사용되는 유량, 액위, 온도, 

압력 등 외에 단계별로 운전되는 특성에 따라 시간(Time)과 시퀀스

(Sequence)를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가이드워드와 조합된 이탈을 찾아야 

한다.

< 시간에 관련한 이탈 >

이    탈 정        의

시간생략(No time)

시간지연(More time)

시간단축(Less time)

조작 또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

조작 또는 행위가 허용시간보다 오래 지속됨.

조작 또는 행위가 허용시간보다 짧게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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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퀀스에 관련한 이탈 >

이    탈 정        의

조작지연

(Action too late)

조기조작

(Action too early)

조작생략

(Action left out)

역행조작

(Action backwards)

부분조작

(Part of action missed)

다른 조작

(Extraction included)

기타 오조작

(Wrong action taken)

허용범위(시간, 조건)보다 늦게 시작함.

허용범위(시간, 조건)보다 일찍 시작함.

조작을 생략함.

전 단계 단위공정으로 역행함.

한단계 조작내에서 하나의 부수 조치 생략됨.

한단계 조작중 불필요한 다른 단계의 조작을 행함.

예측 불가능한 기타 오조작

(3) 검토결과 설계에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도면에 적색으로 표시

하고 검토가 끝난 구간은 녹색으로 표시한다.

(4) 과거에 유사 설비에서 발생했던 중대산업사고 사례의 이탈에 대하여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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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도면 선정

⇓
공  정  설  명

⇓
검 토 구 간 설 정 ←

⇓
검토구간의 설계목적 설명

⇓
변  수  설  정 ←

⇓
가이드워드 조합, 이탈 전개 ←

⇓
이탈에 대한 원인 파악

⇓
결  과  예  측

⇓
안 전 조 치 강 구

⇓

다른 가이드워드 적용
예

⇓ 아니오

다 른 변 수 적 용
예

⇓ 아니오

다 른 검 토 구 간
아니오

<그림 4> HAZOP 수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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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구간(NODE)의 결정 및 관련정보 작성

(1) 검토구간은 P&ID상에서 공정의 복잡성(공정설비에 연결된 배관의 수량 등) 

및 평가 수행팀의 경험에 따라 그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2) 또한, 검토구간은 공정운전의 기능상(유체의 흐름방향, 온도･압력･액위의 

증감 등)의 구분과 시스템의 복잡성(화학반응, Control Logic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3) 기능상으로 검토구간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가) 가능한 한 공정흐름의 순서를 따를 것

     나) P&ID에 원료가 투입되는 배관부터 첫 번째 검토구간을 시작할 것

     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검토구간을 변경할 것

       ① 설계목적이 변경될 때

       ② 온도, 압력, 유량 등 공정 운전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

       ③ 다음에 연결되는 공정설비가 있을 때

     라) 하나의 도면에서 다른 도면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검토구간으로 

할 것

(4) 정해진 검토구간에 대하여 관련도면번호 및 구간설명을 아래와 같이 작성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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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구 간 목 록 (예)

공정: 수첨반응

Node 
번호

도면번호 검 토 구 간 설 명

1 PID-01 H2 STORAGE & SUPPLY SYSTEM

2 PID-01 TANK LORRY 에서 P-010을 사용하여 T-010에 DCPD를 투입하는 공정 

3 PID-02 T-010에 NITROGEN PURGING 및  VENT SYSTEM

4 PID-02 DP원료를 P-011을 사용하여 T-110에 투입하는 공정

5 PID-03 DP drum을 P-111을 사용하여 T-110에 투입하는 공정

6 PID-03 T-110에 NITROGEN PURGING 및  VENT SYSTEM

(5) 또한, 정해진 검토구간에 대한 공정설계의도, 검토일 등 관련 구간정보 

등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 수행팀의 숙련도 

및 경험에 따라 생략할 수 도 있다.

검 토 구 간 정 보(예)

공정 : 수첨반응공정

도면번호
구간
번호

구간표시 설계의도 검토일자 검토자 공정종류

OOO 1 1-1
수소를 적정압력으로 

반응기에 투입
’07.07.06. 홍길동 연속식

 ※ 공정의 종류란에는 연속식 또는 회분식 공정으로 구분･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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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험성평가 검토 결과기록지(Worksheet) 작성방법

(1) 구간별 가이드워드 정보의 작성

     위험성평가전 선택한 검토구간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간별로 가이드워드 정보를 미리 작성한다.

     ◦ 변수”란에서 검토구간에 대한 유량, 온도, 압력 등의 공정변수를 찾아 

기록하며 각각의 변수에 대하여 없음, 증가, 감소, 반대, 부가, 잘못, 기타 

등의 이탈 가능여부를 O, X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구간별 가이드워드 정보의 작성예는 다음과 같다.

검 토 구 간 별 가 이 드 워 드 (예)

공정 : 수첨반응공정

구간
번호

변수 설계의도 없음 증가 감소 반대 부가 부분 기타 잘못 기타

1 유량 80㎥/hr O O O O X X X X X

온도 상온 X O O X X X X X X

압력 2 ㎏/㎠ X O O X X X X X X

액위 50% O O O X X X X X X

     ◦ 설비운전상태 조합표 및 단계/검토구간 조합표를 작성한 후 각 구간별로 

이탈을 찾아 위험성평가를 진행한다. 연속식과 회분식 위험성평가의 가장 

큰 차이는 구간을 정하는 방법이며 구간 안에서 변수와 가이드워드를 조합해 

공정의 이탈가능한 원인을 찾아내어 위험성평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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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분식 반응에서 각각의 작성예는 다음과 같다.

설비운전상태 조합표(예) (Facility status matrix)

설비(Facility)

V1 V2 V3 V4 V5 V6 펌프 교반기
단계(Step)

원료 투입, 교반 O C C C C C ON ON

반응, 가열 C C O C C C OFF ON

반응, 냉각 C C C O C C OFF ON

용제제거 C C C C O C OFF ON

이송 C C C C C O ON OFF

주) O는 열림, C는 닫힘을 의미한다.

단계/검토구간 조합표(예) (Step/Node matrix)

검토구간(Node)
원료주입

배관
벤트
배관

반응기 가열 냉각 이송
질소

이젝터
질소
퍼징단계(Step)

원료 투입, 교반 O O O O F F F O

반응, 가열 F F O O F F F O

반응, 냉각 F F O F O F F O

용제제거 F F O F O F O F

이송 F F O F F O F O

주) O는 관련설비 운전중, F는 관련설비 운전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 회분식 평가에서 단계별로 설비운전상태 조합표 상의 각 설비운전상태 

또는 단계/검토구간 조합표 상의 구간이 검토해야할 각각의 검토 구간이 

되며 이 구간별로 변수와 가이드워드를 조합한 이탈의 행렬 안의 이탈 

숫자만큼 원인, 결과, 현재 안전조치, 개선조치 항 등이 분석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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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속식 공정에서 한 개의 특정 검토구간에 대해 한번의 위험성 평가만 

수행하면 되지만 회분식에서는 특정 검토구간이 공정 단계별로 틀린 

운전 성격을 나타내므로 운전 단계가 6단계로 이루어지면 특정 검토

구간에 대하여 6번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6개의 운전 단계와 10개의 

스텝으로 구성된 조합표가 있으면 60개의 검토 구간이 생기며 각 구간

별로 검토구간별 가이드 워드 정보가 만들어져야 한다.

< 회분식 공정에서의 이탈 행렬(Deviation Chart)(예) >

공  정 가    이    드    워    드

변  수 증  가 감  소 없  음 역 부  분 부  가 대  체

유  량 유량증가 유량감소 유량없음 유체역류 부분유량 유체부가 틀린유체

압  력 압력증가 압력감소 진공

온  도 온도증가 온도감소

액  면 액면증가 액면감소 액면없음

반  응 고속반응 저속반응 무반응 분체 부분미반응 부가반응 틀린반응

시  간 시간지연 시간단축 시간생략

시퀀스 조작지연 조기조작 조작생략 역행조작 부분조작 부가조작 틀린조작

조  성 과농도 저농도 별도조성 틀린조성

상(Phase)  많은상 적은상 단상 에멀젼

혼합 과혼합 저혼합

(2) 위험성평가 검토 결과 기록지 작성

    가) 공정배관계장도(P&ID)에서 정한 검토 구간별로 이탈에 따른 원인, 결과, 

현재안전조치, 위험등급, 개선권고사항 등을 도출한다.

    나) 위험성평가 검토 결과 기록지 작성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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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검토 결과 기록지(예)

공정 : H2 STORAGE & SUPPLY SYSTEM                 검토일 : ’07.07.06
구간 : 수소인입 배관

이탈
번호

이탈 원  인 결  과
현재안전
조치

위험
등급

조치
번호

개선권고
사항

1
유량

없음

인입 차단

밸브 잠김

반응기 내부 압력, 액위 

감소로 인한 수첨반응 

공정중단

1. 압력계

2. 유량계

3. 안전밸브

2 - 없음

    다) “이탈”란에는 관련 P&ID에서 정한 검토 구간에 대하여 가이드워드와 

변수를 적용하여 유체 흐름의 정지 또는 과잉상태와 같이 설계 의도로

부터 벗어난 공정에서 발생가능한 이탈을 찾아서 기록한다.

    라) “원인”란에는 관련 P&ID에서 정한 검토 구간에 대하여 이탈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들을 찾아서 열거한다. 하나의 이탈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원인 모두를 기록한다.

    마) “결과”란에는 앞에서 검토된 모든 각각의 원인에 대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한다. 예상되는 결과도 원인과 마찬가지로 한가지 원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들 모두를 기록한다. 또한 각각의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해 같은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원인별로 예상

되는 결과를 각각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바) “현재 안전조치”란에는 각각의 예상되는 결과를 방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설계도면상에 어떻게 반영되어있는지를 기록한다.

    사) 위험성평가 검토 결과 기록지 작성시 다음의 공정의 이탈 및 가능한 원인 

예를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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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의 이탈 및 가능한 원인(예) >

변  수 이   탈 가  능  한   원  인

유량

(Flow)

유량없음

(No flow)

잘못된 흐름, 반대방향으로 설치된 체크밸브, 배관 막힘, 계기･
기기결함에 의한 잠김, 배관 동결

유체역류

(Back flow)

체크밸브 결함, 배관의 사이폰(Siphon) 발생, 부적절한 압력 차이 

등

유량증가

(More flow)

증가된 펌핑능력, 흡입측 압력 증가, 토출측 압력 감소, 밸브의 

조작실수로 완전개방

유량감소

(Less flow)

배관내 스케일 축척, 필터 막힘, 지저분함, 밀도 혹은 점도 증가, 

배관동결 등

오염

(Contamination)

차단밸브 또는 열교환기의 튜브 누설, 잘못된 인입배관연결, 

배관부식, 공기의 유입, 비정상적 밸브 작동

액면

(Level)

액면증가

(More level)

출구흐름 차단, 유입>유출, 액위제어 실패, 액위지시계 고장 

및 오지시

액면감소

(Less level)

입구흐름 차단, 유입<유출, 액위제어 실패, 액위지시계 고장 

및 오지시

압력

(Pressure)

압력증가

(More pressure)

온도 상승, 이상반응, 밸브 차단, 정변위 펌프가압, 배관 서어징

(Surging)

압력감소

(Less pressure)

차단밸브 개방, 온도감소, 압력제어밸브 열림, 배관 누출, 진공

생성, 벤트라인 개방, 발견되지 않는 누출

온도

(Temperature)

온도증가

(More temperature)

태양 복사열, 열매공급과잉, 열교환기 튜브 누출, 냉각수 차단, 

이상고온반응

온도감소

(Less temperature)
냉각수 공급과잉, 열매공급 부족, 동절기 보온미흡

혼합

(Mixing)

혼합불가

(No mixing)
교반기 고장, 전원차단, 물질 점도증가

반응

(Reaction)

무반응

(No reaction)

운전조건 부적합, 반응개시제 미투입, 촉매불활성화, 반응온도 

미달, 작업자 실수

지연반응

(Reaction too far)

원료조성비 불량, 온도저하, 체류시간 영향, 반응개시제 부족, 

촉매 불활성화, 작업자 실수

부반응

(Side reaction)
원료조성비 불량, 운전조작 불량, 촉매 불활성화, 이물질 오염,

역반응

(Reverse reaction)
운전조건 부적합, 원료조성비 불량

이상반응

(Runaway reaction)

과산화물 형성, 온도･압력제어 실패, 제어시스템 고장, 물성변화, 

촉매 과량투입, 공기접촉(산화반응)

점도

(Viscosity)

부적절한 물질이나 혼합물, 온도저하, 과반응에 의한 겔화

(Gelation), 용매 손실

시간

(Time)

작업자 실수, 제어시스템 오류에 의한 반응단계별 적용시간 생략 

및 변동

공정순서

(Sequence)
작업자 실수, 제어시스템 오류에 의한 공정단계 생략 및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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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등급”란에는 예상되는 빈도와 강도에 따른 위험등급을 기록하는데, 

결과로 예측되는 치명도와 발생할 수 있는 빈도를 조합하여 위험등급을 

구분한다. 위험등급, 빈도 및 치명도는 다음의 위험도 결정기준 적용예시를 

참조하여 회사실정에 맞도록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위험등급 결정기준 적용

 2.1 위험등급 결정 원칙

    위험등급을 구분하는 방법은 사고의 발생원인 빈도와 발생 강도를 조합하여 

표와 같이 1에서 5까지 구분할 수 있는데, 발생빈도 및 발생강도의 구분은 

회사의 실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위험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발생빈도의 경우에는 현재의 안전조치를 고려하여 

결정하나, 발생강도는 현재의 안전조치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2.2 발생빈도(Frequency) 구분의 예

발생빈도 내             용

3 설비 수명기간에 공정사고가 1회 이상 발생

2 설비 수명기간에 공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1 설비 수명기간에 공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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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발생강도(Consequence) 구분의 예

발생강도 내    용

4 (치 명 적)

사망, 부상 2명 이상

재산손실 10억원 이상

설비 운전정지기간 10일 이상

3 (중 대 함)

부상 1명

재산손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설비 운전정지기간 1일이상 10일 미만

2 (보   통)

부상자 없음

재산손실 1억원 미만

설비 운전정지기간 1일 미만

1 (경   미)
안전설계, 운전성 향상을 위한 개선필요

손실일수 없음

※ 재해발생건당 평균손실일수가 324일이므로 320일 이상을 노동력 상실 등 치명적인 사고로 

간주하여 발생강도“4”로 결정

 2.4 위험등급 결정

   - 위험등급(R) = 발생빈도(F) × 발생강도(C)

빈도
강도

3 (상) 2 (중) 1 (하)

4 (치명적) 5 5 3

3 (중대함) 4 4 2

2 (보 통) 3 2 1

1(경  미)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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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위험도 평가

위험도 관리기준 비고

1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위험작업 수용

(현 상태로 작업 계속 

가능)
2 경미한 위험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안전 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3 상당한 위험
계획된 정비･보수 기간에 안전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조건부 위험작업 수용

(위험 관리 하에 작업 

계속)

4 중대한 위험
긴급 임시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조건부 위험작업 수용

(임시 안전대책 후 작업 

계속)

5
허용불가

위험

즉시 작업중단(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위험작업 불허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기존 공정에 대해 위험도를 분석하여 위험 순위를 결정하며, 

가장 위험 순위가 높은 공정부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 위험 순위 선정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취급하는 물질의 위험성과 취급량

   • 공정의 위험성

   • 사고 발생시의 피해 정도

   • 설비 노후화 정도

   • 과거 사고사례 등 경험정도

   • 공정에 참여하는 종업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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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고서 작성 및 후속 조치

 3.1 보고서 작성

(1)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정 및 설비 개요

      - 공정의 위험 특성

      - 검토범위와 목적

      - 팀리더 및 구성원의 인적사항

      - 위험성평가 검토 결과기록지

      - 우선순위 및 일정이 포함된 실행계획

(2) 검토팀에 의해 사용되었던 모든 타당성 있는 자료를 모아“위험성 평가 

서류철”을 작성한다.

(3) 공정흐름도(PFD)나 운전절차 등 검토 회의시에 사용하였던 공정자료의 

사본과 리더가 사용했던 주요기기가 표시된(Marked) P&ID도 위험성 평가 

서류(Hazard File)에 철해져야 하며, 검토보고서의 후속조치, 재설계 서류, 

부가적인 권고사항 등 모든 개선권고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 모든 

작업서류를 모아 철한다.

(4) 서기는 모든 검토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모든 회의 결과를 기록한다. 작업

일지의 사본은 각각의 팀구성원의 검토를 거친다.

(5) 보고서는 중요한 발견사항이나 개선권고사항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작업

일지를 부록으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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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후속조치

(1) 팀의 제시한 개선대책을 회사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선조치 

하여야 한다. 

     가. 경영자는 회사의 위험관리 기준상 위험등급이 높은(1 이나 2인) 수준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회사의 허용가능한 위험관리 기준(3등급 이하) 

이하로 낮추기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나. 회사의 허용가능한 위험등급(3~5등급)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허용하는 

위험이나 운전(조업)상 필요한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있다.

     다. 관련팀에 변경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때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요약하는 등 상세한 자료와 함께 실제로 요청하고자 하는 조치를 권장

해야 한다.

     라. 충분한 “검토요망”이란 권고를 할 때에는 범위･대상 및 완료일 등을 

명확하게 한다.

(2) 개선조치계획은 이행여부와 그 계획을 포함하여 문서로 작성한다.

     가. 행위가 취해질 구체적 내용

     나. 각 행위별 완료 일정

     다. 각 행위 내용을 사전에 해당 공정관계자, 운전원, 정비원, 기타 행위 결과로 

영향을 받는 자에게 알릴 방법과 일정

(3) 모든 개선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왜, 어디에, 언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 위험성평가 검토결과 개선권고 사항의 기록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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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밸브의 제거
분석기 측정배관이 차단되어 과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석기

(ANALYZER) AT-321의 드레인 배관의 수동밸브 제거할 것

시료채취시 운전원 

보호장치 설치

자극성 물질의 시료채취시 운전원에 접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배관 라인

번호 6“-1h-321의 시료채취구 주변을 막을 것

점검운전에 연관된 

위험성 검토

리보일러(Re-Boiler)의 온도제어를 실패할 경우, 용기 7-V-32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들이 발생 가능한 빈도를 분석하여 공정의 시운전전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

안전밸브 용량 검토

’89년 공정증설(De-Bottlenecking)시에 SM저장 Vessel 에 설치된 안전밸브 

용량검토를 하지 못하였다.

새로운 운전율은 이 용기에 설치된 밸브용량을 초과할지도 모르는바 용기가 

Block-out된 경우에 안전밸브의 용량과 토출측 배관의 크기를 재검토하고 

Flare Header의 크기도 재검토 할 것

(4) 후속조치를 해야 할 다른 팀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개선권고사항에 포함시킨다.

      - 위험성 평가팀이 검토하였던 시나리오

      - 팀에 대해 파악된 가능한 결과

      - 팀이 제안한 변경의 요지

      - 변경대상 또는 권고되는 검토사항

(5) 후속조치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 정비부, 기술부, 사업부 등에서 각각 시행

할 수 있도록 책임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6) 위험성 평가 결과의 개선권고사항은 사내의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실행한다.

(7) 사업주는 공정안전관리 추진팀에게 평가 결과 보고서의 내용들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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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험성 평가 결과 개선권고사항의 조치계획의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6> 위험성평가 결과 조치계획 예시

위험성평가결과 조치계획

번
호

우선
순위

위험
등급

개선권고사항
책임
부서

조치 기한 진행결과
완료
확인

비
고

1 1 4 수소가스 벤트배관 

끝단에 고압방출시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제트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전기 방지링 설치

공무부 ’07.07.06 정전기 방지링 

설치완료 홍길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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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위험성 평가의 목적

    본 가스처리설비는 가연성 가스인 메탄(CH4)을 처리하는 공정이므로 화재, 

폭발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원의 실수 또는 기기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성, 원인 및 운전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여부를 결정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HAZOP을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선정하였다.

  3.1.3 공정위험 특성

    본 가스 처리 설비에서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은 가연성 가스인 메탄으로서 

배관 또는 기기 연결부위(Flange)에서의 누출로 인한 화재･폭발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또한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의 인화점은 182℃로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로는 분류되지 않으나, 공정 특성상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은 

글리콜 리보일러(H-530)에서 약 204℃로 가열되고 있다. 따라서 누출된 고온의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은 인화점 이상이므로 기계적/전기적 스파크 등에 의하여 

점화될 수 있다.

  3.1.4 잠재위험의 종류

    본 가스처리 설비에서 존재하는 잠재위험으로는 인화성가스인 메탄에 의한 

화재･폭발을 들 수 있으며 또한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에 의한 화재의 위험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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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공정 HAZOP 위험성 평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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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식 공정 HAZOP 위험성 평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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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기법 위험성 평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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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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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예시

❑ (e-CA)

구분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기상 및 지형자료

  풍속(m/s) 1.5 3

  대기안정도(A~F) F D

  대기온도(℃) 35.9 15.1

  습도(%) 66 68

  표면거칠기(m) □ 시골  ■ 도시  □ 물위 또는 (   )m □ 시골  ■ 도시  □ 물위 또는 (   )m
물질 및 설비

  물질명 자일렌 자일렌

  물질의 상태 □ 기체  ■ 액체  □ 2상(액체+기체) □ 기체  ■ 액체  □ 2상(액체+기체)

  설비명(또는 배관부위) 자일렌 저장탱크 자일렌 저장탱크  출구 배관

  운전압력(MPa) 4.9 kPa 4.9 kPa

  운전온도(℃) 25 25

  누출구의 크기(mm2) Rupture 729

  웅덩이 크기(m2) 285.9 285.9

피해예측결과

  누출결과

    직접계산(kg/s or kg)

    웅덩이(kg/s) 0.0613 0.1053

    설비/배관(kg/s) 5.96

  피해결과

화재-복사열이 미치는 

거리 (m)

4wW/m2 12.5kW/m2 37.5kW/m2 4wW/m2 12.5kW/m2 37.5kW/m2

63 34 16 35 19 8

폭발-과압이 미치는 거리 

(m)

7 kPa 21 kPa 70 kPa 7 kPa 21 kPa 70 kPa

47 18 - 47 18 -

확산결과-인화성(m)
25% LEL LEL UEL 25% LEL LEL UEL

73 35 10 27 12 -

확산결과-독성(m)  
ERPG 1 ERPG 2 ERPG 3 ERPG 1 ERPG 2 ERPG 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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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예측 상세 결과(최악의 누출시나리오)

 1) 화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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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산(가연성) 결과



3.3  위험성평가 보고서

● 359

[Goggle Contour Map]

[Plot Plan Contour Map]



공정안전보고서 예시

360 ●

 3) 폭발과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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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예측 상세 결과(대안의 누출시나리오)

 1) 화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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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산(가연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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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폭발과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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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OHA)

    Hazop study를 통해 도출된 정성적 위험성(도면번호 : 3100-0401-A1, Sweet 

gas feed to the scrubber)중 위험등급 1등급인 드레인 배관, 액면계기 탭, 액면

조절배관부위 등 벤젠 저장탱크에서의 누출을 원인으로 시나리오를 선정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기상 및 지형자료

  풍속(m/s) 1.5 3

  대기안정도(A~F) F D

  대기온도(℃) 33 20

  습도(%) 50 50

  표면거칠기(m) □ 시골  ■ 도시  □ 물위 또는 (   )m □ 시골  ■ 도시  □ 물위 또는 (   )m
물질 및 설비

  물질명 벤 젠 벤 젠

  물질의 상태 □ 기체  ■ 액체  □ 2상(액체+기체) □ 기체  ■ 액체  □ 2상(액체+기체)

  설비명(또는 배관부위) 벤젠 저장탱크 벤젠 저장탱크  출구 배관

  운전압력(MPa) 500mmAq 500mmAq

  운전온도(℃) 30 30

  누출구의 크기(mm2) 506.5 (2”)

  웅덩이 크기(m2) 12100 7694

피해예측결과

  누출결과

    직접계산(kg/s or kg)

    웅덩이(kg/s) 증발량 : 16 (puddle volume 10,000m3)

    설비/배관(kg/s) 7.7

  피해결과

화재-복사열이 미치는 

거리 (m)

4wW/m2 12.5kW/m2 37.5kW/m2 4wW/m2 12.5kW/m2 37.5kW/m2

394 230 129 53 28 13

폭발-과압이 미치는  거리 

(m)

7 kPa 21 kPa 70 kPa 7 kPa 21 kPa 70 kPa

450 364 - - - -

확산결과-인화성(m)
25% LEL LEL UEL 25% LEL LEL UEL

133 260 455 93 - -

확산결과-독성(m)  
ERPG 1 ERPG 2 ERPG 3 ERPG 1 ERPG 2 ERPG 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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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열에 의한 인체 및 설비 영향 >

영  향  복  사  열  강  도

(Btu/hr/ft2) (㎾/㎡)

11900 37.5 장치 및 설비가 손상됨

7900 25 오랫동안 노출되면 최소한의 에너지에 의해 목재가 발화됨

4000 12.5 목재 또는 플라스틱 튜브의 착화를 유도하는데 충분한 최소의 에너지

3000 9.5 8초 후에는 심한 고통을 느끼며, 20초 후에는 2도 화상을 입음

1300 4 20초 내에 보호되지 않으면 통증을 느끼며 피부가 부풀어 오름

500 1.6 장기간 노출되면 불편함을 느낌

< 과압에 의한 피해 영향 >

영    향   과    압

kPa (psi) bar

0.15 0.02 0.0015 소음 발생

0.2 0.03 0.002 유리창 일부 파손

0.3 0.04 0.003 큰 소음 발생

1 0.15 0.01 유리파열 압력

2 0.3 0.02 집의 지붕과 유리창의 10% 파손

3 0.4 0.03 구조물의 가벼운 손상

3.5-7 0.5-1.0 0.035-0.07 유리창이 부서지며 일부 창틀이 파손

5 0.7 0.05 주택의 구조물 파손

7 1.0 0.07 주택의 일부 파손(복구불가능), 고막파열

9 1.3 0.09 철구조물이 약간 손상

15 2 0.15 주택의 벽과 지붕이 약간 파손

15-20 2-3 0.15-0.20 비강화콘트리트 벽 파손

16 2.3 0.16 구조물이 심하게 손상되기 시작

18 2.5 0.18 주택의 블록이 50%정도 파손

21 3 0.21 건축물의 철구조물이 손상되며 기초에서 이탈, 신체부상

20-28 3-4 0.2-0.28 지지대가 없는 철제 건축물 또는 기름 저장 탱크 파손

30 4 0.3 공장건물의 파손

35 5 0.35 나무 기둥이 부러짐

35-50 5-7 0.35-0.5 주택의 완파

50 7 0.5 짐 실은 화물차가 전복

50-55 7-8 0.5-0.55 두께 20-30 ㎝ 의 벽돌벽이 붕괴

60 9 0.6 대형 화물차의 전파

70 10 0.7 대부분의 건축물 전파

81 11 0.81 건축물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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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예측 상세 결과(최악의 누출시나리오)

 1) 확산 결과

 SITE DATA:

   Location: DAESAN, SEOSAN, KOREA

   Building Air Exchanges Per Hour: 0.39 (unsheltered single storied)

   Time: April 12, 2017  2100 hours ST (using computer's clock)

 CHEMICAL DATA:

   Chemical Name: BENZENE

   CAS Number: 71-43-2                    Molecular Weight: 78.11 g/mol

   AEGL-1 (60 min): 52 ppm   AEGL-2 (60 min): 800 ppm   AEGL-3 (60 min): 4000 ppm

   IDLH: 500 ppm      LEL: 12000 ppm      UEL: 80000 ppm

   Carcinogenic risk - see CAMEO Chemicals

   Ambient Boiling Point: 80.1 ℃
  Vapor Pressure at Ambient Temperature: 0.18 atm

   Ambient Saturation Concentration: 178,680 ppm or 17.9%

 ATMOSPHERIC DATA: (MANUAL INPUT OF DATA) 

   Wind: 1.5 meters/second from NW at 10 meters

   Ground Roughness: urban or forest      Cloud Cover: 5 tenths

   Air Temperature: 33 ℃                
   Stability Class: F (user override)

   No Inversion Height                    Relative Humidity: 50%

 SOURCE STRENGTH:

   Evaporating Puddle (Note: chemical is flammable)

   Puddle Area: 12100 square meters       Puddle Volume: 10000 cubic meters

   Ground Type: Concrete                  Ground Temperature: 33?C

   Initial Puddle Temperature: Ground temperature

   Release Duration: ALOHA limited the duration to 1 hour

   Max Average Sustained Release Rate: 967 kilograms/min

      (averaged over a minute or more) 

   Total Amount Released: 56,553 kilograms

  THREAT ZONE: 

   Threat Modeled: Flammable Area of Vapor Cloud

   Model Run: Heavy Gas 

   Red   : 133 meters --- (80000 ppm)

   Orange: 260 meters --- (12000 ppm = LEL)

   Yellow: 455 meters --- (30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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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사열 결과

 SOURCE STRENGTH:

   Burning Puddle / Pool Fire

   Puddle Area: 12100 square meters       Puddle Volume: 10000 cubic meters

   Initial Puddle Temperature: Air temperature

   Flame Length: 110 meters               

   Burn Duration: ALOHA limited the duration to 1 hour

   Burn Rate: 61,100 kilograms/min

   Total Amount Burned: 3,667,586 kilograms

 THREAT ZONE: 

   Threat Modeled: Thermal radiation from pool fire

   Red   : 129 meters --- (37.5 kW/(sq m))

   Orange: 230 meters --- (12.5 kW/(sq m))

   Yellow: 394 meters --- (4 kW/(sq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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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폭발과압 결과

 SOURCE STRENGTH:

   Evaporating Puddle (Note: chemical is flammable)

   Puddle Area: 12100 square meters       Puddle Volume: 10000 cubic meters

   Ground Type: Concrete                  Ground Temperature: 33?C

   Initial Puddle Temperature: Ground temperature

   Release Duration: ALOHA limited the duration to 1 hour

   Max Average Sustained Release Rate: 967 kilograms/min 

      (averaged over a minute or more) 

   Total Amount Released: 56,553 kilograms

 SOURCE STRENGTH:

   Direct Source: 9670 kilograms          Source Height: 0

   Release Duration: 1 minute

   Release Rate: 161 kilograms/sec

   Total Amount Released: 9,670 kilograms

 THREAT ZONE: 

   Threat Modeled: Overpressure (blast force) from vapor cloud explosion

   Type of Ignition: ignited by spark or flame

   Level of Congestion: congested

   Model Run: Heavy Gas

   Red   : LOC was never exceeded --- (70000 pascals)

   Orange: 364 meters --- (21000 pascals)

   Yellow: 450 meters --- (7000 pascals)



3.3  위험성평가 보고서

● 375



공정안전보고서 예시

376 ●

(나) 피해예측 상세 결과(대안의 누출시나리오)

 1) 확산 결과

 ATMOSPHERIC DATA: (MANUAL INPUT OF DATA) 

   Wind: 3 meters/second from NW at 10 meters

   Ground Roughness: urban or forest      Cloud Cover: 5 tenths

   Air Temperature: 20?C                 Stability Class: D

   No Inversion Height                    Relative Humidity: 50%

 SOURCE STRENGTH:

   Leak from hole in vertical cylindrical tank 

   Flammable chemical escaping from tank (not burning)

   Tank Diameter: 25.2 meters             Tank Length: 20 meters

   Tank Volume: 10000 cubic meters

   Tank contains liquid                   Internal Temperature: 20?C

   Chemical Mass in Tank: 8,779,767 kilograms

   Tank is 100% full

   Circular Opening Diameter: 2 inches

   Opening is 0.5 meters from tank bottom

   Ground Type: Concrete                  

   Ground Temperature: equal to ambient

   Max Puddle Diameter: Unknown

   Release Duration: ALOHA limited the duration to 1 hour

   Max Average Sustained Release Rate: 460 kilograms/min

      (averaged over a minute or more) 

   Total Amount Released: 17,825 kilograms

   Note: The chemical escaped as a liquid and formed an evaporating puddle.

   The puddle spread to a diameter of 99 meters.

 THREAT ZONE: 

   Threat Modeled: Flammable Area of Vapor Cloud

   Model Run: Heavy Gas 

   Red   : LOC was never exceeded --- (80000 ppm)

   Orange: LOC was never exceeded --- (12000 ppm = LEL)

   Yellow: 93 meters --- (30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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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사열 결과

 SOURCE STRENGTH:

   Leak from hole in vertical cylindrical tank 

   Flammable chemical is burning as it escapes from tank

   Tank Diameter: 25.2 meters             Tank Length: 20 meters

   Tank Volume: 10000 cubic meters

   Tank contains liquid                   Internal Temperature: 20?C

   Chemical Mass in Tank: 8,779,767 kilograms

   Tank is 100% full

   Circular Opening Diameter: 2 inches

   Opening is 0.5 meters from tank bottom

   Max Puddle Diameter: Unknown

   Max Flame Length: 25 meters            

   Burn Duration: ALOHA limited the duration to 1 hour

   Max Burn Rate: 860 kilograms/min

   Total Amount Burned: 50,971 kilograms

   Note: The chemical escaped as a liquid and formed a burning puddle.

   The puddle spread to a diameter of 15.0 meters.

 THREAT ZONE: 

   Threat Modeled: Thermal radiation from pool fire

   Red   : 13 meters --- (37.5 kW/(sq m))

   Orange: 28 meters --- (12.5 kW/(sq m))

   Yellow: 53 meters --- (4 kW/(sq m))



3.3  위험성평가 보고서

● 379



공정안전보고서 예시

380 ●

(2) 작성방법

(가) 피해예측 절차

 1) 1단계 : 대상선정 및 공정현황 파악

      평가대상 공정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물질의 현황, 운전조건, 취급방법 등을 

참고하여 위험요소를 파악한다.

 2) 2단계 : 가상 사고모델 선정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제시한 사항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정한 KOSHA GUIDE에 따라 단일사고로서 최악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고(Worst Case Scenario)와 임의적으로 사고빈도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사고를 선정한다. 최악의 사고는 기준에 따라 

가스상의 단일용기내의 물질이 10분 내에 전량 방출되는 시나리오를 대상

으로 한다.

 3) 3단계 : 사고영향평가 모델링 및 피해예측

      모델링 절차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위험물질의 누출에 따른 누출원으로 

부터의 거리 및 시간에 따른 확산농도, 형태를 예측한다. 실내로 확산되는 

경우 누출량에 따른 농도 및 환기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피해예측 및 영향평가 관련 KOSHA GUIDE

          -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P-92-2012)

          - 화학공장의 피해최소화 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P-110-2012)

          - 사고피해예측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107-2013)

          - 사고피해영향 평가기법(P-88-2012)

          - 최악 및 대안의 누출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P-10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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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단계 : 비상조치계획 수립

      정량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사고 시의 사고 진행 과정 및 피해정도를 

감안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한다.

 5) 5단계 : 기타 개선권고사항 도출

      위험성 평가과정에서 위험감소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위험의 

종류, 이로 인한 예상 피해와 함께 제시한다.

(나) 작성양식

  ◦ 단위공장별로 인화성가스･액체에 따른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에 

대하여 각각 1건의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각각 1건 이상의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정량적 위험성평가(피해예측)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고시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시나리오 및 피해예측 결과에 작성

하고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 시나리오는 공단 기술지침 중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 ｢사고 피해

예측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최악의 누출 시나리오 선정지침｣, ｢화학공장의 

피해 최소화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시나리오별로 사고발생빈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사고 시 피해정도 

및 범위 등을 고려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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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및 피해예측 결과

구분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기상 및 지형자료
  풍속(m/s)
  대기안정도(A~F)
  대기온도(℃)
  습도(%)
  표면거칠기(m) □ 시골 □ 도시 □ 물위 또는  (   )m □ 시골 □ 도시 □ 물위 또는  (   )m
물질 및 설비
  물질명
  물질의 상태 □ 기체 □ 액체 □ 2상(액체+기체) □ 기체 □ 액체 □ 2상(액체+기체)
  설비명(또는 배관부위)
  운전압력(MPa)
  운전온도(℃)
  누출구의 크기(mm2)
  웅덩이 크기(m2)
피해예측결과
  누출결과
    직접계산(kg/s or kg)
    웅덩이(kg/s)
    설비/배관(kg/s)
  피해결과

화재-복사열이 미치는 거리(m)
4 kW/m2 12.5 kW/m2 37.5 kW/m2 4 kW/m2 12.5 kW/m2 37.5 kW/m2

폭발-과압이 미치는 거리(m)
7 kPa 21 kPa 70 kPa 7 kPa 21 kPa 70 kPa

     확산결과-인화성(m)
25% LEL LEL UEL 25% LEL LEL UEL

     확산결과-독성(m)  
ERPG 1 ERPG 2 ERPG 3 ERPG 1 ERPG 2 ERPG 3

주) ① 풍속은 1.5 m/s 또는 통상의 풍속,     ② 대기안정도는 F 또는 통상의 대기안정도
③ 대기온도는 지난 3년간 낮동안의 최대 온도 또는 통상 온도
④ 습도는 지난 3년간 낮동안의 평균 습도 또는 통상 습도
⑤ 표면거칠기는 시골, 도시, 물위 중 하나를 체크하거나 실제 표면거칠기 기재
⑥ 물질의 상태는 기체, 액체, 2상 중 하나를 체크
⑦ 누출구의 크기는 탱크 또는 배관 누출의 경우에 한해 기재
⑧ 웅덩이 크기는 액면을 형성한 경우에 한해 기재
⑨ 직접계산에는 직접 계산한 누출속도(kg/s) 또는 누출량(kg)을 기재
⑩ 웅덩이, 설비, 배관에는 누출속도(증발속도) 또는 연소속도를 기재
⑪ 화재-복사열에는 4, 12.5, 37.5 kw/m2의 복사열이 미치는 거리 기재(관심 복사열은 임의로 선정 가능)
⑫ 폭발-과압에는 7, 21, 70 kPa의 과압이 미치는 거리 기재(관심 과압은 임의로 선정 가능)
⑬ 확산-인화성에는 인화성액체나 가스의 농도가 25% LEL, LEL(폭발하한계), UEL(폭발상한계)이 

되는 거리 기재(관심 농도는 임의로 선정 가능)
⑭ 확산-독성에는 독성물질의 농도가 ERPG 1, ERPG 2, ERPG 3가 되는 거리 기재(관심 농도는 임

의로 선정 가능)
⑮ 영향을 미치는 복사열, 과압, 확산 농도는 변경 가능
⑯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 가능

321-24511 일’96.1.13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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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관련 위험성 평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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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계획

4

* 관련 기준 및 참고자료

  KOSHA Guide

   P-108-2012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지침)

   P-93-2012 (점검･정비･유지관리 지침)

   P-94-2017 (안전작업허가 지침)

   P-95-2016 (도급업체의안전관리 계획지침)

   P-96-2012 (교육훈련 지침)

   P-97-2012 (가동전 안전점검지침)

   P-98-2012 (변경요소 관리지침)

   P-99-2012 (자체감사 기술지침)

   P-105-2017 (자체감사 점검표 작성지침)

   P-100-2012 (공정사고 조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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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안전운전지침서(예시)

 1. 최초의 시운전

   1.1 압력 0.35MPa 스팀인입 배관의 차단 밸브를 서서히 열어 관련 배관 및 기기를 

steam out 한후 밸브를 완전히 닫는다.

   1.2 Steam out 후 Utility station의 질소를 사용하여 60분간 관련 배관 및 기기를 

Purge한다.

   1.3 휴대용 가스 분석기를 이용하여 관련 배관 및 기기의 벤트밸브에서 벤트

되는 가스중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여 산소의 농도가 0.5%이하 인지 확인

한다. 만약 벤트 가스의 산소 농도가 0.5% 이하가 안 될 때에는 다시 20분간 

질소로 Purge 한다.

   1.4 글리콜 서지 탱크의 Level지시계를 보면서 글리콜을 투입하여 Level이 서지

탱크의 약 3/4이 되도록 한다.

   1.5 글리콜 순환 펌프(P-540/541) 토출측 배관의 차단밸브를 잠그고 Bypass밸브를 

열은 후에 글리콜 순환 펌프를 가동하여 서서히 글리콜을 순환시키고, 서서히 

스팀인입 밸브를 열어 클리콜을 약 60℃까지 가열한다.

   1.6 글리콜 순환 펌프의 Bypass밸브를 서서히 닫고 토출측 배관의 차단 밸브를 

서서히 열어 글리콜을 V-500에 공급한다.

   1.7 글리콜 스크라버, V-510을 거친 Sweet가스가 벤트될 수 있도록 벤트 밸브를 

열고 주공급 배관의 차단밸브를 서서히 열어 Sweet가스를 주입한다.

   1.8 현장 온도계 TG-5802를 보면서 글리콜의 온도가 100℃가 되도록 글리콜 리

보일러의 온도 조절 시스템을 조절한다.

   1.9 약 30분후 글리콜의 온도가 200℃가 되도록 다시 글리콜 리보일러의 온도 

조절 시스템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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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Sweet 가스 주공급 배관의 차단밸브가 완전히 열려 있는지 확인후 

V-530인입 배관과 V-510 출구 배관에 있는 샘플 포인트를 이용하여 

Sweet 가스를 분석한다.

 2. 정상운전

   2.1 Sample 측정결과 건조된 가스의 수분이 0.1ppm이하 인지 확인한다.

   2.2 건조된 가스의 수분이 0.1ppm이하 이면 Sale가스 헤더의 차단밸브를 열고 

Flare stack 헤더의 벤트 밸브를 잠근다.

   2.3 글리콜 공급 헤더의 카본 훨터(F-570)후단의 밸브를 열고 로타미터 전후단의 

밸브(1＂)를 조절한다.

   2.4 글리콜 공급 헤더의 2＂밸브를 잠근다.

   2.5 일일 3회 V-510 Outlet에서 가스를 Sampling하여 건조된 가스의 수분을 

확인한다.

 3. 비상시 운전

   모터에 의해 작동되는 글리콜 순환 펌프의 기계적 결함시에는 스팀 터빈으로 

작동되는 글리콜 순환 펌프를 가동하여 운전한다.

 4. 정상 및 비상운전 정지

   정상시 또는 비상시 운전 정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4.1 Sweet가스 공급 헤더의 차단 밸브를 잠근다.

   4.2 가스가 벤트되도록 벤트 밸브를 열고 Sale가스 헤더의 차단밸브를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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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글리콜 히터에 공급되는 스팀이 차단되도록 스팀 공급 배관의 차단밸브를 

잠근다.

   4.4 글리콜 후레시 드럼, V-520, 상부의 압력 조절 밸브(PCV-5201)의 Bypass

밸브를 열어 벤트 시킨다.

   4.5 각기기(V-500/510/520/530) 내부 압력이 거의 대기압에 도달하면 각기기를 

질소로 Purge한다.

   4.6 각 용기 등의 드레인을 완료한 후 Level control밸브의 Bypass밸브를 잠근다.

   4.7 각 용기내의 벤트가스중의 메탄 농도를 측정하여 메탄의 농도가 1000ppm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 질소로 Purge한다.

   4.8 벤트되는 가스중의 메탄 농도가 1000ppm이하로 되면 벤트 밸브를 잠근다.

   4.9 운전 정지 기간 동안 시스템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 보다 약간 높게 유지

되도록 질소를 계속 공급한다.

 5. 정비 후 운전 개시

   정비후에는 회전기기 등의 Alignment상태를 확인하고 각 기긱의 플렌지 연결 부위

등에서 누출이 없는지 누출 Test 후 시운전/정상운전 지침에 따라 운전한다.

 6.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운전범위 이탈시 안전운전절차 지침에 따라 운전한다.

 7.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본 가스처리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메탄가스와 테트라에틸렌 글리콜 

2가지인데 이중 메탄가스는 산안법에 의한 가연성 가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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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탄 

      메탄은 공기보다 가벼운 무색의 가스로서 비중은 0.55(공기 : 1)이다. 메탄의 

폭발하한은 5.0%, 상한은 15%로서 누출된 가스는 화재, 폭발을 일으킨다. 

메탄가스는 독성은 없으나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메탄에 질식된 경우

에는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서 환자를 옮기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TEG)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은 무색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182℃이다.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의 LD50은 28~34g/㎏(경구, 쥐)이다. 만일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이 

눈이나 피부에 접촉하였을 때에는 물로 씻고, 많은 양을 삶켰을 때에는 토하게 

한 후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8. 위험물질 누출예방 조치

   본 가스처리 설비가 정상 운전되는 경우에는 메탄이나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의 

누출은 없다. 그러나 화재시 등과 같은 비상시에는 안전밸브가 작동하여 메탄

이나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이 방출되는데 이는 모두 플레아 스택으로 처리된다.

   또한 설비 또는 배관의 부식 및 기기의 결함에 의해 메탄가스나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이 누출될 수 있으므로 본 공장의 운전 공무반원이 공장 Shut down시 

정기적으로 용기 및 배관의 두께를 측정 관리하고 있다.

 9. 개인 보호구

   본 가스처리 설비에는 독성물질을 취급하고 있지 않으나 정기 보수시 질식에 

의한 사고와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의 피부 접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어실내에 

보호안경(10개), 보호마스크(10개), 고무장갑(10set) 및 산소호흡기(1set)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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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위험 물질 폭로시의 조치요령과 절차

   ❍ 메탄가스 :

      메탄가스는 독성은 없으나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메탄에 질식된 경우

에는 공기가 잘 통하는 곳으로 환자를 옮기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이 눈이나 피부에 접촉하였을 때에는 물로 씻고, 많은 

양을 삼켰을 때에는 토하게 한 후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1. 안전 설비 계통의 기능 운전 방법 및 절차

   글리콜 스크라바, V-510 :

   - 압력

V-510압력 상승시에는 V-530의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 SV-5301이 작동하여 

관련 용기 및 배관을 보호한다.

   - LEVEL

V-510의 액면은 Level Control밸브, LCV-5101에 의하여 조절되며, Level 

Control밸브의 고장 등으로 액면이 조절되지 않아 액면이 상승할 때에는 액면 

경보장치가 울리며 용기 내부에는 데미스터를 설치하여 메탄가스에 

Entrain되는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을 잡아 주어 기존 Sale가스 컴프레서를 

보호한다.

   - 압력

V-520의 압력은 압력 조절 밸브, PCV-5201에 의해 0.4MPa로 유지된다. 그러나 

압력 조절밸브의 고장 또는 주변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V-520의 압력이 상승

할 때에는 안전밸브, SV-5201이 작동하여 2차적으로 용기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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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설비 검사 및 보수, 유지계획 및 지침서(예시)

 1. 목적

   이 지침은 회사내의 제조설비에 대하여 점검･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설비가 항상 최적의 성능과 

안전운전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제조 및 부속설비로서 유해 위험물질의 

저장 및 취급하는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방법, 책임

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정의

   3.1 점  검

 유해･위험설비에 대하여 설계명세 및 적용코드에 따라 사용조건에서 적합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일정주기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체검사 및 시험을 말한다.

   3.2 정  비

 기기의 성능점검결과 이상의 징후가 있거나 또는 허용범위를 벗어난 결함 

및 고장이 있을 경우 기기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이상이나 

결함을 제거하는 정비 또는 교체작업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예방정비”라 함은 기기별로 제작자가 추천한 정비주기 또는 정비이력에 

따라서 사전에 정해진 정비주기에 따라 행하는 정기정비로서 윤활유 

주입과 같이 운전중에 행하는 운전정비(Operating maintenance)와 연차

보수시와 같이 기기운전을 정지하고 행하는 가동정지정비(Shut-down 

maintenanc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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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예측정비”라 함은 주요압축기 등과 같이 특정기기에 대하여 실시간

으로 기기의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정비일자를 예측하여 행하는 

정비를 말한다.

 ③“고장정비”라 함은 기기가 갑작스럽게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 행하는 정비를 말한다.

   3.3 유지관리

 각 기기에 대하여 실시한 점검 및 정비에 대한 이력을 기록･유지하고 이 

이력기록을 다시 점검 및 정비에 반영하여 공정기기의 안전성을 지속적

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모든 조직적 행위를 말한다.

   3.4 중점관리 대상설비

 설비의 운전중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및 이로 인한 화재 폭발의 위험이 내재한 

설비는 위험등급 및 중요도에 따라 분류된 A등급, B등급 설비를 말한다.

   3.5 (설비관리)부서 및 담당자

 중점관리 대상설비에 대한 설비 대상관리 및 점검･정비를 시행하여 설비가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는 책임부서이며 담당자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을 말한다.

 4. 구성기기의 우선순위 등급

   4.1 일  반

 공정을 구성하는 모든 기기는 안전의 중요도에 따라 검사 및 정비의 주기와 

등급이 다르게 되므로 기기 보전계획의 첫 단계로서 그 중요도에 따라 우선 

순위 등급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2 설비의 중요도 분류

    4.2.1 설비관리부서장은 운전중 설비의 기계적 완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비의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식별하고 관리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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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할 책임이 있다.

    4.2.2 설비의 등급

 설비는 위험성 평가 결과의 위험등급, 제작자가 제공하는 파괴(고장)에 

대한 빈도수, 또는 사용자의 경험에 따라 A, B, C, D급으로 분류한다.

 A등급 : 위험등급결과 사고가 치명적이고 빈도수가 큰 것으로(1, 2급)

으로 보유설비중 우선관리가 요구될 설비 또는 기기

 B등급 : 위험등급결과 사고가 치명적이거나 빈도수가 큰 것(1, 2급)으로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설비 또는 기기

 C등급 : 위험등급결과 사고가 경미하면서 빈도수가 작은것(4급)으로 

특별관리가 요구되지 않는 설비 또는 기기

 D등급 : 위험등급결과 운전상 발생할 수 있는 이상상태로 사고에 관계

없이 제어될 수 있는 위험(5급)설비 또는 기기

    4.2.3 설비의 등급별 기기 목록표

모든 설비는 별표1과 같이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4.2.4 위험등급에 따라 등급화된 설비는 운전중 실제의 고장빈도수 또는 사용

자의 경험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5. 중점관리대상 설비의 유지관리

   5.1 ○○부서장은 4등급(A, B, C, D)으로 분류된 설비 중 등급에 따라 점검주기 

및 정비에 있어 차등 관리하고 설비 중 A, B 등급은 중점관리대상 설비로 

구분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다.

   5.2 ○○부서장은 A, B 등급 설비에 대해서는 중점 설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대장을 설비운영(사용)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5.3 ○○부서장은 중점 설비관리 대장에 따라 A, B 등급 설비에 대하여 기기

별로 정비이력 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라 점검결과 및 정비

결과를 설비수명이 다할 때까지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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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기의 일상점검

   6.1 설비/기기의 사용부서는 A, B, C, D 등급의 모든 설비에 대하여 운전원으

로서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생된 설비에 대하여는 즉시 

○○부서 설비 담당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6.2 ○○부서 정비원은 A, B, C 등급에 대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설비에 대해서는 설비담당자에 이상발생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3 설비관리 담당자는 발생한 이상이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정비내용을 사용

부서에 통보하고 제8항에 따라 정비를 실시한다,

 7. 기기의 예방점검

   7.1 ○○부서장은 중점관리대상 설비로 분류된 A, B급 기기에 각 기기별로 

점검 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7.2 점검계획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점검 기기명 및 식별기호

② 우선순위 등급번호

③ 점검항목 및 점검주기

④ 점검자 자격

⑤ 점검방법

⑥ 적용코드 및 허용코드

⑦ 계획의 승인 및 배포

   7.3 점검주기

(1) 점검주기는 기기제작자가 제공하는 자료 및 통용되는 기술 기준과 같게 

하거나 기기의 사용년수 및 운전경험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증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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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기 내부의 점검주기는 부식 및 마모 속도를 기초로 점검 주기를 정하며 

부식속도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점검주기를 최소로 한다.

   7.4 점검작업절차

    7.4.1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 설비/기기에 대하여 점검절차서를 작성 

구비하여 점검작업이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7.4.2 점검작업절차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점검항목

② 점검자 자격

③ 점검방법 및 절차(점검기구의 사용방법 및 점검순서)

④ 적용코드 및 허용범위

⑤ 점검시 안전에 관한 사항

⑥결과 보고 절차

⑦ 점검결과에 대한 처리절차

⑧ 승인 및 배포

    7.4.3 기기의 점검방법 및 절차는 국제적인 코드나 표준 또는 통용되는 기술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7.5 점검실시 및 결과보고

    7.5.1 기기의 점검은 승인된 점검작업 절차서에 따라 해당분야 자격자에 의해 

기기별 점검주기 또는 운전중 이상보고가 있을 때 수행한다.

    7.5.2 기기의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5.3 결과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점검일

② 점검자 성명 및 자격

③ 기기의 이름 및 식별번호/우선순위 등급

④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내용 기술

⑤ 허용범위 대비 점검결과 및 조사하여야 할 사항

⑥ 기기의 내구년수 대비 잔여수명

⑦ 관리자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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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점겸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점검결과 허용범위를 벗어난 결함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기에 안전한 방법

으로 결함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요경과를 정비이력

기록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7.7 점검결과 보고서의 보관

    7.7.1 압력용기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는 용기의 내구년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7.7.2 기타 기기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점검주기 변경 및 예방점검의 기초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8 점검에 대한 교육

    7.8.1 ○○부서장은 점검에 대한 점검자 교육을 일정 주기로 실시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설비관리등급과 점검주기

② 직무공통교육 : 점검기기에 대한 개략적인 공정 및 운전에 관한 내용

③ 직무교육 : 점검작업 절차서에 포함되는 내용

④ 안전교육 : 점검자의 직무 및 공정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교육

    7.8.2 교육의 주기

점검에 대한 교육은 동일 설비관리 등급으로 분류된 기기집단별로 교육 

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주기는 우선순위 및 운전경험에 

비추어 증감할 수 있다.

    7.8.3 교육기록

교육실시에 대한 기록은 교육계획안 및 참석자의 서명과 함께 유지하여야 

한다.

 8. 기기의 정비

   8.1 정비의 대상

 정비의 대상에는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허용범위를 벗어난 결함을 수정할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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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기에 이상이나 결함이 없어도 제작자에서 추천한 내구년수를 초과 

사용한 기기 및 부품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8.2 정비계획

    8.2.1 ○○부서장은 제7.1항의 정비 또는 보수작업 대상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안전한 방법으로 정비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2.2 정비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정비작업 요청 및 처리에 관한 절차

② 정비항목

③ 정비분류 및 시기

④ 정비작업 준비계획(유자격자, 기자재 및 공구)

⑤ 시스템상 타기기에 대한 조치 및 협조사항

   8.3 정비작업 절차서

    8.3.1 ○○승인된 정비계획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정비작업 

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정비작업 준비(유자격자, 기자재, 공구)

② 정비착수전 안전조치사항과 확인사항

③ 정비작업 절차

④ 정비완료후 점검에 대한 사항

⑤ 정비완료후 안전조치사항 및 확인사항

⑥ 정비 및 보수에 대한 교육

⑦ 정비결과 보고

⑧ 정비작업 중 비상시 응급조치사항

⑨ 작업자간의 통신연락 사항

    8.3.2 특수작업 절차서

○○부서장은 정비 및 보수작업의 규모가 큰 경우 아래와 같은 안전･
특수작업절차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정비작업 절차서의 일부로서 사용

하여야 한다.

(1) 안전에 관한 허가서

          ◦ 화기작업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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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온작업허가서

◦ 제한공간 출입허가서

◦ 전기차단허가서

◦ 굴착작업허가서

◦ 방사능 사용허가서 등

(2) 특수작업에 관한 절차서

          ◦ 권양작업(Jack-up) 절차서

◦ 용접작업절차서

◦ 열처리작업절차서

◦ 비파괴검사절차서

   8.4 정비작업 수행 및 결과보고

    8.4.1 ○○부서장은 결함이 있는 기기에 대하여 승인된 정비작업 절차서, 안전

작업절차서 및 특수작업 절차서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8.4.2 정비작업이 완료되면 수행한 수정작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4.3 정비작업 결과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기기 이름 및 식별번호

② 작업자 성명 및 자격사항

③ 정비항목 및 정비내용

④ 정비후 점검결과(허용범위 대비 적합 판정)

⑤ 관리자의 검토 및 확인

   8.5 정비결과의 유지

 ○○부서장은 기기별 정비 이력기록서에 정비작업결과에 대한 중요사항을 

기록하여 기기의 결함 및 정비절차에 대하여 작업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6 정비에 대한 교육

    8.6.1 정비원이 정비작업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비작업 전에 정비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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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정 및 운전에 관한 내용

② 정비작업 절차서에 포함되는 내용

③ 정비작업 및 공정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내용

    8.6.2 교육은 ○○부서의 정비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교육실시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9. 기기 및 자재의 품질관리

   9.1 일  반

 기기 및 자재의 품질관리는 정비에 있어서 운전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구매 및 제작, 설치에 적용한다.

   9.2 기자재의 품질관리 절차서

 부품을 포함한 기기의 교체 및 보수와 관련된 품질관리 절차서가 회사의 

설계, 구매 및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 체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9.2.1 설  계

○○부서장은 사용중 기기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해당 기기를 설계

할 때에는 당초 기기의 설계사양과 일치하여 사용조건에 알맞도록 하여야 

한다.

    9.2.2 구매 및 제작

         (1) 기자재 구매

○○부서장은 중요한 기기 또는 부품의 구매사양서가 당초 기자재 

구매 사양서와 적용코드에 일치하도록 작성되고 구매하여야 한다.

         (2) 기기의 제작

중요한 기기 또는 부품은 유자격 제작업체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 

재질 및 제작은 설계 사양과 일치하고 사용될 공정 조건에 접합하여야 

한다.

    9.2.3 기기의 검사

○○부서장은 기기는 검사계획 및 관련법규 요구에 따라 제작중 중간

검사 및 제작완료후 확인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작된 기기가 현장에 

도착하면 공장검사보고서(shop inspection report)의 확인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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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검사(receiving inspection)를 실시하여야 한다.

    9.2.4 기기(부품)의 설치

○○부서장은 기기의 설치가 설계 사양과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유자격 

업체의 유자격 기능공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시운전 전에 설치가 

올바르게 되었는지의 확인검사를 하여야 하며 과압의 압력방출 등 안전장치의 

설치에 대해서는 각 단계마다 확인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9.2.5 품질기록서의 관리

기기의 구매와 관련한 품질 기록서는 각 기기별로 다음 서류를 문서화

하여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매사양서

② 최종 설계 및 설치(As-built) 도면

③ 공장검사 보고서

④ 수입검사 보고서

⑤ 설치후 확인검사 보고서

   9.3 변경관리

    9.3.1 제8.2.1항의 교체 목적으로 설계된 기기가 당초 기기설계 사양과 달리 

어떤 변경(재질, 구조 및 제어)이 있을때는“변경 요소 관리 지침”에 

따른다.

    9.3.2 변경이 있을때는 제8.2항의 설계에서부터 설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서류에 변경에 대하여 승인자가 서명한다.

   9.4 정비용 기자재의 관리

    9.4.1 정비용 기자재

정비용 기자재로 사용되는 자재 및 예비품은 사용될 기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계사양과 제작자 지침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9.4.2 예비품 목록

○○부서장은 모든 기기의 연속운전에 필요한 예비품은 필요시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예비품 목록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 기기식별번호 및 이름

◦ 제작회사 및 형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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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품 번호, 사양, 이름, 제조자, 제조자 부품번호, 년간재고수량, 

보관대번호

◦ 기기제작회사 주소 및 연락처

◦ 부품을 나타내는 조립도 또는 단면도(첨부)

    9.4.3 예비품 구매

예비품은 당초 설계사양에 일치하도록 제작자의 추천에 따라 필요한 

품명과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9.4.4 예비품의 보관 및 재고수량

예비품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의 보관창고내에 각 기기 및 부품별로 

보관하며 품명 및 수량은 항상 보완되도록 예비품 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외주업체의 관리

   10.1 외주업체의 선정 및 등록

    10.1.1 ○○부서장은 기기의 제작 또는 설치를 하는 외주업체에 대하여 품질 

실사를 통하여 자격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품질심사에 

포함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품질보증 계획 및 실행여부 실사

◦ 보유장비 리스트 및 제작(설치)능력 검토

◦ 보유유자격 기술자 및 작업자 명단

◦ 기기제작(설치) 실적

    10.1.2 제9.1.1항에 따라 유자격 외주업체로 선정이 되면 유자격 업체로서의 

등록을 할 수 있다.

   10.2 유자격 업체의 유지관리

 등록된 업체는 유자격 업체로서 유지되기 위하여 매년 작업품질에 대한 

실사와 평가를 통하여 유자격 업체로서의 자격유지 적부 판정을 내리고 

이에 따른 등록에 대한 변경사항을 보완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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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설비의 유지관리

   11.1 일  반

 ○○부서장은 각 기기의 점검(결함 또는 고장) 및 정비에 대한 이력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이를 기초로 기기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기기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1.2 기기의 이력관리

 모든 주요 기기는 위험성 평가 결과로 이어지는 위험등급에 따라 각 기기에 

대한 정비이력을 작성하고 기기수명이 다할 때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11.3 기기의 정비이력 기록서

    11.3.1 모든 주요 기기는 본 지침 제6항 기기의 점검, 제7항 기기의 정비작업 

결과보고서를 요약하여 별도 정비이력서에 점검 및 정비상황을 유지

하여야 한다.

    11.3.2 정비이력에 따라 이상이나 고장의 발생빈도가 많은 부분은 점검(검사 

및 시험) 주기를 증가시킨다.

   11.4 기기별 정비이력 기록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기의 주요 설계사양 및 데이터

(2) 정비이력

(a) 일 자

(b) 정비구분(예방정비, 정기정비)

(c) 고장원인

(d) 정비내용 및 보고서 번호

(e) 점검결과

(f) 공장 운전중지 시간

(g) 관리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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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기의 중요도 등급 및 점검주기(예시)

사업장명 : 단위공장명 : 

대분류 소분류
중요도
등  급

해당기기 번호
(Item No)

점   검   주   기 정  비  구  분

비 고일
상
점
검

2주
1
개
월

2
개
월

6
개
월

년
차
보
수

운
전
정
비

예
방
정
비

예
측
정
비

고
장
정
비

압력용기와

저장탱크

계통설비

Reactor

A
R-101, R-102, 

R-103
○ ○ ○ ○ ○ ○ ○ ○

B R-104, R-105 ○ ○ ○ ○ ○ ○ ○

C R-106 ○ ○ ○ ○

D - ○ ○ ○

회전기기
Centrifugal

Pump

A
P-101, P-102, 

P-103, P-104
○ ○ ○ ○ ○ ○ ○

B
P-106, P-109, 

P-115
○ ○ ○ ○ ○ ○

C
P-105, P-107, 

P-108
○ ○ ○ ○

D

P-110, P-111, 

P-112, P-113, 

P-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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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기기정비 이력기록서(양식)

사업장명 : 단위공장명 : 

기기번호(item no) : 기기명(item name) : 

공정조건 유체명 : 온도(운전/설계) : 압력(운전/설계) : 

기기의 설계사양 설계 data sheet 및 도면 첨부*주1 예비품 목록번호

제작사 : 설치일 : 가동일 : 

기기점검 및 정비이력기록

월일
구분

(점검･정비)
정비형식*주2 점검･정비

원      인
점검･정비
내      용

점검･정비
시      간

운전정지시간
보고서
번  호

*주1 : ∘ 압력용기 및 탱크류 : 조립도면

∘ 회전기기 : data sheet 및 조립도

∘ 밸 브 류 : Section 도면

∘ 전기･계측제어기기 : 회로도 또는 Seguence diagram

*주2 : (예방, 예측,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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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정비 이력기록서

기기  기기번 호 P-101A 기기이름 feed pump AREA PE공장

일반  제작회사 ABC 형식 Centrifugal Model No : AV-95-0071

사항  주요설계사항 : 용량 70㎥/HR 설계재질 : Stainless stl 설계두께

일  자

점검 정비
점검 또는 
정비내용

점검결과
관련보고서
번     호

공    장
정지기간

확  인

일상 예방 예방 정기

1995.10.1 윤활유 주입

1995.10.15 냉각수 온도

측정 및

유량점검

◦30℃양호

◦유량부족

1995.10.16 10/15 냉각수 

유량부족에 

따른

Strainer청소

유량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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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안전작업허가지침(예시)

 1. 목  적

   이 지침은 회사내의 제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또는 변경 및 설비의 이전･
신규설치 작업시 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 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공장내에서 시운전 또는 운전중 점검, 

정비 또는 변경 및 설비의 이전･신규설치 작업을 수행할 때 근로자 및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취하여야 할 제반 안전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정의

   3.1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3.2 일반위험작업

 노출된 화염을 사용하거나 전기, 충격에너지로부터 스파크가 발생하는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이외의 작업으로서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등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을 말한다.

   3.3 보충적인 작업

 보충적인 작업허가는 화기작업 허가 또는 일반위험작업 허가와 함께 이루어

져야 하며 그 종류는 밀폐공간출입 허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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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전작업에 대한 일반사항

   4.1 안전작업 허가의 종류

 안전작업허가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4.1.1 화기작업의 허가

    4.1.2 일반위험작업 허가

    4.1.3 보충적인 작업 허가

(가) 밀폐공간출입 허가

(나) 정전작업 허가

(다) 굴착작업 허가

(라) 방사선사용 허가

(마) 고소작업 허가

(바) 중장비작업 허가 등

   4.2 지역의 구분

 안전작업허가의 발급이 필요한 대상지역을 구분하되 유해･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지역과 그외 인접, 일반지역으로 구분한다.

    4.2.1 위험지역 : 유해･위험물질을 저장, 사용･취급･제조하는 지역으로서 화재･
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의 가능성이 있는 공정지역을 말한다.

    4.2.2 일반지역 : 위험지역과 구분된 인근지역을 말하며 비교적 화재･폭발 

등의 위험도가 낮은 일반 행정 및 지원부서 지역을 말한다.

 5. 작업허가서의 발급･승인 및 입회절차와 책임

   5.1 작업허가서의 발급요건

    5.1.1 위험지역 내에서 설비･기기의 점검, 정비 및 변경작업(교체, 배관연결, 

전기･계장 등의 작업) 또는 동일 사업장내에서 설비의 이전 및 신규 

설치 작업을 수행 할 때에는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사전 안전작업허가를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1.2 화기작업 또는 상온작업과 병행하여 보충작업이 필요할 때는 작업 전에 

추가로 해당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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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작업허가서의 발급, 승인 및 입회

    5.2.1 발  급

화기 및 상온 작업 허가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부서 또는 해당 공정

지역의 운전부서 신청자의 서면요구에 의하여 작업을 수행 할 공정지역의 

운전부서의 담당자가 발급하고 보충적인 작업허가는 당해 작업의 종류에 

따라 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발급한다.

    5.2.2 승인(허가)

작업허가서의 승인은 작업지역 운전부서의 부서장이 승인하며 안전관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운전부서 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안전관리

부서의 부서장이 공동으로 승인한다.

    5.2.3 입  회

작업의 위험정도, 크기 및 복잡성에 따라 작업중에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필요할 경우 운전부서장 또는 안전관리부서장이 지정한 입회자로 하여금 

제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확인한다.

   5.3 책  임

    5.3.1 운전부서 책임자(운전부서장)

작업허가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간부터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해당 작업 지역을 안전하게 할 책임이 있다.

    5.3.2 안전관리부서 책임자(안전부서장)

운전부서 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업전에 당해 작업에 요구되는 

모든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에 필요한 안전

장구를 준비할 책임이 있다.

    5.3.3 작업부서 책임자(정비부서장)

작업허가서상의 안전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5.3.4 입 회 자

운전부 또는 안전관리부에서 입회인으로 선임된 자는 작업중 작업허가서의 

안전 요구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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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성

   (1) 허가서 발급자는 허가서 발행에 앞서, 당해 작업의 현장 감독할 자 또는 

작업담당자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작업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무엇

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당해 작업의 안전과 관련하여 인근의 다른 공정지역 책임자에게 당해 작업

수행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운전부서의 책임자의 협조 서명을 

받는다.

   (3) 작업허가 발급자는 작업허가서 중 작업 허가 시간, 수행 작업 개요, 작업상 

취해야 할 안전조치사항, 작업자에 대한 안전요구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작업자는 작업허가서의 작업내용에 대하여 작업 조건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인수 서명한다.

   (5) 작업 허가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작업내용의 변경, 안전요구

사항의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재발급 하여야 한다.

   (6) 작업이 근무교대시간 이후에 까지 연장될 경우에는 발급자 또는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작업현장을 재확인한 후 허가서에 명시된 사항과 일치하는

지를 파악하고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업시간을 연장

하고 다시 확인 서명한다.

   (7) 허가서는 적색과 황색 및 녹색 3부를 작성하며 적색 허가서 사본은 안전

관리부를 통하여 작업현장에 게시하고, 황색 허가서 원본은 발급자가 보관

하고, 녹색의 사본은 해당 작업 수행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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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허가서의 효력과 작업의 종료

   7.1 허가서의 효력

    7.1.1 식사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1시간 이상 중단되었다가 다시 작업을 재개

하고자 할 때에는 입회자로부터 다시금 안전상태를 확인 받은 후 서명을 

취득하고 작업할 수 있다.

    7.1.2 작업시간이 지연되어 허가서의 작업완료 예정시간을 초과할 경우 최대 

2시간까지 연장하여 허가할 수 있다.

    7.1.3 허가서의 효력은 작업허가서상의 허가의 유효기간에서만 유효한다.

   7.2 작업의 종료

    7.2.1 작업이 완료되면 입회자는 작업완료사항을 확인한 후 현장에 게시된 

허가서에 완료 확인을 서명한다.

    7.2.2 완료 확인 서명이 된 현장 게시된 적색허가서 사본은 안전관리부에 제출

하여 보존한다.

    7.2.3 작업허가서의 기록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8. 안전작업의 준비

   8.1 점검사항

 작업이 행하여지는 지역의 운전부서 책임자와 작업부서 책임자는 작업허가

서에 서명하기 전에 기술자료 및 도면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아래 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수행작업이 제한공간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2) 수행작업에 안전상 전기차단이 필요한지의 여부

 (3) 수행작업이 굴착작업과 병행하여 수행되는지의 여부

 (4) 점검 또는 정비결과, 검사에 방사능 사용에 의한 작업이 수행되는지의 

여부

 (5) 위험지역에서 작업하는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 가능성

 (6) 가연성 물질 또는 독성물질 발생 가능성

 (7) 가연성 물질 또는 독성물질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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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가연성 물질 또는 독성물질의 세정방법 및 처리방법

 (9) 잠겨진 밸브나 막힌 배관사이에서 액체의 열팽창 가능성

 (10) 설비 또는 기기의 내부구조(내부포켓 또는 드레인 등)상 유해･위험

물질이 잔류할 가능성

 (11) 환기용 점검구 또는 덮개가 있으며 강제환기장치 설치 필요성

 (12) 초기 소화장비의 배치계획

 (13) 출입 제한 구역 계획

 (14) 작업중 현장입회자를 두어야 할지의 여부 등

   8.2 안전작업 준비

    8.2.1 작업수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서상의 공정 또는 운전과 관련된 

안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2.2 작업허가서상에서 요구하는 안전장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8.2.3 필요한 경우 허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안전에 관한 특수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압력용기 및 배관 개방 절차서

 (2) 내용물 처리 절차서 등

    8.2.4 작업 수행전 정비 작업원에 대한 공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안전작업허가

   9.1 화기작업 허가

    9.1.1 화기작업 허가 발급

폭발위험장소 또는 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할 때

에는 화기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9.1.2 보충작업 허가 발급

화기 작업에 아래의 작업이 병행하게 될 때에는 화기 작업허가에 추가

하여 보충적인 작업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1) 제한 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 밀폐공간 출입 허가

 (2) 회전기기의 정비시 또는 정비작업이 필요한 경우 : 전기차단작업 허가

 (3) 지반굴착에 의한 작업시 : 굴착작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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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화기작업 후 방사능 사용에 의한 검사 작업이 이루어질 때 : 방사능 

사용 허가

    9.1.3 화기작업시 안전조치사항

화기작업시 취하여야 할 최소한의 안전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작업구역의 설정

화기작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이 인근 공정

설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지역은 작업구역으로 설정 

표시하고 통행 및 출입을 제한한다.

 (2) 가연성 물질 및 독성물질의 가스농도 측정

화기작업을 하기전에 작업대상기기 및 작업 구역내에서 가연성 물질 

및 독성물질의 가스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그 측정사항은 허가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차량 등의 출입제한

불꽃을 발생하는 내연설비의 장비, 차량 등은 작업 구역내에서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4) 밸브 차단 표식 부착

화기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밸브를 차단하거나 맹판을 설치할 때

에는 차단하는 밸브에 밸브 잠금표식 및 맹판 설치 표식을 부착하여 

실수로 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연성물질 또는 독성물질의 방출 및 처리

가연성 물질 또는 독성물질이 들어 있는 배관 또는 용기 또는 인접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전 공정물질을 완전히 방출처리하고 

세정작업후 가스 농도 측정후에 화기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가연성 물질의 보호

화기작업중 발생하는 화기(용접 스패터 등)이 인접 인화성 물질에 

옮겨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연성 물질로 보호하여야 

하며 개방한 부분은 화기작업 전에 밀폐하여야 한다.

 (7) 화기작업의 입회

화기작업시 입회자로 선임된 자는 화기작업을 시작하기전 및 작업

도중 현장에 입회하여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중 주기적인 

가스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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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 화기작업 허가서의 예시

화기작업허가서의 예시는 별지 1호 서식과 같다.

   9.2 일반위험작업 허가

    9.2.1 일반위험작업 허가

 (1) 위험지역에서의 화기작업을 포함하지 않는 작업으로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상온작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위험한 작업의 종류는 사업장 또는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9.2.2 보충작업 허가

일반위험작업에 아래 작업이 병행하게 될 때에는 일반위험작업허가에 

추가하여 보충작업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 밀폐공간 작업허가

 (2) 회전기기의 정비시 또는 정비작업에 필요한 경우 : 전기차단작업 허가

 (3) 지반굴착에 의한 작업시 : 굴착작업 허가

    9.2.3 일반위험작업시 안전조치사항

일반위험작업시 취하여야 할 최소한의 안전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작업구역의 설정

일반위험작업시 외부로부터 점화원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범위의 지역을 작업구역으로 설정표시하고 통행 및 차량 등의 출입을 

제한한다.

 (2) 가연성 물질 및 독성물질의 가스 농도 측정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대상기기 및 작업 구역내에서 가연성 물질 

및 독성물질의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사항은 허가서에 기록

하여야 한다.

 (3) 밸브차단 표식 부착

일반위험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밸브를 차단하거나 맹판을 설치

할 때에는 밸브차단표식 및 맹판설치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4) 가연성물질 또는 독성물질의 방출 및 처리

가연성물질 또는 독성물질이 들어 있는 배관 또는 용기에서 상온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전 공정물질을 완전히 방출처리하고 세정작업 

후 가스농도 측정 후 안전하게 상온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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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일반위험작업 허가서의 예시

일반위험작업 허가서의 예시는 별지 2호 서식과 같다.

   9.3 밀폐공간 출입 허가

    9.3.1 밀폐공간 출입 허가

 (1) 가연성물질, 독성물질, 부식성물질의 저장탱크 및 산소가 결핍한 

장소 등 밀폐된 공간에 작업을 위하여 출입을 할 때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밀폐 공간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밀폐공간 출입허가서는 화기작업허가서 또는 일반위험작업허가서가 

발급되기 전에 발급되어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9.3.2 밀폐공간 출입 허가 대상

 (1) 밀폐기기(압력용기, 저장탱크)

 (2) 피트(Pit), 하수구, 지중공동구

 (3) 보일러 드럼, 통풍구, 응축기

 (4) 덕트(흡입, 배출)

 (5) 사일로 저장조

 (6) 가열로･화염관 등

    9.3.3 밀폐기기의 개방시 안전조치 사항

밀폐기기의 개방시 취하여야 할 최소한의 안전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고온, 고압하에서 운전되었거나 가연성･독성물질을 취급하는 밀폐

기기에서 작업하고자 할 때에는 압력을 방출시키고 온도를 냉각시켜야 

한다.

 (2) 공정물질을 제거하고 질소와 공기로 치환하여야 한다. 특히 기기 

내부의 포켓부분 및 드레인라인 등에 잔류될 수 있는 공정물질을 

완전히 방출시켜야 한다.

 (3) 개방후 배관을 격리하거나 밸브의 이중 잠금 또는 맹판을 설치하고 

밸브 잠금표식 또는 맹판설치 표식을 하여야 하며 기기내의 모든 

작동 부분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4) 입회자(운전)는 개방 대상 기기와 공정물질의 물질안전 보건자료 

및 내재된 위험사항에 대하여 작업자를 특별교육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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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기내에 잔류될 수 있는 공정물질에 작업자가 폭로되지 않도록 

화재에 대한 안전장구 및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6) 배기장치가 없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 취급기기를 개방할 때는 별도의 

작업 절차서를 작성하여 입회자의 감독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9.3.4 밀폐공간 출입시 취하여야 할 최소한의 안전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용기의 세척과 치환

작업자의 출입에 앞서 용기 내부 및 공정물질이 잔류할 수 있는 부분

(압력계, 시료채취점 등)은 분리하여 철저하게 세척한다. 세척 작업시 

증기 또는 질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기로 치환한다.

 (2) 가연성물질 및 독성물질의 가스 농도 측정

용기 내부를 세척한 후에는 용기내에 가연성물질 및 독성물질의 

가스의 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정된 가연성 가스 측정기로 

측정하고 작업허가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산소농도의 측정

용기내부를 세척한 후에는 산소함유량을 보정된 산소농도측정기를 

측정하여 산소 함유량이 공기 체적비 20%이상일 때에 허가하며 그 

측정 결과는 허가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4) 측정의 빈도

체류가스와 산소농도의 측정은 일정 시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5) 밀폐공간 출입 제한

용기내의 산소농도 측정결과가 안전한 상태로 확인될 때까지 용기

내에 출입을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9.3.5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을 허가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자는 구명선(LIFE LINE)을 착용토록 한다.

 (2) 작업입회자는 제한공간 출입시 반드시 입회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

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용기의 외부에 안전대기조(2인 1조)를 대기

하도록 조치한다.

 (3) 안전대기 또는 구명선의 이상유무를 항상 확인, 작업자와 통신하며,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를 휴대한다.

 (4) 용기내의 환풍

송풍기를 설치하거나 에어라인 호스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작업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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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5) 용기내의 조명

용기내의 작업중 조명이 필요할 때에는 저전압 방폭 등을 사용한다.

 (6) 방폭공구의 사용

용기내부 작업시에 사용하는 공구는 공기작동식 공구 또는 방폭공구

만을 사용한다.

   9.4 전기차단작업 허가

    9.4.1 전기차단작업 허가

전기설비에 의한 불꽃으로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되거나 전기구동 

기계 및 전기회로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작업수행중 전기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작업범위 구역내에서 전기차단을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9.4.2 전기차단작업 허가서

 (1) 전기차단작업 허가시에는 사전에 전기단선도에 따라 차단하여야 

할 스윗치를 확인한다.

 (2) 허가서에는 차단하여야 할 설비(기기) 번호와 이름을 기재한다.

    9.4.3 전기차단 허가시 안전조치사항

 (1) 차단하여야 할 기기의 현장 스위치를 현장에서 운전원이 차단한다.

 (2) 주차단 스윗치 조작 및 기기의 모타제어실 차단기, 시험전원 등 현장 

차단 스윗치를 제외하고는 공무부 전기담당자가 차단하여야 한다.

 (3) 전기담당자의 제어실 차단과 운전원의 현장 스윗치의 차단은 상호 

연락하여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확인하고 잠금장치와 차단 표식을 

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완료가 되면 작업입회자의 확인에 의하여 작업이 완료되었

음을 전기담당자에 알리고 앞의 (1)~(3)의 역순으로 통전한다.

    9.4.4 전기차단 허가서의 예시는 별지 4호 서식과 같다.

   9.5 굴착작업 허가

    9.5.1 굴착작업 허가

깊이 30m 이상 지반을 파고서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 전기케이블 등의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굴착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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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 굴착작업 허가서

 (1) 굴착작업 허가시에는 사전에 지하배관, 전력선, 계장케이블 전화선 

접지선 등을 도면에서 검토한다.

 (2) 당해 지하시설물을 관장하는 부서가 다를 경우 사전에 그 시설물 

관장부서로부터 안전 요구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3) 필요한 경우 굴착작업에 대한 도면을 첨부한다.

    9.5.3 굴착작업시 안전조치사항

 (1) 굴착지점에 지하배관, 지하전력선, 계장선, 전화선, 접지선이 있을 

때에는 수동굴착으로 작업한다.

 (2) 기타 굴착작업과 관련한 안전에 대한 지침은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준용한다.

    9.5.4 굴착작업 허가서의 예시

굴착작업 허가서의 예시는 별지 5호 서식과 같다.

   9.6 방사능 사용 허가

    9.6.1 방사능 사용 허가

기기의 점검 또는 정비완료후 용접부분을 방사능을 사용하여 비파괴 

검사를 할 때에는 방사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9.6.2 방사능 사용 허가서

방사능 사용 허가서에는 방사능 방사위치를 도면화하여 첨부한다.

    9.6.3 방사능 사용시 안전조치사항

 (1) 방사능 작업은 자격있는 작업자에 의하여 안전수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작업범위 지역에는 방사능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제한 

표식을 하고 통행 및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3) 출입제한 표식에는 방사능 위험표식 및 점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완료되면 방사능 물질을 즉시 안전하게 수거하여야 한다.

    9.6.4 방사능 사용 허가서의 예시

방사능 사용 허가서의 예시는 별지 6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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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안전환경-20-007                         허가일자 : 2020.04.10
 신 청 인 : 부서   안전환경팀       직책     팀장          성명    홍 길 동    (서명)
 작업허가기간 :  2020년   4월  10일   09시 부터   18 시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보충적인 허가 필요여부

정비작업 신청번호 : M-96-040
작업지역 : 수첨설비지역
장치번호 : 201-D
장치명 : Hydro treater RX

Hydro Treater 
Reactor 내부 
보수 용접

･밀폐공간출입 : □×
･정 전 작 업 : □
･굴 착 작 업 : □

･방사선사용작업 : □×

･고 소 작 업 : □
･중장비작업 : □
･기 타 허 가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 표시

 o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o 가스농도 측정
 o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o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o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o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o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o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o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o 정전/잠금/표지부착
 o 환기장비
 o 조명장비
 o 소 화 기
 o 안전장구
 o 안전교육
 o 운전요원의 입회

□× ○∨
□× ○∨
□ ○
□ ○
□× ○∨
□× ○∨
□× ○∨
□× ○∨

 기타특별
 요구사항

첨
부
서 
류

 o 차단밸브 및 맹판설치 위치표시 도면
 o 소화기 목록
 o 소요안전장구 목록
 o 특수작업절차서
 o 보충작업허가서

□
□
□
□
□

가
스
점
검

가스명 결과 점검시간 가스명 결과 점검시간  점검기기명 :   GD-001         
 점검자 :  O O O    (서명)
 확인자(입회자) :  O O O (서명)

H.C 0% 08:50 H.C 0% 12:50

 안전조치 확인

 정비부서 책 임 자 :                  (서명)
          입 회 자 :                  (서명)

 작업완료확인
    완료시간 : 17 : 30
    입 회 자 : O O O
    작 업 자 : O O O
 조치사항 : 

 발 급 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부서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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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보충적인 허가 필요여부

 정비작업 신청번호 :
 작업지역 : 
 장치번호 :
 장 치 명 :

･밀폐공간출입 : □
･정 전 작 업 : □
･굴 착 작 업 : □
･방사선사용작업 : □

･고 소 작 업 : □
･중장비작업 : □
･기 타 허 가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 표시

 o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o 가스농도 측정
 o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o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o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o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o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o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o 정전/잠금/표지부착
 o 환기장비
 o 조명장비
 o 소 화 기
 o 안전장구
 o 안전교육
 o 운전요원의 입회

□ ○
□ ○
□ ○
□ ○
□ ○
□ ○
□ ○

 기타특별
 요구사항

첨
부
서 
류

 o 차단밸브 및 맹판설치 위치표시 도면
 o 소화기 목록
 o 소요안전장구 목록 (구명전등)
 o 특수작업절차서
 o 보충작업허가서

□
□
□
□
□

가
스
점
검

가스명 결과 점검시간 가스명 결과 점검시간  점검기기명 :                  
 점검자 :               (서명)
 확인자(입회자) :          (서명)

 안전조치 확인

 정비부서 책 임 자 :                  (서명)
          입 회 자 :                  (서명)

 작업완료확인
    완료시간 :
    입 회 자 :
    작 업 자 :

 조치사항 : 

 발 급 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부서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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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밀폐공간출입 허가서

 허가번호 :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출입사유 : 

출입자 명단 :

밀폐장소의 예상위험 :

관련작업허가

 정비작업 신청번호 :
 
 장치명 : 

  ･화기작업허가 : □
    
  ･일반위험작업허가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 표시

 o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o 가스농도 측정
 o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o 압력방출
 o 용기세착 후 공기/물 치환 및 환기
 o 산소농도 측정
 

□ ○
□ ○
□ ○
□ ○
□ ○
□ ○

 o 정전/잠금/표지부착
 o 환기장비
 o 조명장비
 o 소 화 기
 o 안전장구(구명선 등)
 o 안전교육
 o 운전요원의 입회

□ ○
□ ○
□ ○
□ ○
□ ○
□ ○
□ ○

 기타특별
 요구사항

1. 통신수단
첨
부
서 
류

 o 차단밸브 및 맹판설치 위치표시 도면
 o 소화기 목록
 o 소요안전장구 목록
 o 특수작업절차서

□
□
□
□

가
스
점
검

가스명 결과 점검시간 가스명 결과 점검시간  점검기기명 :                  
 점검자 :               (서명)
 확인자(입회자) :          (서명)

* 가스측정결과  1. H･C: 0%, 2. O2: 18%이상, 3. CO: 25ppm이하, 4. CO2: 1.5%미만 5. H2S: 10ppm이하

 안전조치 확인

 정비부서 책 임 자 :                  (서명)
          입 회 자 :                  (서명)

 작업완료확인
    완료시간 :
    입 회 자 :

 조치사항 : 

 발 급 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부서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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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까지

전기차단이 요구되는 기기 제어실 차단기 번호 관련 작업허가

･화기작업허가:       □
  
･일반위험작업허가:   □

 안전조치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 표시

제어반

 o 주 차단 스위치 내림
 o 제어차단기 내림
 o 잠금장치
 o 시험전원 차단
 o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현장기기

 o 현장스위치 내림
 o 차단표지판 부착

□ ○
□ ○

기타
특별
사항

1. 잠금장치의 열쇠보관 및 담당자 관리 철저

2. 작업자/운전자/전기담당자의 통신수단 확보

 차단확인자

    전기담당자                 (서명)

    현정정비                   (서명)

 전원복구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전원복구 요청자 :                        
                          전원복구 시  간 :                        

 발 급 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부서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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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굴착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까지

 굴착작업 신청번호 :

 작업지역 :

 작업장소 :

작업개요 관련 작업허가

o 화기작업허가:      □

   

o 일반위험작업허가:  □

            

 굴착도 스켓치 :

 ※ 필요한부분에  　 표시, 확인은 ⓥ 표시

 관련설비별 확인사항                                           확  인  자

 1. 기계배관 관련 확인사항 : 지하배관 유무 □ ○     성 명                 

 2. 소방관련 확인사항 : 소방배관, 배출구 유무 □ ○     성 명                 

 3. 전기관련 확인사항 : 전기동력선 유무 □ ○     성 명                 

 4. 계장관련 확인사항 : 제어용 케이블 유무 □ ○     성 명                 

 5. 기타관련 확인사항 : 전화선･접지선 유무 □ ○     성 명                 

특별

요구

사항

 작업완료 확인 ;

 완 료 시 간 :

 확  인  자 :

 작  업  자 :

 발 급 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부서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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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방사선사용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까지

 방사선사용작업 신청번호 :

 작업지역 :

 작업장소 :

작업개요 관련작업 허가

 o 화기작업허가 :    □

   

 o 일반위험작업허가: □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 표시

 o 작업구역에 차단선 설치
 o 제한구역의 비인가자 출입제한
 o 방사능 위험표지
 o 경고 등 (전멸등)

  □ ○
  □ ○
  □ ○
  □ ○

특별
요구
사항

 o 자격증 소지 여부 첨
부
서
류

 o 방사능 방사점도면

 안전조치 확인
     방사능 책임자                   (서명)

 작업완료확인
      완료시간                         
      작 업 자                         

 발 급 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부서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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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지침(예시)

 1. 목  적

   본 지침은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므로써 산업안전 

및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공업(주) ○○공장(이하“공장”이라 칭한다)에서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의 시행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사업주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으로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을 준 업체의 

사업주를 말한다.

   3.2 도급업체

 설비의 점검, 정비 및 공사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도급업무”라 

한다)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하며, 하도급

업체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계약부서장은 도급업체 선정시 상해, 질병 및 사고기록을 포함한 안전관리 

프로그램, 안전작업 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4.2 계약의뢰 부서장은 구매 담당부서에서 선정한 도급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

에게 당해 도급공사 및 공정에 관련하여 이미 파악되어 있는 화재･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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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의 누출 등의 잠재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4.3 계약의뢰 부서장은 도급공사 착수전에 도급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사업장내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과 안전작업요령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4.4 계약의뢰 부서장은 다음 작업의 경우에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은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4.4.1 고온･고압의 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차있거나 차있던 파이프라인, 펌프 

또는 용기 등과 같은 기기의 분해시

    4.4.2 용접･절단 또는 스파크나 다른 점화원을 발생하는 작업이나 열간 작업시

    4.4.3 용기 출입시

    4.4.4 가연성 물질이 들어 있는 지역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시

    4.4.5 굴착작업시

    4.4.6 크레인을 이용한 중요 인양 작업시

    4.4.7 전기 작업시

   4.5 계약의뢰 부서장은 도급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비상탈출구 확인, 

응급조치, 구급장비사용법 등 비상사태 발생시의 행동요령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4.6 계약의뢰 부서장 및 계약 부서장은 주요 위험설비의 도급공사시 도급업체의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근로자에 대한 다음 사항을 기록 유지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확인･점검･평가하여야 한다.

    4.6.1 출입 및 근태사항

    4.6.2 안전교육훈련 사항

    4.6.3 안전수칙 준수 사항

    4.6.4 작업자의 상해･질병 및 사고사항

    4.6.5 기타 안전작업과 관련된 사항

   4.7 계약의뢰 부서장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명단을 도급업체의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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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안전부서장은 도급공사 및 공정에 관련된 잠재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안전작업허가서에 따른 안전작업 사항을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9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도급업체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9.1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가) 작업의 시작시간

 (나)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다) 재해 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라)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마)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4.9.2 사업주는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이상 이루어져야 하며, 

합동점검은 수급인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해야 한다.

    4.9.3 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4.9.4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4.9.5 사업주는 화재. 토석붕괴 등 비상시를 대비한 경보 운영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4.9.6 사업주는 다음의 유해･위험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다)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마)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바)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 작업을 하는 장소

 (사)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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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금작업 등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자)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작업을 하는 장소

   ①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②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③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차)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카)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타)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파)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하)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너)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러)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버)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4.9.7 사업주는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 등에 대한 

수리, 개조, 청소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

까지 다음의 안전보건정보를 적은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

사항

 (다)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9.8 사업주는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재해율을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도급업체의 안전 업무 수행실적, 안전작업 수행능력 및 안전작업 

계획 등을 제출받아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 

“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예시”는 <부록>과 같다.

    4.9.9 사업주는 도급업체 포함 해당공정 근로자들에게 비상조치계획(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포함)의 제공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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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0 사업주는 도급업무 시작 전에 도급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사업장

내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작업요령 및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4.9.11 사업주는 도급업무가 다음과 같이 유해･위험작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 받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작업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KOSHA GUIDE P-94 “안전작업허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공정물질이 차있거나 차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나) 용접･절단 또는 스파크나 다른 점화원을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다) 밀폐공간 출입 시

 (라)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마) 굴착 작업 시

 (바) 전기 작업 시

 (사) 방사능 사용 작업 시

 (아) 고소 작업 시

 (자) 중장비 작업 시

    4.9.12 사업주는 유해･위험작업 중 화재･폭발 또는 위험물질 누출 등 비상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KOSHA GUIDE P-101 "비상조치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비상조치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도급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취해야 할 조치 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4.9.13 사업주는 도급업체의 사업주가 주요 위험설비에서 도급업무 수행 시

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 유지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확인･
평가하여야 한다.

 (가) 위험설비 운전 중인 도급업체 근로자의 인원

 (나) 안전교육훈련 사항

 (다) 안전수칙 준수 사항

 (라) 작업자의 상해･질병 및 사고사항

 (마) 기타 안전작업과 관련된 사항

    4.9.14 사업주는 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위험설비를 운전하도록 할 경우에는 

도급업체 근로자가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도급업체 사업

주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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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5 사업주는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에는 도급업체의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9.16 사업주는 도급업무 시 업무 관련 부서의 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

하여 도급업체의 관리를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관리부서의 장

   ① 도급 계약서의 작성

   ② 도급업체 안전작업 서약서의 작성

   ③ 도급업체의 산재 가입 여부 확인

   ④ 도급업체의 평가 및 관리

 (나) 생산부서의 장

   ①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성

   ② 담당 부서의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 교육

   ③ 도급업체 근로자의 유해･위험작업 중 점검

 (다) 안전관리부서의 장

   ①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설치여부 확인

   ② 안전작업허가서의 발급여부 확인

   ③ 유해･위험작업 중 안전작업 실시 여부 확인

   ④ 안전수칙 미준수자에 대한 조치 및 지도

   ⑤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사업주와 도급업체 대표자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회의 주관 및 회의록 유지관리

   5.0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

 도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5.0.1 도급을 준 사업주가 제공하는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해당작업에 대한 작업

표준 작성 및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0.2 소속 근로자들이 화재･폭발, 독성물질 누출의 위험성과 예방에 관한 사항 

및 비상조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0.3 소속 근로자들이 공정운전을 수행할 경우에는 안전운전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5.0.4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육 

결과를 기록･작성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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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육대상자

 (나) 교육시기 및 시간

 (다) 교육내용 및 강사

 (라) 교육성과 측정 및 평가 결과

    5.0.5 도급업체 안전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수칙

 (나) 사고 발생시 조치 요령

 (다)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라) 안전작업절차

 (마) 개인 보호구의 사용법

 (바) 응급조치 기구의 사용법

 (사) 폐기물의 분리수거

    5.0.6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산업재해 등 급박한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도급을 준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0.7 소속 근로자들이 공정 내에서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지시켜야 한다.

 (가) 위험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할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작업장 내에서는 지정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금연 구역내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바) 폭발위험장소내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합한 방폭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기용접기의 홀다 및 전선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고압가스용기 운반 시는 반드시 캡을 씌우고, 주의하여 취급을 하여야 

한다.

 (자) 고압가스 용기를 옥외에 저장할 때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전도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중량물을 이동, 운반 작업은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카) 용접작업 등 화기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화성･폭발성

물질 등 위험 물질을 격리시킨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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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종료 후에는 불씨가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등 발화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엄금 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파) 유해･위험물질을 사용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하) 기타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폭발･누출 방지를 위해 감독자의 지시

사항에 적극 따라야 한다.

 5. 업무흐름도

계약의뢰부서 계약담당부서 도급업체 안전담당부서 비고

계약의뢰

견적설명회

견적, 적합성

  검토

안전교육 및

공사, 용역 시행

도급업체 조사

(안전관리평가)

대조, 확인

대조, 확인

계약

평가 및 기록

조사

견적서 제출

내역서

(최종NEGO)

발주

기성 및 준공

근로자 안전교육

숙지상태 확인 

및 기록 유지

안전작업 상태

확인 및 감독

* 구매의뢰부서 : 안전작업

 허가득함.

* 안전부서 : 안전교육 이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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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6.1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및 내용(안전보건 관리지침)

 (2) 사업주와 도급업체의 사업주와의 정기적 안전활동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

 (3) 안전보건 및 공정안전에 관한 교육계획(근로자 교육훈련 지침, 안전보건 

관리지침)

 (4)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공정 위험성 평가 지침)

 (5) 각종 안전장구와 공기구의 확보 및 정상상태 유지 방안

 (6) 안전순찰, 점검, 검사 등의 안전활동 및 평가(공정 위험성 평가 지침)

 (7) 산업재해 발생 기록, 재해 원인 및 동종재해예방 대책

 (8) 기타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6.2 승  인

 도급을 준 사업주는 작성된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확인 또는 보완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작성내용의 누락 여부, 내용의 충실성 및 타당성 검토

 (2)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기타 안전관리 활동의 적정성 여부 검토

   6.3 기록 및 유지

 작성된 연간 안전관리계획서는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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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예시>

사 업 장 명 일 시

주 소 상주여부

공  정  명 작 업 내 용

대 표 자 현 장 책 임 자

항                           목 배점 평점

1.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부서 평가부분) 안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평가 4

폐기물 분리 및 처리상태 4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4

대표자 및 현장 책임자의 안전관리 능력 4

안전교육 실시 현황 4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4

작업허가서 규정 준수 여부 4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관한 실행 여부 4

산업재해 발생 여부 8

소   계 40

안전에 관한 

평가자 소속
안전관리자 (인)

안전부

( 과 )장
(인)

안전책임

담당임원
(인)

2. 작업에 관한 사항(생산부서 또는 공사감독부서 평가부분)

작업관련 서류 처리 능력 3

작업계획능력 3

사용자재의 적합여부(도급자재일 경우에만 합산함) (3)

작업인원의 확보 능력 6

작업의 특수성에 따른 숙련도 6

작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적응도 6

작업지시의 순응도 6

작업 공정 관리 능력 6

작업원의 자질 6

납기 준수 여부 6

작업 기간 중 정리정돈 상태 6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 여부 6

소   계 60(63)

작업관련

평가자 소속
성 명 (인) 부(과)장 (인)

작업담당

임원
(인)

합      계 평  가  등  급

협력업체 평가 등급 양호 : 90점 이상, 보통 : 70점 이상~90점 미만, 불량 : 7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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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근로자 등의 교육훈련 지침(예시)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공업(주) ○○공장(이하“공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전 사원 

및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적용한다.

 2. 목  적

   본 지침은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 유지하고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안전보건 기본교육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호)이 정하는 교육을 

말함

   3.2 공정안전 직무교육

 공정안전에 관련된 모든 일반교육을 말함

 4. 책임과 권한

   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정안전 관리제도와 안전보건에 관련된 교육훈련계획을 승인한다.

   4.2 안전주관 부서장

    4.2.1 안전보건 교육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4.2.2 도급업체(하도급 포함)의 일용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필증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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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에 관한 년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4.4 각 부서장

    4.4.1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원에게 규정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4.2 도급을 신청한 부서장은 도급작업자에게 대해 당해 작업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4.3 도급작업자가 작업하는 담당지역 부서장은 공정에 대한 작업사항 및 

공정 위험요소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5 교육대상자

 교육훈련의 대상은 공장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도급업체(하도급 포함) 근로

자와 일용근로자에 이르기까지 공장의 공정안전 관리제도와 관련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며, 해당 직위와 직책에 따른 사내외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

 5. 교육의 종류

   5.1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교육

 안전보건 교육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5.1.1 법정교육(위탁교육)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직무교육

 (2) 안전관리자 법정직무교육

 (3) 보건관리자 법정직무교육

 (4) 산업보건의 법정직무교육

    5.1.2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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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과정 담당부서 이수시간 비고

기본교육

신규채용시 교육

작업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정기안전보건 교육

안전부서

해당부서

해당부서

안전부서

공  통

8hr 이상

2hr 이상

16hr 이상

연간16hr 이상

매분기 6hr 이상 사무직 :

매분기 3hr 이상

직무교육 직무교육 해당부서 2hr/월

 (1) 신규채용시 교육

공장에서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담당업무 종사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발생경위 사고유형 및 예방 등에 관한 사항

 3) 당해설비 기계 및 기구의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5) 안전장치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3) 특별안전보건교육

 (4)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

 (5) 정기안전보건 교육

          *교육별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따른다.

   5.2 공정안전에 관련된 직무교육

    5.2.1 공장에서 공정안전에 관련된 근로자 등을 5.1항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 교육외에 공정안전에 관련된 직무교육을 월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5.2.2 공정안전에 관련된 직무교육은 공정의 특성, 설비의 복잡성, 취급물질의 

위험성, 운전상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담당직무별로 실시하되, 특히 

주요 위험시설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설비 전공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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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정이나 사용 화학물질의 위험요소나 주의사항

 (3) 설비 시운전, 정상운전 및 운전정지를 포함한 모든 운전조건의 감시 

및 공정제어

 (4) 설비의 점검, 검사 및 유지보수 절차, 방법

 (5) 이상시 또는 사고시를 포함한 운전절차

 (6) 비상시의 조치절차 훈련

 (7) 재해 및 앗차사고를 포함한 유사설비의 사례

    5.2.3 하도급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하도급 근로자 교육은 하도급 발주부서의 관리감독자가 작업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정의 교재를 제공하고 이를 하도급

업체 사업주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일용근로자는 매 작업전 신청부서 관리감독자가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 한다.

 (3) 교육을 이수한 하도급 일용근로자에게 교육필증을 발급하고, 교육

필증 미소지자는 현장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4) 하도급 일용근로자의 안전교육필증은 교육 이수후 교육실시 결과

보고서 사본과 함께 안전주관 부서로 신청하여 지급 받는다.

 6.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6.1 안전관리자는 년간 교육계획을 매년 1월 이전에 확정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공장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안전관리자는 각 부서의 교육훈련계획을 통보받아 년간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한다.

   6.3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6.3.1 교육대상 인원 및 명단

    6.3.2 교육과정, 교과과목 및 교육내용

    6.3.3 교육시기, 횟수 및 시간

    6.3.4 교육방법 및 강사

    6.3.5 교육성과 측정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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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작성시에는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7. 교육훈련의 실시

   7.1 교육훈련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한다.

   7.2 교과과목, 교육내용, 교재 등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담당직무 특성, 직위, 

근무년수, 수준 등에 따라 적절히 정하며, 특히 주요 위험시설에 신규로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7.3 교육훈련은 가능한 실제상황에 가까운 조건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7.4 교육훈련은 학습, 강의, 시청각교육, 토의, 현장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7.5 교육강사는 공정기술자, 정비기술자, 고급운전자, 기계 및 전기기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내외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7.6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는 승인된 교재를 사용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해 작성된 

교재를 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7.7 신규시설에 대한 교육은 시설물의 시운전 전에 실시한다.

   7.8 공정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교육내용에 반드시 변경될 사항을 반영하여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9 교육훈련에 필요한 설비, 장치 및 기타 편의제공은 해당부서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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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교육훈련평가 및 사후관리

   8.1 교육훈련 실시 후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관리한다.

   8.2 교육훈련 평가결과는 원하는 지식과 수준에 미달할 경우는 반복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할 때까지 재교육을 실시한다.

   8.3 교육훈련의 평가방법은 필기시험, 질문, 실습 등으로 한다.

   8.4 교육훈련의 평가는 개별 또는 부서별로 하며, 그 평가결과는 차기교육에 

반영시키도록 한다.

   8.5 교육훈련의 성과 측정과 결과 평가시에는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 공동

으로 검토한다.

   8.6 교육실시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킨다.

    8.6.1 교육이수 인원

    8.6.2 교육과정 및 교과과목

    8.6.3 교육시기, 횟수 및 시간

    8.6.4 교육방법 및 강사

    8.6.5 교육성과 및 평가결과

    8.6.6 근로자의 교육성과 및 자격관리

    8.6.7 기타

 9. 기록 및 유지

   9.1 본 지침과 관련된 교육관계 문서 및 결과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내 안전보건 교육은 3년간, 법정 선임자 교육은 5년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보고서는 안전 주관부서로 사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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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가동전 점검지침(예시)

 1. 목  적

   이 지침의 목적은 회사내에서 신규설비의 설치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한 

후 근로자 안전 또는 공장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점검계획의 수립 및 그 절차를 

규정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회사내에서 신규설비의 설치 또는 주요구조의 변경을 수행한 후 

설비 가동전에 설계사양대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데 적용한다.

 3. 용  어

   3.1 기계설비완료(Mechanical completion)

 설비를 구성하는 기기 또는 자재류가 설계도면 및 시방에 따라서 설치 또는 

조립이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3.2 시운전(Commissioning)

 설비에 원료를 공급하여 운전을 개시하여 단일기기 또는 시스템 단위마다 

요구되고 있는 기계적 성능이 시방에 일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테스트 

운전을 말한다.

   3.3 운전개시(Start-up)

 설비의 시운전이 완료된 후 소정의 원료를 투입하여 시운전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4 개선항목(Punch List)

 기계설치완료 또는 시운전 전에 기기 또는 자재류가 설계도면 및 시방에 

벗어난 미결항목이나 개선항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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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책  임

   4.1 점검팀 책임자

 점검팀 책임자는 설비의 운전을 담당할 책임자 또는 별도로 시운전을 담당

할 책임자가 선정되며 점검팀을 구성하여 설계사양대로의 설치 이행 및 

근로자와 운전에 관련된 안전사항을 설비 가동전에 점검하고 그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2 설비 설치 책임자

 설비설치 책임자는 신규설비의 설치 또는 주요 구조변경을 담당한 책임자 

또는 별도의 도급업체의 책임자가 되며 설치책임자도 점검팀 책임자가 

지적한 개선항목(Punch List)에 대하여 시운전 전에 개선항목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점검내용

   가동전 안전점검은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설 또는 변경 설비가 제작기준대로 제작되었는지 여부

   (2) 신설 또는 변경설비가 규정된 검사실시 및 합격여부의 여부

   (3) 신설 또는 변경된 설비가 설치기준 또는 시방서에 따라 설치되었는지의 여부

   (4) 위험성 평가보고서 중 개선권고 사항이 이행되었는지의 여부

   (5) 안전운전에 필요한 절차 및 자료

   (6) 시운전 및 운전개시에 필요한 준비

   (7) 공장의 점유･사용 및 운전을 위한 각종 인허가의 신청 및 취득

 6. 점검표의 작성

   6.1 점검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

 가동전 점검표 작성 및 점검시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1) 기계장치 및 설비 목록표

 (2) 안전장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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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설비 배치도

(4) 기기설치 시방서

(5) 공사설계 시방서

(6) 배관검사 절차서

(7) 기밀시험 절차서

(8) 공정 흐름도(PFD) 및 배관･계장도면(P&ID)

(9)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10) 내화시험 성적서

(11) 회전기계의 부하시험 절차서

(12)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배치도

(13) 소방설비 설계명세 및 배치도

(14) 전기단선도

(15)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의 방폭등급

(16) 안전운전절차서

(17) 각 기기별로 제작자의 운전정비 절차서 

   7.2 점검표 작성

    7.2.1 점검팀은 점검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이용하여 점검할 대상설비에 

대하여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등이 포함된 점검표를 사전에 준비

하여야 한다.

    7.2.2 점검표는 각 시스템 또는 기기별로 설계사양서, 설치시방서 및 운전절차에 

따라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7.2.3 점검표는 별표 1에서 예시한 바를 참고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도록 

단위공사 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8. 점  검

   8.1 점검시기

 가동전 안전점검은 기계의 설치공사, 각 기기간의 배관 및 배선공사가 완료된

(mechanical completion)후부터 운전개시(start-up) 전까지의 기간동안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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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점  검

 1) 점검은 미리 작성된 점검표에 따라 수행한다.

 2) 점검은 필요한 경우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점검하여야 한다.

 3) 점검은 점검항목에 따라서는 기계설치 공사완료(mechanical completion)시, 

또는 시운전전(precommissioning) 또는 시운전(commissioning)시에 행할 수 

있다.

 4) 점검표에는 점검항목에 따라 적부(適否)를 명확히 표시하고 미결사항을 

점검 결과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9. 점검결과

   9.1 점검보고서

 점검팀은 작성된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고 사양서 또는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점검보고서를 작성한다.

   9.2 점검결과의 처리

    9.2.1 점검보고서 중 결함이 있거나 또는 개선대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항목(punch list)을 작성하여야 한다.

    9.2.2 개선항목(punch list)에 포함된 사항은 시운전전에 개선하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9.2.3 가동전 점검보고서 및 개선항목의 실행보고서는 공장 운전개시 후 최소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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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 전 점 검 표(예시)

공장명 :              점검설비 : Pump           점검일자 :           점검자 : 

번
호

점검항목
점검
시기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P-101A P-101B P-102 P-103

1
기초밑판의 수평확인 및 

그라우팅 작업
MC OK OK OK OK -

2
구동장치와 연결배관의 

응력제거(Alignment)
MC NO OK OK OK P-101A의 Alignment 조정

3 윤활유시스템의 점검 PC OK OK OK OK -

4 윤활유 주입 PC NO NO NO NO 전 pump 윤활유 주입

5 과부하 방지 장치 점검 PC OK OK OK OK -

6
회전방향점검･clearance 
점검

PC OK OK NO NO P-102/P403 회전방향반대

7 경보장치 점검 PC OK OK OK OK

8
회전기기 및 인근배관의 

진동점검
PC/COM

9 축수온도 PC/COM

10
냉각수 순환상태 및 누설

점검
PC/COM

11 각종 계기 작동 점검 PC/COM

점검시기 : MC(기계설치공사완료시), PC(시운전전), COM(시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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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가동전 안전점검표에 포함될 항목의 예시

1. 공정운전을 위한 일반사항

  1.1 공장의 사용 및 운전을 위한 각종 인허가의 신청 및 취득

  1.2 안전운전 절차서 확보

  1.3 설비(기기)별 제작자의 설치 시방서 확보

  1.4 운전 및 정비 절차서 확보

  1.5 촉매 등의 장입 절차서

  1.6 설치상태와 일치된 공정 흐름도 및 배관･계장도 확보

  1.7 공정별 운전원 및 정비작업원 교육 실시

  1.8 시운전절차서 확보

  1.9 공장성능시험절차서 확보

2. 시운전 준비

  2.1 기기 설치완료 확인

  2.2 건설 기간중에 기기보호용으로 도포한 녹 방지제 및 기름의 제거확인

  2.3 윤활유의 준비

   2.3.1 기기 제작자가 추천한 윤활유 목록 및 준비 확인

   2.3.2 윤활유의 주입 확인

   2.3.3 윤활유의 주입장치 및 세정유의 드레인 확인

  2.4 누설방지용 시일(Seal) 및 패킹(Packing)

   2.4.1 누설방지용 시일 및 패킹의 조정 또는 설치 확인

  2.5 임시 가설 받침대, 브레이싱(Bracing) 기타 보강용 사용자재의 철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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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회전기기의 조립

   2.6.1 회전기기의 회전방향의 확인

   2.6.2 회전부의 간섭여부 확인

   2.6.3 윤활 및 냉각장치의 확인

   2.6.4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공차 범위내로 조립･설치 확인

   2.6.5 무부하 장치의 확인

   2.6.6 안전장치의 설치 확인

  2.7 단위공정 설비간의 접속

   2.7.1 단위공정간 설비의 접속 배관 정렬의 확인

   2.7.2 단위공정간 접속부분은 명세서와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 확인

   2.7.3 맹판, 잠금장치(Car seal) 등의 제거 확인

  2.8 기밀 및 압력시험

   2.8.1 단위공정 구역간의 종합 기밀시험 수행확인

   2.8.2 기밀 및 압력시험이 적용 코드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확인

   2.8.3 시험에 대한 보고서 확인

  2.9 검사 및 시험

   2.9.1 모든 장치 및 설비 설계는 설계시방서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확인

   2.9.2 모든 장치 및 설비 제작은 제작시방서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확인

   2.9.3 모든 장치 및 설비 검사시험은 적용코드에 맞게 되었는지 확인

   2.9.4 보험이나 인허가에 필요한 검사의 수행 및 입회검사 확인

  2.10 압력방출장치

   2.10.1 압력방출장치별로 압력설정치 목록표 준비

   2.10.2 압력방출장치의 시험은 공인된 시험설비에 의해 수행되었는지 확인

   2.10.3 시험 후 필요에 따라 봉인되었는지 확인

   2.10.4 각 압력방출장치 시험에 대한 개별 식별 부착 확인

   2.10.5 시험결과의 보고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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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세척

   2.11.1 세척작업의 절차서 확인

   2.11.2 세척제의 준비

   2.11.3 세척된 내부 상태 확인

   2.11.4 세척작업[플러싱(Flushing), 블로잉(Blowing) 및 화학적/기계적인 

작업]의 완료 확인

   2.11.5 세척작업 결과보고서 확인

  2.12 임시맹판 및 스트레이너(Strainer) 교체

   2.12.1 배관의 퍼지(Purging) 및 플러싱 확인

   2.12.2 필요한 임시 스크린(Screen) 및 스트레이너 준비와 설치

   2.12.3 필요한 경우 시운전중 스크린 및 스트레이너의 여과물질 제거

   2.12.4 세척시 격리에 필요한 임시 맹판 준비 및 설치

   2.12.5 세척완료 후 임시 스크린 및 스트레이너의 제거와 영구 스크린 및 

스트레이너 설치

   2.12.6 세척완료 후 임시 맹판의 제거 확인

   2.12.7 세척작업 기록의 확인

  2.13 퍼지(스팀 또는 불활성 가스 등)

   2.13.1 퍼지를 위한 연결부 설치 확인

   2.13.2 퍼지용 가스 등(스팀 또는 질소가스) 준비

   2.13.3 안전범위 내에서의 퍼지 수행 확인

  2.14 건조

   2.14.1 운전물질, 촉매 등의 오염방지를 위한 설비건조 수행

   2.14.2 내화물질 및 라이닝(Lining) 등의 양생 시간 유지

   2.14.3 배기가스 회수 또는 흡수 설비의 폭발방지 기능 확인

  2.15 용기내 충진

   2.15.1 모래, 자갈, 볼(Ball) 및 링(Ring) 등 충진물 받침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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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2 화학물질, 레진(Resin), 건조제 또는 촉매제 등 충진

   2.15.3 충진물의 양 등의 적정성 검사

   2.15.4 충진기록의 유지

  2.16 청소

   2.16.1 설비 및 기기의 설치가 끝난 후 가설설비의 제거 및 청소 확인

   2.16.2 세척제의 안전한 처리

   2.16.3 가동전 점검후 기후, 부식 및 손상으로부터 보호조치

  2.17 정비용 예비품 및 특수공구

   2.17.1 제작자가 추천하는 예비품 및 특수공구 목록표 확인

   2.17.2 예비품과 특수공구의 관리시스템 및 보관상태

   2.17.3 예비품의 검수 및 관리 기준 확인

3. 각 기기별 점검사항

  3.1 용기류

   3.1.1 용기의 설치와 내부 부속장치의 조립상태 점검

   3.1.2 용기내부의 세척상태 및 건조상태

   3.1.3 외부단열 및 도장상태 확인

   3.1.4 배관과 접속되는 플랜지와의 일치 확인

   3.1.5 액면계 및 시료 채취에 필요한 부속설비의 확인

   3.1.6 시험가동 중 볼트 토크(Bolt torque) 재조정

  3.2 열교환기

   3.2.1 제작자 공장검사 보고서의 확인(압력시험, 치수검사 및 튜브팽창 

비율 또는 용접상태)

   3.2.2 플랜지 면 등 기계가공면의 보호상태

   3.2.3 정비 및 청소를 위한 안전공간 확인

  3.3 열교환기(공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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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팬조립시 간격의 조정 확인

   3.3.2 통풍구 작동과 운전 연동의 점검

   3.3.3 가설재의 제거

  3.4 가열기

   3.4.1 설계명세서 및 적용기준에 따른 압력검사 수행

   3.4.2 가동 전 버너 기능 및 예비점화 점검

   3.4.3 연료배관을 압축공기로 청소한 후 청결상태 점검 버너와 연결 확인

   3.4.4 댐퍼 작동상태 및 각종 지시계 등의 위치 점검

   3.4.5 공기 예열기, 공기공급기 및 배기팬의 작동 점검

   3.4.6 내화벽돌의 건조 및 건조 후 내화벽돌 균열점검

   3.4.7 필요시 화학세제 또는 물로서 세척 확인

   3.4.8 필요시 액체 열매체 충진 확인

   3.4.9 건조 후 퍼지 작업의 수행 확인

   3.4.10 단열 및 도장상태 확인

   3.4.11 제작자의 전문기술자 입회하에 설치 및 가동전 점검

  3.5 회전기기(펌프, 압축기, 터빈)

   3.5.1 기초 밑판의 수평 확인 및 그라우팅(Grouting) 작업 확인

   3.5.2 펌프, 압축기 및 구동장치와 연결된 배관의 응력제거 확인

   3.5.3 윤활 및 냉각장치의 가동전 점검

   3.5.4 제작자의 추천에 따른 윤활유, 실링유 또는 냉각유 등의 주입

   3.5.5 운전설비의 정압기 및 과부하 방지장치의 점검

   3.5.6 정압기의 작동상태 확인

   3.5.7 스팀 트랩(Steam trap)의 기능 확인

   3.5.8 회전속도계(Tachomenter)의 기능 확인

   3.5.9 베어링류의 윤활상태 확인

   3.5.10 무부하 기능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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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1 무부하 운전시 구동기의 회전방향 확인

   3.5.12 무부하 운전시 윤활유의 액위와 온도 점검

   3.5.13 경보장치의 점검

   3.5.14 회전기기 및 인근 배관의 진동점검

   3.5.15 축부위 온도 점검

   3.5.16 냉각수 순환사항 및 누설 점검

   3.5.17 각종 계기의 작동 점검

   3.5.18 점검사항의 기록유지

  3.6 저장탱크

   3.6.1 수압 시험후 탱크 및 내부설비 검사

   3.6.2 세척(화학세척 또는 물 세척) 상태의 점검

   3.6.3 탱크의 진원도 측정결과 확인

   3.6.4 사다리의 설치 상태와 점검구의 상태 확인

   3.6.5 탱크 상부의 추락방지 난간대 설치 확인

   3.6.6 단열 또는 도장 상태 점검

   3.6.7 밀폐가 필요한 경우 작업 수행후 재 밀폐 확인

  3.7 배관설비

   3.7.1 배관이나 부속품이 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 확인

   3.7.2 사용된 재질 및 규격과 설계시방서 및 적용 코드와의 일치여부 확인

   3.7.3 배관 접속이 무리 없이 진행되어 불필요한 응력발생 여부 확인

   3.7.4 압력시험 스케줄에 따라 모든 배관의 수압 또는 기압시험 수행 확인

   3.7.5 밸브류의 설치방향이 유체흐름 방향과 일치하는지 확인

   3.7.6 수압시험 전, 에어포켓(Air pocket)이 생길 수 있는 오리피스는 제거 

및 수압 시험 후 오리피스 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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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 수압 시험 또는 기압 시험 후 맹판 제거 확인

   3.7.8 단열시공 또는 용접부 플랜지 등의 도장시공은 각 배관계별로 시험이 

완료된 후 수행여부 확인

   3.7.9 지하배관의 모든 용접부위들은 규정된 시험을 완료하고 도장 및 특수 

도포하는지 확인

   3.7.10 배관의 지지대 및 배관걸이 등이 설계에 맞게 견고하게 설치되었

는지 확인

   3.7.11 필요시 시운전 또는 가동중에 조정이 필요한 배관걸이 및 지지대 

등의 점검과 조정

   3.7.12 특정밸브에 필요한 특수밸브패킹의 설치

   3.7.13 필요한 경우 영구적인 필터의 설치

   3.7.14 필요한 경우 밸브에 잠금장치 설치

   3.7.15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를 기록하고 페인트 등으로 밸브 표시

   3.7.16 시험가동중에 지지대 위치, 진동 및 열팽창 등의 점검과 교정

   3.7.17 가동전 점검 및 가동시의 볼트토크 재조정

  3.8 전력계통

   3.8.1 메가미터(Megameter)를 사용하여 전선로의 절연시험

   3.8.2 메가미터를 사용하여 전동기와 변압기의 권선의 상간, 상과 접지간 

절연시험

   3.8.3 접지의 연결연속성과 대지에 대한 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한 접지시스템 

점검

   3.8.4 100 KV 이상되는 오일 절연방식의 변압기에서 절연유 샘플검사

   3.8.5 필요한 경우 전기기어의 오일 충진 확인

   3.8.6 모든 수배전반, 전동기 제어장치 및 발전기의 시운전 및 조정

   3.8.7 수배전반과 회로차단기의 상호연동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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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 인･허가에 필요한 검사관의 입회시험 및 승인

   3.8.9 모든 시험이 완료된 후 변전소의 통전 확인

   3.8.10 상(Phase)의 순서, 극성, 전동기의 회전방향 점검

   3.8.11 비상전력 및 조명 시스템의 설치 점검

   3.8.12 점검 및 시험결과의 기록유지

  3.9 계장설비

   3.9.1 무부하상태에서 계기 운전성 점검

   3.9.2 표준시험장비로 계기의 영점과 100 % 조정 및 제어점 설정 확인

   3.9.3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공기공급용 튜브는 청정공기로 세척작업 

여부 확인

   3.9.4 모든 공기 공급용 튜브 및 연결부 기밀성 점검

   3.9.5 공기에 의하여 제어되는 계기 및 튜브에 대한 누설시험

   3.9.6 계장용 공정배관에 대한 기밀시험

   3.9.7 각 제어루프를 기초로 하는 계기(제어변동)가 설계시방과 같이 작동

하는지의 여부를 모의 신호로 확인하는 루프 체크

   3.9.8 모든 전기적 신호와 경보배선은 전기의 연속성 확보, 전원 및 극성 

등의 정확성 점검

   3.9.9 열전대는 보호관내의 적절한 위치 배정, 올바른 극성 연결 및 수신

계기와의 연속성 등 점검

   3.9.10 오리피스의 번호판 및 흐름방향 확인

   3.9.11 압력검사시 일시 제거되거나 격리된 계장품(제어밸브, 터빈미터 

등)의 시스템 점검 후 재설치 확인

   3.9.12 배관 및 장치(기기)의 세척 시 일시 제거되거나 격리된 계기는 재설치

   3.9.13 필요시 시일링액 주입

   3.9.14 최적의 자동운전 및 안전운전을 위하여 공장기동이나 정지시 또는 

긴급차단시 기기 등의 연동작동을 확인하는 시퀸스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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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5 각 기록계의 기록용지의 준비 및 장입

   3.9.16 시운전시 각 계기의 운전상태를 기록하는 운전기록지(Log sheet) 

준비

   3.9.17 특수한 계장제어 설비는 제작자의 기술자 입회하에 제어시스템 점검

  3.10 보일러

   3.10.1 설계명세서 및 적용코드에 의한 압력시험 수행확인

   3.10.2 설치완성 검사한 후 무부하 상태에서 버너 점화 상태 점검 및 조절

   3.10.3 공기예열기, 댐퍼 및 수트블로어(Soot blower)의 운전 및 작동시험

   3.10.4 제작자의 온도상승지침에 따라 내화벽돌의 건조 확인

   3.10.5 스팀배관의 세정 상태 확인

   3.10.6 최초의 운전시 공급되는 물은 수처리된 물이 공급되는지 확인

   3.10.7 액면계의 위치와 감시 등의 확인

   3.10.8 보조기기들은 형식 및 시방서에 따라 시운전 및 점검

   3.10.9 안전밸브의 작동시험 및 설정치 확인

   3.10.10 필요시 제작자의 기술자 입회하에 설치 및 가동전 점검

  3.11 유틸리티 설비

   3.11.1 수처리설비의 운전개시전 인허가 신청 및 취득

   3.11.2 수처리 설비는 설치완성 검사를 한 후 무부하 시험상태에서 점검

하고 조정

   3.11.3 배출수의 수질시험

   3.11.4 소화설비는 설치 완성 검사후 무부하 시험상태에서 점검하고 조정

   3.11.5 디젤 엔진펌프는 정기적으로 자동작동시험 및 점검

   3.11.6 소화설비에 대한 인허가 신청 및 보험회사의 점검과 취득

   3.11.7 화재진압용 필수 소화약제 확보와 고정식 및 이동식 소화장비의 

설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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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가동전 안전점검 보고서

200  년   월   일

결

재

검 토 확 인 승 인

점검

대상

일련

번호
점 검 결 과 점검자 개 선 항 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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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개선항목(Punch list) 요구표
200  년   월   일

결

재

검 토 확 인 승 인

번호 개선항목 개선진행 결과 책임부서 개선일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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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개선항목(Punch list) 실행 계획서

200  년   월   일

결

재

검 토 확 인 승 인

번호 개 선 항 목 개 선 방 법 개선부서 실행일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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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변경요소관리계획(예시)

 1. 목적

   이 지침은 공장내에서 공정, 기술, 절차, 설비 등을 변경할 때 변경요소 관리

절차에 따른 안전검토, 점검 및 사후관리를 시행하여 변경에 따르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면이나 절차서 등 문서가 현장과 일치되어 안전관리가 이루어

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설비 증설 또는 변경 등 변경요소관리(이하 “변경관리”라 한다)가 

요구되는 공정, 기술 및 절차 등의 변경에 적용한다. 다만, 단순 교체는 변경

관리에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단순 교체”라 함은 <별표 1>에서“○”표시한 변경요소가 모두 같은 

경우로, 기존 설비와 동일한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2) “변경”이라 함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표시한 변경요소가 하

나라도 다른 경우로, 기존 설비와 다르게 교체하거나 증설 또는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3) “정상변경”이라 함은 계획에 의한 변경으로 정상변경절차에 따라 실시

되는 것을 말한다.

   (4) “비상변경”이라 함은 긴급을 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변경으로, 정상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임시변경”이라 함은 변경이 완료되면 원상복구가 가능한 단기간내 일시적

으로 이루어지는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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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  경

   4.1 변경요소 관리의 원칙

 (1) 변경을 수행함으로서 추가되는 위험이 없도록 제안된 변경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변경의 결과로서 요구되는 새로운 절차와 자료 등을 검토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3) 변경에 관련된 안전운전절차서, 공정안전자료, 공정운전, 정비교육교재 

및 설비･정비대장 등의 서류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4) 시설이나 개별기계의 기록들을 보완한다.

   4.2 변경판정

 (1) 제안된 내용이 변경 또는 단순교체인지를 확인하고 확실한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관리위원회의 판정에 따른다.

 (2) 단순교체인 경우에는 일상 정비작업 일지에 기재하고 시행한다.

 (3) 긴급한 상황으로 우선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변경절차에 따른다.

   4.3 변경관리 등급

    4.3.1 변경관리 등급

제안된 변경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등급(MOC Classes : Management of 

change classes)을 구분한다.

 (1) 등급 1(Class 1)

체계적인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정 설비의 

증설, 원료 변경 또는 물질수지와 같은 복합적인 변경인 경우로, 반드시 

변경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이 필요한 변경

 (2) 등급 2(Class 2)

단일공정내 설비의 변경 또는 일부 생산품질에 영향을 주는 변경인 

경우로, 변경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이 필요한 변경

 (3) 등급 3(Class 3)

다음과 같은 공정, 설비 또는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은 변경인 경우로, 

변경 발의부서 또는 기술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변경



4.7  변경요소 관리계획

● 481

(가) 공정용기, 저장용기 또는 기기

(나) 소방설비

(다) 공정내 취급 물질 량의 증가나 감소

(라) 안전장치 추가 또는 감소

    4.3.2 변경관리 등급의 구분

 (1) 변경관리 등급은 사업장별 자체 점검표(Check list) 등 변경관리 등급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구분한다.

 (2) 등급의 분류는 최소한 2명의 검토자가 검토한 후 변경 발의부서의 

장 또는 변경관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도록 한다.

 (3)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가 생략된 경우에도 최소한 검토 및 승인과정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변경관리의 등급분류에 대한 적정여부는 자체감사 시에 다시 확인･
평가되도록 한다.

   4.4 임시변경

 (1) 임시변경도 변경요소 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임시변경은 제한된 시간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3) 임시변경을 실시한 설비와 절차는 변경이 해지되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변경관리 절차

   5.1 정상변경 절차

 (1) 발의자는 변경요구서를 작성한다. 발의자의 이름, 요구일자, 설비, 변경

요구가 비상인지 여부, 변경의 개요와 의견 등이 포함된다. 변경의 개요

에는 도면, 스케치, 기타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가능한 상세하게 기술한다. 

이러한 자료에는 변경을 요구하는 발의자의 기술적 소견이 담겨있어야 

한다.

 (2) 변경관리 위원회는 이 요구서를 접수하고, 필요성을 조사, 변경의 승인

여부 결정, 승인여부의 논리적 근거를 기록하여 발의자에 서면 통보한다.

 (3) 변경관리 위원회는 요구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를 책임질 부서와 

전문가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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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검토자는 할당받은 사항에 대한 기술 및 안전성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5) 변경관리 위원회는 최종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시행을 지시한다.

 (6) 변경관리 위원회는 변경완료 사항을 검사･확인하고 변경에 관련된 제반

서류 및 도서에 변경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5.2 비상변경 절차

 (1)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정상 변경절차에 따르지 않고 변경을 지시하고 

완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과 후, 주말, 휴일 등에 발생하는 긴급한 변경은 별도의 절차를 마련

하여 시행한다.

 (2) 인명피해, 장비손상, 환경파괴 또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즉시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비상발의 한다.

 (3) 비상발의자는 운전부서의 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필요시 유선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득할 수 있다.

 (4) 변경발의자는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변경관리 위원회에 제출한다. 

신속처리를 요청하기 위하여 변경요청서에 비상표시를 한다.

 (5) 변경관리 위원회는 변경요청서를 검토하여 변경시행된 사항을 계속 

유지하여 운전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만약 위원회가 변경 내용을 승인

하면 그 변경 내용은 정상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이후 

절차는 정상변경관리 절차에 따른다.

 6. 변경관리 위원회

   6.1 변경관리 위원회 구성

 변경관리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정기술자

(2) 정비기술자

(3) 운전기술자

(4) 필요한 경우 기계기술자

(5) 필요한 경우 전기계장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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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변경관리 위원의 임명

 변경관리 위원은 공장장이 임명한다.

   6.3 변경관리 위원회 활동내용

 (1) 모든 변경을 승인한다.

 (2) 변경을 요구하는 발의자에게 변경의 승인여부와 그 이유를 통지한다.

 (3) 변경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시 검토를 책임질 부서와 

전문가를 지정한다.

 (4) 모든 변경의 기록을 유지하고 요구되는 검사가 시행되도록 한다.

 7. 변경검토관리

   7.1 최초 변경관리 위원회 검토

 (1) 발의자로부터 처음 변경요구서를 접수했을 때 변경관리위원회는 최초 

검토를 수행한다.

 (2) 변경관리 위원회는 제안된 변경의 어려운 정도를 파악하여 어떤 검토가 

필요한가를 결정하고 각 검토항목마다 검토자를 지정하여 요구서에 

지시한다.

   7.2 전문가 검토

 (1) 지정된 전문가는 해당 항목을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검토한다.

 (2) 검토를 마친 전문가는 검토결과를 서류로 첨부하여 변경관리위원회로 

통보한다.

   7.3 최종 변경관리 위원회 검토

 (1) 변경관리 위원회는 각 전문가로부터 검토사항을 접수하여 최종 검토를 

수행한다.

 (2) 변경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3) 승인여부를 변경요구서에 기재한다.

 (4) 승인여부의 이유를 변경요구서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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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변경관리 위원회 비상변경 검토

 (1) 변경이 비상 변경절차에 따라 3명의 자격자에 의하여 결정되고 실시

되었을 경우 변경관리 위원회는 그 결정과 실시에 대한 검토를 한다.

 (2) 변경관리 위원회는 변경의 계속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변경이 허용되면 

그 변경은 영구화 된다.

   7.5 변경실행 주관부서의 감독

 변경관리 위원회가 변경요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변경실행 주관부서는 변경

요청서에 결재를 하고 그 시행을 지시한다.

   7.6 변경시 검토 및 보완항목

 (1) 기본설계 검토

 (2) 안전설계 검토

 (3) 환경사항 검토

 (4) 장비검사기록 보완

 (5) 화기작업 및 밀폐작업 절차 검토

 (6) 신설 또는 보완된 정비 절차서

 (7) 정비기록보완

 (8) 정비업체 교육

 (9) 신설 또는 보완된 운전절차

 (10) 운전원 교육

 (11) 운전절차서 보완

 (12) 변경완료검사

 (13) 가동전 안전점검

 (14) 공정안전정보 보완

공정안전정보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물질안전자료(MSDS)

나. 공정개략도(Block Flow Diagram) 또는 공정도면(PFD)

다. 화학공정

라. 최대 예상 재고품

마. 안전 상한 하한치

바. 공정위험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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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용재료

아. 공정상세도면(P&ID)

자. 전기도면, 사양 및 제어도면

차. 릴리프 시스템 설계 및 기준

카. 환기시스템 설계

타. 설계기준 및 표준

파. 열 및 물질수지

 (15) 공정위험성 평가

 (16) 예비품 점검

 (17) 감독 및 판정

 (18) 기체･액체 상태 이송설비의 충격

 (19) 기타

 8. 변경관리 업무 분담

   8.1 업무분담

 (1) 4.3항의 변경관리등급이 Class 3인 담당부서 책임자의 체크리스트 점검

으로 충분하다. 담당부서 책임자는 상호 관련있는 타 부서원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한다.

 (2) 4.3항의 변경관리등급이 Class 1, 2인 운전･정비･안전부서의 의견을 

수렴 및 승인을 얻는 위험성평가 절차를 따른다.

 (3) 위험성평가 방법은 Class 등급에 따라 적합한 기법을 달리 선정･운영

할 수 있다.

   8.2 담당부서

 (1) 변경요구서의 발의자는 변경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지정한다.

 (2) 변경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항목들은 설비담당 부서의 자격자나 책임

자가 책임을 지고 검토한다.

 (3) 업무별 담당부서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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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  식

   별지 제1호 서식 변경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변경검토 및 보완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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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변경판정의 기준

변경요소

기     기     및     물     질

밸브
배  관
플랜지

펌프 압축기 터빈
왕 복 동
구동장치

전동기 제어설비 화학물

형        식 ○ ○ ○ ○ ○ ○ ○

재        료 ○ ○ ○ ○ ○ ○ ○

내 부  재 료 ○ ○ ○ ○ ○

호   칭   경 ○ ○

호 칭  등 급 ○

배 관  두 께 ○

플 랜 지 크 기 ○ ○ ○ ○ ○ ○

플 랜 지 등 급 ○ ○ ○ ○ ○ ○

플랜지접합면 ○ ○ ○ ○ ○ ○

용         량 ○ ○ ○ ○ ○

씰(seal) 형식 ○ ○ ○ ○ ○

전기정격용량 ○ ○ ○

윤 활 시 스 템 ○ ○ ○

계 측 범 위 ○

계 측 단 위 ○

감   지   부 ○

성        분 ○

취 급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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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정비･운전의 변경 판정기준

변        경        요        소
분          류

정    비 운    전 부수공정

용접절차 ○

중량물취급 절차 ○

시작운전 절차 ○

가동중지 절차 ○

비상운전 절차 ○

정상운전 절차 ○

경보치 재설정 ○

제어값 재설정 ○

새로운 바이패스의 설치 ○

열교환기 튜브 막음 ○

운전제어방법 ○

자재구매절차 ○

설비 재배치 ○

라인에 브리더 또는 벤트 신설 ○

신설 배관 연결 ○

  후레아 배관 ○

  탱크의 인입/토출배관 ○

  펌프의 흡입/토출배관 ○

  물 또는 증기배관, 전선관 ○

임시 공정 배관 연결 ○

  다른 탱크로 옮기기 위한 배관 ○

  다른 펌프를 사용하기 위한 배관 ○

배관고정, 누출 임시 수리 ○

핫탭핑 작업 ○

시운전(Test operation) ○

조명변경(수량, 색, 배열) ○

안전밸브변경(설정압력, 오리피스 크기, 형식) ○

서류 및 도면관리 절차(배포, 승인, 번호부여) ○

기술관리 절차(배관사양, 작업지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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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업 무 별  담 당 부 서

변   경   업   무   내   용 담   당   부   서

기본설계 검토 공정위험평가팀

안전설계 검토 안전부서

환경사항 검토 환경부서

장비검사기록 보완 정비･검사부서

핫탭핑 작업 절차 검토 정비책임자･안전부서

제어도면, 전기단선도 보완 계장･전기책임자

신설 또는 보완된 정비절차서 정비책임자

정비기록 보완 정비부서

정비업체 교육 정비책임자･안전부서

신규/수정 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운전원 교육 운전책임자

운전절차서 보완 생산･기술부서

변경완료 검사 변경관리 위원회

가동전 안전점검 운전책임자

공정안전정보 보완 생산･기술･정비부서

공정위험성 평가 공정위험성평가팀

예비품 점검 정비･구매부서

시험 및 판정 생산･기술부서

전･후 설비에 대한 영향 생산･기술･안전부서

기타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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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변  경  요  구  서

발

의

발의일자 :                        발의부서장 : 성명          (서명)

발 의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설비명 또는 변경요소 등급 변경절차

정상변경 절차(   )

비상변경 절차(   )

변경개요(도면, 스케치, 기타서류는 첨부)

비

상

변

경

관련설비 운전부서장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직책                   성명           (서명)

필요시 유선통보하여 승인을 얻고 서명란에 유선통보시간을 기재한다.

변

경

관

리

위

원

회

접수번호 :                     접수일자 :         

검토항목 검토자 검토완료요구일자 검토항목 검토자 검토완료요구일자

승인여부   승인(     )  미승인(     )   승인일자 :

사유

위원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변

경

실

행

부

서

변경 실행부서 :                  실행부서 접수일자

실행 책 임 자 :                  실행부서장승인 성명        (서명)

실행 완료일자 :                  실행완료확인 부서                성명         (서명)

변경관리위원회 변경관리 완료 확인일자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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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변경 검토 및 보완 요청서

변경요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검토항목                                  검토완료요구일자          

검토자 부서                           검토부서장 성명          (서명)

관련자료

검토내용

검토완료일자                      검토자 성명                 (서명)

변경관리위원회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변경실행 완료 일자                보완완료 요청일자                

     변경사항에 대한 해당 검토항목의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완 완료 일자                  보완부서장 성명               (서명)

변경관리위원회 보완완료 확인      일자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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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자체감사계획(예시)

 1. 목  적

   이 지침은 공장내에서 공정안전관리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체감사에 대한 계획과 시행의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장내에서 공정안전관리가 각 담당부서에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감사를 할 때에 적용한다. 공정안전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 및 사고예방 피해최소화 대책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3. 감사계획

   3.1 계획수립

(1) 감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훈련된 팀을 조직하거나 훈련된 개인을 

선정하여 감사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2) 감사전에 감사에 필요한 감사방법, 서식, 감사일정계획 등을 작성한다.

   3.2 서식

(1) 서식은 감사요원이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감사하는데 필요한 

KOSHA Guide P-105-2017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2) 서식은 감사내용 및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내용을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정내용을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4) 감사요원들의 소속과 성명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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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들을 빠트리지 않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점검표를 작성한다.

   3.3 감사주기

감사대상 사항들이 적어도 1년마다 감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주기를 

정한다.

 4. 감사팀의 구성

   4.1 감사팀의 구성

(1) 감사요원은 경력, 지식, 교육수준 정도에 따라서 선발한다.

(2) 감사요원은 공정, 감사기술, 절차 등을 잘 알고 있고 시행에 능숙한 

사람으로 한다.

(3) 설비나 지역을 감사할 때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4) 감사팀의 규모는 감사해야 할 공장의 크기와 복잡함에 따라 정한다.

(5) 소규모 공정이나 공장의 경우에는 1인의 요원으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6) 공정이 복잡하고 계측제어 설비를 갖춘 공장일 경우에는 다음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한다.

  (a) 설계

  (b) 공정기술

  (c) 계측제어

  (d) 전기 및 방폭기술

  (e) 검사 및 정비

  (f) 비상조치계획

  (g) 안전관리

(7)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임시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4.2 감사팀의 임명

감사팀은 공장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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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감사시행

   5.1 서류감사

(1) 공정안전관련 정보 및 서류들을 검토한다.

(2) 감사절차와 점검표를 사용하여 표준, 규정 및 기타 관련 정책과 비교

하여 조직적인 분석을 한다.

(3) 서류의 내용의 적정성, 빈도의 적합성, 효율성 등이 표준에서 요구하는 

목표와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한다.

   5.2 현장감사

안전･보건 정책 및 절차, 작업허가절차 등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제 수행

사항을 관찰한다.

   5.3 면담

(1) 모든 계층의 공장관련 담당자들을 면담한다.

(2) 면담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안전수칙, 작업절차, 비상조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6. 평가 및 시정

   6.1 평  가

(1) 통계자료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검토하고 회사의 기준에 따라서 확인

한다.

(2) 모든 자료들을 전부 검토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준 감사를 할 수 있다.

(3) 감사팀은 감사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철저한 공정안전관리의 

시행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시정 요구사항들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4) 정보의 분석, 결함사항의 확인, 시정작업 권고 등 감사 조사결과를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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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시정작업

(1) 공장장은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즉시 경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시정작업의 이행여부를 결정한다.

(2) 관리적 측면의 검토에는 어떤 작업이 적합한지를 결정해 주고 우선순위, 

작업일정, 장비배치, 요구사항, 의무 등을 지정해 주는 것이 포함된다.

(3) 시정작업의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a) 시정작업이 필요없는 경우

  (b) 절차의 간단한 변경 또는 관련된 설비의 간단한 정비나 변경으로 

즉시 시정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도면의 검토나 절차의 수행을 위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모든 시정작업 수행은 적절한 변경요소 관리 절차에 따른다.

(5) 결함에 대한 시정작업 수행이 완료되면 시정작업에 대한 작업개요, 

목적, 이유 등을 기재한 시정작업 보고서를 작성한다.

(6) 시정작업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유를 시정작업 보고서에 기재한다.

 7. 문  서

   7.1 문서보존

(1) 감사절차서, 감사보고서 및 시정작업보고서 등 감사관련 보고서는 문서로 

작성한다.

(2) 감사결과보고서 및 시정작업보고서는 차기 감사를 위하여 문서화하여 

3년 이상 보관한다.

   7.2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1)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점검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결

과표의 항목이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면담

결과 또는 감사결과”란에“해당없음”으로 표시한다.

(2) 감사반장은 자체감사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 <표 1>의 양식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결과 보완 및 시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체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강평을 실시한다.



4.8  자체 감사 계획

● 499

<표 1>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결과 보완 및 시정계획서

사업장명 :                                  설비명 :                  작성일 : 

번호 자체감사결과 조치예정일 책임부서

(3)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결과 보완 및 시정계획서는 책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실제로 이행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4) 조치일정은 사업장의 실정, 설계 또는 재료의 구매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이행이 가능하도록 수립하되 다음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연속식공정으로 자체감사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공장 가동을 중단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차기 연차 정기보수

기간까지 완료한다.

  (나) 회분식공정일 경우에는 생산 활동이 비교적 없는 기간에 자체감사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자체감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

해서는 안 된다.





4.9

공정사고 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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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공정사고조사계획(예시)

 1. 목적

   이 지침은 공장내에서 발생한 공정사고 및 중대산업사고로 발전될 수 있었던 

아차사고를 조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을 수행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사고 및 중대산업사고로 발전될 수 있었던 아차사고(Near Miss 

Accident)를 조사할 때에 적용한다.

   공정사고 및 아차사고는 아래와 같다.

   1) 공정의 상한･하한 제한치를 벗어남

   2) 장치 및 제어계통의 고장

   3) 시운전, 정상운전, 가동정지시에 운전절차로 부터의 일탈

   4) 운전자의 태만 및 부주의로 인한 이상 발생

   5) 정비 또는 점검 담당자의 실수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

   6) 물질의 누출

   7) 외부요인에 의한 이상 발생(자연재해, 폭동, 침투등)

 3. 공정사고조사팀

   3.1 공정사고조사팀

1) 공정사고가 발생되면 공정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공정사고조사를 수행

한다.

2) 공정사고조사팀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한다.

  a) 공정사고가 발생된 공정을 잘 알고 있는 공정담당자 1인이상

  b) 공정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 

1인 이상

  c) 공정사고 발생이 도급업체가 관련된 작업일 경우에는 도급업체 담당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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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공정사고조사팀의 임명

공정사고조사팀은 공장장이 임명한다.

 4. 공정사고 조사보고서

   4.1 공정사고조사보고서

1) 공정사고조사를 종결할 때에는 공정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2) 공정사고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a)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b) 사고 조사기간(일시)

  c) 사고의 상황개요

  d) 사고의 유형 및 관계된 위험물질

  e) 사고발생 원인

  f) 사고로 인한 피해의 크기와 범위

  g) 수행된 비상조치 사항

  h)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

   4.2 공정사고조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5. 공정사고조사 보고서 처리

   5.1 공정사고조사 보고서 처리

1) 공정사고조사 보고서는 공정사고 해당 부서장 및 공장장의 결재를 득

한다.

2) 공정사고조사 보고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장단기 대책은 공장장의 승인

하에 변경요소 관리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3)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와 시행추진은 문서로써 이루어지고 지시한다.

4) 공정사고조사 보고서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를 조기에 발견 조치하여야 

하는 도급업체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작업자들에게 알리고 교육한다.

5) 공정사고조사 보고서는 5년이상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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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공정사고조사보고서

담  당  자 : 성명                   (서명)  보고일자 :

담당부서장 : 성명                   (서명)

공  장  장 : 성명                   (서명)

1. 일반 사항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

  ∙ 사고발생일시 :

  ∙ 사고발생장소 : 

  ∙ 사고조사기간(일시) :

2. 공정사고의 형태

  폭발□   화재□   위험물질누출□   기타□

  누출물질 :

3. 공정사고의 상황개요

4. 공정사고의 발생원인

5. 사고피해

6. 비상조치사항

7. 공정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장･단기 대책

  a) 단기 대책

  b) 중장기 대책

8. 담당자 의견





비상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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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준 및 참고자료

  KOSHA Guide

   P-101-2012 (비상조치계획 수립지침)

   P-110-2012 (화학공장 피해최소화 대책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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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조치계획(예시)

 1. 목적

   본 계획은 당 공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해･위험화학물질의 누출 발생 시 종업원

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응절차를 수립 시행하여 공장 

내･외의 인적, 물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 비상사태의 구분

   2.1 비상사태는 조업상의 비상사태와 자연재해로 구분한다.

   2.2 조업상의 비상사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가.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의 누출에 의한 중대화재 사고의 발생

나.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의 누출에 의한 폭발사고의 발생

다. 독성화학물질의 누출에 의한 중독사고의 발생

라. 인근지역의 비상사태가 사업장에 파급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위험성 및 재해의 파악과 분석

   3.1 사업장의 사업주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보유설비와 취급하고 있는 위험

물질에 의한 발생 가능한 재해와 예상 비상사태를 체계적으로 파악 평가

한다.

   3.2 사업장 내･외의 위험성 파악과 비상조치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발생 가능

성이 큰 재해를 기초로 하며 또 발생 가능성이 적으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사건도 포함시킨다.

   3.3 발생 가능한 재해의 파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킨다.

가. 최대피해 규모

나.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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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기진압시 피해감소 정도의 예측

라. 과거 유사한 중대사고의 기록

마. 각 사건의 결과 예측

   3.4 예상 비상사태에 대한 분석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킨다.

가. 공정별, 예상 비상사태별 목록 작성

나. 예상 비상사태별 피해상황의 가정

다. 비상사태 전개 과정과 차단대책

 4. 유해･위험물질의 성상조사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원부재료와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에 가연성, 유해성 

등의 성상을 조사하고 그 물질의 저장, 취급 및 폐기에 관한 안전지침을 작성 

시행한다.

 5. 비상조치계획의 수립(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대응계획을 포함한다)

   5.1 비상조치계획의 수립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킨다.

가. 근로자의 인명 및 재산 손실에 최우선 목표를 둔다.

나. 모든 가능한 비상사태를 포함시킨다.

다. 비상통제 조직의 업무분장과 임무를 부여한다.

라. 주요 위험설비에 대하여는 내부 비상조치계획 뿐만 아니라 외부비상

조치계획을 포함시킨다.

마. 비상조치 계획은 분명하고 명료하게 작성되어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비상조치계획은 문서로 작성되어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한다.

   5.2 비상조치계획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가. 비상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의 지정

나. 대피 전에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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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상대피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할 임무와 대책

라. 피해자에 대한 구조･응급조치 절차

마.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의 내･외부의 연락 및 통신체계

바. 비상사태 발생 시 통제조직 및 업무분장

사. 사고 발생 시 및 비상대피시의 보호구 착용지침

아. 비상사태 종료 후 오염물질 제거 등 수습절차

자. 주민 홍보 계획

   5.3 비상 조치계획 수립시에 사업장별 또는 부서별 비상대응 체계를 별표 4

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별도로 작성 비치한다.

 6. 비상조치계획의 검토

   6.1 안전보건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때 비상조치계획을 검토한다.

가. 처음 비상계획시

나. 각 비상조치요원의 비상조치시 임무가 변경된 경우

다. 비상조치계획 자체가 변경된 경우

   6.2 비상조치계획의 수립과 검토 시에는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

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6.3 비상사태의 종류 및 비상사태의 전개에 따라 신속한 결정과 조치가 가능

하도록 충분한 융통성이 배려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7. 비상대피계획

   생산 부서장은 비상사태 시 사용할 대피방법을 비상조치계획서에 수립한다.

   7.1 비상대피 계획의 목적은 비상사태의 통제와 억제에 있으며 비상사태의 

발생예방은 물론 비상사태의 확대 전파를 저지하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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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재해예방과 최소화를 위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비상대피 계획의 확립을 

위해 다음사항을 준비한다.

가. 경보 발령절차

나. 비상통로 및 비상구의 명확한 표시

다. 근로자의 철수절차 및 대피장소의 결정

라. 대피장소별 담당자의 지정, 그들의 임무 및 책임사항

마. 비상통제센터의 위치 및 비상통제센터와의 보고체제 확립

바. 임직원 명부 및 하도급체 방문자 명단의 확보와 대피소 대피자의 확인 

체제 확립

사. 대피장소의 근로자 및 일반대중의 행동요령

아. 임직원 비상연락망의 확보와 정기적인 수행

자. 외부 비상조치기관과의 연락수단 및 통신망 확보

 8. 비상사태의 발령(중대산업사고의 보고를 포함한다)

   8.1 비상사태의 발생 신고

조업 중 비상 또는 재난의 발생을 확인한 임직원은 비상경보 발신기의 작동 

등 모든 수단을 불문하고 관리부 또는 사무실로 신고해야 하며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

비상신고 계통도는 별표 1과 같다.

가. 비상사태 발생지역(중요 건물 또는 설비명)

나. 비상사태의 종류와 상태

다. 신고자의 소속과 성명

   8.2 비상사태의 발신

비상사태 발생 신고를 접수한 관리부(사무실)는 비상방송 및 경보를 발해야 

하며, 해당 비상통제자는 비상방송을 통해 발생 상황을 방송하고 비상통제

조직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인근 지역 

주민에게 비상사태를 알리고 조치를 취한다.

가. 비상사태의 종류

나. 비상사태의 발생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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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상출동로 소방대 동원사항

라. 방송자의 소속과 성명 순으로 방송하되 2회 반복한다.

   8.3 비상사태의 연관조치

비상사태경보가 발신되는 시점에서 비상사태의 돌입을 의미하며 공장 내 

모든 안전작업 허가서가 취소된다.

 9. 비상경보의 사업장 내･외부 사고 대응기관 및 피해범위 내 주민 등에 

대한 비상경보의 전파

   9.1 경보시설의 설치

가. 설비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수의 경보시설을 확보한다.

나. 소음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시각적 경보시설을 고려한다.

다. 각종 비상경보는 주 1회 작동 테스트를 한다.

   9.2 비상경보의 종류 및 작동시기

가. 비상경보 : 화재, 폭발, 가스누출 등 기타 비상사태 발견자가 사내전화 

(OOOO) 또는 무전기로 비상시 행동요령에 따라 사무실, Control Room

으로 비상상황을 전파한다.

  ① 화재시 비상방송 : “OO공장 OO지역 화재발생” 비상방송을 2회 

이상 반복 전파한다.

  ② 가스누출시 비상방송 : “OO공장 OO지역 가스누출” 비상방송을 2회 

이상 반복 전파한다.

  ③ 대피시 비상방송 : “전 근무자는 비상집결지로 대피하라” 비상방송은 

대피에 필요한 지시사항과 대피경로, 장소를 반복하여 안내한다.

나. 대피경보 : 비상대응 활동 중 폭발, 가스누출 등이 예상될 경우 비상

지휘 책임자은 상황을 판단하여 대피경보를 지시한다.

다. 해제경보 : 비상지휘 책임자 현장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해제경보를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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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비상경보 종류별 행동요령

가. 비상경보 시

  1) 비상경보가 울리면 비상대응조직이 가동되며, 조직의 각 구성원들은 

신속히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고, 각 팀장의 지시 및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

  2) 외부업체 및 방문객은 즉시 정문 및 비상집결지로 대피한다.

  3) 필요시 외부유관기관 및 인근업체에 지원을 요청한다.

  4) 필요시 인근지역 주민 및 유관기관과 업체에 비상사태를 알리고 대처

하도록 한다.

  5) 모든 안전작업허가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나. 가스누출 시

  1) 모든 운행 중인 차량은 시동을 정지하고, 외부 운전사는 정문 및 비상

집결지로 대피한다.

  2) 근무 중 운전요원은 비상지휘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비상 운전정지 

절차 순서대로 조치한다.

  3) 독성가스 누출 시는 비상방송의 안내에 따라 호흡보호 장비를 휴대

하고 비상지휘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4) 모든 안전작업허가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 대피경보 시

  1) 필수 운전원을 제외한 모든 운전원은 바람방향을 고려하여 집결지로 

신속히 대피하여 다음 지시를 따른다.

  2) 비상사태의 상황에 따라 2차 집결지로 대피하여 다음 지시를 따른다.

  3) 필요한 경우 비상사태 발생지역의 진입을 통제하고 인근공장 및 주민의 

대피를 지신한다.

  4) 대피소 책임자는 인원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지휘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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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비상사태의 종결

   10.1 비상사태는 해제방송으로 종결되며 사업장의 제반기능은 정상체제로 운영

된다.

   10.2 비상사태의 종결은 비상지휘자의 결정에 의한다.

   10.3 비상사태가 종결되면, 모든 직원의 복귀가 지시되고 비상조치 조직은 해제

된다.

   10.4 각 부서의 부서장은 각 부서별로 정상체제에서 인원과 장비를 파악하고 

인원을 비상통제단에 보고한다.

   10.5 비상통제단은 소방지원단 및 지원단 인원과 장비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복귀한다.

 11. 사고조사

   11.1 비상사태발생 부서장은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사고발생 즉시보고를 

안전보건책임자(공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비상시 활동상황을 비롯한 

예방대책과 복구계획을 수립 종합보고서를 신속히 제출한다.

   11.2 사고조사의 방법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기준(KOSHA GUIDE)“사고조사

지침”에 따른다.

 12. 비상조치 위원회의 구성

   12.1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의  장 : 안전보건책임자(공장장)

∙ 부의장 : 기술부장

∙ 간  사 : 안전담당자

∙ 위  원 : 생산부장, 공무과장, 관리차장, 연구부장, 품질관리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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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비상조치 위원회는 사고원인 조사반을 구성 원인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복구계획과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13. 비상통제 조직의 기능 및 책무

   13.1 비상통제 조직의 기능

비상통제 조직의 목표는 최소한 필수 요원을 활용하여 수습토록 하고 

적절한 인원을 통제함으로써 인명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으며 

그 일반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비상통제 조직표 및 업무분장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가. 발생장소에서 파급되는 사고의 수습 및 문제점의 관리통제

나. 인접지역으로 확산 방지와 제한

다. 비상조치 요원 증원과 장비의 추가제공

라. 명령 전달 체계 확립과 간단명료한 기본적 책임의 명시

   13.2 비상지휘단

정상근무시간 내에서는 생산 부서장 또는 부재 시 담당 조업과장이 비상 

지휘자가 되며, 휴무일 또는 일과 시간 이후의 비상지휘는 각 교대 근무자 

선임자(포맨)가 대리하되, 생산부서장 또는 과장 도착 시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가. 비상통제 조직의 신속한 소집과 지휘

나. 비상 재난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동원과 운영

다. 영향지역에 설비의 비상운전 정지와 위험내용 물질의 제거 등 운전 

통제에 관한 사항

라. 인명의 안전과 자산보호 및 누출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방지에 필요한 

조치

마. 비상사태의 진행예측 및 영향 파악과 대피여부에 대한 결정 및 실행

바. 인접지역의 피해예측과 대피명령 등 대책을 실행

사. 사상자에 대한 적의 조치 및 확보

아. 모든 비상재난관리 조직원의 조직점검과 교육훈련 상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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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지휘반(인원 파악을 담당하며 비상지휘자를 보좌하고 지시에 따른다.

가. 1차(휴무일, 일과 이후) : 각 교대근무조 책임자

나. 2차(정상근무시) : 생산과장

   13.4 연락반(COMMUNICATOR)

생산부서장에서 비상상황을 보고하고 비상연락망을 동원하여 비상재난 

관리조직을 소집한다.

   13.5 의료반

상해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여 필요시 

후속조치를 한다.

가. 1차(휴무일, 일과이후) : 교대근무내 응급처리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응급처리 요원으로 지정된 직원

나. 2차(정상근무시) : 보건관리자, 산업위생 담당자로 함.

   13.6 경계반

비상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소방서 인근공장 등에 지원을 요청하고 방문객의 

명단을 파악 보고하고 신속히 대피토록 하며 외부로부터의 불필요한 출입

통제와 사내 교통정리를 담당한다.

   13.7 소방반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대는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가. 1차 소방반

  1) 화재 발생지역의 생산 담당 교대 근무자로 선임자가 지휘자가 되어 

생산부서 단위로 비상출동조를 편성 2차 소방대 도착 시까지 최소의 

인원으로 진화를 담당한다.

  2) 1차 소방대는 생산단위 부서별 근무조 인원중 최소 5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3) 각 생산단위 부서의 교대근무의 선임자 중 지휘자를 교대조 별로 

임명하고 전교대조 단위의 소방대를 편성 운영한다.

나. 2차 소방반 : 공장 단위별 전체 교대 근무자를 통합 다음과 같이 편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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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화반 : 5~10명을 단위로 하는 교대근무자 및 지원부서 주간 근무자

  2) 지원반 : 5~10명을 1팀으로 하며 지원부서 주간근무자를 중심으로 

편성한다.

   13.8 운전조치반

현장 근무자가 되며 필요시 1차 대상 지휘자인 교대 근무조 선임자의 지시를 

받아 재난 공정과 관련된 비상정지조치 비상발전기, 소방펌프의 가동 등 

필요조치를 취한다.

   13.9 비상통제단

안전보건책임자(공장장)가 지명하되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지휘자의 위치로 집합, 비상지휘자와 연락을 

취하여 필요한 요청사항을 조치한다.

나. 비상통제자는 적절한 장소를 지정 통제본부 회의실을 구성하고 조치

명령과 협조요청 등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다. 비상통제자는 언론계, 의료계, 정부관리기관 직원 가족 등에게 발표, 

보고,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라. 화재 발생시는 관할 소방서 및 노동부 지방사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지도원, 환경협회, 소방지원협정사에 지원 요청한다.

마. 비상통제자는 전화, 팩스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사람을 송

수신토록 한다.

 14. 장비보유현황 및 비상통제소의 설치

   14.1 비상사태 시 효과적으로 지휘, 통제, 협조 할 수 있는 비상통제소를 위험이 

적은 장소에 마련한다.

   14.2 비상통제소의 설치에서는 비상통제 일지의 구비와 작성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춘다.

가. 적절한 수의 내신 및 회신전화

나. 라디오 및 기타 통신장비

다. 개인 보호구 및 기타 구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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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풍속 및 풍향계

마. 근로자, 도급자, 방문자의 명부

바. 비상조치 기관의 명부

사. 시설물 관련 도면 및 자료

  1) 위험물질의 시설별, 지역별 취급 및 저장수량

  2) 위험물질의 안전자료

  3) 안전 및 소방시설의 장비현황

  4) 소방용수 저장설비 및 공급계획

  5) 공장배치 및 설비 위치도

  6) 사업장의 출입문 및 도로망 위치

  7) 주변지역 주요시설물의 위치

  8) 하수 및 배수 시설

   14.3 비상통제소는 주 비상통제소가 기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2의 

비상통제소를 마련한다.

 15. 운전정지 절차

   15.1 운전정지 절차의 수립

보유 공정 전반에 대한 비상운전정지 각 공정별, 비상사태별 정지순서와 

정지단계별로 작성, 각 생산공장 단위별로 비치한다.

   15.2 비상운전 절차의 연습

작성된 비상운전 계획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제출･보고하고 모든 작업자

에게 배부하되, 비상운전 절차에 대한 연습은 월1회 이상 시행한다.

   15.3 새로운 원료의 도입장치 및 설비의 변경, 공정의 변경 또는 운전절차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작업자들에게 숙지시키고 비상운전정지 등 적절한 

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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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비상훈련의 실시 및 조정

   16.1 비상훈련의 실시

비상 및 재난대책은 비상운전 절차에서부터 피난, 소방계획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비상훈련을 월 1회 이상 각급 교대조 및 생산공정 단위로 실시

하여 근로자들이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토록 한다.

   16.2 비상훈련 및 재난 대책의 평가

비상훈련시에는 평가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서 비치해야 한다. 

또는 평가기록에 따라 문제점으로 보완하고 계획을 수정하여 현실적으로 

적합한 계획을 수립 실행한다.

   16.3 합동훈련 및 지원체제의 확립

정보관계자의 참관에 의한 감사 훈련 및 소방지원단 합동훈련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보관한다.

 17. 주민홍보계획

   17.1 사업장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근 거주 주민에게 주요 위험설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17.2 대주민 홍보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주요 위험설비의 종류

나.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시설내의 주요 위험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 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 및 그 대책

다. 비상사태 발생 경보체계 등 인지방법

라.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행동 요령

마. 중대사고가 주민에게 미치는 요령

바. 중대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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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효과적인 대주민 홍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가. 대주민 홍보 시에는 관할 지방기관 및 인근 사업장과 협조한다.

나. 대주민 홍보는 정기적으로 반복해야 하며 필요시 주민들의 현장 출입도 

허가한다.

다.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모든 형태의 홍보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특히 상이한 홍보대상을 고려한다.

라. 대주민 홍보수준 및 이해정도에 관해 평가해야 하며 대주민 홍보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들을 수정 보완한다.

   17.4 비상사태 중의 홍보

가. 사업주가 주요 위험시설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작업자들에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신속한 중대사고 발생을 알리는 

등 정보를 제공한다.

나. 사업주는 비상 기간중에 정기적으로 각종 최근 정보를 홍보하여야 

함, 특히 과거에 제공한 정보와 상이한 주민행동요령이 필요할 때에는 

언론기관과 협조한다.

다. 사업주는 중대사고 이후 사고조사 결과 및 주민과 환경에 미칠 장･
단기적 영향을 주민들에게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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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비상신고 계통도

비상사태 발견자

관리부, Control Room 보고 (전화번호 :              )

비상전화, 방송, Paging

비상지휘본부 (전화번호 :              )

비상안내방송
(Paging)

비상조직 동원 지원단 요청

비상운전체제 소방서

소방대 활동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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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안전보건책임자

공장장

비상지휘단

발생부서장

비상통제단

안전관리부서장

지

휘

반

연

락

반

경

비

반

인명
구조
의료
반

소

방

반

운
전
조
치
반

통

제

반

정부관련기관

∙노동부지방사무소

∙안전보건공단

∙환경처

∙경찰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방송국

∙XX방송국

∙△△신문

∙□□신문

의료기관

∙지정병원 응급실

보도통제 소방지원단

∙소방서

∙소방지원단

※ 정상근무시간 이후에는 비상지휘단의 단장은 교대근무조 선임자로 하여 내의 조직만을 

가동함.

공장 비상통제 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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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비상통제 조직별 업무분장

통제조직 조치사항 비고

안전보건책임자

(공장장)

∙ 전공장 비상체제로의 전환

∙ 비상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의 결정

∙ 비상통제와 공식적 보도

비상지휘단장

주 : 발생부서장

야 : 교대선임자

∙ 비상통제 조직의 동원과 지휘

∙ 비상통제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의 증원요청

∙ 비상사태의 영향파악과 대피상황의 결정

∙ 사고 속보의 작성과 보고

∙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실행

∙ 비상동원체제의 훈련

비상통제단장

안전부서장

∙ 안전보건책임자(공장장)으로 부터 지시된 사항의 실행

∙ 통제본부의 설치

∙ 소방지원단의 지원요청 등 관련기관의 보고

∙ 사고원인 조사 및 언론통제

∙ 비상동원 계획의 수립과 교육

∙ 소방펌프의 가동과 소방용수의 확보

운전조치반

발생부서 운전원

∙ 재난 발생 공정의 비상운전정지

∙ 비상발전기 및 소방펌프의 가동

소방반

조직임명자
∙ 화재진화 활동 및 발생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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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조직 조치사항 비고

인원구조 및 의료반

조직임명자

∙ 인명구조 및 부상자 확인

∙ 응급치료 및 후송

지휘반

조정실 근무자

발생부서 서무

∙ 비상지휘단장을 보좌하고 지시에 따름

∙ 경보 취명, 비상방송

통제반

안전반

총무과

∙ 비상상황의 파악과 보고

∙ 비상연락망의 가동

∙ 비상통제조직의 동원

∙ 통제단장의 업무대행과 지시된 사항

경비반

경비실

∙ 방문객 명단 파악과 보고

∙ 통제단장의 지시에 따라 대피안내

∙ 불필요한 인원의 진입통제와 소방지원단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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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시나리오별 비상대응 체제(예시)

CASE별 비상대응체계(EG 확산)

① 공장명 OO 케미칼 OO 공정

② 대상설비 TK-001(EG Holding Tank)

③예상원인 TK-001(EG Holding Tank) 전단 2“배관에서 EG 누출 

④예상피해사항 및 

범위
과압 및 화재에 의한 인명 및 설비 피해

⑤예상복구 소요시산

3개월

⑥통보연락체계 ⑦공정조치 사항

1. OO 공정 Emergency Stop

2. EG Pump 가동정지

3. 전단 2“ 수동밸브 Close

4. 화재확산시 비상가동중지 절차에 따라 공정

가동 중지

 ※ 정량평가(결과영향분석) 결과

  - EG가 누출되어 확산될 경우 15m 이내 심각한 

사망이나, 질환유발, 24m 이내 건강장해 유발, 

150m 불쾌감 유발

⑧대피절차 및 대피로 ⑨화재 진화 대책

OO 공정 -> 정문
1. 신속한 보고 및 초기 진화
2. 주변 기기 장치 격리
3. 상황 악화시 전 Plant Shut Down
4. 주변 소화전으로 발생부 및 주변시설 냉각
5. 가스가 분산될 때까지 해당 지역 격리 조치
6. 가스 진압시 공기 호흡기 착용
7. 대피장소 선정시 PAC-1 농도(0.25ppm) 이상이 

되도록 사고 장소로부터 이격하여 지정

⑩취급물질 MSDS

< EG(Ethylene Glycol)>
 ‣ 인화점 : 111℃
 ‣ 폭발범위 : 3.2% ~ 15.3%
 ‣ 끓는점 : 198℃
 ‣ 증기압 : 7 Pa at 20℃
 ‣ 비  중 : 1.1
 ‣ 성  상 : 무색 액체

⑪근무인원 ⑬긴급대처 지원부서

운전원 : 3명 부서명 긴급지원사항

⑫소방설비 

현황

1) 살수설비
2) 옥내소화전 : 4EA
3) 소화기 : 2EA

환경안전팀
관리팀

소화 및 부상자 이송
비상연락

⑭긴급대응 실시중 유의사항(공통사항) ⑮안전보호구, 장비

화재 위험성이 있으므로 화기 사용 엄금 ‣ 자급식 공기 호흡기(SCBA)‣ 보안경, 보호장갑, 안전복, 안전화



5. 비상조치계획

● 527

CASE별 비상대응체계(Xylene 화재)

① 공장명 OO 화학 OO 공정

② 대상설비 TK-002(Xylene Storage Tank)

③예상원인 TK-002(Xylene Storage Tank) Bottom 3“배관에서 Xylene 누출 

④예상피해사항 및 

범위
액면화재에 의한 인명 및 설비 피해

⑤예상복구 소요시산

6개월

⑥통보연락체계 ⑦공정조치 사항

1. OO 공정 Emergency Stop

2. Xylene Feed Pump 가동정지

3. BTM 3“ 긴급차단밸브 및 수동밸브 Close

4. 화재확산 시 비상가동중지 절차에 따라 공정

가동 중지

 ※ 정량평가(결과영향분석) 결과

 1) Pool Fire에 의한 영향

  (최악) Xylene 4kW/m2의 영향범위는 Source로

부터 63m

  (대안) Xylene 4kW/m2의 영향범위는 Source로

부터 35m 

  4kW/m2(20초 동안 노출시 피부가 부풀어 오름)

⑧대피절차 및 대피로 ⑨화재 진화 대책

OO 공정 -> 정문
1. 신속한 보고 및 초기 진화
2. 주변 기기 장치 격리
3. 상황 악화 시 전 Plant Shut Down
4. 주변 소화전으로 화재설비 및 주변시설 냉각
5. 가스가 분산될 때까지 해당 지역 격리 조치
6. 가스 진압 시 공기 호흡기 착용
7. 대피장소 선정 시 AEGL-2 농도(920ppm) 이상이 

되도록 사고 장소로부터 이격하여 지정

⑩취급물질 MSDS

< Xylene >
 ‣ 인화점 : 29℃
 ‣ 폭발범위 : 1.1% ~ 7.0%
 ‣ 끓는점 : 139℃
 ‣ 증기압 : 8.9 mmHg at 25℃
 ‣ 증기밀도 : 3.7(공기=1)
 ‣ 자연발화온도 : 465℃

⑪근무인원 ⑬긴급대처 지원부서

운전원 : 3명 부서명 긴급지원사항

⑫소방설비 

현황

1) 살수설비
2) 옥내소화전 : 4EA
3) 소화기 : 2EA

환경안전팀
관리팀

소화 및 부상자 이송
비상연락

⑭긴급대응 실시중 유의사항(공통사항) ⑮안전보호구, 장비

화재 위험성이 있으므로 화기 사용 엄금 ‣ 자급식 공기 호흡기(SCBA)‣ 보안경, 보호장갑, 방열복, 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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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별 비상대응체계(염화비닐 폭발)

① 공장명 OO 화학 OO 공정

② 대상설비 TK-003(Vinyl Chloride Storage Tank)

③예상원인 TK-003(Vinyl Chloride Storage) Bottom 3“배관에서 Vinyl Chloride 누출 

④예상피해사항 및 

범위
증기운 폭발에 의한 인명 및 설비 피해

⑤예상복구 소요시산

9개월

⑥통보연락체계 ⑦공정조치 사항

1. OO 공정 Emergency Stop

2. Vinyl Chloride Feed Pump 가동정지

3. BTM 3“ 긴급차단밸브 및 수동밸브 Close

4. 인접설비의 2차 피해 시 비상가동중지 절차에 

따라 공정가동 중지

 ※ 정량평가(결과영향분석) 결과

 1) VCE에 의한 영향

  (최악) Vinyl Chloride 21kPa의 영향범위는 

Source로부터 105m

  (대안) Vinyl Chloride 21kPa의 영향범위는 

Source로부터 13m  

   21kPa(철구조물이 손상되고, 기초이탈이 발생)

⑧대피절차 및 대피로 ⑨화재/폭발 진화 대책

OO 공정 -> 정문
1. 신속한 보고 및 초기 진화
2. 주변 기기 장치 격리
3. 상황 악화 시 전 Plant Shut Down
4. 주변 소화전으로 화재설비 및 주변시설 냉각
5. 가스가 분산될 때까지 해당 지역 격리 조치
6. 가스 진압 시 공기 호흡기 착용
7. 대피장소 선정 시 ERPG-2 농도(5000ppm) 이상이 

되도록 사고 장소로부터 이격하여 지정

⑩취급물질 MSDS

< Vinyl Chloride >
 ‣ 인화점 : -78℃
 ‣ 폭발범위 : 3.6% ~ 33%
 ‣ 끓는점 : -14℃
 ‣ 증기압 : 2,980 mmHg at 25℃
 ‣ 증기밀도 : 2.15(공기=1)
 ‣ 자연발화온도 : 473℃

⑪근무인원 ⑬긴급대처 지원부서

운전원 : 3명 부서명 긴급지원사항

⑫소방설비 

현황

1) 살수설비
2) 옥내소화전 : 4EA
3) 소화기 : 2EA

환경안전팀
관리팀

소화 및 부상자 이송
비상연락

⑭긴급대응 실시중 유의사항(공통사항) ⑮안전보호구, 장비

화재 위험성이 있으므로 화기 사용 엄금 ‣ 자급식 공기 호흡기(SCBA)‣ 보안경, 보호장갑, 방열복, 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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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주민홍보 자료(예시)

[ 열매체 유출시 행동요령]

열매체의 특성 (다우섬)

 ○ 노란색을 띄는 냄새가 나는 액체로 물에 녹지 않고 물보다 가벼움

   -  끓는점 : 118℃, 어는점 : 17℃

 ○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상온 상압에서 안정됨.

   - 증기농도 2,1000ppm 이면 생명과 건강이 위험함

  1. 주용도

당 공장의 수지, BE, CHDM 일부 공정의 간접 가열용으로 밀폐, 순환계통으로 

사용되고 있음

  2. 주요 누출 예방활동 및 관리 대책

이상유무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무인 감시카메라와 근무자의 수시 현장 

순찰 실시로 작은량의 누출이라도 신속히 발견하여 적절한 방재조치를 취하

도록 감시시설 구축과 방재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음

  3. 비상 유출시 신고 및 문의처

OO 케미칼 :  전화 123-1234, 4567, 5678 (생산팀)

OO 시청   :  전화 OOO-OOOO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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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화비닐 유출시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요령 ]

사고물질 염화비닐(Vinyl Chloride)

물리화학적 특성

상태 기체 색상 무색

냄새 달콤한 냄새 증기 밀도 2.15 (Air=1) 공기보다 무거움

인화점 -78 ℃ 폭발한계 3.6 ~ 33 %

노출기준(TWA) 1 ppm ERPG-2 5,000 ppm

행동요령 : VCM 소규모 누출 시 실내대피, 대규모 누출 시 소산

소산
(Evacuation)

인화성물질인 VCM(염화비닐) 연속 및 대량누출에 따라 1차 집결지인 정문으로 
소산 및 상황 확대 시 2차 집결지인 OOOO으로 소산한다.
(소산 시 유의사항)
 ○ 대피 시 젖은 수건 등과 대피장소에서 갈아 입을 옷을 준비한다.
 ○ 우의나 젖은 수건으로 피부 및 호흡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이동한다.

실내대피
(In-Door
 Protection)

인화성물질인 VCM(염화비닐) 일시 및 소량누출에 따라 실내에서 대피
(실내 대피 시 유의사항)
 ○ 외부로 통하는 문 및 창문을 닫는다.(틈은 젖은 수건 등으로 밀폐)
 ○ 물 사용이 가능한 장소(욕실 또는 침실)로 대피한다.
 ○ VCM증기밀도(2.15)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하층 보다는 지상층으로 대피

인체보호방법

흡입 및 경구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동하며, 대피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스가 날아오면 
바람이 불어오는 직각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한다. 
(개인보호구) 호흡용보호구 : 공기호흡기

피부

우의나 비닐로 직접 피부가 노출되지 않게 하고 수건,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감싸서 보호
(개인보호구)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 또는 보호복 및 내화학성 보호장갑을 착용

할 것

안구
수건,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감싸서 보호
(개인보호구)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겹쳐 사용할 

수 있는 보안면 착용

응급조치 요령

흡입
적절한 장비를 이용한 인공호흡(피해자가 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한 경우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은 피할 것)
호흡곤란 시 산소를 투입하거나 다른 호흡보조 장치를 사용한다.

피부
피부 동상이 일어날 경우, 환부에 미지근한 물을 적셔 조심스럽게 덮고 있던 
옷을 제거 후 병원 진료를 취한다.

안구
콘텍트렌즈 제거 후, 안구의 결막낭의 pH가 7.5~8.0으로 정상수준에 이를 
때까지 물이나 0.9%식염수를 이용하여 최소 10~15분 정도 충분히 세척한다.

경구
무의식시 아무것도 주지 말고, 기도를 열고 한쪽 옆으로 머리를 몸보다 낮게 
하여 눕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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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1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551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6.01.25. 고시    제96- 4호
개정 1998.04.16. 고시    제98-19호
개정 1998.12.18. 고시    제98-67호
개정 2006.09.29. 고시  제2006-27호
개정 2009.12.30. 고시  제2009-90호
개정 2012.01.26. 고시  제2012-11호
개정 2014.05.26. 고시  제2014-22호
개정 2014.12.24. 고시  제2014-64호
개정 2016.08.18. 고시  제2016-40호
개정 2017.06.28. 고시  제2017-34호
개정 2017.11.02. 고시  제2017-62호
개정 2020.01.16. 고시  제2020-5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

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

리는 경우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

화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다.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영 별표 13의 비고 제3호에 따른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란 취급물질의 인화점 이상에서 운전되는 상

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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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착

공일”이란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이전

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4. 규칙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과정”이란 주요 기계장치의 설치, 

배관, 전기 및 계장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말한다.

   5. 규칙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란 모든 기계

적인 작업이 완료되고 원료를 공급하여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단계로, 상용생산 직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6. “공정위험성평가 기법”이란 사업장내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정성

(定性)적 또는 정량(定量)적으로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체크리스

트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 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 사고예상 질문 분

석 기법,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이상위험도 분석 기법, 결함수 분석 기법, 

사건수 분석 기법, 원인결과 분석 기법, 예비위험 분석 기법, 공정위험 분석 

기법, 공정안정성 분석 기법, 방호계층 분석 기법 등을 말한다.

   7. “체크리스트(Checklist)기법”이란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상태, 위험상

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파

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8. “상대위험순위결정(Dow and Mond Indices, DMI)기법”이란 공정 및 설비

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상대위험 순위를 수치로 지표화하여 그 피해정

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말한다.

   9. “작업자실수분석(Human Error Analysis, HEA)기법”이란 설비의 운전원, 

보수반원, 기술자 등의 실수에 의해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평

가하고 그 실수의 원인을 파악･추적하여 정량(定量)적으로 실수의 상대적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0.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기법”이란 공정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소

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상･질문을 통하여 확인･예측하

여 공정의 위험성 및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방

법을 말한다.

   11. “위험과 운전분석(Hazard and Operability Studies, HAZOP)기법”이란 공

정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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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상위험도분석(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FMECA)

기법”이란 공정 및 설비의 고장의 형태 및 영향, 고장형태별 위험도 순위 

등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3. “결함수분석(Fault Tree Analysis, FTA)기법”이란 사고의 원인이 되는 

장치의 이상이나 고장의 다양한 조합 및 작업자 실수 원인을 연역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14. “사건수분석(Event Tree Analysis, ETA)기법”이란 초기사건으로 알려진 

특정한 장치의 이상 또는 운전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되는 잠재적인 사고

결과를 정량(定量)적으로 평가･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15. “원인결과분석(Cause-Consequence Analysis, CCA)기법”이란 잠재된 사

고의 결과 및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사고결과와 원인 사이의 

상호 관계를 예측하여 위험성을 정량(定量)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16. “예비위험분석(Preliminary Hazard Analysis, PHA)기법”이란 공정 또는 

설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물질과 공정 요

소에 초점을 맞추어 초기위험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17. “공정위험분석(Process Hazard Review, PHR)기법”이란 기존설비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심사 받은 설비에 대하여 

설비의 설계･건설･운전 및 정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성을 평가･분석하

는 방법을 말한다.

   18. “공정안전성 분석 기법(K-PSR, KOSHA Process safety review)”이란 설

치･가동 중인 화학공장의 공정안전성(Process safety)을 재검토하여 사고위

험성을 분석(Review)하는 방법을 말한다.

   19. “방호계층 분석 기법(Layer of protection analysis, LOPA)”이란 사고의 

빈도나 강도를 감소시키는 독립방호계층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20. “작업안전 분석 기법(Job Safety Analysis, JSA)”이란 특정한 작업을 주

요 단계(Key step)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Hazards)과 잠재적

인 사고(Accidents)를 파악하고 이를 제거, 최소화 또는 예방하기 위한 대

책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을 연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21. “기존설비”란 보고서를 최초 제출하기 이전부터 가동 중인 설비로 영 

제45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대상인 설비(사용량 증가, 사용물질 변경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에 따라 제출대상이 된 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2.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참고자료

554 ●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저장(부산

물 포함) 까지의 일관공정을 이루는 설비를 말한다.

   23. “단위공정”이란 단위공장 내에서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등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출하 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24. “자체점검”이란 위험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기준 및 표

준에 따라 사업주가 일정주기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시험 등

의 점검을 말한다.

   25. “심사”란 사업주가 규칙 제51조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제4장의 

심사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6. “공동심사”란 영 제45조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

2항에 따라 사업주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가스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

단”이라 한다)이 각각의 심사기준에 따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27. “순차심사”란 제26호에 따른 공동심사의 방법으로서, 사업주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우선 심사를 한 후, 공단에서는 가스안

전공사의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심사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28. “동시심사”란 제26호에 따른 공동심사의 방법으로서, 사업주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와 공단이 동시에 심사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29.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란 누출･화재 또는 폭발이 일어난 지점으로부

터 독성농도, 과압 또는 복사열 등의 위험수치에 도달하는 거리가 가장 먼 

가상 사고를 말한다.

   30.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란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보다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 시나리오 중 누출･화재 또는 폭발이 일어난 지점으로

부터 독성농도, 과압 또는 복사열 등의 위험수치에 도달하는 거리가 가장 

먼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영･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

건규칙” 이라 한다)과 공단의 안전보건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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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적용제외) 영 제43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

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

비”란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를 말한다.

제3조(비밀보장) ① 사업주는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 중 기업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의 비밀보장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비밀보장을 요구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리절

차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보고서의 제출･심사 및 확인 등

제 1 절 보고서의 작성･제출

제4조 (보고서 작성 및 심사신청 등) ① 사업주는 규칙 제51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서 심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3장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분 변

경을 이유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 및 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③ 사업주는 보고서를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읽어 볼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전자파일 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파

일을 읽을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제출 면제) ① 공단은 사업주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보고서를 새로 제출하는 경우 이미 심사받은 보고서의 내용

과 동일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분사, 합병, 계열분리 또는 매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 보고서 

제출 대상인 유해･위험설비는 변경되지 않았음을 변경된 사업주가 관할 중대

산업사고 예방센터가 설치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의 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작성자) ①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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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사람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설비 운영분

야(해당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유해･위험설비 관련분야에 한

한다.)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

육을 말한다.

   1. 위험과 운전분석(HAZOP)과정

   2. 사고빈도분석(FTA, ETA)과정

   3. 보고서 작성･평가 과정

   4. <삭제>

   5. 사고결과분석(CA)과정

   6.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MI, MOC)과정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정안전관리 교육과정

제 2 절 보고서의 심사

제7조(심사 등) ① 공단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보고서를 접수하고 심사할 경우에

는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심사책임자를 임명하여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심사를 완료하고 사

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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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정 및 장치 설계

   3. 기계 및 구조설계, 응력해석, 용접, 재료 및 부식

   4. 계측제어･컴퓨터제어 및 자동화

   5. 전기설비･방폭전기

   6. 비상조치 및 소방

   7. 가스, 확산 모델링 및 환경

   8. 안전일반

   9. 그 밖에 보고서 심사에 필요한 분야

  ② 공단은 보고서를 심사할 때 특정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중 제1항에 따른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부분적으로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보고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분야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킨 때에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동심사 등) ① 공단은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동시심사 또는 순차심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고서 4부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순차심사를 하는 경우 가스안전공사의 심사결과를 참조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공단의 심사기간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보고서 3부 및 심사결과

를 이송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공단은 동시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일자, 장소 등을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심사기간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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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장 관계자의 참여)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고서

의 내용설명 등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서류의 보완 등) ① 공단은 심사과정 중 서류의 보완, 그 밖에 추가서류 

및 도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일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기간

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서 연장할 수 있다.

제 3 절 심사결과 조치

제11조(심사결과 구분) 공단은 보고서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한다.

   1. 적정: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충족한 경우

   2. 조건부 적정: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보완

이 필요한 경우

   3. 부적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심사 결과 조건부 적정 항목이 10개 이상인 경우

     나. 제10조에 따른 서류보완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11조 또는 제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심사결과의 조치 등) ① 공단은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 및 별표 1의 심사필인 또는 서명이 날인된 보고서 1

부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알리고,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제11조제3호에 따라 부적정 판정을 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

확하게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보고서 일체를 사업주에게 반려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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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고

서 심사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지방관

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

게 보고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고서를 보완한 후 다시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기관과의 협조) ① 공단은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화재의 예방･소방 등과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로 그 심사결과를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단은 제8조에 따라 보고서를 가스안전공사와 공동심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로 그 심사결과를 고압가스시설의 허가관

청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호에 따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알리

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재심사 신청) ① 사업주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반려 받은 경우

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으로부터 재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

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고서를 새로 작성하여 공단에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재심사와 관련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

용한다.

제 4 절 확인

제15조(확인 요청 등) ① 사업주가 법 제46조제2항 및 규칙 제53조에 따라 확인

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

의 확인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화공 또는 안전관리(가스, 소방,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분야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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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계안전 또는 전기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3. 화공 또는 안전관리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를 수행한 사람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서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확인실시 일정을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가 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생략하려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자격 입증 서류 1부

   2. 공단이 정한 자체감사 확인점검표 1부

   3.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보완 및 시정계획서 1부

  ⑤ 공단은 사업주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감사결과를 제1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

나, 자체감사결과가 부실하여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확

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규칙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법 제47조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다만, 안

전･보건진단에 보고서 내용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진단이 포함된 경우로 한

정한다.

   2. <삭제> 

제16조(확인 등) ① 공단은 규칙 제50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 결과를 결

정한다. 

   1. 적합: 현장과 일치하는 경우

   2. 부적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인 결과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10개 이상인 경우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11조 또는 제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조건부 적합: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일부 있으나 제2호에 따른 부

적합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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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로 사

업주에게 통지하고,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확인실시결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사유

와 변경요구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지방관서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변경계획의 작성을 명하는 등 필요한 행

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행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관서의 장은 변경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

려야 한다. 이 경우 지방관서의 장은 변경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변경계획에 따라 이행을 완료하면 별지 제9호서식

의 확인요청서로 공단에 다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다시 확인을 요청한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 5 절 보고

제17조(보고 등) ① 공단은 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심사 및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지방관

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서 제출기간 경과 사업장

   2. 제14조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

   3. 제15조에 따른 확인요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

  ③ 지방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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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보고서 작성 기준

제 1 절 일반사항

제18조(사업개요 등) ① 사업주는 보고서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사업개요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개요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 제출 대상설비가 전체설비 중 일부분 또는 변경설비인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 설비 개요

   2. 전체 설비에서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사용량

   3. 전체 설비에서 제조되는 생산품의 종류 및 생산량

   4. 전체 설비의 배치도

제18조의2(통합서식의 사용)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서와 함께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및 ｢고
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사

업주는 공단의 ｢공정안전보고서 등의 통합서식 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제 2 절 공정안전자료

제19조(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① 보고서의 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

는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 생성물, 중간제품, 완

제품 등 모든 유해･위험 물질은 별지 제13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저장량은 설비의 최대 저장량을, 취급량은 그 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유해･위험물질 목록) ① 유해･위험 물질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유해･
위험물질 목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노출기준”란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른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을 기재하고, 위 고용노동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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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간가

중평균노출기준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2. “독성치”란에는 취급하는 물질의 독성값(경구, 경피, 흡입)을 기재한다.

   3. “이상반응 유무”란에는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및 조건을 기재한다.

  ② 유해･위험물질목록에는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첨

부하여야 한다.

제21조(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명세) ① 유해･위험설비 중 동력기계 목록은 별

지 제14호서식의 동력기계 목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설비에 포함되는 동력기계는 모두 기재한다.

   2. “명세”란에는 펌프 및 압축기의 시간당 처리량, 토출측의 압력, 분당회전

속도 등, 교반기의 임펠러의 반경, 분당회전속도 등, 양중기의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 높이 등 그 밖에 동력기계의 시간당 처리량 등을 기재한다.

   3. “주요 재질”란에는 해당 기계의 주요 부분의 재질을 재질분류기호로 기

재한다.

   4. “방호장치의 종류”란에는 해당 설비에 필요한 모든 방호장치의 종류를 

기재한다.

  ② 장치 및 설비 명세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치 및 설비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량”란에는 탑류의 직경･전체길이 및 처리단수 또는 높이, 반응기 및 

드럼류의 직경･길이 및 처리량, 열교환기류의 시간당 열량･직경 및 높이, 

탱크류의 저장량･직경 및 높이 등을 기재한다.

   2. 이중 구조형 또는 내외부의 코일이 설치되어 있는 반응기 및 드럼류는 동

체 및 자켓 또는 코일에 대하여 구분하여 각각 기재한다.

   3. “사용 재질”란에는 재질분류 기호로 기재한다.

   4. “개스킷의 재질”란에는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을 기재한다.

   5. “계산 두께”란에 부식여유를 제외한 수치를 기재한다.

   6. “비고”란에는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적용받는 법령명을 기재한다.

  ③ 배관 및 개스킷 명세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배관 및 개스킷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해당 설비에서 사용되는 배관에 관련된 사항은 공정 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상의 배관 재질 코드별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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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류코드”란에는 공정 배관･계장도 상의 배관분류 코드를 기재한다.

   3. “유체의 명칭 또는 구분”란에는 관련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종류 또는 

이름을 기재한다.

   4. “배관 재질”란에는 사용 재질을 재질분류 기호로 기재한다.

   5. “개스킷 재질 및 형태”란에는 상품명이 아닌 일반적인 명칭 및 형태를 

기재한다.

  ④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정압력 및 배출용량은 안전보건규칙 제264조 및 제265조에 따라 산출하

여 설정한다.

   2. “보호기기 번호”란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설치되는 장치 및 설비

의 번호를 기재한다.

   3. 보호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치 및 설비 명세

에 기록된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안전밸브 및 파열판의 트림(Trim)은 취급하는 물질에 대하여 내식성 및 내

마모성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안전밸브와 파열판의 정밀도 오차범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 설정압력 설정압력 대비 오차범위

안전밸브

0.5 MPa 미만 ±0.015 MPa 이내

0.5 MPa이상 2.0 MPa 미만 ±3% 이내

2.0 MPa 이상 10.0 MPa 미만 ±2% 이내

10.0 MPa 이상 ±1.5% 이내

파열판
0.3 MPa 미만 ±0.015 MPa 이내

0.3 MPa 이상 ±5% 이내

   6. “배출구 연결 부위”란에는 배출물 처리 설비에 연결된 경우에는 그 설비 

이름을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방출이라고 기재한다.

   7. <삭 제>

   8. “정격용량”란에는 안전밸브의 정격용량을 기재한다.

제22조(공정도면) ① 공정개요에는 해당 설비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및 처리방

법 등이 포함된 공정에 대한 운전조건, 반응조건, 반응열, 이상반응 및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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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이상 발생시의 인터록 및 조업중지조건 등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

어야 하며, 이 중 이상 발생시의 인터록 작동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상발생시 인터록 작동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

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흐름도(Process Fow Diagram, PFD) 에는 주요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

의 표시 및 명칭, 주요 계장설비 및 제어설비, 물질 및 열 수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등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7

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특성상 공정흐름도와 공정배

관･계장도를 분리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계
장도를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정배관･계장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1. 모든 동력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명칭, 기기번호 및 주요 명세(예비기기를 

포함한다) 등

   2. 모든 배관의 공칭직경, 라인번호, 재질, 플랜지의 공칭압력 등

   3. 설치되는 모든 밸브류 및 모든 배관의 부속품 등

   4. 배관 및 기기의 열 유지 및 보온･보냉

   5. 모든 계기류의 번호, 종류 및 기능 등

   6. 제어밸브(Control Valve)의 작동 중지시의 상태

   7. 안전밸브 등의 크기 및 설정압력

   8. 인터록 및 조업 중지 여부

  ④ 유틸리티 계통도에는 유틸리티의 종류별로 사용처, 사용처별 소요량 및 총 

소요량, 공급설비 및 제어개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유틸리티 배관 계장도(Utility Flow Diagram, UFD) 에는 공정 배관･계장도에 

표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건물･설비의 배치도 등) 각종 건물, 설비 등의 전체 배치도에 관련된 사

항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각종 건물, 설비의 전체 배치도에는 건물 및 설비위치,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건물과 단위설비 간의 거리 및 단위설비와 단위설비 간의 거리 등의 

사항들이 표시되어야 하고 도면은 축척에 의하여 표시한다.

   2. 설비 배치도에는 각 기기 간의 거리, 기기의 설치 높이 등을 축척에 의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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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기 설치용 철구조물, 배관 설치용 철구조물, 제어실(Control Room) 및 전

기실 등의 평면도 및 입면도 등을 각각 작성한다.

   4. 철구조물의 내화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따라 작성한다.

     가. 설비내의 철구조물에 대한 내화(Fire Proofing) 처리 여부를 별지 제18

호서식의 내화구조 명세에 기재하고 이와 관련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나. 상세도면에는 기둥 및 보 등에 대한 내화 처리방법 및 부위를 명확히 

표시한다.

     다. 내화처리 기준은 안전보건규칙 제270조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이 기준

은 내화에 대한 최소의 기준이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이 기준 이상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소화설비 설치계획을 별지 제17호의3서식 또는 소방 관련법(위험물안전관

리법 등) 서식의 소화설비 설치계획에 작성하고 소화설비 용량산출 근거 및 

설계기준, 소화설비 계통도 및 계통 설명서, 소화설비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6. 화재탐지･경보설비 설치계획을 별지 제17호의4서식 또는 소방 관련법(위

험물안전관리법 등) 서식 화재탐지･경보설비 설치계획에 작성하고 화재탐

지 및 경보설비 명세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7. 심사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화학물질의 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의 중독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출이 예상되는 장소

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적합한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계획을 별지 제17

호의5서식의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에 작성하고 감지대상 화학물질

별 수량 및 감지기의 종류･형식, 감지기 종류･형식별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8. 심사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화학물질에 근로자가 다량 노출되었을 

경우에 대한 세척･세안시설 및 안전보호 장구 등의 설치계획･배치에 관하

여 안전 보호장구의 수량 및 확보계획, 세척･세안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9. 해당 설비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소

배기장치 개요에 작성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덕트, 배풍기, 공기정화장치 등의 설계근거

     나. 제어 및 인터록 장치

     다. 후드, 덕트, 배풍기, 공기정화장치(제진설비, 세정설비 및 흡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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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구 등의 배관 및 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라. 그 밖의 유해물질･분진작업 관련 설비별 특성에 따른 사항

     마. 비상정지 시 발생원 처리대책

제24조(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등) ① 가스 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기기 선정기준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에는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와 각 위험

원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표를 포함한다.

   2. 방폭기기 선정기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

준에 작성하되, 각 공장 또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모든 전기･계장

기계･기구를 품목별로 기재한다.

   3. 방폭기기 형식 표시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기재한다.

  ② 전기단선도는 수전설비의 책임분계점부터 저압 변압기의 2차측(부하설비 1

차측)까지를 말하며, 이 단선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 굵기 및 가닥수 등

   2. 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2차 전압), 1･2차 결선 및 접지방식, 보호방식, 

전동기 등 연동장치와 관련된 기기의 제어회로

   3. 각종 보호장치(차단기, 단로기)의 종류와 차단 및 정격용량, 보호방식 등

   4. 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 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

   5. 각종 보호장치의 단락용량 계산서 및 비상전원 설비용량 산출계산서(해당

될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심사대상기기･철구조물 등에 대한 접지계획 및 배치에 관한 서류･도면 등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접지계획에는 접지의 목적, 적용법규･규격, 적용범위, 접지방법, 접지종류

(계통접지, 기기접지, 피뢰설비접지, 정밀장비접지 및 정전기 등을 포함) 및 

접지설비의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

   2. 접지 배치도에는 접지극의 위치, 접지선의 종류와 굵기 등을 표기한다.

제25조(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모든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안

전설계･제작 및 설치 등에 관한 설계･제작･설치관련 코드 및 기준을 작성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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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그 밖에 관련된 자료) ① 플레어스택을 포함한 압력방출설비에 대하여는 

플레어스택의 용량 산출근거, 플레어스택의 높이 계산근거 및 압력방출설비의 

공정상세도면(P&ID)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관련된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내에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물질의 수지, 처리방법 및 최종 배출농도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3 절 공정위험성 평가서

제27조(공정위험성 평가서의 작성 등) ①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공

정위험성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의 목적

   2. 공정 위험특성

   3.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잠재위험의 종류 등

   4.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시의 피해 최소화 대책 등

   5. 기법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

   6. 위험성 평가 수행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정상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잠재된 공정 위험특성에 대하

여 필요한 방호방법과 안전 시스템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위험성평가기법에 의한 평가결과는 잠재위험의 높은 순위별로 작성

하여야 한다.

  ④ 잠재위험 순위는 사고빈도 및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기존설비에 대해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

치를 취하고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공정위험성평가서로 대치할 수 있다.

  ⑥ 사업주는 공정위험성 평가 외에 화학설비 등의 설치, 개･보수, 촉매 등의 교

체 등 각종 작업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

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안전 분석 기법(Job Safety Analysis, 

JSA)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사고빈도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 ① 사업주는 단위공장별로 인화성가

스･액체에 따른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에 대하여 각각 1건의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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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나리오와 각각 1건 이상의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정량적 

위험성평가(피해예측)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시나리오 

및 피해예측 결과에 작성하고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나리오는 공단 기술지침 중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 ｢
사고 피해예측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최악의 누출 시나리오 선정지침｣, ｢화
학공장의 피해 최소화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시나리오별로 사고발생빈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사고 시 피해정도 및 범위 등을 고려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9조(공정위험성 평가기법) ① 위험성평가기법은 규칙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기법 중에서 해당 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선정하

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계장시스템 등

의 단위공정

     가.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나. 공정위험분석기법

     다. 이상위험도분석기법

     라. 원인결과분석기법

     마. 결함수분석기법

     바. 사건수분석기법

     사. 공정안전성분석기법

     아. 방호계층분석기법

   2.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분쇄설비 등 간단

한 단위공정

     가. 체크리스트기법

     나. 작업자실수분석기법

     다.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

     라.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마. 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

     바. 공정위험분석기법

     사. 공정안정성분석기법

  ② 하나의 공장이 반응공정, 증류･분리공정 등과 같이 여러 개의 단위공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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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 단위 공정특성별로 별도의 위험성 평가기법을 선정

할 수 있다.

  ③ <삭 제>

제30조(위험성 평가 수행자)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

가 참여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위험성 평가 참여 전문가 명단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전문가

   2. 설계 전문가

   3. 공정운전 전문가

제 4 절 안전운전 계획

제31조(안전운전 지침서)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의 안전운전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최초의 시운전

   2. 정상운전

   3. 비상시 운전

   4. 정상적인 운전 정지

   5. 비상정지

   6. 정비 후 운전 개시

   7.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8.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9. 위험물질 누출 예방 조치

   10.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11. 위험물질에 폭로시의 조치요령과 절차

   12.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운전방법 및 절차 등

제32조(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는 공단기술지침 중 ｢유
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1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571

   1. 목적

   2. 적용범위

   3. 구성 기기의 우선순위 등급

   4. 기기의 점검

   5. 기기의 결함관리

   6. 기기의 정비

   7. 기기 및 기자재의 품질관리

   8. 외주업체 관리

   9. 설비의 유지관리 등

제33조(안전작업허가)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다목의 안전작업허가는 공단기술

지침 중 ｢안전작업허가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안전작업허가의 일반사항

   4. 안전작업 준비

   5. 화기작업 허가

   6. 일반위험작업 허가

   7. 밀폐공간 출입작업 허가

   8. 정전작업 허가

   9. 굴착작업 허가

   10. 방사선 사용작업 허가 등

제34조(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의 도급업체 안전관

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적용대상

   4. 사업주의 의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조치 사항

     나. 도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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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급업체의 안전관리수준 평가

     라. 비상조치계획(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포함)의 제공 및 훈련

   5.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조치 사항의 이행

     나.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다. 작업 표준 작성 및 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등

   6. 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

제35조(근로자 등 교육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마목의 근로자 등 교육계획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교육대상

   4. 교육의 종류

   5. 교육계획의 수립

   6. 교육의 실시

   7. 교육의 평가 및 사후관리

제36조(가동전 점검지침)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바목의 가동전 점검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점검팀의 구성

   4. 점검시기

   5. 점검표의 작성

   6. 점검보고서

   7. 점검결과의 처리

제37조(변경요소 관리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사목의 변경요소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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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경요소 관리의 원칙

   4. 정상변경 관리절차

   5. 비상변경 관리절차

   6.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7. 변경시의 검토항목

   8. 변경업무분담

   9. 변경에 대한 기술적 근거

   10. 변경요구서 서식 등

제38조(자체감사 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아목의 자체감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감사계획

   4. 감사팀의 구성

   5. 감사 시행

   6. 평가 및 시정

   7. 문서화 등

제39조(공정사고 조사 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아목의 사고조사 계획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공정사고 조사팀의 구성

   4. 공정사고 조사 보고서의 작성

   5. 공정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제 5 절 비상조치계획

제40조(비상조치 계획의 작성) 규칙 제50조제1항제4호의 비상조치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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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상사태의 구분

   3. 위험성 및 재해의 파악 분석

   4. 유해･위험물질의 성상 조사

   5. 비상조치계획의 수립(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구

체적으로 반영한 대응계획을 포함한다)

   6. 비상조치 계획의 검토

   7. 비상대피 계획

   8. 비상사태의 발령(중대산업사고의 보고를 포함한다)

   9. 비상경보의 사업장 내･외부 사고 대응기관 및 피해범위 내 주민 등에 대한 

비상경보의 전파

   10. 비상사태의 종결

   11. 사고조사

   12. 비상조치 위원회의 구성

   13. 비상통제 조직의 기능 및 책무

   14. 장비보유현황 및 비상통제소의 설치

   15. 운전정지 절차

   16. 비상훈련의 실시 및 조정

   17. 주민 홍보계획 등

제 4 장 보고서 심사기준

제 1 절 공정안전자료

제41조(공정안전자료 심사기준) 규칙 제50조제1항제1호의 공정안전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필요 시 공단기술지침, 한국산업표준, 국제기준(ISO/IEC) 등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1.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다음 각 목의 필수적 기술자료의 분류 여부

     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자료

     나. 제조공정에 관한 기술자료･도면

     다. 공정설비에 관한 기술자료･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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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체계적 정리 

여부

     가. 사업장내에서 제조･취급･저장되는 순수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복합 화

학물질을 포함한 원료,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에 대한 안전･보건자료

     나. 화학물질의 화재･폭발 특성에 관한 정확한 자료와 반응위험성, 독성을 

포함한 유해성, 노출기준, 물리･화학적 안정성, 다른 물질과 혼합시 위험

성, 장치설비에 대한 부식성 및 마모성, 소화방법, 누출시 처리방법

     다. 제조공정 특성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고 보완된 화학

물질의 안전･보건 자료

   3.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제조공정 기술자료･도면의 정리 여부

     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조공정의 흐름도의 확보

       (1) 모든 주요 공정의 유체흐름

       (2) 물질 및 열수지

       (3) 공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제어계통과 주요 밸브

       (4) 주요장치 및 회전기기의 명칭과 주요 명세

       (5) 모든 원료 및 공급유체와 중간제품의 압력과 온도

       (6) 주요장치 및 회전기기의 유체 입･출구 표시

     나. 유해･위험물을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의 종류와 최대 보유량

     다. 제조공정에 대한 화학반응식 및 조건

     라. 정상운전 범위의 선정, 이상 운전조건과 경보치 설정 및 비상시 운전정

지조건

     마. 장치 및 설비의 재질과 내용물과의 물리화학적 영향 검토

     바. 펌프, 압축기의 기능 및 용량 검토

     사. 운전조건을 감안한 설계압력과 온도의 검토

     아.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상태(운전조건 범위에서 벗어남)에 대한 

조치사항

   4.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공정설비 기술자료･도면의 체계적 정

리 여부

     가. 각종 장치 및 배관계통의 명세서

     나.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정배관계장도의 확보

       (1) 모든 동력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기능과 주요명세

       (2) 장치의 계측제어 시스템과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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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전밸브의 크기 및 설정압력, 안전보건규칙 제266조에 따른  안전밸

브 전･후단 차단밸브 설치금지 사항

       (4) 연동시스템 및 자동 조업정지 등 운전방법에 대한 기술

       (5) 그 밖에 필요한 기술정보

     다. 각종 운전정지 절차와 연동 시스템에 대한 자료와 도면

     라. 건물 및 설비의 전체 배치도

     마. 설비 배치도

     바. 건물 및 철구조물의 평면도 및 입면도

     사. 철구조물 등의 내화처리 기준

     아. 소화설비, 화재 탐지 및 경보설비의 설치 계획 및 배치도

     자.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계획

     차. 세척･세안시설 및 안전 보호장구 설치 계획

     카.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타.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설계 기준에 대한 자료

     파. 전기단선도

     하. 접지계획

   5. 장치 및 설비의 설계･제작･설치에 관련된 기준의 적정 여부(한국산업표준 

또는 동등 이상일 것)

   6. 안전밸브 및 플레어스택을 포함하는 압력방출설비 및 환경오염을 야기하

는 배출물의 설계기준 및 명세의 적정 여부

   7. 최신 설계기준 이전의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장치 및 

설비에 대한 설계기준을 그 장치 및 설비를 사용하는 동안 서류로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8. 제3호의 제조공정 기술자료･도면 및 제4호의 공정설비 기술자료･도면은 

공정, 장치 및 설비, 배관, 계측제어 계통 등의 변경시 즉시 보완되고 있는

지 여부

제 2 절 공정위험성 평가서

제42조(공정위험성평가서) ① 공정위험성평가서 심사시에는 유해･위험 화학물질

을 취급하는 제조공정 및 설비를 대상으로 화재･폭발･위험물 누출 등과 같은 

잠재적 위험을 도출하고 잠재적 위험이 실제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에 따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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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설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기법이 제29조에 따라 적절히 선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공정위험성 평가의 결과에는 각각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

항이 명확히 기술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가. 잠재위험이 있는 공정 또는 설비

   나. 위험이 있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다. 사고 발생시 피해 예측에 대한 검토

   라. 위험 제거 또는 발생확률 감소 방안

   마. 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바. 잠재적 위험제거 방안에 대한 실행일정 계획

제43조(위험성평가 심사기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해 시행되었는지 여부

   2. 평가팀에 최소한 설계전문가･공정운전 전문가가 각 1명 이상 참여하였는

지 여부

   3. 팀 구성원 중 일인은 팀 책임자로 지정되고 팀 책임자는 평가대상 공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고, 또한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기법을 완벽히 숙

지하고 있는지 여부

   4. 모든 팀 구성원에게 해당 공정기술, 공정설계, 정상 및 이상 운전절차, 경

보시스템, 이상 조작절차, 계측제어, 정비절차, 비상시 운전절차 등 관련자

료를 평가 이전에 상호 교환하고, 필요시 설명하여 팀 모두가 이해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평가업무가 원활히 시행되었는지 여부

   5. 동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사고에 대한 유사설비와 위험성평가 여부

   6. 팀의 평가과정에서 잠재 위험성을 도출하고 개선 대책을 토론한 내용을 체

계적으로 정리하여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7. 팀의 제시한 개선대책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절한 기한까지 사업주의 이

행여부와 그 계획의 서류화 여부

   8. 이행 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행위가 취해질 구체적 내용

     나. 각 행위별 완료 일정

     다. 각 행위 내용을 사전에 해당 공정관계자, 운전원, 정비원,  행위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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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 자에게 알릴 방법과 일정

   9. 위험성 평가는 대상 공정의 변경이 있을 때 변경 부분에 대해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10. 공정위험성 평가가 최대 4년 이내에서 주기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11. 제27조제6항에 따른 작업 위험성평가를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

서) 등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12. 제28조에 따른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피해예측 결과가 다

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였을 때 적합한지 여부

     가. 공정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시나리오 선정의 적절성

     나. 복사열, 과압, 확산농도 등 피해예측 결과의 타당성

제 3 절 안전운전 계획

제44조(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안전운전지침과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준수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이하 “운전 절차”라 한다) 가 공정안전 기술자료, 

도면 및 공정 설비 기술자료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2. 운전절차는 안전운전을 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서

류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3. 모든 운전절차에 운전자의 운전담당 설비 및 운전분야가 명확하게 기술되

고 또한 운전자의 운전 위치가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는지의 여부

   4. 운전절차에는 각 운전공정 및 설비별 운전조건 범위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

는지 여부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전단계별 운전 절차의 기술 여부

     가. 최초의 시운전

     나. 정상 운전

     다. 비상시 운전(비상시 운전정지 절차, 운전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되

어야 할 분야에 대한 운전방법, 제한적인 운전분야 및 절차, 운전장소,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정상적인 운전 정지

     마. 비상 정지 및 정비 후의 운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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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운전범위에서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 절차의 기술 여부

     가. 운전범위에서 벗어났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나. 운전범위에서 벗어났을 경우 정상 운전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또는 운전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 방법 및 절차

   7. 다음과 같은 안전운전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의 기술

     가. 운전공정에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나. 위험물질 누출 예방을 위하여 취해야 할 사항

     다. 위험물 누출시 각종 개인 보호구 착용 방법

     라. 작업자가 위험물에 접촉되거나 흡입하였을 때 취해야 할 행동 요령과 

절차

     마. 원료 물질의 순도 등 품질유지와 위험물 저장량 조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과 운전방법 및 절차의 기술 여부

   9. 운전절차에 관한 서류는 운전원, 검사원 및 정비원이 항상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

   10. 운전실에 운전자가 공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공정장치, 주요 

배관별 유량･온도･압력 등이 포함된 공정 개략도를 보기 쉬운 곳에 갖추

어 두었는지 여부

   11. 운전절차는 장치, 설비 등의 변경시에 즉시 보완하여 현재의 장치, 설비 

등과 일치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12.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매년 현재의 운전절차가 현재의 설비와 일

치되게 작성되었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절차임을 검토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제45조(위험설비 품질과 안전성 확보) 공단은 위험설비의 물질과 안전성이 확실

히 확보되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위험설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가. 압력용기와 저장탱크계통 설비

     나. 배관 계통 설비(밸브와 같은 부속설비 포함)

     다. 압력방출계통 설비

     라. 비상정지계통 설비

     마. 계측제어계통 설비(감지기, 경보기 및 연동장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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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펌프･압축기 등 회전기기류

     사. 위험물질 처리설비

   2. 사업장에서는 위험설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험설비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3. 사업장에서는 위험설비에서 운전, 작업하는 작업자들에게 제조공정과 잠재 

위험성 및 위험설비 안전관리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

으며, 작업자들이 이를 숙지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작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4. 제1호의 위험설비는 위험성평가 결과로 얻어지는 기기의 위험정도에 따라 

기기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검사, 시험 등 점검의 주기를 달리하고 있는지 

여부

   5. 사업장에서 위험설비에 대하여 자체점검 절차를 규정화하고 이를 실시하

고 있는지 여부

   6. 자체점검 절차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르고 

있는지 여부

   7. 자체점검 실시 주기는 최소한 위험설비 제작회사가 권장하는 주기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설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주기를 증가할 

수 있는지 여부

   8. 자체점검 실시 결과는 위험설비별로 서류로 작성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다

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검사 또는 시험 실시일자

     나. 검사자의 소속과 성명

     다. 위험설비의 일련번호 및 설비명

     라. 검사항목별 검사내용

     마. 검사결과 및 판정

     바.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9. 사업주는 위험설비의 결함이 발견된 때에 사용을 중지하고 결함사항을 제

거하고 있는지 여부

   10. 위험설비마다 사용가능함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용가능 기준을 정하여 관

리하고 있는지 여부

   11. 신설되는 위험설비에 대하여 위험설비가 설계 및 제작기준에 맞게 제작

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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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위험설비가 설치･조립되고 있는 과정에서 설치기준 및 명세와 일치하고 

제작자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되고 있음을 점검 또는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13. 위험설비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정비･자재･예비부품을 확보하여 위험설비

의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제46조(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안전작업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수

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지역내에서 또는 공정지역과 가까운 지역에서 용접, 용단 등의 화기작

업과 같은 유해･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작업허가서를 발

급받은 후에 작업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작업 허가기준, 각 부서의 업무와 책임한계, 허가절차 등을 문서화하

여 사업장의 자체 규정으로 제정하고 있는지 여부

   3. 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작업 관리책임자는 안전작업에 필요한 안전상

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안전작업 허가책임자는 이를 확인한 후에 안전작

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는지 여부

   4. 안전작업 전에 취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 

규정화하고 있는지 여부

   5. 안전작업허가서에 허가일시와 안전작업일시가 명확히 기재되고 있는지 

여부

   6. 안전작업허가서는 해당 작업 완료 후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7. 안전작업 시작전에 작업 내용을 해당 지역 및 인접지역의 운전원, 정비원 

및 도급업체 등 안전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작업자에게 알려주

고 있는지 여부

제47조(도급업체 안전관리 심사) 사업주가 공정설비의 보수, 설비의 개선 및 가

동 정지 후 일체 정비와 같이 공정과 설비의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도급업체

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가 수행되

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내용을 도급업체

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가. 도급업체 선정시 도급업체의 안전업무 수행실적 및 능력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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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안전작업계획의 평가

     나. 도급업체의 작업시행 이전에 작업자들에게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 

위험과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다. 도급업체의 작업자들에게 사고 발생시의 비상조치계획 및 도급자가 취

해야 할 조치 요령에 관한 교육 실시

     라. 도급업체가 수행할 작업에 대하여도 안전운전지침 및 절차를 규정화하

고 도급업체 작업자가 이를 준수토록 감독

     마. 도급업체 작업자의 사고나 재해발생에 대한 기록 유지와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바.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

     사. 도급업체의 안전관리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2. 도급업체의 사업주가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가.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이 충분히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나. 작업자들이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 위험과 예방에 관한 사항, 그리

고 비상조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록하여 보존

할 것

     다. 작업자가 이수한 교육 및 훈련일시와 내용 그리고 숙지상태를 기록하

여 관리할 것

     라. 작업자가 안전운전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마. 작업자가 작업 중에 인지된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사업

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할 것

제48조(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공정운전자 및 정비작업자가 해당 공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상세도면의 이해를 위한 제조공정, 안전운전 지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내용의 포함 여부

   2.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공정운전원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공정운전에 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할 능력을 갖추

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공정운전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3. 사업장에서 최소한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시 마

다 해당 공정운전 능력이 충분함을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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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공정운전원, 정비원 및 하도급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내용과 공정운전 자격부여 현황을 기록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제49조(가동전 안전점검) 사업장에서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거나 공정 또는 설비

의 변경시 시운전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시운

전 전의 안전점검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어야 하며,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추가 또는 변경된 설비가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2. 추가 또는 변경된 설비가 제작기준대로 제작되었는지와 규정된 검사에 의

한 합격판정의 확인 여부

   3. 설비의 설치공사가 설치 기준 또는 사양에 따라 설치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4. 안전운전절차 및 지침, 정비기준 및 비상시 운전절차가 준비되어 있는지와 

그 내용이 적절한지의 확인 여부

   5. 신설되는 설비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의 시행과 평가 시 제시된 개선사항이 

이행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6. 변경된 설비의 경우 규정된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변경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7. 신설 또는 변경된 공정이나 설비의 운전절차에 대한 운전원의 교육･훈련

과 이를 숙지하고 있는지의 확인 여부

제50조(변경요소관리) 사업장이 제조공정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변경이나 제

조공정의 변경, 장치 및 설비의 주요구조 변경 또는 각종 운전･작업 절차의 변

경이 있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변경관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변경관리의 대상에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가. 신설되는 설비와 기존 설비를 연결할 경우의 기존설비

     나. 기존 설비의 변경은 없어도 운전조건(온도, 압력, 유량 등)을 변경할 경우

     다. 제품생산량 변경은 없으나 새로운 장치를 추가, 교체 또는 변경할 경우

     라. 경보 계통 또는 계측제어 계통을 변경할 경우

     마. 압력방출 계통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공정 또는 장치를 변경할 경우

     바. 장치와 연결된 비상용 배관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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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시운전 절차, 정상조업 정지절차, 비상조업 정지 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아. 위험성평가･분석결과 공정이나 장치･설비 또는 작업절차를 변경할 경우

     자. 첨가제(촉매, 부식방지제, 안정제, 포말생성방지제 등) 를 추가 또는 변

경할 경우

     차. 장치의 변경 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속설비의 변경이나 가설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2. 변경관리 방법에 있어서 먼저 변경 시의 절차를 규정화하여 실행하는 체계

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3. 변경 절차에 변경 전 다음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변경계획에 대한 공정 및 설계의 기술적 근거의 타당성 여부

     나. 변경 부분의 전･후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영향

     다. 변경 시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영향

     라. 변경 시 뒤따르는 운전절차상의 수정 내용의 타당성 여부

     마. 변경 일정의 적합성 여부

     바. 변경 시 관련기관에 필요한 보고 업무 등

   4. 사업장에서 변경 이전에 변경할 내용을 운전원, 정비원 및 도급업체 등에

게 정확히 알려 주고, 변경 설비의 시운전 이전에 이들에게 충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5. 변경 시 공정안전 기술자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는 이들 자료의 보완이 

즉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6. 운전절차, 안전작업허가절차 및 도급작업절차 등 안전운전 관련자료의 변

경이 수반될 때도 즉시 변경되는지 여부

제51조(자체감사)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

가･확인하기 위하여 1년마다 자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 시에는 사용 중인 안전작업지침 및 절차 등 각종 기준과 절차가 

현재의 공정 및 설비에 적합한지 여부

   2. 자체감사팀에는 감사 대상 공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3. 자체감사에서 제시된 평가･분석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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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정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부

   4. 자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5. 자체감사 보고서를 3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제52조 (공정사고조사)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요인

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정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

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사고조사는 사고발생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늦어도 사고 발생 후 24시

간 이내 조사가 시작되었는지 여부

   2. 공정사고조사팀에는 사고공정 및 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과 사고조사 및 분석방법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3. 공정사고조사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사고발생 일시와 조사일시

     나. 사고발생 개요와 사고발생 원인

     다. 개선해야 할 내용과 재발방지 대책

   4. 사고조사 보고서에 사고와 관련이 있는 공정운전 전문가와 개선 및 방지대

책 수행 책임부서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검토･확정하고 있는지 여부

   5. 사고조사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행하

기 위하여 책임부서를 지정하고 있으며, 수행결과를 서류화하여 정확한 수

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6. 사고조사 보고서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제 4 절 비상조치계획

제53조(비상조치계획 심사) 비상조치계획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비상조치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전 근무자의 사전 교육 계획

     나. 비상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의 지정



참고자료

586 ●

     다. 대피 전에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라.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마. 피해자에 대한 구조･응급조치 절차

     바. 내･외부와의 통신 체계 및 방법

     사. 비상조치 시의 총괄부서 및 조직

     아. 사고발생 시 및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자. 주민 홍보 계획

     차. 외부기관과의 협력체제

     카.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대

응계획

     타. 내부비상조치계획과 외부비상조치계획의 적정한 연계

   2. 사업장에서 비상조치가 취해져야 할 경우 전 직원에 긴급경보 조치를 취하

고 있으며, 필요 시 인근지역 주민에게 비상사태를 알리고 안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업장에서는 전 직원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비상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안내･지도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있어서 비상조치계

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

     가. 최초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할 경우

     나. 각 비상조치 요원의 비상조치 임무가 변경될 경우

     다. 비상조치계획 자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 비상조치계획은 서류로 알기 쉽게 작성되어 접근이 용이한 곳에 갖추어 두

었는지 여부

   6.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반영한 대응계획에 가동

정지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 5장 이행상태평가

제54조(평가의 종류 및 대상 등) ① 규칙 제54조에 따른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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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규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2.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한다.

   3. 재평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제5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P등급 또는 S등급인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1) 유해･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격리 없이 용접･용단 등 화기작

업을 수행하는 경우

       2) 화학설비･물질변경에 따른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삭제>

   ② 이행상태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단위공장별로 공정안전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에서 요청하는 경우 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사업장이 영 제43조에 따른 유해･위
험설비를 추가로 설치･이전하거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따라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55조(평가반 구성 등) ① 지방관서의 장은 이행상태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중대

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관으로 평가반을 구성하고, 평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의 장은 이행상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단 소속 전문가 또는 제7조제2항

제1호내지 제3호에 따른 외부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평가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킨 때에

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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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관서의 장은 제54조제1항의 평가시기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 사업장에는 사전에 평가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이행상태평가는 평가반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

한다.

   1. 사업주 등 관계자 면담

   2. 보고서 및 이행관련 문서 확인

   3. 현장 확인

제57조(이행상태평가 기준) 보고서 이행상태평가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이행상태평가표의 총배점 및 최고환산점수는 각각 1,620점 및 100점이며,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환산계수 및 최고 환산점수 등은 별표 3과 같다.

   2.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별표 4와 같이 우수(A, 10점), 양호(B, 8점), 보

통(C, 6점), 미흡(D, 4점), 불량(E, 2점) 등 5단계로 구분하며, 항목별 평가결

과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와 평가근거를 면담 또는 확인 결과란에 기재한다.

   3. <삭 제>

   4.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그 항

목은 점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5. 환산점수는 항목별로 평가점수에 환산계수를 곱한 점수를 말하며, 환산점

수의 총합은 항목별 환산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를 말한다.

제58조(평가결과) ① 지방관서의 장은 제57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해 부여한 점

수에 따라 사업장 또는 단위공장(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실시한 경우에 한

정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P등급(우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이상

   2. S등급(양호):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3. M+등급(보통):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4. M-등급(불량):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

  ② 지방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등급,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에 대한 소견서

를 첨부하여 평가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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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수 수 료

제59조(수수료 등) ① 보고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6조제1항에 따

라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제6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7호, 2006. 9.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 이행상태평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90호, 2009. 12. 30.>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 제1호와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2-11호, 2012. 1. 26.>

  이 고시는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22호, 2014. 5.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64호, 2014. 12. 24.>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40호, 2016. 8.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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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34호, 2017. 6.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62호, 2017. 11.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55호, 2020. 1.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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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그림 1)

【별표 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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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항   목 최고 실배점 환산계수 최고 환산점수

안전경영과 근로자참여 370 0.057 21.0

공정안전자료 70 0.071 5.0

공정위험성평가 130 0.041 5.5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80 0.050 4.0

설비의 점검･검사･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120 0.046 5.5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80 0.106 8.5

도급업체 안전관리 100 0.080 8.0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70 0.071 5.0

가동전 점검지침 60 0.050 3.0

변경요소 관리계획 70 0.100 7.0

자체감사 90 0.044 4.0

공정사고조사 지침 90 0.033 3.0

비상조치계획 80 0.044 3.5

현장확인 210 0.081 17.0

계 1,62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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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세부평가항목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구분 항  목
면담/확인결과

A B C D E 평가근거

공장장

(1~9)

1
 회사의 경영목표로 안전･보건
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실천하
는가?

2
 공정안전관리(PSM) 12개 요소
의 내용과 목적을 정확하게 이
해하고 있는가?

3

 공정위험성평가, 변경요소관리, 
공정사고 및 자체감사결과의 개
선권고사항 및 처리현황을 정기
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4
 사업장 내･외부 PSM 관련 안
전･보건 교육훈련계획을 승인하
고 그 결과를 보고 받는가?

5
 도급업체 안전관리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

6
 PSM이행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7

 안전보건활동(위험성평가, 자
체감사, 외부 컨설팅 등)과 안
전분야 투자를 연계하여 투자계
획을 수립하는 지

8

 안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대비 실적을 평가하며 관련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공유하는 
지

9
 PSM 관련 활동에 근로자(도급
업체 포함) 참여를 보장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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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구분 항  목
면담/확인결과

A B C D E 평가근거

부장/
과장
(관리
감독자)

(10~14)

10
 공정안전관리(PSM) 12개 요소
의 내용과 목적을 정확하게 이
해하고 있는가?

11
 안전･보건문제에 관하여 근로
자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조
치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가?

12

 공정위험성평가, 변경요소관리, 
공정사고, 및 자체감사결과의 
개선권고사항 및 처리현황을 정
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13
 안전작업허가절차에 대해 구체
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14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의 내용에 대
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조장/
반장

(15~19)

15
 공정안전관리(PSM) 12개 요소
의 내용과 목적을 정확하게 이
해하고 있는가?

16
 안전･보건문제에 관하여 근로
자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조
치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가?

17

 공정위험성평가, 변경요소관리, 
공정사고 및 자체감사결과의 개
선권고사항 및 처리현황을 정기
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18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19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의 내용에 대
해 잘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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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구분 항  목
면담/확인결과

A B C D E 평가근거

현장
작업자

(20~27)

20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안전자
료를 수시로 활용하고 있는가?

21
 자신이 작업 또는 운전하고 있
는 시설에 대해 가동 전 점검 
절차를 알고 있는가?

22
 보고서에 규정된 안전운전절차
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가?

23
 공정 또는 설비가 변경된 경우 
시운전 전에 변경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는가?

24
 상급자가 자체감사 결과를 설
명해 주는가?

25
 사업장내 공정사고에 대한 원
인을 알고 있는가?

26
 자신이 작업 또는 운전하고 있
는 시설 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
과를 알고 있는가?

27
 비상시 비상사태를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자신의 역할(임
무)을 숙지하고 있는가?

정비보수
작업자
(도급

업체직원
포함)

(28~30)

28

 안전한 방법으로 유지･보수 작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공
정의 개요･위험성･안전작업허가
절차 등에 대하여 작업 전에 충
분한 교육을 받았는가?

29
 화기작업관련 화재･폭발을 막
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잘 알
고 있는가?

30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위험물
질의 누출, 근로자중독 및 질식
을 막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잘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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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구분 항  목
면담/확인결과

A B C D E 평가근거

도급
업체
작업자

(31~33)

31

 작업지역 내에서 지켜야 할 안
전수칙 및 출입 시 준수해야하
는 통제규정에 대해 교육을 받
았는가?

32
 작업하는 공정에 존재하는 중
대위험요소에 대해 잘 알고 있
는가?

33
 작업 중에 비상사태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을 알고 있
는가?

안전
관리자

(34~37)

34

 PSM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
유하고, 사업장 내의 PSM 추진
체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
고 있는가?

35

 사업장의 PSM 추진상황에 대하
여 수시로 조･반장 및 근로자 등
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발
굴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하는가?

36

 정비부서 근로자, 도급업체 근
로자 등이 공정시설에 대한 설
치･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
하는가?

37

 연간 PSM 세부추진 계획을 수
립･시행하는 등 PSM전반을 감
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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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안전자료

구분 항  목
면담/확인결과

A B C D E 평가근거

공정안전
자료

(1~7)

1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
위험물질의 목록이 누락된 물질 
없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는가?

2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
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
건자료(MSDS)의 작성, 비치, 교
육, 경고표지 등이 적절하게 되
었는가?

3

 유해･위험설비 및 목록(동력기
계, 장치 및 설비, 배관, 안전밸
브 등)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으
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4

 공정흐름도(PFD), 공정배관계장
도(P&ID), 유틸리티흐름도(UFD)가 
정확히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5

 건물･설비의 배치도(가스누출
감지경보기 설치계획, 국소배기
장치 설치계획 등)가 산업안전
보건법령 및 동고시 기준에 따
라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
치하는가?

6
 폭발위험장소구분도, 전기단선
도, 접지계획은 정확히 작성되
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7

 플레어스택, 환경오염물질 처
리설비 등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
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참고자료

598 ●

 - 공정위험성 평가

구분 항  목
면담/확인결과

A B C D E 평가근거

공정
위험성
평가

(1~13)

1
 위험성평가 절차가 산업안전보
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2
 공정 또는 시설 변경 시 변경
부분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
시하고 있는가?

3
 정기적(4년 주기)으로 공정위
험성평가를 재실시하고 있는가?

4

 밀폐공간작업, 화기작업, 입･
출하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에 대
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산업안전
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
라 실시하였는가?

5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
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6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은 적
절하게 발굴하였는가?

7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은 적절
한가?

8
 위험성평가에 적절한 전문인력, 
현장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가?

9
 위험성평가결과 개선조치사항
은 개선완료 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가?

10

 정성(定性)적 위험성평가를 실
시한 결과 위험성이 높은 구간
에 대해서는 정량(定量)적 위험
성 평가를 실시하는가?

11
 단위공장별로 최악의 사고 시
나리오와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를 작성하였는기?

12
 위험성평가시 과거의 중대산업
사고, 공정사고, 아차사고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는가?

13
 위험성 평가결과를 해당 공정
의 근로자에게 교육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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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구분 항  목
면담/확인결과

A B C D E 평가근거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1~8)

1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적절
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2

 운전절차서는 취급 물질의 물
성과 유해･위험성, 누출 예방조
치, 보호구착용법, 노출 시 조치
요령 및 절차, 안전설비계통의 
기능･운전방법･절차 등의 내용
이 포함되어 있는가?

3

 운전절차서는 최초의 시운전, 
정상운전, 비상 시 운전, 정상적
인 운전정지, 비상정지, 정비 후 
운전개시, 운전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가? 

4
 운전절차서는 운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
는가?

5
 안전운전 절차서는 공정안전자
료와 일치하는가?

6
 연동설비의 바이패스 절차를 
작성･시행하고 있는가?

7
 변경요소관리 등 사유 발생 시 
지침과 절차의 수정은 이루어지
고 있는가?

8
 안전운전지침과 절차 변경 시 
근로자 교육은 적절히 이루어지
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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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1. 도시가스 사용설비로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정기검사의 내용

과 중복되는 세부평가항목은 평가제외
   2. 연료전지설비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검사

의 내용과 중복되는 세부평가항목은 평가제외

구분 항  목
면담/확인결과

A B C D E 평가근거

설비의
점검･
검사･보
수 계획, 
유지

계획 및 
지침

(1~12)

1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및 유지지
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적절
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2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계획, 유
지계획에 따라 예방점검 및 정비･
보수를 시행하고 있는가?

3

 부속설비(배관, 밸브 등)와 전기계
장설비(MCC, 계기, 경보기 등)에 
대한 점검･검사･보수 계획, 유지계
획이 작성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4

 비상가동정지 및 플레어스택 부하
(Flare load) 관련 SIS(안전계장시스
템) 설비는 별도로 적절하게 관리
되고 있는가?

5

 위험설비의 유지･보수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공정개요 및 위험성, 
안전한 유지･보수작업을 위한 작업절
차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가?

6

 공정조건, 위험성평가 등을 고려
한 중요도에 따라 위험설비의 등급
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및 
검사주기를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
는가?

7
 각 설비에 대한 검사기록을 관리
하고 있는가?

8
 설비의 잔여수명을 관리하여 수명
이 다한 설비를 적절한 시기에 교
체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가?

9

 구매 사양서에 기기의 품질을 확
보하기 위한 재료의 최소두께, 비
파괴검사, 열처리 및 수압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10

 설계사양과 제작자 지침에 따라 
장치 및 설비가 올바르게 설치되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11
 각 기기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품 목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12
 설비의 정비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분석하여 예방정비에 활용하
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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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구분 항  목
면담/확인결과

A B C D E 평가근거

안전작업
허가 및 
절차

(1~8)

1

 안전작업허가지침이 산업안전
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
지침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작성
되어 있는가?

2
 위험작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
작업허가서를 적절하게 발행하
고 있는가?

3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 및 승
인할 때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
을 반드시 확인하는가?

4
 안전작업허가서는 보관기간을 
정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는가?

5
 안전작업허가서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련 책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가?

6

 화기작업 시 작업대상 내 인화
성가스농도측정, 가연성분진의 존
재 여부 배관관계장도 검토를 통
한 맹판설치, 밸브차단등의 필수
조치는 빠짐없이 이루어졌는가?

7

 입조작업 시 작업대상 내 산소
농도측정, 유해가스농도측정, 가
연성분진의 존재 여부 배관계장
도 검토를 통한 맹판설치･밸브
차단 등의 필수조치는 빠짐없이 
이루어졌는가?

8
 굴착작업 허가 시 지하매설물
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
되어 실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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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급업체 안전관리

구분 항  목
면담/확인결과

A B C D E 평가근거

도급
업체
안전
관리

(1~10)

1

 사업주는 도급업체 사업주에게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공
정에서의 누출･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 및 비상조치계획 등을 제
공하는가?

2

 사업주는 도급업체 선정시 안전
보건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고 그에 적정한 도급업체를 선정
하는 지?

3
 도급업체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
로자들의 질병･부상 등 재해발생 
기록을 관리하는가?

4
 도급업체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
로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
시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5
 사업주는 도급업체(정비･보수) 작
업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가?

6

 사업주는 위험설비의 유지･보수
작업에 참여하는 도급업체 근로자
들에게 공정개요, 취급 화학물질 
정보, 안전한 유지･보수작업을 위
한 작업절차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가?

7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 등이 
공정 시설에 대한 설치･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위험물
질 등의 제거, 격리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하
고 있는가?

8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 등이 
공정시설에 대한 설치･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가?

9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공정 등에 대해서 주기
적인 점검(순찰)을 실시하고 문제
점을 지적, 개선하는가?

10

 사업주는 도급업체 사업주, 근로
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주
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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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구분 항  목
면담/확인결과

A B C D E 평가근거

공정 
운전에 
관한 
교육･
훈련

(1~7)

1

 공정안전과 관련된 근로자의 
초기 및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 하여 관리하
는가?

2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
행하는가?

3

 신규 및 보직 변경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지침서 등에 대
한 현장직무(OJT) 교육을 실시하
는 지

4

 공정안전교육에 설비 전 공정
에 관한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
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피해최소화 대책, 안전
운전절차 및 비상조치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5

 관련 지침에 명시된 대로 교육 
누락자 또는 교육성과 미달자 
등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6
 교육강사는 교육생, 교육내용 등
에 맞게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7
 안전관리자 등은 공정안전보고
서 작성자 자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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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전 점검지침

구분 항  목
면담/확인결과

A B C D E 평가근거

가동전
점검
지침

(1~6)

1
 가동전점검 지침이 산업안전보
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
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2
 변경요소관리등 사유 발생 시 
가동 전 점검을 하고 있는가?

3

 가동전점검표가 해당공정에 맞
게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선정되었는가?

4
 가동전점검 결과 개선항목이 
적절하게 발굴되었는가?

5
가동 전 점검 시 지적된 사항들
을 개선항목(Punch List)으로 작
성하여 시운전까지 개선하는가?

6
 실행계획서에 의해 개선항목이 
이행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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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사고조사

구분 항  목
면담/확인결과

A B C D E 평가근거

공정
사고
조사
지침

(1~9)

1

 공정사고조사지침은 산업안전
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
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
는가?

2
 사고조사 시 아차사고를 포함하
여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3
 사고조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시작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가?

4

 공정사고조사팀에는 사고조사 
전문가 및 사고와 관련된 작업
을 하는 근로자(도급업체 근로
자 포함)가 포함되는가?

5
 사고조사 보고서에는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6
 재발방지대책이 기술적, 관리
적, 교육적 대책 등이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7
 재발방지대책의 개선계획이 적
절하게 작성되어 개선완료되었
는가?

8
 사고조사보고서, 재발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주
시고 교육을 실시하는가?

9
 사고조사 보고서를 5년 이상 
보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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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요소 관리

구분 항  목
면담/확인결과

A B C D E 평가근거

변경요소
관리계획

(1~7)

1

 변경요소관리지침이 산업안
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
어 있는가?

2
 변경요소관리 대상은 빠짐없
이 변경요소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가?

3
 변경 요구서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충
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4
 모든 변경사항을 목록화 하
여 관리하고 있는가?

5

 변경 내용을 운전원, 정비원, 
도급업체 근로자 등에게 정확
하게 알려 주고 시운전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6

 변경관리위원회는 산업안전
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
술지침을 참조하여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7

 변경시 공정안전자료의 변경
이 수반될 경우에 이들 자료
의 보완이 즉시 이행되고 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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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감사

구분 항  목
면담/확인결과

A B C D E 평가근거

자체
감사

(1~9)

1
 자체감사 지침이 산업안전보건
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
을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2
 1년마다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고 있는가?

3

 자체감사팀에는 공정설계 또는 
공정기술자, 계측제어, 전기 및 
방폭기술자, 검사 및 정비기술
자,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가 참
여하는가?

4
 자체감사 내용에 PSM 12개 요
소 등이 포함되는 등 적절한가? 

5
 자체감사의 방법은 서류, 현장 
확인, 면담 등의 방법을 모두 활
용하는가?

6
 자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은 적절한가?

7
 자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을 문서화하고 개선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였는가?

8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경영층
에 보고하고, 세부내용을 전 근
로자에 알려주는가?

9
 감사결과 및 개선내용을 문서
화한 보고서를 3년 이상 보존하
면서 정도관리를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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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조치계획

구분 항  목
면담/확인결과

A B C D E 평가근거

비상조치
계획

(1~8)

1
 비상조치계획에 최악의 누출시
나리오와 대안의 누출시나리오
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2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시
나리오를 발굴하고 비상조치계
획을 수립하는가?

3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질서정연
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을 실시하였는가?

4
 비상조치계획에는 누출 및 화
재･폭발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가?

5

 사업장 내(도급업체포함) 비상
시 비상사태를 사업장내 및 인
근 사업장에 전파할 수 있는 시
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6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
비, 감지기, 개인보호구 등 비상
조치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구
비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
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작동검사
를 실시하는가?

7
 비상연락체계(주민홍보계획)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최신화된 
상태로 관리되는 지?

8

 주변 사업장에 유해위험물질 
및 설비 정보, 사고시나리오, 비
상신호 체계 등을 알려주고 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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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확인

구분 항  목
면담/확인결과

A B C D E 평가근거

현장
확인

(1~21)

1
 보고서는 현장에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되고 있는가?

2
원료, 제품 및 설비 등이 공정
안전자료와 일치하는가?

3
 현장의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
한가?

4
 위험물의 보관, 저장, 관리상태
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적
정한가?

5

 안전밸브, 파열판, 긴급차단밸
브, 방폭형전기기계기구, 가스누
출감지기(경보기), 방유제, 내화
설비 등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6

 안전밸브, 파열판, 긴급차단밸
브, 방폭형전기기계기구, 가스누
출감지기(경보기), 방유제, 내화
설비 등은 주기적으로 점검, 교
정 등을 하는가?

7
 비상대피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가?

8
 개인보호구는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가?

9
 개인보호구는 위험상황시 근로
자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
태로 있는 가?

10
 운전원, 작업자는 개인보호구 
착용방법을 이해하고 정확히 착
용하는 가?

11
 위험물의 입･출하 절차를 규정
하고 관리하에 수행되는가?

12
 회분식 반응기의 화재, 폭발 
대책은 충분히 고려되고 관리되
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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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확인

구분 항  목
면담/확인결과

A B C D E 평가근거

13

 국소배기장치, 폐수처리장, 백
필터 등 환경처리시설의 관리 
및 가동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14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 후단의 
배출물 처리는 안전한 장소로 
연결되어 있는가?

15
 배관 및 밸브의 표시 등은 적
정하게 되어 있는 가?

16
 알람리스트 등은 제대로 관리
되고 있는 가?

17  인터록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18
 배관, 장치, 설비 중에 위험물
의 누출 등이 발생하는 곳은 없
는가?

19
 제어실 등 양압시설은 25Pa 이상
으로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20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의 관리
상태는 양호하며 주기적인 작동
시험 등은 수행되고 있는가?

21
 전기 접지 및 절연상태는 양호
하고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
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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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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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1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정안전보고서 2부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처리절차(안전보건공단, 예방센터)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심사 ‣ 결과통지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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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삭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16>

공정안전보고서 보완 요청서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주 성명

심사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보완서류 제출

마감일
20   년     월    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서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보완을 요청

합니다.

20     년          월          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

첨부서류  서류보완사항 기재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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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1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주 성명

심사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심사결과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장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이 사 장 직인

첨부서류

1. 공정안전보고서 1부

2. 조건부 적정 내용 1부

3. 부적정 사유서 1부

4. 심사 결과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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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1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조치 요청서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주 성명

심사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보고서 접수일 심사 완료일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붙임과 같이 부적정하여 

조치를 요청합니다.

   요청사항: 

  년          월          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첨부서류 부적정 사유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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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1.1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주 성명

심사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적정함(붙임과 

같이 조건부 적정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조건부 적정내용 1부(조건부 적정 판정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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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1.1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주 성명

심사대상 

사업 또는 설

비명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적정함(붙임과 같이 

조건부 적정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조건부 적정내용 1부(조건부 적정 판정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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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삭제>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1.16>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요청서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확인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완

료일
공사기간

확인요청일

확인요청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확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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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1.16>

확 인 결 과 통 지 서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주 성명

확인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구 분

□ 설치과정중

□ 시운전 중

□ 기존설비

□ 중대한 변경

확인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확  인  자 소속(공단) 직 위 성 명

확  인  자 소속(사업장) 직 위 성 명

확인결과

□ 적합

□ 조건부 적합

□ 부적합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

첨부서류

1. 조건부 적합 내용 1부

2. 부적합 사유서 1부

3. 확인결과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자료

620 ●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1.16>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주 성명

확인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구 분

□ 설치과정중

□ 시운전 중

□ 기존설비

□ 중대한 변경

보고서 접수일 심사 완료일 심사결과

확인기간 (     일간)

확 인 자 소속(공단) 직위 성명

입 회 자 소속(사업장) 직위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요청사항: 변경명령

             기타 행정조치

20  년          월          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확인결과표 사본 1부

2. 부적합 사유서 1부

3. 조건부적합 사유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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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1.16>

사 업 개 요

사업장명:

사업의 구분

□ 설치･이전

□ 변경

□ 기존설비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심사대상 설비명

표준산업분류(업종분류):

예상근무 근로자수: 전기계약용량 ㎾

보고서 작성자

(작성 참여자 

모두 기재)

작성자 자격

컨설팅업체

(컨설팅업체에서  

작성한 경우)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 : 

작성지원 내용:

        

사    업

주요내용

품    명 사용량 또는 생산량 주요용도

주원료 또는 

재료

주생산품

주요사업 

내용 또는 

변경내용

사업장의

위치 및 부지

위    치
전화번호:

전송번호:

부    지        ㎡(     평)

주요건물   동  층 연면적:      ㎡(     평)

추진일정

총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시운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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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1.16>

유해･위험물질 목록

화
학
물
질

CAS
No

분
자
식

폭발한계
(%) 노출

기준

독
성
치

인
화
점

(℃)

발
화
점

(℃)

증기압
(20℃, 
mmHg)

부식성
유무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
량

저
장
량

비

고하한 상한

주) ① 유해･위험물질은 제출대상 설비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기재합니다.

② 증기압은 상온에서 증기압을 말합니다.

③ 부식성 유무는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합니다.

④ 이상반응 여부는 그 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과 그 조건(금수성 등)을 표시하고 필요시 별도로 작

성합니다.

⑤ 노출기준에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기재합니다.

⑥ 독성치에는 LD50(경구, 쥐),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또는 LC50(흡입, 4시간 쥐)을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1.16>

동력기계 목록

동력기계

번    호

동  력

기계명
명    세 주요재질

전동기용량

(㎾)

방호･보호 

장치의 종류
비고

주) ① 방호･보호장치의 종류에는 법적인 안전/방호장치와 모터보호장치(THT＼R, EOCR, EMPR 등) 등을 기재합

니다.

② 비고에는 인버터 또는 기동방식 등을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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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1.16>

장치 및 설비 명세

장치

번호

장

치

명

내

용

물

용

량

압력

(MPa)

온도

(℃)
사용재질

용접

효율

계산

두께

(㎜)

부식

여유

(㎜)

사용

두께

(㎜)

후열

처리

여부

비파

괴율

검사

(%)

비

고운

전

설

계

운

전

설

계

본

체

부속

품

개스

킷

주) ① 압력용기, 증류탑, 반응기, 열교환기, 탱크류 등 고정기계에 해당합니다.

   ② 부속물은 증류탑의 충진물, 데미스터(Demister), 내부의 지지물 등을 말합니다.

   ③ 용량에는 장치 및 설비의 직경 및 높이 등을 기재합니다.

   ④ 열교환기류는 동체측과 튜브측을 구별하여 기재합니다.

   ⑤ 자켓이 있는 압력용기류는 동체측과 자켓측을 구별하여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1.16>

배관 및 개스킷 명세

분류

코드

유체의 명칭 

또는 구분

설계

온도

설계

압력

배관

재질

개스킷

재질 및 형태

비파괴

검사율
후열처리여부 비고

주) ① 분류코드란에는 공정배관계장 도면상의 배관분류 코드를 기재합니다.

   ② 배관재질란은 KS/ASTM 등의 기호로 기재합니다.

   ③ 개스킷 재질 및 형태란에는 일반명 및 형태를 기재하고 상품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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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 서식] <개정 2020.1.16>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계
기

번
호

내
용
물

상
태

배출
용량

(㎏/hr)

정격
용량

(㎏/hr)

노즐크
기 보호기기압력 안전밸브 등

정밀도
(오차범위)

배
출
연
결
부
위

배
출
원
인

형식
입
구

출
구

기
기
번
호

운전
(MPa) 

설계
(MPa)

설정
(MPa)

몸체
재질

TRI
M
재
질

주) ① 배출원인에는 안전밸브의 작동원인(냉각수 차단, 전기공급중단, 화재, 열팽창 등) 중 최대로 배출되는 원인

을 기재합니다.

    ② 형식에는 안전밸브의 형식(일반형, 벨루우즈형, 파일럿 조작형)을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2 서식] <개정 2020.1.16>

이상발생시 인터록 작동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

인터록

번호

대상설비

번호

설정값
감지기

번호

최종

작동설비

가동중지

범위
점검주기 비고

온도
(℃)

압력
(MPa)

액위
(m) 기타

주) ① 인터록번호는 다른 인터록과 구분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대상설비는 인터록 및 조업중지가 되는 설비명을 기재합니다.

③ 설정값에는 미리 설정한 온도, 압력, 액위 등을 순차적으로 기재합니다.

④ 감지기번호(계기번호)는 설정된 온도, 압력, 액위 등의 감지기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최종작동설비는 인터록에 의해 최종 작동되는 설비를 기재합니다.

⑥ 가동중지범위는 인터록에 의해 가동중지되는 범위를 기재합니다.

⑦ 점검주기는 감지기, 최종작동설비 등의 점검주기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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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3 서식] <개정 2020.1.16>

소화설비 설치계획

설치

지역
소화기

자동

확산

소화기

자동

소화

장치

옥내

소화전

스프링

클러

물분무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CO2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청정소

화약제

소화

설비

옥외

소화전

주) ① 설치지역별로 소화기 등 소화설비의 설치개수를 기재합니다.

② 스프링클러 등 수계소화설비는 Deluge(딜루지) 밸브 등의 설치개수를 기재합니다.

③ CO2 소화설비 등 가스계소화설비는 기동용기 등의 설치개수를 기재합니다.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에 따라 분만소화설비 등 다른 형태의 소화설비를 추가하여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7호의4 서식]  <개정 2020.1.16>

화재탐지경보설비 설치계획

설치

지역

단독경보

형감지기

비상

경보설비

시각

경보기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방송

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통합감시

시설

누전

경보기

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라 다른 형태의 경보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추가하여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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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의5서식】

[별지 제17호의5 서식] <개정 2020.1.16>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

감지기

번호

감지

대상

설치

장소

작동

시간

측정

방식

경보

설정값

경보기

위치
정밀도

경보시

조치

내용

유지

관리
비고

주) ① 감지대상은 감지하고자 하는 물질을 기재합니다.

② 설치장소는 구체적인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주변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③ 경보설정치는 폭발하한계(LEL)의 25% 이하, 허용농도 이하 등으로 기재합니다.

④ 경보시 조치내용은 경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조치내용을 기재합니다.

⑤ 유지관리에는 교정 주기 등을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0.1.16>

내화구조 명세

내화설비 또는 지역 내 화 부 위 내화시험기준 및 시간 비  고

주) ① 내화설비 또는 지역은 건축물명, 배관지지대명, 설비명 등을 기재합니다.

② 내화부위는 내화의 범위(예: 배관지지대 등)를 기재합니다.

③ 내화시험기준 및 시간은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내화시험방법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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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20.1.16>

국소배기장치 개요

공정 

또는 

작업장명

실내외 

구분

발생

원

유해

물질 

종류

후드

형식

후드의 

제어풍속

(m/s)

덕트내 

반송속도

(m/s)

배풍량

(㎥/

min)

전동기

배기 및 처리순서용량

(㎾)

방폭

형식

주) ① 발산원은 유해물질 발생설비를 기재합니다.

② 유해물질 종류는 유해가스명 또는 분진명 등을 기재합니다.

③ 후드의 제어풍속은 발생원에서 후드입구로 흡입되는 풍속을 말합니다.

④ 배기 및 처리순서는 유해물질 발생에서부터 처리, 배출까지의 모든 설비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예: 집진

기, 세정기 등을 기재하고 필요시 후드, 덕트, 배기구, 배풍기 및 공기정화장치의 상세도면과 명세 등 별

도 작성 제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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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2 서식] <개정 2020.1.16>

시나리오 및 피해예측 결과

구    분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기상 및 지형자료

  풍속(m/s)

  대기안정도(A~F)

  대기온도(℃)

  습도(%)

  표면거칠기(m) □ 시골 □ 도시 □ 물위 또는  (   )m □ 시골 □ 도시 □ 물위 또는  (   )m

물질 및 설비

  물질명

  물질의 상태 □ 기체 □ 액체 □ 2상(액체+기체) □ 기체 □ 액체 □ 2상(액체+기체)

  설비명(또는 배관부위)

  운전압력(MPa)

  운전온도(℃)

  누출구의 크기(mm2)

  웅덩이 크기(m2)

피해예측결과

  누출결과

    직접계산(kg/s or kg)

    웅덩이(kg/s)

    설비/배관(kg/s)

  피해결과

     화재-복사열이 
미치는 거리(m)

4 kW/m2 12.5 kW/m2 37.5 kW/m2 4 kW/m2 12.5 kW/m2 37.5 kW/m2

     폭발-과압이 
미치는 거리(m)

7 kPa 21 kPa 70 kPa 7 kPa 21 kPa 70 kPa

     확산결과-인화성(m)
25% LEL LEL UEL 25% LEL LEL UEL

     확산결과-독성(m)  
ERPG 1 ERPG 2 ERPG 3 ERPG 1 ERPG 2 ERPG 3

주) ① 풍속은 1.5 m/s 또는 통상의 풍속,     ② 대기안정도는 F 또는 통상의 대기안정도
③ 대기온도는 지난 3년간 낮동안의 최대 온도 또는 통상 온도
④ 습도는 지난 3년간 낮동안의 평균 습도 또는 통상 습도
⑤ 표면거칠기는 시골, 도시, 물위 중 하나를 체크하거나 실제 표면거칠기 기재
⑥ 물질의 상태는 기체, 액체, 2상 중 하나를 체크
⑦ 누출구의 크기는 탱크 또는 배관 누출의 경우에 한해 기재
⑧ 웅덩이 크기는 액면을 형성한 경우에 한해 기재
⑨ 직접계산에는 직접 계산한 누출속도(kg/s) 또는 누출량(kg)을 기재
⑩ 웅덩이, 설비, 배관에는 누출속도(증발속도) 또는 연소속도를 기재
⑪ 화재-복사열에는 4, 12.5, 37.5 kw/m2의 복사열이 미치는 거리 기재(관심 복사열은 임의로 선정 가능)
⑫ 폭발-과압에는 7, 21, 70 kPa의 과압이 미치는 거리 기재(관심 과압은 임의로 선정 가능)
⑬ 확산-인화성에는 인화성액체나 가스의 농도가 25% LEL, LEL(폭발하한계), UEL(폭발상한계)이 되는 거리 기재(관심 농

도는 임의로 선정 가능)
⑭ 확산-독성에는 독성물질의 농도가 ERPG 1, ERPG 2, ERPG 3가 되는 거리 기재(관심 농도는 임의로 선정 가능)
⑮ 영향을 미치는 복사열, 과압, 확산 농도는 변경 가능⑯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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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20.1.16>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설치장소

또는공정
전기/계장기계･기구명

폭발위험장소별 선정기준(방폭형식)

0종장소 1종장소 2종장소

주) ① 전기/계장기계･기구명에는 전동기, 계측장치 및 스위치 등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될 모든 전기/계장기

계･기구를 품목별 또는 공정별, 품목별로 기재합니다.

② 방폭형식 표시기호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릅니다.(예: 내압방폭형 누름스위치 - Exd Ⅱ B T4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1.16>

위험성평가 참여 전문가 명단

책임분야 성  명 소속회사 직  책 주 요 경 력

주) ① 책임분야란에는 전문가가 맡은 분야를 기재합니다.

② 주요 경력란에는 전문가의 주요경력 및 경력 연수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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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 근 거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2020.1.16.)

제6장  수 수 료

제59조(수수료 등) ① 보고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 심사수수료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시행 2020.1.15.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31호)

<공정안전보고서심사수수료(개정 1996.5.28)>

심 사 대 상
수수료(원)

종 류 규 모

1.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
장에서 그 보유설비를 설치･이전･
변경하는 경우

 가. 원유정제 처리업 
 나.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다. 석유화학계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라. 질소질 비료 제조업
 마. 복합비료 제조업
 바. 농약제조업
 사.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가.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 545,000  
    kW 미만           
나.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 580,000  
    kW 이상 3000kW미만                      
다.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 901,000  
    kW 이상                                   

2. 상기 1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가.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 미만 383,000  
나.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 417,000  
    kW 이상 3000kW미만           
다.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kW 이상 658,000  

3. 유해･위험물질을 규정수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가. 규정수량이 합이 10배 이하 413,000  
나. 규정수량이 합이 10배초과 20배 이하 447,000  
다. 규정수량이 합이 20배 초과 541,000  

4. 상기 3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가. 규정수량이 합이 10배 이하 305,000  
나. 규정수량이 합이 10배초과 20배 이하 339,000 
다. 규정수량이 합이 20배 초과 379,000  



참고자료

634 ●

주1) 전기전격용량은 심사대상 설비에서 사용되는 유해･위험기계 목록에 기재된 

전동기의 전격용량의 합을 말하며 동력원이 전동기가 아닌 경우에는 동력 열량을 

kW단위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예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주2) 규정수량의 배수(R)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R = C₁/T₁+ C₂/T₂... Cn/Tn

      Cn : 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Tn :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수량



기타 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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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정 1993. 5.24. 고시 제1993-18호
개정 2001. 1. 9. 고시 제2001- 3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 25 고시 제2009-42호
개정 2012. 9.25. 고시 제2012-90호
개정 2015. 9.25. 고시 제2015-59호
개정 2020. 1.14. 고시 제2020-49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란 해당 물질의 가스나 증기를 말한다.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란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

도를 지시하며,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

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

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선정기준) ①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할 때에는 감지대상 가스의 특성

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감지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

여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장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

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

비 주변

   2.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3.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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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5. 그 밖에 가스가 특별히 체류하기 쉬운 장소

제5조(설치위치) ①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

출부위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가스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점에 설치

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지점에 설치한다.

   2.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

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내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

물의 환기구 부근 또는 해당 건축물내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경보설정치) ①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

계 25퍼센트 이하,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해당 독성가스의 허용농도 이

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② 가스누출감지경보의 정밀도는 경보설정치에 대하여 가연성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는 ±25퍼센트 이하, 독성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3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제7조(성능)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유가스,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탄화수소계 가스와 

그 밖의 가스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한다.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가스 감지에서 경보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

도의 1.6배인 경우 보통 30초 이내일 것. 다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 등을 감지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1분 이내로 한다.

   3. 경보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의 변동률이 ±10퍼센트까지 저하되지 않아

야 한다.

   4. 지시계 눈금의 범위는 가연성가스용은 0에서 폭발하한계값, 독성가스는 0

에서 허용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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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5.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려야 하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조치할 때에는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제8조(구조)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가져야 한다.

   1.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취급 및 정비가 쉬워야 한다.

   2.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 또는 충분한 부식방지 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처리가 양호한 재료이어야 

한다.

   3. 가연성가스(암모니아를 제외한다) 누출감지경보기는 방폭성능을 갖는 것이

어야 한다.

   4.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5.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제9조(보수)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항상 작동상태이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가스누출감지경보기설치에관한기술상의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012호-90호, 2012. 09.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59호. 2015. 09.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642 ●

부    칙 <2020-49호. 2020. 01. 14.>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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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 2012. 9.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개정 2013.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9호
개정 2014.  3. 1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4호
개정 2014. 12.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8호
개정 2016.  3.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
개정 2017.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6호
개정 2020.  1.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

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

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

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3. “유해･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

한다.

   4.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

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5.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

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

을 말한다.

   6. “위험성 결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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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7.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

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록”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

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

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장 위험

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

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집행･조정･홍보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4.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원

   5.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6.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

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

(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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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

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

여시켜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

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3.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하게 할 것

   4.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5.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

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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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

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

설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9조(사전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

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

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②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

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매우 경

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

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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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제10조(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제11조(위험성 추정) ①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1.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2.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3.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성을 추정할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

야 한다.

   1.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2.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3.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

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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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제12조(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11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3호를 생략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유

해･위험요인 파악결과를 말한다)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

험성 기준(｢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을 비교

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

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제13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제12조에 따라 위험성을 결

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

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

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

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

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

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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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

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기록 및 보존)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5조에 따른 실시 시기

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

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

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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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위험성평가 인정

제16조(인정의 신청) ①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

여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

우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이 경우 법 제63

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사업주의 사업장(이하 “도급사업장”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주의 사업

장(이하 “수급사업장”이라 한다)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2.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② 제2장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을 제1항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

장･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장(또

는 건설공사)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

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2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최근 1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④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장

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일괄하여 인정을 신청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인정신청에 포함하는 해당 수급사업장 명단을 신청서에 기재

(건설공사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장이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별도로 받았거나,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

상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인정신청에서 해당 수급사업장을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인정심사)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하여

는 다음에서 정하는 항목을 심사(이하 “인정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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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주의 관심도

   2.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3.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4. 재해발생 수준

  ②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방

문하여 제1항의 인정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심사는 현장심사 전일을 기준으로 최초인정은 최근 1년, 최초인

정 후 다시 인정(이하 “재인정”이라 한다)하는 것은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정사업장 사후심사를 위하여 제21조제3

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실시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는 제18조에 따른 인정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하며, 인정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 결과 등으로 인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6조제4항에 따른 도급사업장의 인정심사는 도급사업장과 인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장(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도급사업장의 인정심사는 사업장 내의 모든 수급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인정심사의 세부항목 및 배점 등 인정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업종별, 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위험성평

가 인정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인정 여부의 결정

   2. 인정취소 여부의 결정

   3. 인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

   4.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의 개정 건의

   5. 그 밖에 인정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인정심사위원회는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산재예방지도과가 설치되지 않은 관

서는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

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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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그 밖에 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

사장이 정한다.

제19조(위험성평가의 인정) ① 공단은 인정신청 사업장에 대한 현장심사를 완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2장에서 정한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2. 현장심사 결과 제17조제1항 각 호의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미달

하는 항목이 없고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장

  ② 인정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인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결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정심사를 한 경우

에는 인정심사 기준을 만족하는 도급사업장과 수급사업장에 대해 각각 인정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이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취소 사유 발

생일 전날까지로 한다.

  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 중 사업이 법인격을 갖추어 사업장관리번호

가 변경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동일 

사업장임을 인정받을 경우 변경 후 사업장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한

다. 이 경우 인정기간의 만료일은 변경 전 사업장의 인정기간 만료일로 한다.

   1. 변경 전･후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일할 것

   2. 변경 전 사업의 사업주가 변경 후 사업의 대표이사가 되었을 것

   3. 변경 전 사업과 변경 후 사업간 시설･인력･자금 등에 대한 권리･의무의 전

부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을 것

제20조(재인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인정신청서 제출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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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재인정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한 심사 등은 제16조부터 제19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재인정 심사의 범위는 직전 인정 또는 사후심사와 관련한 현장심사 다음 

날부터 재인정신청에 따른 현장심사 전일까지 실시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④ 재인정 사업장의 인정 유효기간은 제19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인정 

사업장의 인정 유효기간은 이전 위험성평가 인정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

터 새로 계산한다.

제21조(인정사업장 사후심사) ① 공단은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

년 인정사업장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사후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인정심사위원회에서 사후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에 포함하여

야 한다.

   1.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 다만, 사후심사일 현재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2.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인 사업장으로 사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3. 그 밖에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 연

간 사후심사 사업장의 50퍼센트 이상을 선정한다)

  ③ 사후심사는 직전 현장심사를 받은 이후에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현장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이 제19조에 따른 인정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2조(인정의 취소) 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인정 유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사업장

   2. 직･간접적인 법령 위반에 기인하여 다음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규칙 

제2조)

     가. 사망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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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3. 근로자의 부상(3일 이상의 휴업)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4.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

업장(영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한정한다)

   5. 제21조에 따른 사후심사 결과, 제19조에 의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6. 사업주가 자진하여 인정 취소를 요청한 사업장

   7. 그 밖에 인정취소가 필요하다고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

이 인정한 사업장

  ② 공단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는 소명의 기회를 부

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인정취소일로 본다. 

제23조(위험성평가 지원사업) ① 장관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

여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추진기법 및 모델, 기술자료 등의 개발･보급

   2.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

   3. 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4. 사업장 컨설팅

   5. 전문가 양성

   6.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7. 인정제도의 운영

   8. 그 밖에 위험성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추진결과 및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 ① 공단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성평

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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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주 교육

   2. 평가담당자 교육

   3. 전문가 양성 교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또는 산업안전보

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실

시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 ① 공단은 근로자 수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전년도에 공시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200위 초과인 종합

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건설공

사를 말한다)의 사업주로부터 제5조제3항에 따른 컨설팅지원을 요청 받은 경

우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컨설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컨설팅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의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지사장은 재해예방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직접 선정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26조(지원 신청 등) ①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25조에 따른 컨설팅지원

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신청 및 비용 등은 교육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신청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장이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과 제

25조에 따른 컨설팅지원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 대상, 비용지급 방법 및 기관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의 실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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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처리규칙｣에 따라 보조

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9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제20조에 따른 재인정, 제22조

에 따른 인정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인정일 또는 재

인정일, 인정취소일 및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근로자 수, 인정 유효기간 등

의 현황을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산재예방지도과가 설치되지 않은 

관서는 근로개선지도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또

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인정사업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

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인정사업장 등에 대한 혜택) ① 장관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 대하여

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을 유

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예하는 안전보건 감독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

건)｣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획감독 대상 중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③ 장관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및 그 밖의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14호, 2014. 3. 13.>

이 고시는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48호, 2014. 12.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성평가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평가는 2015년 

3월 12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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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2016-17호, 2016. 3.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36호, 2017. 7.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53호, 2020. 1. 14.>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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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 인정
□ 재인정 )

사업장명
(건설공사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

위험성평가

담당자

전화번호(휴대폰)         -       - 

 - 

소재지 (    -    )

소분류업종

(공사기간) (    .  .   ~   .  .  .)

근 로 자 수

(총 공사금액)

명

(            억원)

기 타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급사업장 명단(사업장명, 대표자, 업종, 근로자수, 

연락처 등) 등을 기재(별지로 첨부 가능) 

    우리 사업장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였으므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ㅇㅇ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회원가입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아이디,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 선택정보 : 주소,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회원 가입일로 부터 회원 탈퇴 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회원가입은 가능하나 ○

○○ 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회원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입력시 회원가입 

불가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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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인정번호 : ㅇㅇ제   호

｢ 험성평가｣ 인정서

○ 사업장명 :              (건설공사는 공사명 기재) 

  - 제외하는 부분이 있거나, 수급사업장인 경우는 도급사업장명 등 필요사항을 기재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유효기간 : 

     귀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수준을 확인한 결과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에 적합하므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ㅇㅇ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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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위험성평가｣
□ 사업주교육
□ 평가담당자교육
□ 컨설팅(종합, 안전, 보건)  지원신청서 

사업장명
(건설공사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 표 자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             )

 * ( )는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기재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

교육 참석자

(업무담당자)

성명:

 * 컨설팅 지원신청 시는 업무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

전화번호      -       -     

(휴대폰)      -       -    

소재지 (    -    )

소분류업종

(공사기간) (   .  .  ~  .  .  .)

근 로 자 수

(총 공사금액)

      명

(        억원)

  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기 위해 
□ 사업주교육
□ 평가담당자교육
□ 컨설팅(종합, 안전, 보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ㅇㅇ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회원가입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아이디,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 선택정보 : 주소,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회원 가입일로 부터 회원 탈퇴 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회원가입은 가능하나 ○○

○ 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회원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입력시 회원가입 불가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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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 ㅇㅇ(사)-20**-제조(건설,서비스)-0000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확인서

사업장명
(건설공사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 표 자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                  )

 * ( )는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기재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

교육 일시   20  .    .     .    :    ~    .    .    :    (   시간)

소재지 (    -    )

    위 사람은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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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발급번호 : ㅇㅇ(담)-20**-제조(건설,서비스)-0000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확인서

사업장명
(건설공사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교육이수자 

성명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

교육 일시

  20  .    .     .    :    ~    .    .    :    (   시간)

 ※ 이 교육 참석자는 교육시간을 해당 시기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의무 

교육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소 재 지 (    -    )

    위 사람은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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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2 전단기

3 절곡기

4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

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

기계는 제외

5 리프트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

하인 리프트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

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6 압력용기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

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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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

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

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

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14) 사용압력(단위: MPa)과 용기 내용적(단위: ㎥)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

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

이음까지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

까지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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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7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8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머신

9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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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곤돌라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11 기계톱  <삭제 2020. 1. 15>

12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위험 발생 시 기계를 급정지 시키거나 위험

구역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광전자식

  나. 양수조작식

  다. 가드식

  라. 손쳐내기식

  마. 수인식

13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및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발생 시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과부하방지장치

14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

밸브는 제외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나. 설정압력이 0.1메가파스칼 미만인 것

  다. 압력조정에 사용하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

1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16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가스 또는 증기에 따른 과압이나 과진공으로부터 압력용기를 보호

하는데 쓰이는 파열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열판은 제외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나. 설정파열압력이 0.1메가파스칼 미만인 것

17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절연관, 절연시트, 절연카바, 애자후드, 완금카바 및 고무블랭킷 등 

충전부분을 덮을 수 있는 절연용 방호구와 활선작업용 기구 중 절연봉

18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폭발성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방폭부품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내압 방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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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압력 방폭구조

  다. 안전증 방폭구조

  라. 유입 방폭구조

  마. 본질안전 방폭구조

  바. 비점화 방폭구조

  사. 몰드 방폭구조

  아. 충전(充塡) 방폭구조

  자. 특수 방폭구조

  차. 분진 방폭구조

19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나. 조립식 비계용 부재

  다. 이동식 비계용 부재

  라. 작업발판

  마. 조임철물

  바. 받침철물(고정형 제외)

  사. 조립식 안전난간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등에 유사하거나 복합으로 구성된

부재료, 다만, 별표 2 제11호는 적용을 제외

20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다만, 물체의 낙하･
비래에 의한 위험만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전모는 

제외

21 안전화

 가. 물체의 낙하･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물･기름･화학물질 등으로 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

 나. 전기로 인한 감전 또는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

22 안전장갑

 가. 전기에 따른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내전압용 안전장갑

 나.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23 방진마스크
 분진, 미스트 또는 흄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진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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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방독마스크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착용하는 방독마스크

25 송기마스크
 산소결핍장소 또는 가스･증기･분진의 흡입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송기마스크

26
전동식 

호흡보호구

 분진 또는 유해물질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전동식 호흡용보호구

27 보호복

 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중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열복

 나.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용 보호복

28 안전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대

29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눈에 해로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근로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30 용접용 보안면

 용접 시에 발생하는 유해한 자외선,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

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열에 의한 화상 또는 용접 파편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용접자의 안면, 머리부 및 목 부분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면

31
귀마개 
또는
귀덮개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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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

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

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

  가. 식품용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5

식품가공용
기계(파쇄･
절단･혼합･
제면기)

 가.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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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라.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6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

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7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가.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

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

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

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

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

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둥근톱, 
대패, 

 가. 둥근톱기계: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

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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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

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

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

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11
기압조절실
(chamber)

 <삭제 2020. 1. 15>

12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

13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
방지기

 교류아크용접기(엔진 구동형 포함)에 사용하는 자동전격방지기

14
롤러기 

급정지장치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

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

15 연삭기 덮개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연삭숫돌의 직경이 50밀리미터 미만인 연삭

기의 덮개는 제외

16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

장치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 접촉

예방장치

17

동력식 수동
대패용 칼날
접촉방지
장치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18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에 사용하는 압력감지형 

안전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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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선반지주 

  나. 단관비계용 강관

  다. 고정형 받침철물

  라. 달비계용 및 부재(달기체인 및 달기틀)

  마. 방호선반

  바.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사. 측벽용 브래킷 

20 안전모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21 보안경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22 보안면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면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면

23 잠수기  <삭 제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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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관 안내>

권역 화학사고예방센터 전화번호/팩스 소재지 관할지역

수도권
화학사고예방센터

(시흥)
TEL. 031-364-7510~7
FAX. 031-494-9076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우) 15079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남권
화학사고예방센터

(울산) 
TEL. 052-228-5840~8
FAX. 052-228-5849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처용산업4길 51
(우) 44988

부산, 울산, 
경남

경북권
화학사고예방센터

(구미)
TEL. 054-459-1150~4
FAX. 054-459-1158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
(우) 39161

대구, 경북

전남권
화학사고예방센터

(여수)
TEL. 061-690-1660~5
FAX. 061-690-1666

전남 여수시 중흥2로 10
(우) 59615

광주, 전남, 
제주

전북권
화학사고예방센터

(익산)
TEL. 063-839-5260~3
FAX. 063-839-5259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78길 287
(우) 54526

전북

충남권
화학사고예방센터

(서산)
TEL. 041-661-5841~8
FAX. 041-661-5859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우) 31906

대전, 세종, 
충남

충북권
화학사고예방센터

(충주)
TEL. 043-870-5960,2,5
FAX. 043-857-2490

충북 충주시 대림로 85
(우) 27477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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